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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편람

Instruction



DL 준법경영방침자율준수관리자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임직원 여러분.

DL(주) 자율준수관리자 입니다.

DL은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활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하고자 2000년 윤리경영을 선포하고

2003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 Compliance Program)’ 을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CP운영은 CP도입기(2000년~2003년), 확장/성숙기(2004년~2010년), 

변화기(2011년~2018년)를 거쳐 현재는 CP고도화기(2019년~)에 접어들었습니다. 

2021년 지주사 전환 이후 그 변화와 특성을 반영하여 DL CP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중점 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업집단 정책의 준수, 지주회사 정책의 준수,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등, 총 3가지의 큰 줄기로 체계화된 CP활동을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DL의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은 위와 같은 당사의 CP운영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공정거래

법규 관련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여 임직원들이 쉽게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 

체크리스트, 지침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 있으며 그룹웨어나 홈페이지에서 쉽게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게시되어 있습니다. 계열사/고객/경쟁사/협력사 등과 거래하거나 투자, 공시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특히 주의 깊게 편람의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대외 환경, 정책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반영하여 편람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CP의 운영을 통해 우리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와 풍토를 정착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며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공정거래 문화의 정착은 경영진의 확고한 실천의지와 모든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 임직원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이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구축하여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첨부해 드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며 자가 점검을

통해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보다 성숙한 공정거래 문화가 DL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개정판을 발간하면서…

DL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DL 준법경영 방침

DL은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글로벌 디벨로퍼를 추구합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내일을 창조하고,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모두의 발전과 상생을 추구합니다. 

더 큰 가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을 더하고, 더 나은 가치를 위해 불필요한 것은 덜어내는
DL의 핵심가치 실현은 정도경영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DL은 정직과 신뢰의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이에 책임 있는 행동기준이 될 준법경영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선언합니다. 

회사의 의무와 책임

하나
임직원이준법경영방침을이행할수있는문화와업무환경을조성하고, 관련교육을

제공한다. 

준법경영목표를수립하고이를실행하기위하여준법경영시스템을지속적으로

운영하고개선한다.

준법경영책임자에게독립적이고자율적인책임과권한을부여하며, 준법경영관련활동

및이슈를지배기구에보고한다. 

준법경영위반또는위반이의심되는사례를제보한임직원을보호하고, 어떠한불이익도

가하지않는다.

하나

하나

하나

임직원의 의무와 책임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내외 법규 및 사내 규정 준수를 최우선으로 하며, 위반시

회사의 징계규정을 따른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및 거래를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실천하여, 

상호신뢰와 동반성장을 통한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한다. 

거래 관계에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접대/편의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준법경영 위반 또는 의심되는 경우 묵인하지 않고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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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준법경영 체계DL 공정거래자율준수 실천지침

DL 공정거래자율준수 실천지침

DL㈜의 임직원은 회사의 규정과 방침을 준수하고 공정한 거래와 경쟁의 추구를 통한 회사의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자 아래와 같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공정거래 관련법규의 준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 어떠한 불공정거래 행위도 하지 않는다.

하나

하나

하나

고객 및 외부 거래처 등에 대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노력

고객에게는 정직하고,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호발전을 추구하며,
경쟁사와 정정당당히 경쟁하여 기업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자율준수관리자가 부여한 CP관련 교육 목표 달성

회사가 계획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관련 교육에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반드시 교육목표를 달성하며, 관련 역량 향상에 노력한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한 제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위반 행위를
인지하거나 발견 시 즉시 회사의 준법경영담당부서로 신고한다.

하나

하나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태 점검·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기 및 수시 모니터링이 진행될 경우
관련자료의 제출 등 모니터링 업무에 모든 협조를 한다.

공정거래 법규 관련 업무 시 준법경영담당부서와 사전 업무협의

동종업계 관계자의 접촉, 계약∙구매∙입찰 업무, 타 계열사와의 거래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의 수행 시 반드시
준법경영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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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이력

2004.08.010 • 최초 제정

2005.12.081 • 첨부자료 제작 - ‘한숲 윤리이야기‘ 책자 발간

2006.09.012 • 법 개정 사항 반영

2007.09.013 • 법 개정 사항 반영

2008.06.014 • 법 개정 사항 반영

2009.11.195 • 첨부자료 제작 - 경쟁법 국제적 준수 위한 행동준칙

2012.07.016 • 회사 CI 변경 및 보안등급 표시

2012.11.297 • 첨부자료 제작 -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 안내
- 공정거래 질의/자문 프로세스 안내
- 내부거래 공정성 검토 가이드 및 체크리스트

2013.07.098 • 첨부자료 제작 - 내부거래 규제 강화

2014.06.109 • 첨부자료 제작 - 내부거래 적정성 심사절차
- 카르텔 자진신고 감면제도
- CP운영 체계

2015.01.2910 • 첨부자료 제작 - CP자율준수 체크리스트

2016.02.0311 • 첨부자료 제작 및 업데이트 - 공정거래 제도 및 기업집단 규제
담당자 업무 제작

- CP운영 체계 업데이트

2017.03.2012 • 첨부자료 제작 - CP가이드 및 CP 커뮤니케이션 체계

2018.07.1213 • 법 개정 사항 반영

• 첨부자료 제작 및 업데이트 - CP Report 발간
- CP가이드 업데이트

2018.07.1714 • 첨부자료 제작 - CP운영 강화 방안 (문서, IT보안 등)

2019.03.2515 • 첨부자료 제작 및 업데이트
- 하도급법 준수 위한 동반성장 To-do-list 제작
- CP가이드 업데이트

2020.01.0916 • 첨부자료 제작 및 업데이트
- 하도급법 자율점검 세부시행 지침 제작
- 하도급법 준수 위한 동반성장 To-do-list 업데이트

2020.03.1317 • 첨부자료 업데이트 - 내부거래 적정성 심사 강화 방안

2020.05.3018 • 법 개정 사항 반영 (공정거래/하도급법 등)

제·개정 이력

2021년19 • 회사 CI변경 및 법 개정사항 반영 (1월)

• 지주회사 관련 규정 추가 (3월)

• 지주회사 체계 업무가이드 제작 (3월)

• 기업집단규제정책의 이해 및 업무가이드 제작 (3월)

• 내부거래 적정성 심사 프로세스 제작 (3월)

2022년20 • 지주회사 행위제한 체크리스트 개정 (1월)

• 기업집단규제정책 업무가이드 개정 (3월)

• 공정위 정기자료 제출 체크리스트 개정 (3월~7월)

• 편람 본문 개정 (5월)

• 긴급사태 응대 가이드 개정 (5월)

• 지주회사 체계 업무 가이드 개정 (10월)

• 내부거래 법준수 가이드 개정 (11월)

• DL CP운영평가제도 가이드 제정 (11월)

• CP운영 평가 기준표 제정 (11월)

• CP운영 절차서 개정 (11월)

2023년21 • 양식 변경, 법 개정 사항 반영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4월)

• DL그룹 공통 편람 양식 적용 (6월)

• 법 제·개정사항 및 최근 사례 반영(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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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22 • 법 개정 사항 반영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개정) 및
최근 심결례 반영(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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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편람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의 이해

Ⅰ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이해 증진 및 자율준수를 위하여 당사가 도입,

시행하는 자발적 법규 준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자율준수 편람』이란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제정∙시행하기 위하여 당사가 작성한 『자발적 법규

준수 프로그램 편람』을 말한다.

구분 내용

CP란?

 CP(Compliance Program)란, 경쟁 주체인 기업이 경제활동

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프로그램

CP도입의

필요성

 기업의 경쟁력과 공정거래 능력 강화

 법위반에 따른 기업 손실을 사전에 예방

 대내외 신인도 제고

 법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CP의 도입 요건

 CP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의지의 천명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교육프로그램

 사전감시체계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CP운영에 따른

경감제도

 CP를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이 불가피하게 혹은 임직원

의 실수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제재 수준을 경감

시켜 주는 제도

1.1 의의

• 『회사』 또는 『당사』란 『DL㈜』를 말한다.

• 『계열회사』란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당사의 계열사를 말한다.

•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 최소 2개 이상의 회

사를 말한다.

• 『경쟁업체』란 회사의 상품, 서비스와 경쟁적인 상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말한다.

• 『거래업체(거래상대방)』란 회사와 계약관계가 체결된 협력업체 및 공급업체, 수급사업자를 말

한다. 수탁사업자라는 말로도 사용한다.

• 『직원』이란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 『공정위』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을 말한다.

1.3 이해당사자

• 경쟁주체인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

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동 등의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준법의식을 기업의 문화로

체화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자진 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은 물론 동일한 법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

1.4 CP(Compliance Program)란?

• 당사가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자율준수를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안으로는 당사의 모든 직원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숙지, 준수하도록 하고 밖으로는 시장에

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 촉진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 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공

정거래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피해와 비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1.2 목적

1.5 CP의 필요성

▶ 경쟁력과 공정거래 능력을 강화

① 공정거래자율준수 노력 → 경쟁력 강화 → 지속적인 발전

▶ 법 위반에 따른 손실 사전 예방

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사는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 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형, 무형의 비용을 부담

②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하거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임직원들도 고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부담

▶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

① CP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공정경제 실천기업으로서의 이

미지를 더욱 제고할 수 있다.

▶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①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 감경 등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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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하도급법』이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표시광고법』이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약관법』이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할부거래법』이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전자상거래법』이란 『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가맹사업법』이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공정거래관계법령』이란 상기의 법률과 시행령을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통칭한다.

• 『법』 또는 『법령』이라 함은 협의로는 해당 법률만을 지칭하나, 광의로는 해당 법률의 시행령,

수임기관의 지침 및 고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1 공정거래법 및 관계법령

• 임직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관계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

적인 운영규정을 정하고, 규정에서 지침에 위임한 사항 및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위임한 사항

등 세부 운영 지침을 정해야 한다.

2.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3. CP의 8대 구성요소

▶ CP 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의지의 천명

• 기업내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의지 천명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가 기업경영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전 직원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자율준수 의지는 회사 내 게시판, 전자메

일 등을 통해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으며 모든 직원들이 스스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식시켜야 한다.

▶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의 중심으로 CP운용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는데 이러한 사

실을 서면, 전자문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지침서인 자율준수편람을 작성하여 임직원에서 공유하고, 임직

원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실무 및 사례 중심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의 사업내용 변화, 공정거래 관련

법 개정, 심결례 변화 등에 맞춰 정기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회사 내 게시판 등을 활용

하여 임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교육프로그램

• 전 임직원 대상으로 각각의 담당분야에서 공정거래법규에 저촉되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또는 임직원들의 직책에 따라 적

합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CP의 활용도를 높이고 법위반 리스크를 제거한다.

▶ 사전감시체계

•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은 법 위반 행위의 예방과 감시이므로 체계적인 내부감독시스템(모니

터링 제도)을 구축,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불공정 행위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감시, 감독 체계를 운영해야한다. 또한 자율준수관리자는 정기적으로 회사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회사의 제반 활동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

에 보고하고 최고경영자와 협의하여 개선안을 수립하고 집행 할 수 있다.

▶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기업 내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정거래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규를 마련해야한다. 또한 임직원의 자발적인 경쟁법 준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

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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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P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 경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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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정거래 위원회 소개

•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

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

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

5.1 정의

5.2 주요 기능

5.3 조직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3인), 비상임위원(4인)

• 조사부서 : 조사관리관, 4개 국/관, 21개 과/팀

• 정책부서 : 사무처장, 4개 국/관, 17개 과/팀

5.4 소관 법령

• 경쟁 정책 : 공정거래법

• 소비자 정책 : 약관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 기업거래 정책 :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억제

• 각종진입장벽및영업

활동을제한하는반경쟁적

규제를개혁하고경쟁

제한적기업결합을규율

함으로써경쟁적시장환경

조성

•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부당한공동행위,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으로써시장에서의

공정한경쟁질서를확립

• 소비자에게일방적으로

불리하게만들어진약관

조항을시정하고표준

약관을보급함으로써

불공정약관으로인한

소비자피해방지

• 허위,과장의표시,광고를

시정하고소비자선택에꼭

필요한중요정보를공개

하도록함으로써소비자가

정확한정보를바탕으로

합리적인선택을할수

있도록한다

• 하도급대급지급, 물품수령

등하도급거래에서발생할

수있는대형업체들의각종

불공정행위를시정함

으로써중소하도급업체의

발전기반확보

• 대형유통업체, 가맹사업

본부등이거래상의우월적

지위를이용하여중소입점, 

납품업체, 가맹점에게

행하는각종불공정행위를

시정

• 대기업집단계열사간

상호출자, 채무보증금지, 

부당내부거래억제제도

등을운영함으로써선단식

경영체제의문제점시정

• CP운영 우수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제재 수준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로,

최근 공정거래법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부여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신설 내용은 ’24. 06.

21.부터 시행

▶ 과징금 감경 및 직권조사 면제

CP등급 과징금 감경 (유효기간 내 1회 적용) 직권조사 면제

AAA
15% 이내 + 추가감경 5% 이내(조사개시 전 CP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 탐지∙중단)
2년

AA
10% 이내 + 추가감경 5% 이내(조사개시 전 CP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 탐지∙중단)

1년 6개월

A 없음 1년

▶ 시정명령 공표 감경

CP등급 위반사항 공표 (유효기간 내 1회 적용) 적용대상

AAA
간행물 공표 : 공표크기, 매체수 2단계 하향
사업장 및 전자매체 공표 : 공표 기간 단축

 공정거래법 제45조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할부거래법 등

AA

간행물 공표 : 공표크기, 매체수 1단계 하향
사업장 및 전자매체 공표 : 공표 기간 단축

A

※ 과징금 및 시정명령 관련 인센티브 적용 제외

1. CP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2. 위반행위가 CP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3. 가격담합 등 부당한 공동 행위의 경우

4. 이사 등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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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편람

불공정거래 행위

Ⅱ



한 페이지로 보는 공정거래 제도

▶ 불공정거래행위란? 

•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

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45조)

구분 내용

불공정

거래행위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

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공정거래법 제45조)

①거래거절 ②차별적 취급 ③경쟁사업자 배제

④부당한 고객유인 ⑤거래강제 ⑥거래상지위 남용

⑦구속조건부 거래 ⑧사업활동 방해 ⑨부당한 자금∙자산∙인력

의 지원(부당지원행위)

부당

지원행위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하는 행위

 부당지원행위는 개념상으로는 독립된 기업 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동일 기업집단내의 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통상 ‘부당내부거래’라고 함

 부당내부거래 유형(법 제45조 제1항 제9호)

①부당한 자금지원 ②부당한 자산 거래 ③부당한 임대차 거래

④부당한 상품∙용역 거래 ⑤부당한 인력제공 ⑥거래 단계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규정을 별도 운영

(법 제47조)

 규제 내용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동일인이 단독으

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한정)과 합하

여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

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

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1. 불공정거래 행위의 이해

01       거래거절

02       차별적 취급

03       경쟁사업자 배제

04       부당한 고객유인

05       거래강제

06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

07       구속조건부 거래

08       사업활동 방해

09       부당한 지원

경쟁제한성

+

불공정성

▶ 위법성 판단기준

• 위법성의 핵심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즉, 공정거래저해성에 있다.

• 공정거래저해성은 ‘부당하게’와 그 의미가 동일하며,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

이다.

※ 경쟁제한성 :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의 수가 유의미한 수준

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의미

※ 불공정성 :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

• 판례, 학설, 공정위 모두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을 행위유형별로 나눠 당해행위의 특성, 거

래당사자의 지위나 시장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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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당한 거래거절

• 사업자는 거래를 개시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누구와 거래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나, 거래의 개시나 계속을 거절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가 감소하거나, 거래 거절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이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금지된다.

① 공동의 거래거절

•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

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공급거절,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 거래계속의 거절 등

•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

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 공동의 거래거절은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 공정거래 저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①재고부족이나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부도 등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으로 인해 공동의 거래거절

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특정사업자가 공동의 거래거절을 당하더라도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

③사업자들이 사전에 당해 사업영위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거래자격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

에 미달되는 사업자와의 거래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④공동의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

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⑤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거래거절 물품, 용역이 거래 상대방의 사업 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등

•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공동행위 등)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

▶ 합리적인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 생산 또는 재고물량 부족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신용결함, 명백한 귀책사유, 자신의 도산위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거래거절 이외에 다른 대응 방법으로 대처함이 곤란한 경우

• 당해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

저히 상회하는 경우

• 단독의 거래거절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거절이 행해지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경쟁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경우

㉡ 자기 또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와는 거래하면서

경쟁사업자와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없이 자기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 판매업자나 대리점에게 후방시장에서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원재료공급을 거절하게 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자신이 활동하는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고자 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원재

료 공급을 중단하거나 중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자기가 공급하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완성품을 제조하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자의

경쟁자를 당해 완성품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당해 경쟁자에 대하여 종래 공급하고 있던 원재료

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② 기타의 거래거절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사업자 단독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거래거절에는 공급거절과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과 거래계속의 거절이 포함. 또한, 거래 상

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

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불특정다수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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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 이유 없이 원재료 제조업자가 자신의 시장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원재료를 직접

생산∙조달하려는 완성품 제조업자에 대해 원재료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할인점이나 온라인 판매업자 등 특정한 유형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

절함으로써 거래거절을 당한 사업자가 오프라인 판매업자 등에 비해 경쟁상 열위에 처하게 되는

경우

㉧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그

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거래개시를 거절함으로써 당해 물품∙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

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거래한 특정사업자와 거래를 중단 또는 수량을 현저히 제한하면

안된다.

국내 시장점유율이 70%에 이르는 사업자인 A는 A를 통해 고주파간암 치료기를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던 B사가 A가의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고, A사의 치료기와 유사한 제품을 자체 개발하여 판

매하였다는 이유로 B에 대한 거래를 중지함.

관련 사례

사실관계

법원 판단

Q1. 계약만료에 따라 상대방 업체와 계약을 종료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A1.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재계약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자율적 판단사

항이고, 계약만료 시점에 즈음하여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사전통보를 한 경우라면 문제

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는 매우 추상적인 해석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사는 계약에 따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먼저, 계약으로 인해 상대방이 투입되는 인력과 설비규모, 대체거래선의 부재 등을

감안할 때, 계속적인 거래가 전제 또는 예상된다면 계약종료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우리와의 거래를 믿고 설비 등에 투자한 금액이 큰 경우, 상대방과 이와 관련된 보

상 등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거래중단은 부당한 거래거절이 될 수 있다.

Q2. 거래종료 당연사유가 아닌 회사 내 정책적인 사유로 인하여 특정 수급사업자와 거래

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갖춰야 하는가?

A2. 회사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거래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를 물

색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Q&A

대법원은 A와 B사간의 계약에서 B가 고주파간암치료기를 오로지 A로부터 공급받겠다는 취지의

독점적, 전속적 공급계약에 대항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결과 B가 다른 제조사로부터 고주파간압

치료기를 공급받는 것이 위 계약에 위반된다거나 자체 개발한 제품이 A의 고주파간암치료기와 유

사제품이라 볼 수 없어 A의 거래거절에 위 치료기의 영업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B로서는 국내 고주파간암치료기 판매시장의 사정상 A의 거래거절 이후 대체

공급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총 매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던 고주파간암치료기 판매영업

을 중단하기에 이르렀기에 A의 거래거절은 B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한

행위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따라서 그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한 공

정위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2409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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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차별적 취급

• 사업자는 가격 등 거래조건, 거래내용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

동으로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을 차별적으로 설정함으로

써 자기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할 경우에는 시

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지된다.

① 가격차별

•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차별이 대상

▶ 위법성 판단기준

• 가격 차별이 행위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행위자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①행위자가 가격차별로 인해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②가격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가격차별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쟁사업자 배제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③가격차별 정도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가격차별에 의해 설정된

가격수준이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하회하는지 여부

④공동의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⑤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①가격차별의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 가격차별로 인해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

상대방의 경쟁사업자들이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②가격차별에 의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이 거래처를 쉽게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가격차별 대상인 거래상대방이 거래선을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다면 경쟁제한성

이 낮다고 볼 수 있다.

③가격차별 정도가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가격차별에 의해 설정된

가격수준이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하회하는지 여부

④가격차별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인지 여부 등. 일회성의 가격차별은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

고 볼 수 있으며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적 이루어 질수록 경쟁제한효과가 커질 수 있다.

㉠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합리적 이유없이 타 지

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2가지 이상의 상품∙용역중 시장점유

율이 높은 상품∙용역과 그렇지 않은 상품∙용역을 동시에 구매하는 거래상대방(사업자 및 소비

자)에 대해 가격면에서 현저히 유리한 취급을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상품∙용역시장에서의 경쟁

을 저해하는 행위

㉢ 유력한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사업자를 가격면에서 현저히 우대한 결과 특정사

업자가 그의 경쟁사업자 보다 경쟁상 우위에 서게 되어 정상적인 경쟁이 저해되는 경우

㉣ 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수수료를 부과함

에 있어서 매출액 규모, 원가요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업태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여 경쟁업태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비해 경쟁상 우위 또

는 열위에 서게 하는 행위

㉤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대부분의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구입량에 따라 누진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반면, 소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구입량과 관계없이

통상 적용하는 최대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업자들간의 경쟁

력 차이를 초래하는 행위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

한 취급을 하는 행위

② 거래조건차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가격 이외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중 가격이나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건(예: 수

량할인 등)을 제외한 계약의 이행방법, 대금의 결제조건 등 거래내용면에서의 차별을 말한다.

• 특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비자에 대한 차별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차별대상 사업

자가 엄격하게 특정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자 또는 특정지역

에 소재한 모든 사업자에 대한 차별도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위법성 판단기준

• 가격차별이 행위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 및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가격차별에 준하여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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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합리적 이유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대금결

제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상품·용역 또는 수입품을 병행 취급하는 대리점(판매업자)에 한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자기의 상품·용역의 제공시기, 배송회수, 결제방법 등을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

급함으로써 당해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대리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

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③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는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의 차별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를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하되,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계열회사에 대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 대해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본다.

• 그러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을 한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였을 경우 그 타당성

을 판단하되, 다음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

다.

①당해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

하는 경우

②차별 취급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의 제품간에 품질이나 거래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의 제품을 비계열회사의 견적 단가보다 현저히 비싸게 구입한 행위

㉡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동시에 거래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에

비해 비계열회사에 대한 결제조건(현금비율, 어음만기일 등)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행위

㉢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에 동시에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임가공단가를 비계열회사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유리하게 지급하는 행위

㉣ 계열회사가 경쟁입찰에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

게는 보다 불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으로 원재료를 공급하는 행위

•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해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

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④ 집단적 차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가격,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의 차별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집단적 차별행위의 위법성은 가격차별 및 거래조건 차별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한다. 다만, 집

단적 차별은 여러 사업자에 의해서 행해지므로 원칙적으로 가격차별 및 거래조건 차별의 경

우에 비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 복수의 사업자가 특정사업자에 대해 동시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가격차별 또는 거래조건 차별

등을 행하는 경우

㉡ 합리적 이유없이 복수의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판매단계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특

정사업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그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고 그 결

과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복수의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덤핑판매를 하거

나 온라인판매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판매업자에 대하여 공급가격을 다른 판매업자에 비하여

비싸게 책정함으로써 사업활동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고 다른 판매업자를 경쟁상 우위에 서게 하

는 행위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

및 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가공비를 29.4% 인상하였으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

품하는 특정 수급사업자에게는 2018년 3월 처음으로 가공비 6.7% 인상함.

위와 같은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행위는 최저임금 및 전력비의 상승은 업종에 구분없이 공통적

으로 일어나는 사안이나 특정 수급사업자에게만 가공비를 인상하여 주는 행위는 차별취급에 해

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부과함.

관련 사례

사실관계

공정위 판단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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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동일한 제품을 경쟁이 낮은 곳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점에게 판매하고 경쟁이 치

열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가?

A1. 기본적으로 판매가격은 제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수요가 매우 많은

지역에서 판매가격을 상대적으로 높게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합리적 차별이라 볼

수 있다.

Q2. 특정 판매점에게만 가격할인, 보조금 등 긴밀한 지원을 할 경우는?

A2. 운송비 차이나 거래량의 다과에 따른 합리적인 거래조건 차별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판매점에게만 현저희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다른 판매점이 그 판매점과 공정한 경

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

Q&A

Q3. 계열회사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수출물량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회사의 물량이 상대

적으로 축소되는 경우 차별적 행위에 해당하는가?

A3. 물량 이외의 거래조건이 동일하다면 어느 회사에게 어느 정도 비율의 물량을 배정하는가

는 자사의 재량이므로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계약기간 중 물

량감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Q4. 물품을 구입하면서 비계열회사인 A가 계열회사인 B사보다 견적가격을 싸게 제시하

였음에도 B사와 거래하기로 하였다면 법 위반인가?

A4. A사가 공급하는 물품이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거나 불량률이 높은 등 합리적인 이유

가 인정된다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단,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것이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이 될 수 있다.

•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

제시킨 후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여 독점가격 책정이 가능해 질 경우, 이는 경쟁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 수준의 저하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금지된다. 또한, 사업자가 경쟁사

업자를 당해 시장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경쟁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원재료의 상당량을

고가로 매입할 경우 이는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하게 되므로 금지된다.

① 부당염매

•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

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 공급하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부당염매에는 계속적 염매와 일시적 염매가 있다.

• 계속적 염매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공급비용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 일시적 염매란 일회 또는 단기간(1주일이내)에 걸쳐 현저히 낮은 대가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 부당염매는 유인염매 또는 할인특매와는 구별된다. 유인염매란 사업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중 소비자에게 잘 알려진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덤핑판매를 하고 나머지 품

목에 대해서는 마진율을 종전같이 하거나 상향조정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판촉

전략의 하나로 부당염매와는 구별된다. 한편 할인특매는 실시기간이 확정되는 등 기간이

확정적인 점과 경쟁사업자 배제의도 보다는 계절상품의 처리, 불경기 등 시장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가 많은 점에서 부당염매와 구별되며 금지되지 않는다.

▶ 위법성 판단기준

• 염매행위가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경쟁제한성)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

려」란 당해 염매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고 실제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계속적 염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계속적 염매를 한 사업자들이「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였을 경우 그 타당성을 판단하되, 다음

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①당해 시장에 진입장벽(예: 규모의 경제, 사업영위 인허가, 거래비용 등)이 없어 계속적

염매로 인해 현재의 경쟁사업자들이 배제되더라도 신규 진입자가 잠재적 경쟁사업자로

대두될 수 있는 경우

②하자가 있는 상품,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 계절상품 및 재고의 처리를 위하여 제한된

물량의 범위내에서 염매를 하는 경우

③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많아 이를 반영하여 염매로 판매하는 경우

2.3 경쟁사업자 배제

-35- -36-



④신규개점 또는 신규 시장진입에 즈음 홍보목적으로 한정된 기간에 걸쳐 염매를 하는 경우

⑤파산이나 지급불능사태를 막기 위해 염매를 하거나 파산 또는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사업자가 염매를 하는 경우

⑥계속적 염매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⑦계속적 염매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일시적 염매의 경우,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

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이 때,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염매행위를 하는 동기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는데

있는지 여부

②당해 염매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유지하기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거나

부도등의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③당해 시장의 경쟁구조. 당해 시장에서의 사업자 수가 적고, 집중도가 높을 경우에는 경쟁

사업자 배제우려가 클 수 있다.

④진입장벽 유무 등. 규모의 경제·사업영위 인허가 등 요소가 없어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없다면 현재의 경쟁사업자가 배제되더라도 신규 진입자가 잠재적

경쟁사업자로 대두되므로 경쟁사업자 배제우려가 없거나 미미하게 된다.

• 일시적 염매의 경쟁사업자 배제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①하자가 있는 상품,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 계절상품 및 재고의 처리를 위하여 제한된

물량의 범위내에서 염매를 하는 경우

②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많아 이를 반영하여 판매하는 경우

③신규개점 또는 신규 시장진입에 즈음 홍보목적으로 한정된 기간에 걸쳐 염매를 하는 경우

④파산이나 지급불능사태를 막기 위해 염매를 하거나 파산 또는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사업자가 염매를 하는 경우

⑤일시적 염매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⑥일시적 염매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규모의 경제 등 이유로 당해 시장에의 신규진입이 단기간내 용이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경쟁사

업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계속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

급하는 행위

㉡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가 신규진입을 시도하는 사업자를 저지하기 위해 제조원가를 하회

하는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없이 공공기관 물품구매입찰에서 사업자가 자신이 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응찰하여 낙찰됨으로써 다년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물품을 공급

하는 행위

•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부당고가매입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고가매입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품귀를 가져옴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

를 배제시킬 우려(경쟁제한성)가 있는지 여부

• 이 때,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경쟁제한성)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고가매입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이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사업

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②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수급이 원활한지 여부와 다른 대체재를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 대체재가 존재하더라도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경쟁사업자 배제우려가

있을 수 있다.

③고가매입으로 인해 경쟁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거나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 고가매입의 경쟁사업자 배제우려(경쟁제한성)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

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①사업자가 원재료 등의 품귀가능성에 대비하거나 제품의 안정적 생산확보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고가매입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

하는 경우

③고가매입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합리적 이유없이 제품의 생산∙판매에 필수적인 요소를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매점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을 정도로 사업활동을 곤

란하게 하는 행위

㉡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업자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상

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점함으로써 사실상 진입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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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

사실관계

법원 판단

인천광역시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 시스템통합 용역 입찰을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진행하였

다. 이 용역입찰의 예정가격은 97,244,000원이었고 이 입찰에는 현대정보기술이 2,900,000원, 대

우정보시스템이 19,440,000원, 삼성데이타시스템이 33,300,000원에 응찰하였고, 현대정보기술

이 낙찰자가 되었다.

법원은 위와 같이 저가에 입찰한 행위가 부당염매행위인지와 관련하여 낮은 대가인지 여부는 공

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제조업체의 경우 고정비와 변동비 모두를

포함한 총원가를 기준으로 저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법원은 경쟁사업자들 역시 염가에 입찰하였고, 발주처가 향후 해당 용역과 관련된 장비 및

용역을 추가 구매함에 있어서 낙찰자에게 사실상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용역은 1회성 사업이었으므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없기에 부당염매행위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판단하였다.

• 사업자가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 거래방해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것은 그 경쟁수단이 불공정한 것으로서 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가

품질 좋고 저렴한 상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금지된다.

①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

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한 사실이 있거나 현

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포함된다.

• 이익제공 또는 제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표시∙광고를 포함한다.

①적극적 이익제공이란 리베이트의 제공이나 가격할인 등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거래조건의

설정∙변경, 판촉지원금 내지 판촉물의 지급,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자사제품으로 교환하면

서 덤으로 자사제품의 과다한 제공 등

②소극적 이익제공이란 원래 부과되어야 할 요금∙비용의 감면, 납부기한 연장, 담보제공 의무

나 설정료의 면제 등

▶ 위법성 판단기준

• 이익제공 또는 제공제의가 가격과 품질 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①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제공(제의)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이익제공(제의)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이익제공(제의)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

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①이익제공(제의)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②부당한 이익제공(제의)을 함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2.4 부당한 고객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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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음성적인 리베

이트를 지급하거나 지급할 제의를 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소개·의뢰·추천하는 자에게 리베이트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함으로써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사업자가 다른 특정사업자로부터 수주하거나 거래를 개시하기 위해 금품 등 음성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표시∙광고에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및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실제보다 또

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

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

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②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유인하는 행

위가 대상이 된다. 이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

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

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포함된다. 또한, 기만 또는 위계는 표시나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적용) 이외의 방법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

한다.

•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

을 사용한 행위가 대상이 된다.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에는 품질, 규격, 제조일자, 원산지, 제

조방법, 유효기간 등이 포함된다. 거래조건에는 가격, 수량, 지급조건 등이 포함된다. 기타 거

래에 관한 사항에는 국산품 혹은 수입품인지 여부, 신용조건, 업계에서의 지위, 거래은행, 명

칭 등이 포함된다.

▶ 위법성 판단기준

• 기만 또는 위계가 가격과 품질 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

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①기만 또는 위계가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오인 또는 오인의 우려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시나

광고의 경우와 달리 거래관계에 놓이게 될 고객의 관점에서 판단하되, 실제로 당해 고객

에게 오인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그의 구매의사결정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② 기만 또는 위계가 고객유인을 위한 수단인지 여부 등. 위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오인할 우려가 있더라도 그 결과 거래처를 전환하여 자기와 거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는 단순한 비방에 불과할 뿐 부당한 고객유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그 속성상 합리성 등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자가 타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 거래함에 있어 표시광고 이외의 방법으로 사실과 달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품질, 성능, AS 조건 등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수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을 오인시켜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 할인판매를 한다고 선전하면서 예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현저히 부족한 수량만을 할인판

매 대상으로 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미끼 상품)

㉢ 사업자가 자신과 경쟁사업자의 영업현황, 제품기능, 기술력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의

비교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당해 사업을 수주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의 부도 임박·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의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여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영업사원들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근거없이 비방하면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를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③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경쟁사업자와 고객의 거래를 방해함으로써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

다. 거래 방해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를 제외한 모든 수단이

포함된다.

▶ 위법성 판단기준

• 거래방해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

로 판단

•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①거래방해가 고객유인을 위한 수단인지의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방해의 동기나

의도, 방해 이후 고객의 거래처 내지 거래량의 변화추이, 경쟁사업자의 시장지위와 경쟁

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 거래방해 그 자체가 거래조건의 이점 등 자기의 효율성에 기초

할 경우 고객유인의 효과가 있더라도 법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거래방해는 거래를 곤란

하게 하는 것으로 족하며, 실제로 경쟁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가 불발로 끝나거나 기존

의 거래관계가 종료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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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거래방해에 의해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중단시킴으로써 자기와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①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②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경쟁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고객간 계약의 성립

을 저지하거나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없이 자신의 시장지위를 이용하여 판매업자에 대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매장

내의 외진 곳에 진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또는 자사 직원 등으로 하여금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

하여 고객을 확보하는 행위로서, 불합리한 수단으로 시장지배력의 확장을 도모하며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제약하므로 금지된다.

① 끼워팔기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

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끼워팔기를 행하는 주체는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동시에

공급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끼워팔기에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외에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위법성 판단기준

• 끼워팔기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이 때, 경쟁제한성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①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이 별개의 상품(또는 용역)인지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이 밀접불가분한 구성요소

인지 여부, 통상적으로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짝지워 하나의 단위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

지 여부,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별도로 구매하고자 하는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다.

②끼워팔기 하는 사업자가 주된 상품(또는 용역)시장에서 시장력(market power)이 있는지

여부

③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지 여부 등.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두 상품(또는 용역)을 따로 구입

하는 것이 자유로운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때, ‘강제성’은 주된 상품(또는 용역)에 대한

구매자의 거래처 전환가능성이 적을수록 큰 것으로 보며, 다른 거래처에서 구입할 경우

주된 상품(또는 용역)의 거래거절이나 공급량감소 등 각종 불이익이 예상됨으로 인하여

사실상 거래처를 전환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하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

된다고 할지라도 끼워팔기에 의해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것으로 본다.

⑤끼워팔기로 인하여 종된 상품(또는 용역)시장의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5 거래강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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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워팔기가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①끼워팔기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

하는 경우

②끼워팔기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인기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면서 인기 없는 것을 함께 구입하도록 하거나,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구제품이나 재고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고가의 기계나 장비를 판매하면서 합리적 이유없이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유지·보수 서비스

(유료)를 자기로부터 제공받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자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을 강제

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

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② 사원판매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

도록 강제하는 행위 (임직원에는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의 형태를 묻지 않는다.)

• 임직원(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의 형태를 묻지 않는다.)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임직원

에게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어떤 임직원이 판매영업

을 담당하는 자인지 여부는 당해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영업 및 그와 밀접하

게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매영업 담당하는 임직원: 매장 기타

영업소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자,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판매를 권유하

는 자 등)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원판매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

로 판단

•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①사업자가 임직원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 또는 판매를 강제

하는지 여부

②강제성 인정 경우: 목표량 미달시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가하거나, 판매목표 미달분을

억지로 구입하도록 하거나, 목표달성 여부를 고용관계의 존속이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으로의 전환과 결부시키는 경우

③강제성 인정되지 않는 경우: 목표량 달성시 상여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임직원의 판단에 따라 목표량미달과 각종 이익 중에서 선택가능성이 있는 때, 임직원에게

불이익(사실상 불이익 포함)을 가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회사 상품(또는 용역)의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할 것을 단순촉구한 행위

• 사원판매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원판매의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사원판매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②부도발생 등 사원판매를 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씩 할당하면서 판매실적을 체계

적으로 관리하거나 대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판매목표를 설

정하고, 미달성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

고 최고경영자 또는 영업담당 이사에게 주기적으로 그 실적을 보고하고 공식적 계통을 통해 판매

독려를 하는 경우

㉣ 자신의 계열회사에게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일정량을 판매하도록 할당하고 당

해 계열회사는 임직원에게 협력업체에 대해 판매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③ 기타의 거래강제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명시적인 강요와 묵시적인

강요, 직접적 강요와 간접적 강요를 포함). 기타의 거래강제는 행위자와 상대방간 거래관계

없이도 성립할 수 있으나, 거래상 지위남용(구입강제)의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간 거래관계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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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가 임직원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 또는 판매를 강제

하는지 여부

②강제성 인정 경우: 목표량 미달시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가하거나, 판매목표 미달분을

억지로 구입하도록 하거나, 목표달성 여부를 고용관계의 존속이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으로의 전환과 결부시키는 경우

③강제성 인정되지 않는 경우: 목표량 달성시 상여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임직원의 판단에 따라 목표량미달과 각종 이익 중에서 선택가능성이 있는 때, 임직원에게

불이익(사실상 불이익 포함)을 가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회사 상품(또는 용역)의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할 것을 단순촉구한 행위

• 사원판매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원판매의 속성상 제한적

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사원판매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②부도발생 등 사원판매를 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씩 할당하면서 판매실적을 체계

적으로 관리하거나 대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판매목표를 설

정하고, 미달성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

고 최고경영자 또는 영업담당 이사에게 주기적으로 그 실적을 보고하고 공식적 계통을 통해 판매

독려를 하는 경우

㉣ 자신의 계열회사에게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일정량을 판매하도록 할당하고 당

해 계열회사는 임직원에게 협력업체에 대해 판매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③ 기타의 거래강제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명시적인 강요와 묵시적인

강요, 직접적 강요와 간접적 강요를 포함). 기타의 거래강제는 행위자와 상대방간 거래관계

없이도 성립할 수 있으나, 거래상 지위남용(구입강제)의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간 거래관계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거래강제 행위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①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②당해 불이익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 (특별한 사유 없이 주된 거래

관계에서 공급량이나 구입량의 축소, 대금지급의 지연, 거래의 중단 또는 미개시, 판매

장려금 축소 등)

③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 상대방이 행위자의 요구사항을 자유로이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

으로 강제성 여부를 판단한다. 상대방이 주된 거래관계를 다른 거래처로 전환하기가

용이한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 기타의 거래강제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

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타의 거래강제 속

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기타의 거래강제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

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② 기타의 거래강제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사업자가 자신의 계열회사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량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않을 경우 계열회사와의 거래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하여 판매목표량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

㉡ 사업자가 자신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신의 상품판매 실적이 부진할 경우 협력업체에서 탈락

시킬 것임을 고지하여 사실상 상품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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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법원 판단

한국토지공사는 인천마전 등 공동주택지의 판매가 저조하자 상대적으로 분양이 양호한 부천

상동 등 공동주택지를 판매하면서 비인기 토지의 매입시 인기토지에 대한 매입우선권을 부여

하여 비인기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사실상 인기토지를 매입할 수 없게 함.

법원은 이와 같은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인 ‘거래강제’중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한 결과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거

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

따라서 이와 같은 연계판매행위는 주된 상품을 공급하면서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로서 끼워팔기에 해당하고, 공공부문 택지개발사업의 40% 이상을 점하고 있는 원고의 위와 같

은 행위는 주택사업자들의 상품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대법원 2006.5.26 선고 2004두3014 판결)

•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

방적으로 물품 구입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므

로 금지된다. 다만,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거래상지위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민법

의 불공정성 판단기준을 사업자간 거래관계에서 완화한 것이므로 거래상지위는 민법이 예상

하고 있는 통상적인 협상력의 차이와 비교할 때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거래개시 단계에서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거래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었는지와 계약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판단하에 거래를 선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거래상대방

이 자신이 거래할 사업자를 여러 사업자 중 선택할 수 있었고 계약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

태에서 판단에 따라 거래를 개시하였고 계약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공정거래

법 적용대상(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계속적 거래를 개시하기 위

해 특정사업자와 거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 거래계속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

준으로 한다.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가 있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불이익을 가한다면 공정거

래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지 않

는다면 각종 불이익을 가하더라도 이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또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간 권리의무

귀속관계, 채권채무관계(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담보권 설정·해지, 지체상금 등)등과

관련하여 계약서 및 관련 법령 내용 등의 해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

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관련 사례

▶ 민사행위등과의 구별

▶ 거래상 지위 여부

• 거래상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①계속적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이

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고착화(lock-in) 현상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우월적지위에 있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 상대방은 이미 투입한

투자 등을 고려하여 불이익한 거래조건 등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②계속적 거래관계 여부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

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위한 전속적인

설비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 거래상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한다.

①거래의존도가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적 거래관계라 하더라도 거래처 등을 변경하

여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거래상지위가 인정되기 어렵다.

②통상 거래의존도는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③계속적 거래관계 및 거래의존도를 판단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수준이나 정도는 시장상황,

관련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6 거래상 지위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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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와 협력업체 또는 대리점, 대형소매점과 입점업체, 도시가스사와 지역관리소, 제조업체

와 부품납품업체, 지역독점적 공공시설 관리업자와 시설임차사업자, 독점적 공공사업자와 계

약업체, 방송사와 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자 등간 거래관계

㉡ 거래상대방인 판매업자가 특정 사업자가 공급하는 유명상표품을 갖추는 것이 사업운영에

극히 중요한 경우 특정사업자와 판매업자간 거래관계

㉢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사업활동에 필요한 원재료나 부품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공급받

아야 하는 경우 특정사업자와 제조 또는 판매업자간 거래관계

㉣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가 장기간 계속되고, 거래관계 유지에 대규모투자가 소요됨으로써 거

래상대방이 거래처를 전환할 경우 설비전환이 곤란하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관계(예시)

•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거

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

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지 여부, 기타 합리

적인 사유가 있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위법성 판단 일반기준

•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① 구입강제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구입요청을 거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입강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위법성 판단기준

㉠ 합리적 이유없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대리점에게 재고품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없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판매업자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임의로 공

급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

㉢ 합리적 이유없이 자신과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없이 도·소매업자(또는 대리점)에게 과다한 물량을 할당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량을 도·소매업자(또는 대리점)가 구입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물품∙용역 및 그 밖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
위

② 이익제공강요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거래상대방에게 금전·물품 등의 경제상 이익(금전, 유가증권, 물품, 용역을 비롯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 계열회사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제공을 강요하는 행

위도 포함)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이익제공강요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뿐

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

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 위법성 판단기준

• ‘위법성 판단 일반기준’에서 제시되는 바에 따라 판단

㉠ 합리적 이유없이 수요측면에서 지배력을 갖는 사업자가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 비율

만큼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없이 사업자가 상품(원재료 포함) 또는 용역 공급업체에 대해 거래와 무관한 기

부금 또는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없이 회원권 시설운영

업자가 회원권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실비보다 과다한 명의 개서료를 징수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없이 대형소매점사업자가 수수료매장의 입점업자에 대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

니한 입점비, POS 사용료 등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 ‘위법성 판단 일반기준’에서 제시되는 바에 따라 판단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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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③ 판매목표강제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①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

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조건에는 각종의 구속사항, 저가매입 또는 고가

판매, 가격(수수료 등 포함) 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 계약해지

조건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된다.

• 거래상대방에게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①거래조건을 불이행함은 물론 거래관계에 있어 사실행위를 강요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

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이익제공은 적극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작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불이익이 금전상의 손해인 경우

에는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손해액)까지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어

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절차에 의해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거래

상 지위남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위법성 판단기준

• ‘위법성 판단 일반기준’에서 제시되는 바에 따라 판단

• 판매목표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

•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대리점계약의 해지나 판매수수료의 미지급 등 불이익이 부과

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되나,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판매목표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판매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

를 갖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및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

시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

㉡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및 대리점에 대하여 회원이나 가입자의 수를 할

당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계약의 해지나 수수료지급의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

㉢ 대리점이 판매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반품조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반품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이 제품을 인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추후 대금지급시 공제하는 행위

㉣ 대리점이 판매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사에서 대리점을 대신하여 강제로 미판

매 물량을 덤핑 판매한 후 발생손실을 대리점의 부담으로 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과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단가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의

판매량이 목표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 비해 낮은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대상상품

또는 용역은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것

④ 불이익제공

• 위에 언급한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

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위법성 판단 일반기준’에서 제시되는 바에 따라 판단

▶ 위법성 판단 일반기준

<거래조건의 설정∙변경>

㉠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갑’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

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원가계산상의 착오로 인한 경우 ‘갑’이 해당 계약금액을 무조건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계약 유효기간중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한 새로운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한 행위

㉣ 계약서상에 외부기관으로부터 계약단가가 고가라는 지적이 있을 경우 거래상대방이 무조건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율, 지급대가 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

게 변경하는 행위

㉥계약기간중에 자기의 점포 장기임차인에게 광고선전비의 부과기준을 일방적으로 상향조정

한 행위

<불이익제공>

㉠ 설계용역비를 늦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

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의 2%로 약정하였으나, 준공검사시 일방적으로 20%로 상향

조정하여 청구한 행위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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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상품의 반품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반품을 포기

한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기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 합리적 이유없이 사업자가 물가변동을 인한 공사비인상 요인을 불인정하거나 자신의 책임

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불지급하는 행위

㉥ 자신의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거절을 하

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거래상 지위남용성 거래거절)

⑤ 경영간섭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

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없이 대리점의 거래처 또는 판매내역 등을 조사하거나 제품광고시 자기와 사전

합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금융기관이 채권회수에 아무런 곤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대출해준 회사의 임원선

임 및 기타 경영활동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특정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을 대출조건으로 요구하

는 행위

㉢ 상가를 임대하거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취급품목이나 가격, 요

금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거나 자신의 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 또는 협력업체의 업무용 차량 증가를 요구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하는 경우에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 상대

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위법성 판단 일반기준’에서 제시되는 바에 따라 판단

• 의결권의 행사나 채권회수를 위한 간섭으로서 법적 근거가 있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

우로서 투자자 또는 채권자로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

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 수단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함께 고려하여

야 한다.

①대리점 등 판매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현찰판매 또는 직접판매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설명 및 상담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경영효율성의 제고

또는 상품의 안전성확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사례

사실관계

공정위 판단

배달앱의 하나인 요기요는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상제를 일방적으

로 시행하면서 요기요 외에 음식점으로서의 직접 전화 주문,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

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팀을 만들어 최저가보장

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했으며, 최저가보상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 음식점을 적발하여 판

매가격 변동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였다.

공정위는 요기요에 대해 배달앱 2위 사업자로, 배달 음식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갖는 사업자로

판단하고, 요기요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배달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

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6,800만원

을 부과하였다.

사실관계

공정위 판단

한국야구르트는 시장변동 상황, 근무일수 및 전년도 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지점별, 제품별 다음

년도 판매목표를 수립하여 매년 12월 각 지점에 통보하였다. 또한 판매목표 달성률 등이 평가항

목으로 되어 있는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15개 대리점에 패널티를 부과하여 판매수수료에서 공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경고조치를 하면서 벌점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판매목표를 강제하

였다.

위탁대리점이 우유대리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서는 상당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점, 다른 거래처를 선택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점 등

을 고려시 한국야구르트가 위탁대리점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있다. 따라서 한국야구르트가 위탁

대리점에 대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판매목표 금액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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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판매점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

료 수집 차원에서 판매점으로부터 최종 소비자에 관한 정보, 매출 상세정보, 생산/판매/

재고 현황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모니터링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가?

A1. 판매점의 동의를 얻어 정보를 확보하고 동 정보들에 근거하여 판매점의 경영에 간섭을 하

는 등 부당한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모니터링 자체만 가지고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 현실적으로 모니터링 과정에서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경영에 간섭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Q2. 판매점이 기 거래실적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분기 판매계획을 초과해서

구매한 경우 초과량에 대하여 가격을 할인해 주면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해당하는가?

A2. 계획량을 초과하지 못했을 경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량을 초과했을

경우 일정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판매

계획량은 판매점이 전 분기 실적 등을 감안하여 구매하겠다고 요청하는 양을 기준으로 상호

결정한 것이고, 또한 판매점에게 정상적인 마진을 보상해준 상태에서 순수하게 인센티브 차

원에서 시행된 것이라면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Q&A

Q3. 구입강제 행위는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는 없는 경우 상품을 구입토록 강제하는

행위인데 여기서 구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란 어떤 것인가?

A3. 구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로 입증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거래 상대방의 주문이 없는데도 회사의 재고량 해소를 위해 일방적으로 공급하면서 반

품을 불허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영업과 무관한 제품을 필요 이상으로 구입하게 하는 경우

 신제품을 거래상대방의 의사를 불문하고 대량 공급하고 반품을 불허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자재의 구입을 요청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용이

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자재를 별도의 운송비까지 지급하면서 구입한 경우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써 거래처선택의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구매·유통경로의 독점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곤란하게 한다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의 저하를 초래

하게 되므로 금지된다.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지역이나 거래처를 제한함으로써 당해 지

역 또는 거래처에 대한 독점력을 부여하여 경쟁을 저해하게 된다면 소비자후생의 저하를 초

래할 수 있게 되므로 금지된다.

① 배타조건부거래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배타조건의 내용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

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경쟁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판매업자의 소요물량 전부를 자기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독점공급계약과 제조업자의 판매물량을 전부 자기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독점판매계약도

배타조건부거래의 내용에 포함된다. 또한 경쟁사업자와의 기존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신규거래 개시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거래 상대방은 소비자가 포함되지 않으며, 배타조건을 정하는 명칭여하를 불문한다.

▶ 위법성 판단기준

• 배타조건부거래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타조건부거래가 물

품구입처 또는 유통경로 차단, 경쟁수단의 제한을 통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잠

재적 경쟁사업자 포함)를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①경쟁사업자가 대체적 물품구입처 또는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자

의 배타조건부거래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업자(신규진입자 등 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가

대체적 물품구입처 및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에는 경쟁사업자의 시장

배제효과가 낮게 된다.

②당해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침해받는지 여부

③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업계순위. 행위자가 선도기업이거나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경쟁

사업자의 물품구입처 및 유통경로 차단효과가 커질 수 있다.

④배타조건부거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수 및 시장점유율. 배타조건부거래 상대사업자의

숫자가 많고 그 시장점유율이 높을 경우에는 경쟁사업자의 물품구입처 및 유통경로 차단

효과가 커질 수 있다,

2.7 구속조건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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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배타조건부거래 실시기간. 실시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는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나 장기인 경우에는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⑥배타조건부거래의 의도 및 목적. 배타조건부거래가 사업초기에 시장에의 신규 진입목적

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쟁사업자의 물품구입처 및 유통경로 차단효과가 낮을 수 있다.

⑦배타조건부거래가 거래지역 제한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타 경쟁제한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동시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행위자의 시장지위 강화효과가 커질

수 있다.

• 배타조건부거래의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①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기술성·전문성 등으로 인해 A/S활동 등에 있어 배타조건부거래가

필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배타조건부거래로 인해 타 브랜드와의 서비스 경쟁촉진 등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

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③배타조건부거래로 인해 유통업체의 무임승차(특정 유통업자가 판매촉진노력을 투입하여

창출한 수요에 대하여 다른 유통업자가 그에 편승하여 별도의 판매촉진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판로를 확보하는 행위) 방지, 판매 및 조달비용의 절감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

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등

㉠ 경쟁사업자가 유통망을 확보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의

대리점에 대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관련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찾기 곤란한 상태에서, 대량구매 등 수요측면에서 영향력을 가

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는 공급하지 않는 조건

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함으로써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다수의 거래상대방과 업무제휴를 하면서 자기 또는 계열회

사의 경쟁사업자와 중복제휴를 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경쟁사업자가 타 업무제휴 상대방을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 구입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 또는 원재료에 대하여 경쟁사업자에게 판매하지 않는다

는 조건으로 구입선과 거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생산(또는 판매)활동을 곤란하게 하고 시장

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거래처인 방문판매업자들에 대해 경쟁사업자 제품의 취급증

가를 저지하기 위해 자신의 상품판매를 전업으로 하여 줄 것과 경쟁사업자 제품을 취급시에는

자신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시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병행수입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총판에게 병행수입업자와 병행수입품을 취급하고 있는 판매(도매 및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자

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행위

㉦ 석유정제업자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석유제품전량구매를 강제하는 등

석유판매업자가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

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②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위법성 판단기준

• 거래상대방의 판매지역을 구속하는 행위 및 거래상대방의 영업대상 또는 거래처를 제한하는

행위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브랜드내 경쟁제한효과와 브랜드간

경쟁촉진효과를 비교한 후 판단

①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정도. 책임지역제 또는 개방 지역제한제와 지역제한을

위반하여도 제재가 없는 등 구속성이 엄격하지 않은 지역제한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

된다. 지역제한을 위반하였을 때 제재가 가해지는 등 구속성이 엄격한 지역제한제는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므로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또한 거래상대방 제한의 경우도

거래지역 제한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한다.

②당해 상품 또는 용역시장에서 브랜드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타 사업자가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간 브랜드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지역제한 및 거래상대방

제한한 유통업자들의 판촉활동에 대한 무임승차 경향 방지와 판촉서비스 증대 등을

통해 브랜드간 경쟁촉진효과를 촉진시킬 수 있다.

③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사업자의 숫자와 시장점유율. 행위자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경쟁사업자의 수 및 시장점유율이 낮을수록 브랜드내 경쟁제한효과가 유발되는 정도가

커질 수 있다..

④지역제한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타 불공정행위와 병행하여 행해지거나 재판매가격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병행하여 사용될 경우 경쟁제한효과가 클 수 있다.

⑤당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서비스 질 제고 및 가격인하 유인이

축소되는지 여부 등

•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의 합리성

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①상기 요인 이외에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의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②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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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제조업자가 대리점마다 영업구역을 지정 또

는 할당하고, 그 구역 밖에서의 판촉 내지 판매활동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독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제조업자가 대리점을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제조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매업자에 대해 그 판매선인 소매업자

를 한정하여 지정하고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특정 도매업자에게서만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관련 사례

사실관계

공정위 판단

크라운제과는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과 거래함에 있어서 계약서상에 대리점이 관할

영업규역 외에서 영업을 할 때, 피심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대리점이 관할 영업구역을 이탈

하여 거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크라운제과는 자신의 대리점과 거래함에 있어 대리점의 거래지역에 대하여 행정규역 기준, 일정

한 판매지역을 할당해 주고 해당 판매지역 내의 소매점등과 거래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즉, 대리

점이 크라운제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해당 판매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 판매할 경우 사전에

크라운제과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점이 피심인에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판매지역

이외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피심인과 대리점간에 체결한 거래약정에 따라 피심인이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공정위 판단

㈜정식품은 부산지역 전 대리점장들에 대하여 오프라인 대리점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

의 공문을 발송하고, 온라인 판매를 지양할 것을 교육 전달하였다.

법 제45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

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정위는 거래의 상대방 선택은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이 인터넷쇼핑몰업체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식품의 서면 및 구두 공지, 확인

서 작성 강요 등의 행위는 대리점의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판매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판

단하고 또한 이는 사실상 자신이 공급하는 두유의 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두유시장에서 약 4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정식품이 소속 대리점들로 하여

금 인터넷쇼핑몰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브랜드 내에서 가격인하 유인을 축소시킬 우려

가 법 제45조 제1항 제7호에 위반한다고 판단하여 ㈜정식품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약식 제

2009-206호)

Q1. 제조업체가 대리점과 계약시 계약서상에 판매 및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법 위반이 되는지?

A1.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단, 지역의 판매에 대해 제재

를 가하지 않는 특정지역에 대한 판매책임제, 판매거점제 등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

는다.

Q2. 대리점에게 판매지역을 일정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되는가?

A2. 지역제한의 경우 구속성의 정도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즉, 지역구속성이

약한 단순한 지역책임제나 판매거점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제조업자가 판매점에 대해

일정한 지역을 주된 판매지역으로 설정할 뿐 지역외의 판매도 허용되는 경우)

그러나 지역구송성이 강한 지역제한은 문제가 된다. 예컨대 해당 제품의 시장이 독과점 상태

에 있고, 지역제한이 이를 심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지역제한을 어겼을 때 공급중단, 계약해

지 등 제재수단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Q&A

Q3. 제조업자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의 상호를 부착한 대리점에 대하여 자사

제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가?

A3. 자사 상호를 부착한 대리점에 대하여 자사 제품만을 취급하도록 한 것은 부당한 거래제한

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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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거나 거래

처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할 경우 가격과 질, 서비스에 의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쟁수단이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금지된다.

① 기술의 부당이용

•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

로 방해하는 행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다른 사업자(경쟁사업자에 한정되지 않는다)의 기술을 이용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기술의 부당이용이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①기술이용의 부당성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 기술이용의 목적 및 의도, 당해 기술의

특수성, 특허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통상적인 업계 관행 등이 고려된다.

②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

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기술의 부당이용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함에 있어 합리적

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생산이나 판매활동에 심각한 곤란을

야기시키는 행위

②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

도로 방해하는 행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다른 사업자(경쟁사업자에 한정되지 않는다)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채용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이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①인력 유인·채용의 부당성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 인력유인 채용의 목적 및 의도, 해당

인력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 인력유인·채용에 사용된 수단, 통상적인 업계의 관행,

관련 법령 등이 고려된다.

②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

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함에 있어 합

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다른 사업자의 핵심인력 상당수를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스카우트함

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

㉡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목적으로 핵심인력을 자기의 사업활동에는 필

요하지도 않는 핵심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③ 거래처 이전방해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거래상대방(경쟁사업자에 한정되지 않는다)의 거래처이전을 방해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거래처 이전방해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①거래처 이전방해의 부당성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 거래처 이전방해의 목적 및 의도,

거래처 이전방해에 사용된 수단, 당해 업계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이전될 거래처가

사업영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관련 법령 등이 고려된다.

②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도발생 우려,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8 사업활동 방해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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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 이전방해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

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거래처 이전 의사를 밝힌 사업자에 대하여 기존에 구입한 물량을 일방적으로 반품처리하거나

담보해제를 해주지 않는 행위

④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

• 위의 규정 외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경쟁사업자에 한정되지 않는다)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방해하

는 모든 행위. 방해의 수단을 묻지 않으며, 자기의 능률이나 효율성과 무관하게 다른 사업자

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활동방해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

주로 판단

•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①사업활동방해의 부당성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활동방해의 수단, 당해 수단을

사용한 목적 및 의도, 당해 업계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이 고려된다.

②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도발생 우려,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사업활동방해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

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

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Q1. 경쟁사에서 차세대 사장 물망에 오르고 있는 실력이 매우 뛰어난 직원을 거액의 금전

적 보상을 제안하여 당사로 옮기게 한 경우 사업활동 방해가 될 수 있는가?

A1. 인력의 유인∙채용이 사업활동방해가 되기 위해서는 동 채용으로 인해 당해사업장의 사

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어야 하므로 개별적인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반직원을 유인∙채용한 경우에는 사업활동 방해로까지 되기는 어렵다.

Q2. 당사가 경쟁사 특정 부서의 중견 직원 수명을 순차적으로 스카우트 하는 경우 불공정

행위인가?

A2. 당해 부서에서 스카우트한 직원들이 차지하는 역할, 이로 인해 경쟁사 사업활동에 어려움

을 초래한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Q&A

㉠ 사업영위에 필요한 특정시설을 타 사업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함으로써 당

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경쟁사업자의 도산이 우려된다던지 정부지원대상에

서 제외된다는 등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경쟁사업자에게 대리점계약의 해지 및 판

매량감소 등을 야기하는 행위

㉢ 타 사업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전단을 살포하여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1.2 위반시 제재

구분 과징금 벌칙 비고

거래거절 ~ 
사업활동 방해

관련 매출액의 4%이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 이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동시 적용
가능

부당지원
(특수관계인

포함)

관련 매출액의 10% 이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 이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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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으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간의 거래, 그 법인과 기업집단의 지배자 또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의미한다.

• 거래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말한다.

• 내부거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상존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허용하면서 규제를

하고 있다.

긍정적 측면

•  거래비용의 절감, 효율성과 신뢰성 확보

* 거래비용 : 적정한 거래 상대방을 찾고, 협상을 통해 거래를 교섭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이행 모니터링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

• 안정적인 수요·공급처를 확보를 통한 신규사업 진출 또는 기존사업의 확장 시 리스크 최소

화, 빠른 경쟁력 확보

• 기업집단 차원에서의 통제권 유지, 자원의 효율적인 재분배, 수급상황에서의 안정성 제고

부정적 측면

• 배임 또는 횡령 발생

- 지배주주가 회사 및 다른 주주의 이익을 빼앗아 자신 or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추구

• 편법적 부의 이전 수단으로 활용

-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면서 다른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

• 비계열 독립기업의 생존·발전 어려움

- 확보할 수 있는 수요 및 사업기회가 없어짐

• 기업집단 부실화 위험

- 부당지원행위의 결과 우량계열사의 핵심역량이 부실계열사로 분산 유출되어 동반 부실

화 위험 존재

1. 계열사 관련 공정거래 개요

1.1 내부거래의 정의

한 페이지로 보는 공정거래 제도 1.2 내부거래 규제 관련 법규

▶ 공정거래법

구분 부당지원 행위 금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법조항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 공정거래법 제47조

지원주체 • 모든 사업자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지원객체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계열회사에 한정되지 않음)

•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  

또는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주식 보유

한 계열회사

규제목적
•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는 부당

지원행위 금지

• 기업집단 특수관계인(총수일가)의 사익편

취행위 금지

규제내용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상당한 규모의 거래

• 부당한 거래 단계의 추가

(통행세)

※ 부당지원행위는 안전지대

없음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안전지대 : 거래조건 차이 7% 미만, 연

간 거래금액 50억원(상품∙용역 거래는

200억) 미만

• 사업기회의 제공

•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일감 몰아주기)

※  안전지대 : 연간 거래총액 200억원 미

만, 거래상대방 평균 매출액 12% 미만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 : 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법 위반상태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 과징금 :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매출액의 10% 이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원 이내)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양벌가능)

-69- -70-



관련 규정 규제 내용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금지

(제397조의 2)

•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는 행위

금지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제398조)

• 회사가 주요 주주, 이사 등과 거래하는 경우 이사회의 사전 승인

을 받아야 하며, 거래 내용과 절차를 공정하게 하여야 함

주요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542조의 9)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및 집행임원, 감사에게 신용공여 행위 금지 (제1항)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등과 ①단일 거래 금액이 자산 또는

매출 총액의 1% 이상 또는 ②연간 거래 금액이 자산 또는 매출

총액의 5%이상 거래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제3항), 이

사회 승인 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에 거래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제4항)

특별 배임죄

(제622조 제1항)

•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통해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하도록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 상법

관련 규정 규제 내용

부당행위 계산 부인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

당 감소시킨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

(법인세법) 또는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을 재계산하여 과

세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상증세법 제45조의 3)

•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 비율이 법에서 정한 정

상거래 비율을 초과할 경우 해당 거래에 따른 이익을 증여

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

사업기회 제공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증세법 제45조의 4)

•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수혜

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

족에게 귀속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증세법 제45조의 5)

•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과 거래함으로써 특정

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최대주

주등의 주식 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 의제하여 증여

세 과세

▶ 세법

① ‘부당지원행위’의 정의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

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2.1 부당한 지원행위의 개념

② 부당성 판단기준

• 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은 원칙적으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

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

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및 신

용등급의 변화정도,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

ㆍ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

이나 타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 『부당하게』 의미 (대법원 2004.9.24. 2001두6364 판결)

『부당하게』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

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목적(제1조)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부당지원행위 금

지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야 할 것

▨ 부당지원행위의 입법취지 (대법원 2004.10.14 선고 2001두2881)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에서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한 입법취지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아울러 경제력집중의 방지에 있다.

2. 부당한 지원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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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을 면탈 또는 회피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 경쟁수단 또는 절차를 통해 지원행위

가 이루어지고,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이러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지원행위에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③ 용어의 정의

• 지원주체 : 부당지원행위를 한 사업자

• 지원객체 :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의 이익이 귀속되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다른 회사는 지원주체의 계열회사에 한정되지 않음)

• 특수관계인

1.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 관련자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 정상가격 :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된 자간에 거래되었

을 경우 형성되었을 가격

• 지원행위 : 경제적 급부를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함으로써 지원객체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1. 정상가격＞실제거래가격 : 매입자(지원객체)에게 경제상 이익 귀속

2. 정상가격＜실제거래가격 : 판매자(지원객체)에게 경제상 이익 귀속

• 지원금액 : 지원행위로 지원객체에게 귀속된 경제상 이익의 크기

1. 지원금액 = |정상가격 - 실제거래가격| × 거래수량

2. 부가가치세가 수반되는 거래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

• 지원성거래규모 :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 보다 높거나 낮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

지만, 정상가격의 구체적인 수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지원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당해 거래의 규모

→ 보충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적용 (지원성거래규모의 10%)

2.2.1 부당한 자금지원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및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

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경우 (자금

低利대여, 자금 低利예치)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로부터 자금을 정상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제공받는 경우 (자금 高利차

입, 예금 高利수신)

① 자금지원행위의 판단기준 (정상금리 vs. 실제적용금리)

② 정상금리의 산정

• 개별정상금리 (원칙적 적용)

- 당해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지원

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간에 지원주체의 지원 없이 자금거래가 이루

어졌다면 적용될 금리(개별정상금리)를 실제적용금리와 비교

* 다음 방법 중 순차적으로 우선 산출 가능한 방법으로 산정

- 동일한 상황에서 지원 객체와 특수 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 유사한 상황에서 지원 객체와 특수 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 동일·유사한 상황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 일반정상금리 (보충적 적용)

-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의 가중평균 당좌대출금리(일반정상금리)를 실제 적용금리

와 비교

- 다만, 일반정상금리는 (가)개별정상금리의 산정이 불가능하고 (나)개별정상 금리가 일반

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개별정상금리ㆍ일반정상금리)

에만 적용

▶ 상당성 판단 기준

1. 실제적용금리와 정상금리의 차이가 정상금리의 7% 미만으로서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는 상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 동일인 관련자

① 친족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ㆍ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② 동일인이 단독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③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 관련자를 통하여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④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⑤ 동일인 및 동일인과 ②내지 ④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고용인)

▶ 허용되는 대상 행위 (Do)

1.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

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2. 공사대금 미회수, 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단순대여금 등 지원시점에 만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는 지원객체의 월별평균 차입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본다.

2.2 부당한 지원행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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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1.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자금거래에 의한 실제 적용금리와 개별 적용금리 또는 일반 정상

금리와의 차이가 7%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지원객체의 재무구조, 신용상태, 차입방법 등을 감안할 때 지원객체의 개별정상금리가 높은 수

준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에서 일반정상금리 수준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금거래를

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

3. 적용금리와 개별 정상금리의 차이가 10%이상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회사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자금을 제

공하지 않아야 한다.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 계열금융회사에게 콜자금을 시중 콜금리보다 저금리로 대여하는 경우

㉢ 계열투자신탁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지원객체에게 저금리의 콜자금 등을 제공하

는 경우

㉣ 상품ㆍ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 계열금융회사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의 예탁금에 적용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계

열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

㉥ 단체퇴직보험을 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지원객체에게 저금리로 대출하도록 하는

경우

㉦ 계열금융회사가 지원객체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대

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 주식매입을 하지 않으면서 증권예탁금 명목으로 계열증권회사에 일정기간 자금을 저금리로

예탁하는 경우

㉨ 보유하고 있는 지원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

을 게을리 하는 경우

㉩ 지원객체소유 부동산에 대해 장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뒤

잔금지급전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변칙 지원하는 경우

㉪ 지원주체가 제3자인 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한 다음 이를 다시 지원객체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지원객체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도록 하는 경우

관련 사례

사실관계

법원 판단

웅진폴리실리콘이 우리은행으로부터 621억원을 차입하는데에 원고 웅진홀딩스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예금 600억원과 주식 100만주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웅진폴리실리콘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무담보 대출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인 5.50~5.87%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한

지금 지원이 있었음.

법원은 피고(공정위)가 그 지원금액을 산정하면서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어려웠다거나 개별

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은행이 웅진폴리실리콘 또는 웅진폴리실리콘과 신용등급이 비슷한

회사와 무담보 대출 거래를 한 실제 사례가 없었따는 점을 이유로 실제 적용된 금리와 일반정상그

리인 6.83~7.07%를 비교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4255)

3. 지원금액의 산정에 부가가치세가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부가가시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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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부당한 자산거래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이나 기타 자산을 정상

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및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유가증권(주식, 기업어음, 회사채 등),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의 자

산을 무상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경우 (자산 低價매도)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로부터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는 경우(자산 高價매

입)

① 자산지원행위의 판단기준 (정상가격 vs. 실제거래가격)

•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거래 당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형성되었을 시가를 정상가

격으로 산정

• 정상 가격의 순차적 산정 방법

- 동일한 사례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거래한 가격

- 유사한 사례에서 거래 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

- 유사 사례도 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경제·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

하였을 현실적인 가격

* 이 경우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 가격의 산출 방법) 및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음

② 정상가격 산정

•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는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 발행 주식을 非株主인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한 경우 지원행위에 해당

•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는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 발행 주식을 旣存株主인 특수관계

인 등이 인수한 경우에는

- 증자 후의 지분율이 증자 전 지분율에 비해 50% 이상 증가할 때에만 지원행위에 해당

(例 : 10%⇒15%)

- 또한, 증자 전 제1대 주주이거나 증자 후 제1대 주주가 되는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행위로 보지 아니함

• 금융관련 법규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통하여 실권주를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우

회인수하거나 기타 탈법적인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 지원행위에 해당

③ 지원객체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다음기준에

따라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

▶ 허용되는 대상 행위 (Do)

1.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채무보증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원객체의 채무를 인수하는 등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의 지원은 가능하다.

2.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지분비율에 따라 지원객체게 실시

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 지원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경우 [기업어음 고가매입]

㉡ 지원객체의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기업어음 고가매입]

㉢ 지원주체가 제3자 발행의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매출금액의 범위 내

에서 지원객체 발행의 기업어음을 지원객체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경우 [기업

어음 고가매입]

㉣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지원객체가 발행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기업어음 등을 저금리

로 매입하는 경우 [주식 또는 기업어음 고가매입]

㉤ 계열투자신탁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지원객체의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저금리

로 매입하는 경우 [기업어음 또는 회사채 고가매입]

㉥ 금융회사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동 금융회사는 동 자금을 이용하여 위탁자의 특수관

계인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를 저금리로 인수하는 경우 [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

고가매입]

㉦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금리수준으로 발행된 후순위사채

를 지원주체가 인수하는 경우 [후순위사채 고가매입]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

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던 지원

주체가 인수하는 경우 [주식 고가매입]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

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인 지원주체가 인수하여 증

자 후의 지분율이 증자 전의 지분율의 5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다만, 증자 전 제1대 주주이

거나 증자 후 제1대 주주가 되는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하며, 의결권이 제한되

는 계열 금융사 등은 제1대 주주로 보지 아니함) [주식 고가매입]

㉩ 금융관련 법규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통하여 실권주를 높은 가격으로 우회인수

하거나 기타 탈법적인 방법으로 지원주체가 인수하는 경우 [주식 우회인수]

㉪ 전환권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환가격이 높고, 낮은 이자율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지원주

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우회 인수하는 경우 [전환사채 고가매입]

㉫ 지원객체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관하여 지원주체가 제3자인 대주단에 지원주체 소유의 부동

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전환사채에 관하여 대주단과 총수익스와프(TRS, Total Return Swap)

계약을 체결하여 대주단으로 하여금 위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하는 경우 [전환사채 고가매입]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77- -78-



㉬ 경영권 방어목적 등 특별한 사유없이 전환권행사로 인해 포기되는 누적이자가 전환될 주식

의 시세총액과 총 전환가액의 차액보다도 큼에도 불구하고 지원주체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

우 [전환사채 저가주식 전환]

㉭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지원객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주인

수권부사채 저가매각]

㉮ 비계열금융회사에 후순위대출을 해주고, 동 금융회사는 지원객체가 발행한 저금리의 회사

채를 인수하는 경우 [회사채 고가매입]

㉯ 계열금융회사가 지원객체가 보유한 부도난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을 고가에 매입

하는 경우 [부도 유가증권 고가매입]

㉰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지원객체에 매도하거나, 고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 저가매도 또는 부동산 고가매수]

㉱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지원객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를 지원객체에 무상양도하

여 지원객체가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무체재산권 무상양도]

관련 사례

사실관계

법원 판단

현대자동차가 2001.2.23 자신과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들인 씨앤씨캐피탈 주식회사의

발행 총 주식 121,571,567주의 6.82%에 해당하는 830만주를 경영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전일 증권

거래소 종가인 1주당 4,800원보다 6.25% 높은 1주당 5,100원 총 매수대금 42,330,000,000원에 장외

에서 매입하고, 여기에 자신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원고 현대제철 발행 총 주식수의 4.7%에 해당하

는 5,709,517주와 합쳐 11.52%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제1대 주주가 된 사실이 있음. 원고 현대자

동차는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지 11일 후(거래일 기준 6일 후)인 2001.3.6 자신이 보유하던 원고 현

대제철의 주식 전부인 14,009,517주를 시간외 종가매매를 통하여 1주당 4,830원(총 매도매금

67,666,000,000)에 원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매각한 사실이 있음.

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씨앤씨캐피탈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경영

권프리미엄을 주고 장외매입한 후 원고 기아자동차에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시가로 장내 매각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원고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원고 현대자동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과 같

은 효과를 발생시켜 원고 기아자동차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지원행위이고, 원고 기아자

동차의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행위는 지원객체인 원고 기아자동차로 하여

금 자금력을 제고시키고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이 유리하게 되거나 시장에서의

유려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형성, 유지, 강화시킬 수 있게 해 줌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5963)

2.2.3 부당한 임대차 거래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정상임대료

보다 상당히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거나 정상임차료보다 상당히 높은 임차료로 임차하는 행위

및 상당한 규모로 임대차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정상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低價임대)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정상임차료보다 높은 임차료로 임차하는 경우 (부동산

高價임차)

① 지원행위의 판단기준 (정상임대료 vs. 실제임대료)

•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종류, 규모, 위치, 임대시기, 기간 등을 참작하여 유사한 부동산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형성되었을 임대료를 정상임대료로 산정

- 다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상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산식

에 의해 정상임대료를 산정

• (부동산정상가격50/100)×임대일수×정기예금이자율/365＝당해 기간의 정상임대료

-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정기예금이자율은 임대인이 정한 이자율이 없거나 정상이자율로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

② 정상임대료의 산정

▶ 허용되는 대상 행위 (Do)

• 임대료 산정 시 당해 부동산의 종류, 위치, 임대시기, 기간 등을 참작하여 시장에 형성된 정상적

인 임대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이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의한다.

(부동산 정상가격의 50/100)×임대일수×정기예금이자율/365 ＝ 해당기간의 정상임대료

②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환산

한 금액을 임대료로 본다.

해당기간의 임대보증금×임대일수×정기예금이자율/365 ＝ 임대료

• 계열사 간 부동산을 임대차 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임차료를 제공하거나 임대료를 제공받아야

한다.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정상적인 임대수익률에 비해 낮은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지 않는다.

• 계열사 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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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객체에게 공장ㆍ매장ㆍ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저가

임대]

㉡ 임대료를 약정납부기한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경우

[부동산 저가임대]

㉢ 지원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 고가임차]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 소유 건물ㆍ시설을 이용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동일하

게 이용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동

산 고가임차]

2.2.4 부당한 상품용역거래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상품ㆍ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

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및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

• 상품ㆍ용역의 거래도 그것이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

당되어 규제대상이 됨

① 규제대상 포함여부

• 원칙적으로 당해 상품ㆍ용역거래 당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형성되었을 시가를

정상가격으로 산정

• 정상 가격의 순차적 산정 방법

- 동일한 사례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거래한 가격

- 유사한 사례에서 거래 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

- 유사 사례도 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경제·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

하였을 현실적인 가격

* 이 경우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 가격의 산출 방법) 및 ‘상속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음

② 정상가격의 산정

▶ 허용되는 대상 행위 (Do)

•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거래의 조건은 비특수관계인의 거래조건과 비교하여야 한다.

• 상품∙용역거래시 시장에서 형성된 정상가격을 산정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계열사 지원시 지원추제에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 계열사와 거래할 때에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할

경우 수의계약의 사유가 적정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 시장가격(정상가격)에 따라 거래하되 시장가격(정상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적정가격을

따라야 한다.

①정상가격이란 당사가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의 가격을 말한다.

②적정가격 산정시 내부와 외부거래시의 이익률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한다.

③상품∙용역 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점이 계열사에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면 부당내부거래로 인정될 수 있다.

- 본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으로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비용

절감효과가 계열사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 본 거래물량만으로도 계열사의 사업활동에 충분한 거래규모가 확보 되는등 계열사의

사업 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

- 본 거래물량만으로 계열사에 유동성이 확보되는지 여부

- 계열사에 거래 조건의 특혜가 제공되는지 여부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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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 상당한 규모의 거래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거래규모는 거래수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거래조건에 포함되며, 현실적인 관점에서 상당한

규모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으므

로 주의하여야 한다.

• 상당한 규모의 거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을 의미하므로,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야 한다.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인쇄비/물품 구매 위탁수수료/ 노임단가 등 용역수수료를 과다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 계열사에게 무료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안된다.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률보다 높은 낙찰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된다.

• 부당하게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

공함으로써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를 지원하여서는 안된다.

•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하여

서는 안된다. 계열사에게 업무의 대부분을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주어서는 안된다.

• 계열사 간의 거래물량의 확보만으로 사업의 위험성이 제거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

• 계열사 간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으로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절감효과가 계열사에게 과도하게 귀속되어서는 안된다.

관련 사례

사실관계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티비(IPTV) 상품을 자신의 이동통신 상품 등과 결합 판매하는

과정에서 IPTV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함.(지원금액 약 19,992백만원)

본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주체인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자금력이 지원객체인

SK브로드밴드로 전이되었으며, 그 결과 SK브로드밴드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성된 디지털 유료

방송 시장에서의 경쟁환경을 통해 2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 강화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

를 저해함. 특히 SK텔레콤은 이 같은 거래형태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SK브로드밴드와 공유한 사실도 확인됨.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6,396백만원 부과

함(SK텔레콤 3,198백만, SK브로드밴드 3,198백만).

공정위 판단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償却)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하

는 경우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

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융자금을

알선해 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는 경우

㉤ 주택관리업무를 지원객체에게 위탁하면서 해당 월의 위탁수수료 지급일보다 지원객체로부

터 받는 해당 월의 임대료 등 정산금의 입금일을 유예해주는 방법으로 지원객체로 하여금 유

예된 기간만큼 정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지원주체와의 상품ㆍ용역 거래를 통하여 지원객체와 비계열회사 간 거래 또는

다른 경쟁사업자들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품ㆍ용역의 내용ㆍ품질 등 거래조건이 유사함에도 높

은 매출총이익률을 나타내는 경우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각종 물류업무를 비경쟁적인 사업양수도 또는 수의계약의 방식을

통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분 몰아주는 경우

※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 여부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함

①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효과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 절감효과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②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의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

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

③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지원객체와의 거래에 고유한 특

성에 의하여 지원주체에게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당

해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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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

사실관계

법원 판단

현대상선은 징수 수수료의 입금에 대한 상호 정산이나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용역대

금의 수령을 지연하여 오다가, 1998.1 위 용역계약에 대한 추가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 현대상선

이 현대물류로부터 매출액 전액을 수령하는 대신 현대물류에게 추가약정서에서 특정된 운영인

건비 등을 정산 지금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운영권 사용대가의 지급방식을 변경함과 아울러 추가

약정의 내용을 최초 계약일에 소급 적용하도록 합의하여, 현대물류의 수수료 지금 지체 책임을

사실상 면책시킴.

대법원은 새로운 자금지원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대금 지연수령행위

전부가 자금 지원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은 원고 글로비스가 설립(2001년 2월)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01년 3월부터 원고 글로비스가 통합 물류체계를 완성한 2004년 6월까지

원고 글로비스에게 자사 제품의 생산∙판매에 부수하는 완성차 배달 탁송, 철강 운송 등 각종 물

류업무를 비경쟁적인 사업 양수도 또는 수의계약 방식을 통하여 대부분 몰아줌.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이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에 물류업무를 집중시켜준 사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문제된 거래물량의 비중이 당시 물류시장 1위 사업자의 매출액의 약 30%에 해당

하는 점, 글로비스 전체 매출액의 35.8~41.7%에 이르는 점 등을 이유로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

정하고, 글로비스가 비계열사와의 거래보다 훨씬 높은 매출총이익률을 시현한 점, 운송단가를

시장가격 인상률보다 높게 인상한 점, 대부분 수의계약 후 단기간 내 운임단가를 대폭 인상한 점

등을 비추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본 건 지원행위로 글로비스가

산업 평균에 비하여 높은 자기자본 증가율, 매출증가율, 총자본영업이율을 보인 점 등을 비추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하면서 현대글로비스가 설립 후 2년만에 2위 사업자

로, 4년만에 1년 사업자로 급부상한 점에 비추어 본건 ‘물량몰아주기‘는 글로비스의 경쟁상 지위

를 부당하게 제고하여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여 부당성을

인정함. (서울고법 2009.8.19 선고 2007누30903판결)

법원 판단

사실관계

기업집단 KPX소속 진양산업㈜는 아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게 베트남

현지 계열사 비나폼에 대한 스폰지원료의 수출 영업권(약 3,677백만원)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

고 무상으로 제공함.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기존 매출의 12~22배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하는 등 사업기반 및 재무

상태가 인위적으로 강화되었음.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35백만원 부과함.(진양산

업 1,362백만, 씨케이엔터 273백만)

2.2.5 부당한 인력 제공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및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

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지원주체가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하는 경우

㉢ 지원객체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지원주체 회사의 고문 등으로 위촉하여 지원

주체가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지원주체가 자신의 소속 인력을 지원객체에 전적ㆍ파견시키고 급여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

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허용되는 대상 행위 (Do)

• 업무지원을 위해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계열사의 인건비를 무상으로 부담하여서는 안된다.

• 지원주체가 제공하는 인력과 관련하여, 지원객체가 지원주체 또는 당해 인력에 대하여 지급

하는 일체의 급여ㆍ수당 등(실제지급급여)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당해 인력이 지원주체와

지원객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ㆍ수당 등(정상급여)보다 적은 경우

- 정상급여보다 실제지급급여가 적을 경우에는 당해 인력이 지급받은 급여의 일부를 지원

주체가 부담한 것이 되어 지원행위가 성립

① 지원행위의 판단기준 (정상급여 vs. 실제지급급여)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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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삼양식품은 1995년부터 2015년 3월까지 라OO등 자신의 직원 11명에서 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

스의 업무를 담당하게하고 이들의 급여를 에코그린캠퍼스 대신 지급하였음. 피심인 삼양식품은

자신의 소속 임원들로 하여금 에코그린캠퍼스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그 급여를 대신 지

급하였음. 삼양식품 소속인 이OO는 2007.5.31부터 2011.3.28까지, 그리고 박OO는 2011.3.29부터

2015.3.31까지 에코그린캠퍼스 대표이사를 겸임하였음.

삼양식품 주식회사는 인력을 파견하여 계열회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

거나, 차량을 제공하고 소요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계열

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 주식회사를 지원하였고, 피심인 에코그린캠퍼스 주식회사는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인력을 파견받고 차량을 지

원받는 방식으로 피심인 삼양식품 주식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음. 이에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302백만원)을 부과하였음.

공정위 판단

2.2.6 거래단계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통행세)

•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 거래상 지원객체의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원객체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

•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

할이 없거나 미미한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

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거래상 지원객체의 역할이 있다

고 하더라도 그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원객체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지원행위에 해당

①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행위 (소위, 통행세)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기로 결정함에 있어 통상적으

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분석·검증 작업을 거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결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지원주체의 과거 거래행태상 이례적인지 여부

•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지원주체에게 불리한 조건의 거래방식인지 여부

• 지원주체가 역할이 미미한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함으로써 지원객

체에게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경우 지원객체를 거쳐서

거래하는 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② 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 여부 판단 기준

▶ 허용되는 대상 행위 (Do)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계열사의 구체적 역할)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전문적 역할, 당사의 거래비용 절감, 당사의 규모의 경제달성 등

구체적 역할 입증.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매개가 있기 전과 후의 거래관계에 변동(매개가 있기 전에 비해 매개가

있은 후 불리, 불이익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당사의 지급금액은 그대로인데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비계열사에는 그만

큼 더 낮은 대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중간매개자인 계열사의 역할과 거래관계의 변동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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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통상적인 직거래관행 및 기존의 거래형태와 달리, 지원객체를 통해 제품을 간접적으로 구매

하면서 실제 거래에 있어 지원객체의 역할을 지원주체가 수행하거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역할이 중복되는 등 지원객체가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 지원주체가 직접 공급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 지원주체가 자신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하여금 제품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거쳐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의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

•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거래단계에 추가시켜 수익을 귀속시키게 하지 않는다.

2.2.7 우회지원행위 행위(제 3자 매개 간접거래)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거래가 없더라도 지원의 의도하에 제3자를

매개한 거래를 통하여 지원객체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단체퇴직보험을 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로 하여금 지원객체에게 저리로

대출하도록 한 경우

㉡ 금융회사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동 금융회사는 동 자금을 이용하여 위탁자의 특수관
계인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저리의 할인율로 매입한 경우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거래가 없더라도 지원의 의도하에 제3자를

매개한 거래를 통하여 지원객체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원행위에

해당

① 우회지원행위의 판단기준 (지원주체⇔제3자⇔지원객체)

• 지원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제3자에게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고 지원객체가 받았거나 받은 것

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제상 이익만을 고려하여 산정

② 우회지원행위에서의 지원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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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공정위 판단

2005년말 (구)엘에스전선은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하여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설립하

고, 다수 계열사가 핵심품목인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 구

조를 설계한 뒤 총수일가의 승인을 받음.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엘에스니꼬동제련은 자신이 생

산한 전기동을 판매 시에, 엘에스전선은 수입전기동을 트레이더로부터 구매 시에 엘에스글로벌

인코퍼레이티드를 중간 유통단계로 추가하여 통행세를 지급해옴. 이 과정에서 엘에스글로벌인

코퍼레이티드는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장의 지위를 확보했고,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T)서비스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했으며, 총수일가도 막대한 사익을 실현함.

공정위는 (구)엘에스전선이 직접 그리고 엘에스니꼬동제련㈜에 지시하여 엘에스글로벌인코퍼

레이티드㈜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

하기로 결정함.

사실관계

공정위 판단

하이트진로는 박태영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지원으로 서영

이앤티에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남. 당초 삼광글라스(제조업체)에서 직접 구매

하던 맥주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했고, 나중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하여 삼광글라스가 직접 구매하던 알루미늄 코일(공캔의 원재료_과 글라스락캡(유리밀폐용

기 뚜껑)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거래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함. 특히, 서영이앤티가 보

유 주식을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인수자와 이면 약정을 체결하고 인수된 회사에 거래 단가를

인상해주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까지 함. 이 과정에서 하이트진로는 중소기업에 각종 피해를 끼치

며 총수1세의 경영권 승계 구도를 구축함.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하여 장기간(2008년 4월~2017년9월)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이트진로㈜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함.

사실관계

공정위 판단

롯데피에스넷은 기존의 직거래방식과는 달리, 2009.9월부터 2012.7월까지 ATM기를 제조사인

네오아이씨피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구)롯데기공)

을 통하여 구매하였음.

피심인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 주식회사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간접 구매하면서 직접 구매할 때보다 비싼 가격으

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롯데알미늄 주식회사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롯데알미

늄 주식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였음. 따라서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649백만원)을 부과하

였음.

2.3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 사례(심화)

㈜코스비전은 2008년 1월 8일 법인으로 전환한 후 본격적으로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

던 중 2011년 10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로 계열 편입되었으며, ㈜코스비전이 제조하

는 화장품은 모두 ‘아모레퍼시픽’ 기업집단 내 화장품 판매 계열회사인 (주)아모레퍼시픽, (주)이니

스프리 등으로 판매되고 있음.

㈜코스비전은 ‘아모레퍼시픽’ 소속 화장품 판매 계열회사인 ㈜이니스프리, ㈜에뛰드 등의 매출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2013년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하여 신공장의 건설을 추진했으나, 2015년부터 당

기순이익이 감소하고, 이미 공장 신축 비용 부담 등에 따른 현금 흐름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며, 대규

모 자금 차입에 필요한 담보 능력도 부재하여 자력으로 금융 기관 차입이 곤란한 상황이었음.

이에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시설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

록 자신이 보유한 우리은행의 750억원 정기 예금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했고, 그 결과 ㈜코스비전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 기간 동안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시설자금을 1.72 ~ 2.01%의 저

리로 총 5회에 걸쳐 차입할 수 있었음.

이때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적용받은 금리(1.72 ~ 2.01%)는 ㈜코스비전의 개별 정상 금리

(2.04 ~ 2.33%)보다 최소 13.7% 이상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서, ㈜코스비전은 600억원에 이르는 상당

한 규모의 시설 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었던 것에 추가하여 낮은 금리 적용으로 인한 수익(1.39억원)

까지 수령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음.

1. (시정명령) ㈜아모레퍼시픽그룹, ㈜코스비전

2. (과징금) ㈜아모레퍼시픽그룹(4,800만원), ㈜코스비전(4,800만원)

법위반내용

제재내역

기업집단 ’아모레퍼시픽’ 소속 계열회사 간 부당한 지원 행위 제재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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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와인 저가 공급을 통한 지원행위

롯데칠성은 MJA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 이후 연도별로 MJA 원가율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MJA에 대한 할인율을 다른 거래처들보다 높게 책정하여 거래함.

롯데칠성의 와인 저가 공급 지원행위로 인해 MJA 원가율은 2012년 약 77.7%에서 2019년 약 66%까

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MJA의 매출 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도 매출액 증가에 따라 2012

년 1,123백만 원에서 2019년 5,097백만 원으로 약 3.5배 증가함.

2. 와인 판촉 사원 비용 부담을 통한 지원행위

롯데칠성은 MJA의 와인 판매에 소요되는 판촉 사원 비용을 대신 부담하였고, 그 지원행위가 공정

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음.

롯데칠성은 2009년 9월부터 MJA의 손익 개선을 위해 판촉 사원 비용(용역업체와의 용역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2012년 7월 롯데칠성 자체 내부감사에서도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지적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롯데칠성은 2013년 9월까지 판촉 사원 비용을 계속 부담하였으며,

이후 잠시 중단하였다가 2016년 3월 MJA의 손익 개선을 위하여 이 지원행위를 다시 실행함.

롯데칠성의 이 지원행위로 MJA는 2009년 9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2016년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되어 3개년(2013∼2015년) 연속 영업적자 상태를 해소할 수 있었음.

3.인력 제공을 통한 지원행위

롯데칠성은 자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MJA의 와인 소매업 관련 기획 및 영업 활동 등 핵심적이고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MJA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MJA를 부당하게 지

원하였으며 MJA는 와인 임대 매장 수의 증가와 관련 매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명 내외의 직원

들만 직접 고용하고 단순 업무(월말 전표 마감 등)를 맡김.

1. (시정명령) 향후 금지명령 (3개 지원행위), 행위중지명령 (인력 제공 한정)

2. (과징금) 총 1,185백만 원 (롯데칠성: 707백만 원, MJA : 478백만 원)

3. (고발) 롯데칠성음료 (법인)

1. 100% 모자(母子)회사 관계라 하더라도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당연히 퇴출되어야 할 자회사를 다

양한 지원행위를 통해 인위적으로 존속시킴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행

위를 적발하여 조치하였다는 점에 의의

2.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에서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 경쟁 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등 관련 시장 내 잠재적인 경쟁 기반을 저해시키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상적인 수단을 통해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3.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서 대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활용하여 시장경

쟁을 왜곡하는 행태가 사라지고, 건전한 시장 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기대함.

법위반내용

조치사항

의의 및 기대효과

롯데칠성음료의 와인 판매 자회사 부당지원행위 제재

삼성전자 등 4개사는 13년 4월부터 심의일(21.6.2.)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거래

상대방 선정에 관한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

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전기 10%), 물가ㆍ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상당히 유

리한 조건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高이익을 항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

1. 웰스토리의 이익보전을 위해 동종업계에는 없는 파격적으로 유리한 계약 거래조건 설정함

계약구조 변경안은, 웰스토리와 수의계약으로 계속 거래하는 것을 전제로 ①식재료비 마진 보장,

②단가제 계약방식에는 없는 위탁수수료(인건비의 15%) 지급, ③소비자물가 및 최저임금에 연동

한 식단가 매년 인상 등 세 가지 거래조건을 삼성전자가 웰스토리에게 설정하여 줌으로써 웰스토

리의 이익을 보전함.

삼성전자가 웰스토리에게 인정하여 준 거래조건은 동종업계 어디에도 없고, 심지어 웰스토리가 거

래하는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에서도 없는 파격적인 거래조건임.

2. 미전실, 계약구조 변경안 승인 및 관계사 확산

미전실장 최지성은 전자급식개선TF가 마련한 계약구조 변경안을 보고받고 확정(13.2월말) 하였으

며, 미전실은 웰스토리를 통해 동 계약구조의 골격을 각 지원주체가 가감없이 따르도록 지시 및 계

열사에 대해 향후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한 가격조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함.

미전실은 전자 급식개선 T/F에 의한 계약구조 변경안을 전자군 관계사(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에 확산하는 후속조치에 개입함.

3. 미전실 주도로 웰스토리의 급식물량 보전(식수물량 이탈 방지)

미전실 주도로 웰스토리의 급식물량 보전을 위해 14년, 18년 삼성전자가 추진하던 구내식당 대외

개방(경쟁입찰)을 중단(지시) 시켰고, 이러한 미전실의 영향으로 17년 각 지원주체의 경쟁입찰 시

도 역시 사실상 무산됨.

4. 4개사의 지원행위를 통해 웰스토리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

약 9년간의 지원행위를 통해 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미전실이 의도한 이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25.27%의 평균 직접이익(13~19년 평균)을 시현하였고, 웰스토리는 비경쟁 방식의 내부거

래를 통해 현저한 규모의 물량을 파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같은 기간 상위 11개

경쟁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3.1%) 대비 현저히 높은 영업이익률(15.5%)도 달성함.

수료율을 ’09년과 동일한 5.5%로 다시 인상함으로써 지원행위를 종료함.

1. 적용 법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2. 조치 내용

-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총 234,927백만 원)

. 삼성전자: 101,217백만 원

. 삼성디스플레이: 22,857백만 원

. 삼성전기: 10,511백만 원

. 삼성SDI: 4,369백만 원

. 삼성웰스토리: 95,973백만 원

법위반내용

조치사항

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몰아준 삼성그룹, 부당지원행위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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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 삼성전자(주), 前미전실장

단체급식 시장은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심으로 독과점이 심화되고 계열사 간 높은 내부거래 비중으

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지적을 받아왔던 대표적 업종임.

공정위는 2017년 9월 기업집단국 신설로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자, 본격적으로 단체급식 분야

실태조사에 착수하였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단체

급식 시장 전체 거래물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 그룹의 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적

발하였음.

웰스토리가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확보한 이익을 바탕으로 영업이익률 –3%에도 수주를 감행함

으로써 입찰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다른 급식 입찰에서도 불리한 조건에서 수주경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쟁 급식기업들의 경쟁여건이 개선됨으로써 단체급식 시장의 공정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함.

의의 및 기대효과

하림그룹 동일인 김홍국은 월 12. 1 장남 김준영에게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한국썸벧

판매 지분 100%를 증여하였고, 이후 하림그룹 계열회사들은 동일인과 그룹본부의 개입 下에 다음 3

가지 행위를 통해 올품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

1. (고가 매입)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인 계열 양돈농장들은 동물약품 구매방식을 종전

계열농장 각자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월부터 12.1월부터

17.2월까지 동물약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함.

2. (통행세 거래) 계열 사료회사들은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종전의 각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12.2월부터 17. 2 월까지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에게 구매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수취함.

3. (주식 저가 매각) 제일홀딩스는 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13. 1 舊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함.

1. 적용 법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 1항 제 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2 제1항, 동조 제

2. 조치 내용 :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88백만원 부과

1. 동일인 세 지배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를 통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 강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 ·확립된 후 행해진 계열사들에 의한 일련의 지원행위를 적발함.

2. 계열사들에 의한 지원금액을 기반으로 지원객체가 자신이 직접적으로 속한 시장을 넘어 자신의

자회사가 속한 시장에까지 지원행위의 효과를 전이시킨 행위를 적발함.

법위반내용

조치사항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의의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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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컨테이너 운송 거래를 통한 지원 행위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신의 수출 컨테이너 내륙 운송 물량 전량(830억

원에 해당)을 한익스프레스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여 총 87

억 원을 지원했음.

2. 탱크로리 운송 거래를 통한 지원 행위

한화솔루션은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 및 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탱크로리 운송 거래를함에 있어서 현저한 규모의 물량(1,518억 원에 해당. 물량

면에서 국내 유해 화학 물질 운반 시장의 8.4%에 해당)을 한익스프레스에게 배타적으로 위탁하고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여 총 91억 원을 지원했다.

1. 적용 법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지원 주체에 대한 규정), 동조

제2항(지원 객체에 대한 규정)

<적용 대상>

- 시정명령 : 향후행위 금지 명령

- 과징금 부과(총 229억 7,000만 원)

. 한화솔루션 : 156억 8,700만 원), 한익스프레스(72억 8,300만 원)

- 고발 : 한화솔루션(주)

이번 조치는 비록 해당 대기업 집단에 속한 계열 회사는 아니지만,‘관계사’라는 명분으로 범(汎) 총

수 일가라 할 수 있는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일방적으로 물류 일감을 몰아주어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확인하여 엄중 조치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집단

의 계열(소위 ‘관계사’ 포함) 운송 회사에 집중되던 물량이 건전한 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 경쟁력 있

는 독립·전문 물류 기업에게도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함.

법위반내용

조치사항

의의 및 기대효과

한화솔루션의 한익스프레스 부당지원 행위 제재

거래명 지원기간 적용대상 비고

컨테이너
2008.6.~2019.3. 한화솔루션 지원 주체

2014.6.~2019.3. 한익스프레스 지원 객체

탱크로리
2010.1.~2018.9. 한화솔루션 지원 주체

2014.6.~2018.9. 한익스프레스 지원 객체



Q1. 계열회사 간의 제반거래에 있어서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무

엇인가?

A1. 계열회사 간의 거래에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와 부당지원행위가 주로 문제

가 된다. 따라서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계열회사와 차별하여 계열회

사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아울러 비정상적인 가격으

로 자금, 자산, 인력 등을 거래하는 방법으로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Q2. 계열회사에 직원을 파견할 경우 소규모 인원이라 비용 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는가?

A2. 특정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인원을 파견하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다수 계열회사들이 동시에 특정 계열회사에 인원을 파견한다면 인력을 통한 부

당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부당지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

기 위해서라도 비용 정산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

Q&A

Q3.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적자에 허덕이는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

와 거래시 특별한 역할이 없는 해당 계열회사를 거래 중간단계에 포함시켜도 공정거래법

상 문제가 되지 않는가?

A3.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여 거래하면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

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 중 ‘통행세 지원행위’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중소기업들이 합하여 ½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시장에 참여하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동일

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금∙자산∙상품∙용역∙인력지원행위를 하여 해

당 계열회사가 시장점유율 5% 이상이 되거나 시장점유율 기준 3위 이내의 사업자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경제상 이익으로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경쟁사업자보다 상당

기간 낮게 설정하여 경쟁사업자가 해당 시장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기업집단 외부의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가 진입하기 힘들어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지원객체가 자신의 경쟁력과 무

관하게 별다른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사업기반이 공고하게 되는

반면, 해당 기업집단 외부의 다른 경쟁사업자들은 지원주체와 같은 대형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

가 봉쇄되는 경우

㉣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자금력, 기술력, 판매력, 제품이미지 개선 등 사업능력

이 증대되어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는 경우

㉤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객체가 사업기반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재무상태를 안정

적으로 유지∙강화하게 되는 경우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해당계열회사

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신규진입이나 퇴출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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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가 기업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회사나 사업부문

에 대하여 손실분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원하는 경우

㉡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사전에 공개

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기업체(계열회사 제외)를 지원하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일부사업부문을 임직원 출자형태로 분사화하여 설립한 중소기업기본

법상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당해회사 설립일로부터 3 년 이내의 기간동안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써 다른 중소기업의 기존거래관계에 영향이 적은 경우

㉣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이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일부 사업부문을 분사

화하여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분사 이전의 시설투자자금 상환·연구기술인력 활용 및 분사후 분할

된 자산의 활용 등과 관련하여 1 년 이내의 기간동안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원하는

경우로서 기존 기업의 거래관계에 영향이 적은 경우

㉤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완전지주회사가 완전 자회사에게 자신의 조달금리 이상으로 자금지

원을 하는 경우

㉥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 천만원 이하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28 조 제 1 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같

은 법 제 2 조 제 8 호에 해당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

과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합리

적인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 7 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우

선 구매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각종 용역을 위탁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시설·설비를 무상 또

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
• 수의계약 거래 - 수의계약 기준 및 사유 적정성 검토 (거래조건 검토)

1. 시장조사등을 통한 시장참여자 정보 수집하고

2. 제안서 제출 받는 등 거래조건을 비교하여

3. 합리적 사유로 선정해야 함

• 중간 마진 거래

1. 거래 중간단계의 계열사가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고, 수수료(마진)가 그 역할에 부합하는지 평가

2. 중간 역할의 계열사가 없을 경우 부담해야하는 직접 비용과 계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비교

하여 거래 여부 결정

2.4 내부거래 시 주의사항

▶ 원칙 : 내부거래 시 비계열사와 거래한다는 가정하에 거래조건 설정

자금거래

• 자금을 대여 받는 회사(지원객체)의 신용도에 맞는 금리 산정

유사 시기, 유사 규모, 유사 차입기간의 자금을 독립된 금융회사에서

차입하는 경우의 금리 수준

자산거래
(주식,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 가능한 외부 전문 기관의 평가를 통해 평가 금액을 산정하여 거래

부동산
임대차 거래

• 동일한 조건의 비계열사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조건 참고

동일한 조건의 거래 없는 경우, 인근 부동산(최대한 유사한 용도의

부동산으로서 위치나 구조 등이 유사한 것)의 비계열사간 거래 조건

참고

(임대료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관리비 등 기타 조건도 고려)

인력파견
거래

• 근로 제공 회사와 급여 지급 회사를 일치하여야 함

2 이상의 계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에 따른 급여 적정 배분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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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상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3.1 특수관계인 부당한 이익제공금지의 개념

3. 특수관계인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지원주체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동일인이 있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의미

• 지원객체는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

▨ 특수관계인

동일인(총수) 및 그 친족(동일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며, 동일인

관련자로부터 제외된 자는 제외)에 한정한다.

▨공정거래저해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무관하게 처벌의

대상이 된다.

• 지분보유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보통주, 우선주, 자사주, 상환주식, 전환주식, 무의결권

주식 등 주식의 종류 및 의결권 제한 여부를 불문하고 계열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기준

으로 계산한다.

• 여기서의 지분이란 직접 보유한 지분만을 의미하고, 2단계 이상의 소유관계를 통해 간접적

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지분의 보유 여부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차

명주식, 우회보유 등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이 그 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에 해당한다.

•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지분을 보유한 경우라 함은 동일인과 동일인의 친족이 함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동일인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인의 친족만 지분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 동일인 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동일인의 친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동일인

의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내의 인척이라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집단에

서 분리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분율 산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② 위법성 판단기준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은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

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부당한 이익’인지 여부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

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 1항 제9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경우 별도로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는 이익

제공행위를 통하여 그 제공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

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

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용어의 정의

• 제공주체 : 금지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한자로서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특수관계인 :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3촌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

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ㆍ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 특수관계인 회사 : 계열회사 중에서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

식 총수의 20%(상장회사/비상장회사 동일)이상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 제공객체 :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 회사로서 이익제공행위의 상대방

• 이익제공행위 :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①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②사업기회의 제공, ③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④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

모의 거래를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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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상당한 유리한 조건의 거래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는 제공주체가 제공객체

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는 회계처

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제공

주체가 제공객체의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

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상품용역 거래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상품·용역 거래는 제공주

체가 제공객체와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 거래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 거래는 제공주체가 제공객체

와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

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 거래는 제공객체가 제공주체 또는 해당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급여·수당등(실제지급급여)이 해당 인력이 근로제공의 대가

로서 제공주체와 제공객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등(정상급여)보다 적은 때에 성

립한다.

• 적용제외 :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7%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 억원 (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 억원) 미만인 경우

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려면 거래조건 차이와 거래총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즉, i) 거래총액은 적으나 정상적인 거래조건과의 차이가 많은 경우 또는 ii) 정상적인

거래조건과의 차이는 작으나 거래총액이 많은 경우에는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 연도 거래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간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

규모를 포함하여 계산하며, 여기서 거래총액이란 제공객체의 매출액 및 매입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함.

▶ 허용되는 대상 행위 [안전지대] (Do)

•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

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ㆍ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

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려면 거래조건 차이와 거래총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즉,

① 거래총액은 적으나 정상적인 거래조건과의 차이가 많은 경우 또는 ② 정상적인 거래조건

과의 차이는 작으나 거래총액이 많은 경우에는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1.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고나 제공받지 말아야 한다.

2. 고가매입정상적인 임대수익률에 비해 낮은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지 않아야 한다.

3. 비상장 주식을 저가로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

4. 임차한 건물을 계열사에 저가로 전대하지 말아야 한다.

5. 경영권 프리미엄을 대가를 치르고 산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매각하지 말아야 한다.

6. 상품 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회사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7. 대여금, 용역대금을 변제기 이후에 회수하지 않아야 한다.

사실관계

현대증권은 2010년 본사용 복합기 임차는 경쟁 입찰을 통하여 제록스와 직접 거래하였고 지점용

에 대해서도 경쟁 입찰을 통하여 2011.11.27 제록스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별다른 사유 없이 이를 해지하고 HST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거래하도록 변경함.

피심은 편대증권 주식회사는 피심인 주식회사 HST와 복합기 임대차거래를 하면서, 정상적인 거래

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특

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였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1,281백만원)을 부과함.

공정위 판단

관련 사례

3.2 특수관계인 부당한 이익제공금지의 유형

-103- -104-



3.2.2 사업기회의 제공

• 사업기회의 제공은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

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허용되는 대상 행위 [안전지대] (Do)

•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

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업기

회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①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 법률적 불능 또는

경제적 불능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해당 사업기회가 회사에게는 법적으로 진출이

금지된 사업인 경우에는 ‘법률적 불능’으로 법 적용에서 제외되며, 사업기회 검토 당시에

회사의 재정적 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인 경우에는 ‘경제적 불능’으로 법 적용에서 제외

된다.

②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기회가 지니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사업기회의 시장가치는 사업기회

제공이 이루어지는 당시를 기준으로 사업기회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대가의 지급에는 현금 내지 현금대용증권 외에도, 해당 사업에 관한

부채를 인수하는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당한 대가가

지급 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기회 제공 내지 대가 지급에 앞서 해당 사업기회

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는 사업기회의 가치와 사업기회를

수행함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거쳐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사업기회 거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사업기회를 제공한

회사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제공주체가 해당 사업기회를 거부하는 것이 전체적인 기업집단

차원에서 볼 때 경제적이고 합리적이었다는 등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평가기준이

되지 아니한다. 제공주체가 이사회 승인을 통해 사업기회를 거부하는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사회에의 의사결정의

사유가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 위법성 판단기준

•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란, 구체적으로 회사에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

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의미한다. 이때,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기회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인지 여부는 제공주체인 회사 자신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

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공객체에게 보다 더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제공객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을 더 잘 갖추고 있다는 등의 사정은 원칙적

으로 상당한 이익의 판단과 직접 관련되는 요소가 아니다.

• 사업기회 제공 당시에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영업권이라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많은 영업이

익을 낼 것이라는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에 해당할 수

있다.

• 회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기회’에는 ①사업기회 제공 당시 실제 회사가 수행하여 수

익을 일으키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②회사가 사업 개시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 설비 투자

등 준비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이 포함된다.

①‘수행할 사업’이라 함은 사업수행 여부에 대해 외부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내부적

검토 내지는 내부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사업을 포함한다.

②‘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인지 여부는 제공

주체 자신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의 본래 사업과의 유사성, 본래 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인지 여부, 본래 사업과 전ㆍ후방으로 연관관계에 있는 사업

인지 여부, 회사재산의 공동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때 사업

기회를 제공받은 회사의 사업과의 관련성은 원칙적으로 그 기준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회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도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에 해당한다.

• 사업기회 제공은 회사가 사업양도, 사업위탁,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는 자회사의 주식

을 제공객체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을 통해 제공객체에 사업기회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방

식 외에도, 자회사의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제공객체에게 실권주를

인수시키는 행위, 회사가 유망한 사업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여 제공객체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공객체의 사업기회 취득을 묵인하는 소극적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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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 허용되는 대상 행위 [안전지대] (Do)

• 원칙적으로 시장조사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주요 시장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거래조건을 합리적으로 비교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

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해당 거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

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나 비교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리적 고려·비교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형식적

으로는 입찰절차를 거쳤지만 애초에 특정 계열회사만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시

장참여자들에게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낙찰자 선정사유가 불합리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경쟁입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비교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사전에 시장참여자에 대한 조사를 거쳐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실

질적인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비교하거나(복수의 계열회사로부터만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시장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보고서 등을 작성한 뒤 통상적인

결재절차를 거쳐서 합리적 사유에 따라 수의계약 당사자가 선정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비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였는지 여부는 제공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거래 당시 제공객

체의 경제적 상황, 제공객체가 얻은 경제상 이익,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거래총액 및 거래비중에 다른 적용제외 : 거래당사자간 상품·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 이

200 억원 미만이고(거래총액 요건),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거래비중 요

건)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효율성·보안성·긴급성에 따른 적용제외 :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

하더라도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적용이 제외된다.

•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라 함은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

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ㆍ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

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회사의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

회사가 전담하는 경우 그 일부 사업과 관련하여 그 계열회사와 하는 거래

•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

상 등 인적ㆍ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거래

•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현황, 대규모ㆍ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

의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하는 거래

• 이와 동시에 효율성 증대효과에 따른 법 적용제외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또는 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

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이어야 한다. 이 때 효율성 증대효과는 해당 이익

제공행위가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효율성 증대부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명백’하다는 것은 경쟁입찰을

하거나 여러 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회사와의

거래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가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가 비효율을 유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또는 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

• 상품의 규격ㆍ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로서 해

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ㆍ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거래

• 회사의 기획ㆍ생산ㆍ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회

사로부터 공급받는 거래

㉠ 제조 공정에서 상품의 특성상 계열회사의 부품ㆍ소재 등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거나, 계열

회사로부터 부품ㆍ소재 등을 조달 받아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이미 공급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거래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거나, 현저한 비용・시간・노

력이 소요되어 사실상 호환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해당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설계, 구현, 운영 등 단계에서 계열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용역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

㉢ 회사의 상품ㆍ서비스 생산 공정을 분할하여 일부 공정에 대해 전문화된 계열회사를 신설하

고 전문화된 계열회사를 통해 부품ㆍ소재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 계열회사 별로 직접 운영하던 기능 또는 조직을 분사 및 통합하여 전문화된 계열회사를 신

설하고, 관련 업무를 해당 전문화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 회사의 상품ㆍ서비스 생산 공정과 관련하여 계열회사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계열회사

가 일정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 업무 절차 또는 관련 전산시스템이 계열회사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거나 표준화되고 유

사한 구조로 구축되어 있어 상호 거래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상품ㆍ서비스 생산 공정을 구축 또는 개발한 계열회사와 관련 상품ㆍ서비스 생산 공정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 기존 상품ㆍ서비스 생산 공정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ㆍ서비스 생산 공정을 구축 또는 개

발함에 있어 기존 상품ㆍ서비스 생산공정의 구축ㆍ개발에 참여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 기존 상품ㆍ서비스 생산 공정을 재개발 또는 증설을 통해 고도화함에 있어 기존 상품ㆍ서

비스 생산공정의 구축ㆍ개발에 참여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 기존 상품ㆍ서비스 생산 공정에 대해 부분적으로 기능의 개선 또는 변경, 추가, 하자보수함

에 있어 기존 상품ㆍ서비스 생산공정의 구축ㆍ개발에 참여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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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많거나 사용 빈도가 높아 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중요도가 높은 상품ㆍ서비스

관련 사업으로 계열회사 외에 신뢰성이 검증된 다른 사업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 상품ㆍ서비스 생산 과정이 표준화되지 않아 경쟁방법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정보제공이 어려운 경우

㉬ 장치산업에 있어 기존 공정에 연계되거나, 기존 공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공정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 용역 수행자인 계열회사와 계속 거래하는 경우

㉭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ㆍ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열회사와 이미 거래한 건으로서 해당 계열회

사와 계속 거래를 하여야 신뢰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계열회사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이나 독자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

어 외부업체와 거래할 경우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②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공장, 연구개발시설 또는 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ㆍ운영,

핵심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

• 거래 과정에서 영업ㆍ판매ㆍ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핵심적인 경

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

• 이와 동시에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

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유

형 또는 무형의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충족되기 어려운 현저

한 손해를 의미한다.

•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성격과 시

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사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

과 관련된 거래라고 하여 모두 법 적용제외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물리적 보안장치

구축, 보안서약서 체결 등 보안장치를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외부 업체와 거래하더라도 정보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실제 시장에서 독립된 외부업체와 거래하는 사례가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 신상품 개발 및 출시와 관련하여 비계열사를 통한 운송 시 해당 상품의 기술 또는 디자인

등 공개되기 전까지 극비에 붙여야 할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인재채용을 위한 시험지의 보관ㆍ운송 등 거래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정책이 요구되는 경우

③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 긴급성에 따른 법 적용제외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이어야 한다.

• ‘회사 외적 요인’이라 함은 불가항력적 요인을 일컫는 것으로서, ① 예견할 수 없거나(예견

가능성이 없는 경우), 또는 ② 예견할 수 있어도 회피할 수 없는(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외부의 힘에 의하여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회사 스스로 긴급한

상황을 자초하거나 회사 내부적으로 긴급한 사업상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긴급성 요

건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라 함은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에 있어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의 비교를 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단기간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 상품의 성격이나 시장상황에 비추어볼 때 거래 상대방을 선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생산, 판매, 기술개발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이

에 해당한다.

•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는 사회통념상 대체거래선을 찾는데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동

안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 상품 생산을 위한 핵심 소재ㆍ부품, 설비 등을 외국 또는 외국기업으로부터 상당 부분 수입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외국에서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그 외국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수

출규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정상적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물류회사들의 연대적이고 전면적인 운송거부 내지 파업 상황에서 긴급하게 물량수송이 필

요한 경우

㉢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상품수거 또

는 리콜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신속하게 해당 상품을 시장에서 수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랜섬웨어, 디도스해킹 등 긴급 전산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다수 고객들의 개

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고객들의 피해 확산 등 방지를 위해 긴급

하게 계열회사인 시스템통합업체와 거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외부업체의 지급불능, 법정관리, 기업 워크아웃 신청 등으로 사업자를 긴급하게 변경할 필

요가 있는 상황에서 적합한 대체사업자가 없거나 대체사업자를 찾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

어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 전산망이나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시설에 화재 등 사고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나 기업의 사업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

요한 경우

㉠ 새롭게 개발되어 아직 관련 보안기술이 시장에 보급되지 아니한 필수시설ㆍ핵심기술의 관

리ㆍ보관이 필요한 경우

㉡ 핵심적 영업비밀에 접근 가능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기밀보호구역 등의 관리를 직접적

으로 수행하는 경우

㉢ 방위산업체로서 군수지원시스템 등을 운영함에 따라 국가안보에 관한 비밀정보 취급이 필

수적인 상황에서, 비계열회사인 시스템통합업체와 거래할 경우 비밀취급 인가를 받는 것이 현

저히 곤란하거나 비밀정보가 외국 등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109- -110-



3.3 사익편취 제재 사례(심화)

[김치구매]

희슬링락CC는 2011년 개장 이후 계속된 영업 부진에 따라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해왔으며,

2013년 5월 휘슬링락CC가 총수일가 100% 소유회사인 티시스에 합병되어 사업부로 편입되면서 티

시스 전체의 실적까지 악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함.

이에 다수의 총수일가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김기유는 동일인 이호진의 지시, 관여 아래

티시스의 실적 개선을 위해 2013년 112월 휘슬링락CC로 하여금 김치를 제조하여 계열사에 고가로

판매하기로 계획함.

김기유는 2014년 5월 그룹 경영기획실이 설치되자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각 계열사에 김치 단가(19

만 원/10kg)를 결정하고 구매 수량까지 할당하여 구매를 지시함.

한편 계열사들은 휘슬링락CC 김치를 회사 비용(직원 복리후생비, 판촉비)으로 구매하여 직원들에

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

태광산업, 대한화섬 등 일부 계열사들은 김치구매 비용이 회사손익에 반영되지 않도록 사내 근로

복지 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와인구매]

메르뱅은 2008년 총수일가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와인 소매 유통 사업을 영위해왔음.

2014년 7월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은 소위 ‘그룹 시너지’ 제고를 위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확대를

도모하면서 그 일환으로 계열사 선물 제공사안 발생 시 메르뱅 와인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고,

더 나아가 2014년 8월에는 메르뱅 와인을 임직원 명절(설, 추석) 선물로 지급할 것을 각 계열사에 지

시했다.

이에 각 계열사들은 일사불란하게 각 사별 임직원 선물 지급 기준을 개정한 뒤 복리후생비 등 회사

비용으로 메르뱅 와인을 구매하여 임직원 등에게 지급했다.

세광패션과 같은 일부 계열사는 김치 구매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내 근로 복지 기금을 사용하여 와인

을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태광 전(全)계열사들은 와인 가격 등 거래 조건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비

교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각 계열사들은 경영기획실 지시라는 점 때문에 메르뱅이 제시하는 가격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기업집단 ‘태광’ 소속 전(全)계열사들이 2년 반 동안 김치와 와인 구매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제공한

이익 규모는 최소 33억 원에 달한다.

김치 고가 매입을 통해 휘슬링락CC(총수일가 100% 소유)에 제공된 이익은 최소 25.5억원이며 이는

대부분 이호진과 가족들에게 배당 등으로 지급되었다.

법 위반내용

지원효과

기업집단「태광」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엄중 제재

와인 대량 매입을 통해 메르뱅(총수일가 100% 소유)에 제공된 이익은 7.5억원이며 동일인의 처 등에

게 현금 배당, 급여 등으로 제공되었다.

기업집단 ‘태광’ 소속 전(全)계열사들은 2016년 9월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구매 물량을

대폭 증가시켜오고 있었으며

거래 객체인 티시스(휘슬링락CC)와 메르뱅 모두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라는 점을 고

려할 때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 후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우려가 상당

했다.

1. 시정명령: 향후 행위 금지명령 [태광그룹 소속 19개 회사, 이호진]

2 .과징금: 총 21.8억 원 (잠정)

3. 고발: [법인] 태광그룹 소속 19개 회사, [개인] 이호진, 김기유

조치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한국타이어｣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가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총

80억 원, 잠정)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고발하기로 결정함.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의 기간 동안 원가가 과다 계상된 가격산정

방식(이하 ‘신단가정책’)을 통해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한국프리시전웍스(이하 ’MKT‘)

를 지원함.

한국타이어는 ’12년부터 제작 난이도·인치별로 몰드 가격을 세분화하는 단가 정책 수립을 추진하

였고, ‘14. 2월 MKT가 매년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신단가 정책을 수립·시행

우선, 한국타이어는 MKT로부터 매입하는 몰드에 대해 판관비 10%, 이윤 15%를 보장하였는데(판

매단가 기준 25% Mark-up 방식), 이는 동종업계는 물론 기존에 한국타이어 자신도 활용하지 않던

이례적인 방식 이었음.

* 신단가표는 ｢제조원가+판관비(10%)+이윤(15%)=단가｣로 구성되며, 금호·넥센 등 다른 제조사는

몰드 제조사에 판관비나 이윤 등을 보장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또한, 한국타이어는 신단가표 상 제조원가를 실제 제조원가보다 30% 이상 부풀려 반영하고 수차

례 시뮬레이션을 거쳐 목표 매출이익률(40%) 이상이 실현되도록 신단가표를 설계함, 아울러 한국

타이어는 신단가표 적용으로 가격 인상 폭이 큰 유형의 몰드는 주로 MKT에 발주하고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가 작은 몰드는 비계열사에 발주하는 발주정책도 함께 마련함. 이러한 신단가표 하

의 거래조건은 한국타이어 스스로 조사한 경쟁사의 가격보다 약 15% 높았고, 구단가 적용 대비 매

출액이 16.3% 증가하는 등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음.

법 위반내용

「한국타이어」부품사 수직계열화 과정의 부당지원·사익편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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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법조 :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7호(지원주체에 대한 규정),

동조 제2항(지원객체에 대한 규정)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제1항 제1호(지원주체에 대한

규정), 동조 제3항(지원객체에 대한 규정)

2. 조치 내용 : (시정명령) 향후 금지명령 (과징금) 총 80억 3백만 원

(고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이번 조치는 한국타이어에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수직계열화하는 과정에 특수관계인이 상

당한 지분을 취득한 후 그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가격 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한 사례임.

특히, 이 사건은 한국타이어의 부품 계열회사에 대한 가격산정방식을 면밀히 조사하여 부품 가격

인상 및 계열사 이익 보전 수단으로 원가를 과다계상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였음을 입증하였음.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직계열화를 명분으로 한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계열회사를 지원하고 특수관

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

적용법조 조치내용

의의 및 기대효과

법 위반내용

공정위 판단

SK㈜의 사업기회 제공 사례

SK㈜는 LG실트론(현 SK실트론)의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후 잔여주식 29.4%를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SK㈜의 대표이사이자 SK의 동일인인 최 회장이

취득할 수 있도록 인수 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했다. 나아가 최 회장의 잔여주식 취득을 직·간

접적으로 지원해 사업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SK㈜가 앞선 주식 취득 과정에서 잔여주식 29.4% 인수

는 '추후 결정' 하기로 내부 검토했는데, 이후 최 회장이 인수 의사를 피력하자 이사회의 심의를 통

한 합리적 검토 없이 장동현 SK㈜ 대표이사 부회장이 SK㈜의 입찰 참여를 포기토록 하였다.

자신이 직접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계열회사 잔여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사

업기회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판단하고 시

정명령 및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함(법인 8억원, 특수관계인 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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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11개 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

스호텔에서 임직원 법인 카드 사용, 행사·연수 및 광고 실시, 명절 선물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CC를 임차 운영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계열사

들이 블루마운틴CC와 거래한 규모는 총 297억 원

고객 접대 등의 일반 거래 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에 대한 그룹 차원의 이용 원칙에 따

라 타 골프장 및 호텔 사용이 제한

행사·연수 시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하는 것을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해

당 시설에서 행사·연수를 진행

골프장 광고는 2013년 7월 경 골프장의 매출 증대를 위해 기획된 이래 2015년 이후에도 블루마운

틴CC 수익 증대 목적으로 광고 매체가 추가되고 주요 3사 간에 안분

그룹 차원의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미래에셋캐피탈에 소속된 구매 전담팀(T/F)는 블루마운틴CC

개장 직후인 2013년 추석 즈음부터 임직원 및 고객용 선물을 그룹 통합 구매로 변경하면서, 일부

고가 제품(한우, 수산물 등)을 블루마운틴CC가 공급하도록 했고 2016년 추석부터는 포시즌스호텔

도 공급처로 추가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위와 같은 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법상 요구되는 객관적·합리적 고려·비

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의 요구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

1. 적용 법조 : 행위 주체 11개 사(행위 주체) - 법 제23조의2 제1항(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행위)제4호(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행위)

미래에셋컨설팅(행위 객체) - 법 제23조의2 제3항

박현주(관여자) - 법 제23조의2 제4항

2. 조치 내용 :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과징금 총 43억 9,100만 원 부과

이번 사건 처리를 통해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준수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가 예방되고 중소기업의 일감나눠주기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

로 기대

법 위반내용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일 몰아주기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적용법조 조치내용

의의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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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그룹은 ①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거래와 ②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 인수가 결합된 ‘일괄 거래'를 진행

그 결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30년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매개로 금호고속이 상당히 유리한 조

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1,600억 원 상당의 BW를 발행하여 게이트 그룹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었음(’16.12.∼)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부속 계약, 부속 합의 등의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기내식·BW 일괄 거래를

진행

일괄 거래의 본질은 아시아나항공이 독점 기내식 거래를 통해 금호고속이 BW를 발행할 수 있도

록 사실상 보증·담보한 것

금호고속 BW 금리(0%)는 정상 금리(3.77, 3.8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금호고속은 금리 차

이에 해당하는 총 162억 원 상당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받음

일괄 거래 지연으로 금호고속의 자금 사정이 급박해짐에 따라 금호아시아나 9개 계열사들은 금호

고속에 저리로 자금을 대여(’16.8.~’17.4.)

금호고속은 정상 금리(3.49∼5.75%)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총 7.2억 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

받음

1. 적용 법조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지원 주체에 대한 규정), 제3항(지원 객체에 대한 규정) 및

4항(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정)

[부당한 지원 행위] 동법 제23조 제1항 제7호(지원 주체 및 교사자에 대한 규정) 및

2항(지원 객체에 대한 규정)

2. 조치 내용 :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총 320억 원 과징금 부과

(법인)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개인) 박삼구, 박홍석, 윤병철 고발

이번 조치를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3의 기업·그룹을 매개로 기업집단 내 내

부거래가 우회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

법 위반내용

아시아나항공의 부당 내부거래관련 고법 판결

적용법조 조치내용

의의 및 기대효과

• 군장에너지는 자신의 발전소에 사용될 유연탄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삼

광글라스 등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유연탄 구매입찰을 총 15회 실시함.

(삼광글라스는 이 사건 15회 입찰에서 입찰시행사인 이테크건설 또는 군장에너지의 권고·지시 또

는 직접적인 개입에 따라 2가지 변칙적인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

• (발열량 상향 입찰참가) 삼광글라스는 5차례 입찰에서 해외 유연탄 공급사가 보증하는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20~300kcal 높여* 최저가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여 4번 낙찰.

* 이러한 입찰참가 방식은 다른 경쟁업체는 적발시 입찰시행사로부터입찰참가제한 등의 페널티

를 받을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 전략이나, 이 건의 경우 입찰시행사인 계열사 이테크건설이 삼광

글라스에게 발열량 상향 투찰을 지시하였으므로 삼광글라스는 다른 경쟁사와는 달리 안심하고

이러한 투찰전략을 사용할 수 있었음

• (입찰실시자료 제공) 삼광글라스는 10차례 입찰에서 이테크건설 또는 군장에너지로부터 입찰

전략 수립에 중요한 입찰운영단가비교표, 타사 견적서, 입찰계획 등 입찰실시자료를 제공받아 이

를 활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작성·제출하여 9번 낙찰.(이들 자료는 비공개 영업비밀 자료로 다른 입

찰참가자들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삼광글라스에게만 제공)

• 이 건 지원행위로 삼광글라스는 유연탄 소싱사업 신규업체임에도 2017.6월부터 2021. 3월까지

군장에너지 향(向) 입찰물량의 46%인 180만 톤,금액으로는 1,778억 원 상당의 유연탄을 군장에너

지에 공급하여 약 64억 원의 영업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삼광글라스의 이복영, 이우성 등

특수관계인들도 상당한 규모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

1. 적용 법조 :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7호(지원주체 및 교사자에

대한 규정), 동조 제2항(지원객체에 대한 규정)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제1항 제4호(합리적인 고려나

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동조 제3항(제공객체에대한 규정)

2. 조치 내용 : 시정명령

과징금(잠정금액, 총 110.2억 원)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내 손익이 악화된 계열사를 다른 계열사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

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

인들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특히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열사와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계열사가 낙찰받

을 수 있도록 해준 행위가 부당내부 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함.

법 위반내용

기업집단 ‘오씨아이’ 부당 내부거래 제재

적용법조 조치내용

의의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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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관련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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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페이지로 보는 공정거래제도

1.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이해

구분 내용

부당
공동행위

 2이상의 사업자가 계약ㆍ협정ㆍ결의 등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 또는

합의하게 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① 가격 결정ㆍ유지ㆍ변경

② 상품의 거래 및 대금지급 조건 결정

③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④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⑤ 설비의 신ㆍ증설 또는 장비도입 제한

⑥ 상품의 종류ㆍ규격 제한

⑦ 영업의 주요 부분 공동관리

⑧ 입찰담합

⑨ 경쟁상 민감한 정보교환 (신설)

법률상
합의추정

 다음 경우 법률상 합의로 추정 (법 제40조 제5항)
① 거래분야, 상품ㆍ용역 특성,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ㆍ양태 등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② 40조 제1항 제1호~8호의 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은 때

입찰담합

 공정위 입찰담합 심사지침 (공정위 예규 제392호)
① 입찰가격담합: 최저/최고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결정

②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 낙찰예정자, 선정방법 결정

③ 수의계약 : 특정사업자의 수의계약 결정, 유도

④ 수주물량결정 : 입찰수주물량과 입찰참가자간 배분결정

⑤ 경영간섭 : 입찰지도 시 입찰가격, 수주예정자 결정 영향

정보교환 담합

 가격, 생산량, 상품ㆍ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상품ㆍ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ㆍ대가의 지급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정보교환 담합
추정

 제40조 제1호부터 제9호(제9호 후단 제외)까지의 행위를 함으로

써 가격 등이 유사 또는 동일 해지는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외형

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음

 추정 복멸: 합의 추정 시, 그 합의 추정의 전제 사실에 반하는 정

황을 입증하여 추정된 합의를 복멸 가능

위반 시 제재

 시정명령, 과징금: 관련매출액의 20% 이내 (40억 이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과거 5년간 벌점누계 5점 초과

 검찰고발, 입찰방해죄(형법), 손해배상청구 등

면책 및 보상

 리니언시: 자진신고 및 조사협조 시 시정조치, 과징금 감면

 검찰리니언시: 카르텔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엠네스티플러스: 다른 담합 관련 정보제공 시 감면

 공정위,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40조)

01       가격 결정ㆍ유지ㆍ변경

02       상품의 거래 및 대금지급 조건 결정

0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0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05       설비의 신ㆍ증설 또는 장비도입 제한

06       상품의 종류ㆍ규격 제한

07       영업의 주요 부분 공동관리

08       입찰담합

09       경쟁상 민감한 정보교환 (신설)

2인 이상

사업자

+
공동행위

합의

1.1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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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부당한 공동행위 합의 추정 제도 (법 제40조 제5항)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외형상 일치)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당 거래분야, 상품ㆍ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ㆍ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정황사실)이 있을 때

 제1항 각 호의 행위(제9호의 행위 중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에 필요한(필요성) 정보를 주고받은

때 (정보교환)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자간의 합의는 명시적으로 드러나거나

증거를 남기지 않고 암묵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법 제40조 제5항에 추정제도를 두고 있다.

1.2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1.2.1. 부당한 공동행위 (법 제40조 제1항)

•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인 이상의 사업자.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는 제외

* 100% 모자회사 관계 (단, 자회사가 실질적 독립 경영 또는 제3자를 포함한 입찰담합 제외)

•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업자간에

공동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 2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들 사업자간의 합의에 관한 직접적 증거가 없을 지라도 위 제40조 제5항 제1,2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당연 위법의 원칙 (per se illegal) 합리의 원칙 (rule of reason)

• 합의의 존재만 입증되면 추가적인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ㆍ분석 없이

곧바로 위법성 인정

• 합의의 존재만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고 합의의 효과가

경쟁제한적이라는 추가적인 입증이

있는 경우만 위법성 인정

• 경쟁제한적 효과만 발생

(경성 공동행위)

•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가

동시에 발생 (연성 공동행위)

• 가격고정 (인상/인하/유지)

• 입찰담합 / 산출량의 결정, 제한

• 거래상대방, 지역 분할

• 공동생산 / 공동마케팅

• 공동연구ㆍ개발

• 공동 구매 등

명시적 합의

• 계약, 협정, 협약, 결의, 양해각서, 동의서
• 현실적으로 실행하지 않아도 합의의 존재만으로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

(대판 2001.5.8. 선고 200두 10212, 서울고법 2000.11.16선고 99누6226 
포스틸 등 4개 강판제주업체의 운송비 공동행위 결정 건)

묵시적 합의
• 암묵적 양해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자의적 의사표시) 합의도 포함

예)입찰에서 100억원 이상 가격제출 합의 후 80억원으로 입찰 후 낙찰

합의의 추정

• 합의의 직접적 증거가 없어도 직/간접적 의사연락 또는 정보교환 증거, 시장
상황의 결과나 산업구조상 합의 없이 행위의 일치가 설명되지 않는 경우 등
의 경우는 합의 추정됨
*'21.12.30.자 법 개정으로 기존 사실상 추정에서 법률상 추정으로 변경

성격
• 일정한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적 효과를 초래하는 수직적 합의를 규제하는

것

현행법
• 수직적 합의 유형은 불공정거래행위 (배타 조건부 거래, 거래지역/상대방의

제한, 끼워팔기) 및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로 규제
* 현행 공정거래법은 수평적 행위만 규제

미국
• 수직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 합의도 Sherman Act 1조 적용, 수직적 공동행위

인정

EU
• EU 기능조약(TFEU*) 제 101조에 수직적 담합행위에도 적용

*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①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성)

 공동행위의 합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행위

• 교사행위 성격을 포함 / 단순 방조 행위는 불포함

• 수직적 공동행위 인정여부

 외형상 일치

• 가격 등의 변동률, 변동 시점 : 가격 등 경쟁 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변동 시점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구매 대체의 정도 : 가격 등 경쟁 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들 간 구매 대체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

• 합의의 방향성이 같은 경우 : 합의의 내용이 다소 느슨한 형태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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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ㆍ간접적인 의사연락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정황사실(상당한 개연성)

 공동행위의 합의

• 정보교환의 방식이나 범위, 정보의 성격이나 내용 등으로 판단

• 교환 방식 : 폐쇄·개방적인지 여부

• 정보의 내용 : 개별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것인지, 산업 전체의 통계적인 것인지 여부,

미래·과거에 대한 것인지 여부

 정보교환

• 종류 및 성격 : 가격, 생산량 등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 교환

• (단 인사동정, 소비자 성향 분석자료 등 경쟁에 큰 경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 교환 미적용)

• 교환시점 : 사업자의 의사결정 시점에 임박해 정보 교환

• 외형상 일치의 내용과 교환된 정보의 내용 간의 관계 : 교환된 정보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가격 등 경쟁 변수에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 해당 사업자 간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비망록 기입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일 통일된 경우

직 · 간접 의사연락 (예시)

• 공동으로 수행되어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원가상승 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 재고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시에 인상된 경우

공동수행 시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하는 경우 (예시)

•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 수요공급조건의 변동 , 원재료 공급원의 차이 , 공급자와 수요자의 지리적 위치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일하고 경직되어 있는 경우

㉡ 원재료 구입가격, 제조과정, 임금인상률, 어음할인금리 등이 달라 제조원가가 각각 다른데도

가격변동 폭이 동일한 경우

㉢ 시장상황에 비추어 보아 공동행위가 없이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예시)

•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가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 제품차별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경우에도 개별 사업자들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

㉡ 거래의 빈도가 낮은 시장, 수요자가 전문지식을 갖춘 시장 등 공급자의 행위 일치가 어려운

여건에서 행위의 일치가 이루어진 경우

산업구조상 합의없이 행위 일치가 어려운 경우 (예시)

㉠ 경쟁사 별 상품 가격의 인상폭이 원단위까지 동일한 경우

㉡ 품질이 대체로 동일하고 상호대체성이 큰 시멘트를 제조하는 7개 사업자들이 3주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였는데, 가격 인상률이 대체로 14%에 근접하나 회사별로 최대

1.4%p의 차이가 있었던 경우(13.4% ∼ 14.8%)

㉢ 7개 사업자만 존재하는 카드 서비스 시장에서, 4개사가 2개월의 기간 동안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28.99% ～ 30% 수준으로 최대 1.1%p차이를 두고 인상하였고, 연체이자율은 34%

～ 35% 수준으로 최대 1%p 차이를 두고 인상하였는데, 비록 요율이나 인상 시기의 차이가

있더라도 실제 고객들의 카드사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10개 손해보험사들이 종래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 서비스 중 긴급견인, 비상급유

서비스를 4개월에 걸쳐,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 장치 해제 서비스를 6개월 에 걸쳐

순차적으로 유료화하는 방식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한 경우

㉤ 강판 제조업자 3개사가 5년간 10여 회에 걸쳐 강판 가격 변동 결정을 하였는데, 결정된

가격이 거의 유사하였고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최대 2.3%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가격 인상

시점이 1개월 내로 대체로 근접한 경우

㉥ 산업 기계용 베어링 제조ㆍ판매업자 3개사가 4년에 걸쳐 수회에 걸쳐 가격 인상을

하였는데, 가격 인상률이 약간의(0.3%p ∼8%p 수준)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유사하였고, 가격

인상시점이 1개월 내로 대체로 근접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합의추정 복멸

• 사업자는 외형상 일치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거나, 설령 외형상 일치가 있었다고 하

더라도 그것이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그 일치와 교환된 정보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음

을, 즉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없었음을 입증함으로써 합의의 추정을 복멸할 수 있다.

㉠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의 변동에 대해 사업자들이

내부프로세스를 거쳐 ‘각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 다른 업체의 가격 인상 등을 단순 추종하는 과정(의식적 병행행위)에서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 행정지도(구두 등 유형 불문)에 ‘각자’ 따른 결과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 (예시)

-123- -124-



경쟁제한 효과 명백

경쟁 제한 효과 &
효율성 증대 효과

직접적인 가격 인상 및 산출량 감소

㉠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가격을 결정 혹은 변경

㉡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산출량을 결정 혹은 조정

㉢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거래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ㆍ할당

㉣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입찰가격 또는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

경쟁제한과 효율성증대 효과 동시 발생

㉮ 유형: 공동마케팅,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연구ㆍ개발, 

공동표준개발

㉯ 효율성 증대효과 : 자산ㆍ지식ㆍ경험의 결합 또는 위험의

배분, 중복비용의 감소 등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때로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을 사업을 수행

가능

㉰ 경쟁제한효과 : 시장지배력을 유지ㆍ창출ㆍ증가시켜서

가격상승, 품질ㆍ산출량ㆍ혁신노력의 감소를 초래하는 등

경쟁제한 효과도 발생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

비교 형량 필요
64

㉮ 효율성 증대 효과가 당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 공동행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관련시장에서 경쟁 제한에

따른 폐해가 클수록 이를 상쇄하기 위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커야 함

㉮ 경성공동행위

 경쟁제한 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공동행위로 직접적으로 관련시장에서 가격을

올리거나 산출량을 감소시키는 행위

㉯ 연성공동행위

 경쟁제한적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함께 발생시키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① 공동행위 위법성 심사기준

③ 비교 형량

경쟁 제한 효과
VS

효율성 증대 효과

1.3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및 위반사례

1.3.1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법 제40조 제1항 제1호)

• ‘가격’이란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의미하며, 권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수수료, 임대료, 이자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는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

하거나 현행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하

는 행위, 일률적인 원가계산 방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포함된다.

공동판매가격 결정 및 유지 (사례)

사실관계

4개 소형 베어링 제조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결정 건

(2014 국카1530, 의결 제2015-057호)

피심인들은 1998. 1. 1.부터 2011. 8. 25.까지 영업책임자 등 간에 수십 회의 의사연락을 통해 국내

주요 철강사에 납품하는 철강용 베어링의 수주물량을 배분하고 견적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할

것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기본적인 합의 내용은 기존 점유율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①

오리지널 베어링을 수주한 피심인이 보수용 베어링을 우선 수주하고, ② 피심인들이 납품하고

있지 않은 신규 입찰에 대하여는 각각 50%씩 수주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갑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非眞意意思表示)로 합의를 한 후 실제 입찰에서 이 합의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기본 합의 내용을 전제로 실제 철강용 베어링 입찰 건이 나오면 엔에스케이 코리아와

제이텍트 코리아는 다시 건 별로 수주 형번을 나누어 납품할 물량비율을 배분하고 제출할

견적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한 후 엔에스케이와 제이텍트로부터

승인을 받아 실행하였다.

피심인들은 공동으로 철강용 베어링의 가격을 결정하고 수요처를 분할하거나 수요처별 물량을

배분을 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심인들이 국내 철강용 베어링 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약

14년여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상호간에 공조를 유지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수요 공급의 원칙 및 각 사별로 수립된 독자적인 영업과

판매전략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철강용 베어링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함으로써 국내 철강용 베어링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이 인정된다.

공정위 판단

 경쟁제한성 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한 경우 별도심사 없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나,

효율성증대 효과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는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증대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한다.

② 공동행위의 성격 및 시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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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수수료 공동결정 (사례)

사실관계

25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결정 건

(2014 카조 1980, 의결 제2015-028호)

피심인들은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면서 선하증권 등 서류의 발급 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컨테이너 소량화물 수출 주선 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다.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 시장은 국내의 LCL화물 수출 주선 서비스 시장으로 피심인들이 LCL화물의

서류발급비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류발급비를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수요자인 수출업자에게 피해만 초래할 뿐 어떠한 효율성 증대 효과도 발생시키지 않았다.

2013년 기준으로 LCL화물 수출 주선 서비스 시장에서 피심인들은 약 6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와 같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피심인들이 서류발급비를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국내 LCL화물 수출 주선 서비스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면서 선하증권 등 서류의 발급 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컨테이너 소량화물 수출 주선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정위 판단

1.3.2 상품의 거래 및 대금지급조건 결정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 ‘거래조건’이란 위탁수수료, 출하장려금, 판매장려금 등의 수준, 무료 상품ㆍ서비스 제공 여부,

특정 유형의 소비자에 대한 상품ㆍ서비스 공급 방식, 운송 조건 등과 같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조건을 의미한다.

•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이란 지급 수단, 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과 같이 대금 또는 대가

의 지급과 관련된 조건을 의미한다.

상품 · 용역 또는 대금 · 대가의 거래조건(사례)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두8323 판결

원고(사단법인 대한손해보험협회 외 10개사 (동양화재해상보험 , 신동아화재해상보험 ,

대한화재해상보험, 그린화재해상보험, 쌍용화재해상보험, 제일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엘지화재해상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손해보험회사들이 무료로 제공하던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 중 긴급견인 및 비상급유 서비스를 2000. 11. 1.부터 2001. 3. 1. 사이에,

나머지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2001. 4. 1.부터 2001. 10. 1. 사이에

순차적으로 폐지하고, 이후 긴급출동 서비스를 특약상품화하여 유료화 하였다.

법 제19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한편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의 2001년도 국내 자동차보험시장

점유율이 97.9%에 이르는 점,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고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가 포함되는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1.1%에 이르는 점,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이 긴급출동 서비스를 폐지 및 유료화 한

이후에도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 등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 1개의

손해보험회사가 단독으로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의 무료 제공을 폐지할 경우 영업력에 지장을

초래하고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큰 점, 긴급출동 서비스를 특약상품으로 유료화 한

후 종전 보험계약자의 80%가 위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 특약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의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 행위는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이며,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이 주장하는

고객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서비스 이용 횟수의 제한이나 서비스 이용 상황의 고객별

점검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의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 행위는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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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법 제40조 제1항 제3호)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

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 별로 할당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

송을 제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판매가격, 거래량 및 거래상대방 공동결정 (사례)

사실관계

4개 반응개시제 제조 판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2014국카3037, 의결 제2015-015호)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기본합의에 따라서 2013년 1월까지 수시로 영업담당자 간의 회합,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수요처 입찰이 있을 때마다 수요처 별 낙찰자 또는 납품업체를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상호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물량을 침범하지 않기 위한 합의를 지속하였다. 또한

견적가격을 미리 정하거나 상호 교환하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야쿠

악조는 피엠씨와 세기, 동성 간의 수요처 및 물량 분할, 가격인상 합의 진행 상황을 피엠씨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 받았으며, 피엠씨가 경쟁사와 합의하여 작성한 견적을 큰 변동 없이 제출하도록

승인하여 공동행위 지속에 대한 의사를 암묵적으로 표시하였다 .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내용이 가격의 공동결정, 거래수요처 분할, 수요처 별 물량 분할이고, 그

유형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킬 뿐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또한

이러한 합의는 그 목적이 경쟁으로 인한 피심인들 각 사의 이익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외에 다른 의도나 목적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심인들이 국내 반응개시제 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6년여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상호간에 공조를 유지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수요 공급의 원칙 및 각 사별로 수립된 독자적인 영업과

판매전략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반응개시제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함으로써

국내 반응개시제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위 판단

1.3.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사업자별로 거래지역을 정하는 행위, 특정 지역에서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지역에

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 사업자별로 거래상대방을 정하는 행위,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

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거래상대방 제한 공동결정 (사례)

사실관계

5개 석유제품 제조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2011시감0341, 의결 제2011-161호)

2000년 3월 초 경 피심인 SK, GS, 현대, SO의 본사 소매영업담당임직원은 여의도 소재 일식당에서

개최된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대책반」 모임에서 정유사가 다른 정유사를 원적으로 하는

주유소(이하에서는 이 경우의 정유사, 주유소를 각각 ‘원적사’, ‘원적주유소’라 한다)를 자기의

거래상대방으로 유치함에 있어 원적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원적’ 관리를 통하여 주유소

유치경쟁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아울러 정유사가 원적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적주유소를

유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응유치(Counterattack)를 수용하도록 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피심인들은 2000년 3월 초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대책반」 모임에서 주유소 확보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적 관리 원칙(정유사의 원적주유소에 대한 기득권 인정 원칙)을 합의하고,

이에 기초하여 경쟁사의 원적주유소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거나 피심인들 간 자기의

원적주유소를 서로 맞 교환하였으며, 맞교환이 어려운 경우 동일 또는 유사수준의 다른 주유소를

교환하는 등 ‘원적관리 합의’를 실행하였다.

피심인들은 한국석유통협회 등 사업자단체를 통한 공식적 모임이나 임직원들 간의 비공식적

모임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하였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석유제품 유통구조가 정유사 주도로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점, 피심인들

이외에 다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고 피심인들의 거래상대방인 주유소의 시장집중도도

미미한 점, 상품 품질의 동질성이 높은 점 등은 공동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거래상대방인 주유소에 대한 유치경쟁을 자제함으로써 피심인별

계열 주유소의 점유율을 고착화시키고, 정유사 간 주유소 유치경쟁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주유소의 거래 조건 개선을 차단함으로써 경질유 석유제품 도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의도나 목적을 보아도

경쟁제한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피심인 SK에너지 주식회사, GS칼텍스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S-Oil 주식회사는 기존

주유소와 거래를 함에 있어 경쟁사의 상표를 표시하고 영업하고 있거나 종전에 경쟁사의 상표를

표시하고 영업하였던 주유소와는 서로 거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주유소를 통하여 공급되는 휘발유, 등유, 경유 등 국내 경질유 석유제품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을 통한 정상적인 정보 수집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직접 혹은 한국석유유통협회 ,

한국주유소협회 등 사업자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등 여하한 방법으로도 상호 간에 주유소의

상표표시 변동과 관련하여 정보를 교환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공정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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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설비의 신,증설 또는 장비 도입 제한(법 제40조 제1항 제5호)

• 업계 전체 또는 개별 사업자별로 설비 총량 또는 신ㆍ증설 규모를 정하는 행위, 특정한 장비

도입을 제한하거나 또는 유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1.3.6 상품의 종류 · 규격 제한(법 제40조 제1항 제6호)

• 특정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을 생산 또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사업자별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또는 규격을 할당하는 행위, 새로운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

의 생산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상품의 종류 · 규격제한협정 (사례)

사실관계

㈜무학 및 대선주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9911부사1658, 의결(약) 제2000-43호)

피심인 주식회사 무학은 경영상 비용절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플라스틱박스형 소주에 비하여

제조원가 가 많이 드는 종이박스형 소주의 계속 생산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경쟁사의 행동을

의식하여 이를 독자적으로 결정ㆍ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1999.2.9. 무학의 대표이사 최재호와 대선주조의 대표이사 천용주는 부산주류도매업협회가

주관한 영남 제주지역 소재 소주제조회사 대표자들과 동 지역 소재 주류도매업협회 회 장들의

모임에서 부산주류도매업협회 회장 박석준으로부터 종이박스형소주의 출고(공급)중단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1999.3. 하순경 부산주류도매업협회

사무실에서 위 박석준이 무학의 전무이사 박인목과 대선주조의 이사 정일(鄭逸)에게 재차

종이박스형소주의 공급중단을 요구하므로 , 이에 박인목이 정 일에게 1999.4.1.부터

종이박스형소주 공급을 중단하자 는 제의에 대하여 정일은 긍정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심인

무학은 1999.4.1.자로 종이박스형 소주의 생 산 출고를 중단하였으며, 피심인 대선주조는

1999.4.2.에 있은 임원회의에서 1999.4.7.부터 공급을 중단키로 결정하여 1999.4.7.부터

종이박스형소주의 생산 출고를 중단하고 플라스틱박스형소주만을 생산하였다.

원칙적으로 상품의 생산에 있어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은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여건이나

시장수급상황, 고객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제공되고 있던

종이박스형 소주 라는 특정 종류의 제품을 피심인들이 상호 의견교환과 의사연락을 통하여 그

생산 출고를 중지하기로 결정하고 「플라스틱박스형소주」만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실행한

행위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로 인정된다.

피심인들은 종이박스형소주의 생산을 공동으로 중단하여 소주상 품의 종류를 제한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 남도지역 소주제조업 분야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정위 판단

1.3.7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법 제40조 제1항 제7호)

•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판매, 거래, 원자재의 구매, 기타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

거나 관리하는 행위, 이를 위해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거래상대방 제한 공동결정 (사례)

사실관계

공정위 판단

서울특별시 강서구 7개 액화석유가스 통합판매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2독관1053, 의결 제2002-226호)

피심인들은 LPG 판매점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두고 이 지역 주택과 식당 등에 대하여 LPG를

판매하는 사업자들로서, 정부가 판매공동화시책에 의해 영세판매업자의 통합을 추진하자, 1997.

4월 부터 공동관리기구형태의 ‘강서가스산업상사’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있다.

1997. 3월경에 강서구의 기존 판매점(총 27개) 중 22개 판매점이 지분소유자로서 7개로

통합하면서 각자 균등지분을 유지한 채 영구히 동업을 하기로 하고, 이익금은 월말 결산하여

균등배당을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4월, 삼표가스 공동대표

김진설과 공항가스 공동대표 김양현 등의 주도하에 7개 통합판매점 대표 등이 통합판매점 들을

공동관리하기로 합의하고 , 본사(강서가스산업상사 )는 총괄업무를 , 통합판매점은 각기

판매활동을 하는 등의 운영방침을 결정하였다(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분소유자 1인당

5백만원씩을 균등 갹출).

피심인 7개 통합판매점 대표들이 통합 판매점들을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하고, 7개

통합판매점을 공동관리하는 본부로서 강서가스산업상사를 설립 및 운영한 행위는, 사업자들이

영업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기구의 설립․운영행위로 인정된다.

다음의 점들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LPG 판매업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LPG 판매업자 27명 중 22명이 통합됨으로써 이 지역 판매업자의 80%가

참여한 점

나. 2002. 3월 기준 피심인들의 판매량(9,274개 용기) 중 공동관리기구에서 지정한 가격으로

판매한 비율이 60% 이상에 달하는 점[더 나아가 지정가격보다 용기당(20㎏) 500원을

할인판매한 물량 포함시는 (50㎏ 제외) 약 90%가 지정가격대로 판매한 것으로 분석됨]

다. 7개 통합판매점에서 적용한 지정가격 수준이 종전 정부 고시가격체제하에서의 소매점

유통마진 적용시보다 높게 결정된 점

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LPG 안전공급계약 제도에 의거 체결된 피심인들의 계약체결 건수

비율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에서 48% 이상을 차지한 점 등.

피심인들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영업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 액화석유가스 판매업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제한

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1- -132-



1.3.8. 입찰담합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 낙찰 예정자 또는 경락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그 사업자가 낙찰 또는 경락 받을 수 있도

록 투찰 여부나 투찰 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낙찰가격 또는 경락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기

위하여 사전에 투찰 여부나 투찰 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 다수의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업자들이 낙찰 또는 경락 받을 비율을 결정하는 행위, 입찰 또

는 경매에서 사전에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을 결정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1.3.9 사업활동제한 또는 정보교환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① 위 1.3.1~1.3.8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

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법 제40조제1항 제9호 전단)

• 영업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한하는 행위, 특정한 원료의 사용 비율을 정하거나 직원의 채

용을 제한하는 행위, 자유로운 연구ㆍ기술개발을 제한하는 행위 등과 같이 위  ~ 에 해

당하지 않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가 포함된다.

• 공동행위 참여 사업자들이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

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자신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 (사례)

사실관계

속초지역 18개 주유소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2공동0741, 의결 제2002-106호)

강원도 속초지역에 소재하는 18개 주유소의 대표(또는 소장)들은 2001.12월 중순경에 모임 또는

의사연락 등을 통해 휘발유 판매가격을 2001.12.14.～12.17. 사이에 공동으로 인상한 사실이 있다.

즉, 장원주유소 등 11개 주유소의 대표(또는 소장)들은 2001.12.10.경 속초시청 근처의 음식점에서

휘발유 가격 인상 등을 논의하고 이에 따라 휘발유 판매가격을 인상한 사실이 있으며,

뉴설악주유소 등 7개 주유소의 대표(또는 소장)들은 위 모임에 참석한 동해유업주유소 대표

등으로부터 휘발유 가격 인상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권유 받고 이에 동조하여 휘발유 판매가격을

인상한 사실이 있다.

1. 합의의 존재

피심인들이 사전에 모임 또는 의사연락 등을 통해 휘발유 판매가 격인상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이에 따라 휘발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휘발유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경쟁제한성

경쟁체제를 통해 형성되어야 할 휘발유 판매가격을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는 직접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경쟁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함으로

공정위 판단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킨다. 또한, 피심인들은 강원도 속초지역의 28개 주유소 중 64%에 해당하는

18개 주유소로서 속초지역 휘발유판매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피심인들이 휘발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강원도 속초지역

휘발유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피심인들은 휘발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유지 또는 변경함으로써 강원도 속초지역 휘발유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보교환 담합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 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9호 후단)

•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 받는, 정보교환 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상품

또는 용역의 원가, 출고량ㆍ재고량 또는 판매량, 상품ㆍ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ㆍ대가의

지급조건 관련 정보(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전화통화, 회의 등 알리는 수단은 불문한다.

• 사업자단체(협회, 협동조합 등), 제3의 사업자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

위도 포함된다.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자의 정보가 중간 매

개자를 거쳐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사업자단체 등 중간 매개자에게 일방적

으로 정보가 전달되기만 하는 경우는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표 또는 공개하는 행위는 포

함하지 아니한다. 공개적인 공표 또는 공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또는 공개매체의

성격 및 이용자의 범위, 접근 비용의 유무ㆍ수준 및 경제주체 별 차등 여부, 공표 또는 공개

의 양태 및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위의 항목에 불구하고, 사업자 간 비공개적으로 정보교환 행위를 한 후 그 정보를 사후적으

로 공개적으로 공표 또는 공개한 경우는 정보교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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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입찰가격담합

• 사업자가 공동으로 최저입찰가격 또는 최고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등을 결정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 결정이란 계약ㆍ협정ㆍ결의 등 명시적 결정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행위를 말함.

1.4 입찰담합 유형과 법 위반행위 및 위반사례

•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는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행동을 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경쟁사업자간에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거나 사업자단체 또는 제3의 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 행위가 법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법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경쟁사업자와의 모임에서 입찰담합의 내용이 결정되었을 경우 당해사업자의 반대 또는

불참여의 의사가 의사록에 기재되는 등의 명확한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 한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될 우려가 큼. 따라서 내용을 공표할 수 없는 의심스러운 경쟁사업자간의

모임에는 가급적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모임에서 가격 등에 관한 협의 등이 이루어져

위법행위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는 퇴석하고 그 사실을 기록에 남겨두거나

위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1.4.2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선정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상품 및 용역거래에 관한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1.4.3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가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결정, 유도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배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1.4.4 수주물량 등의 결정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된 수주물량결정과 이러한 수주물량을 나누어 갖기 위해

입찰참가자간 배분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1.4.5 경영간섭 등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 입찰에 관련된 사업자 활동에 대해 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입찰가격이나 수주예정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경쟁제한적인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낙찰 예정자 사전결정 (사례)

사실관계

공정위 판단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13 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15카총3753, 의결 제2016-161호)

건설사는 2005 년 ~ 2006 년(1 차-5 건), 2007 년(2 차-3 건), 2009 년(3 차-4 건) 등 총 3 차에 걸쳐 총

12 건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를 합의함. 이들은 2012 년

말까지 각 공사 별로 사전에 결정된 낙찰 예정사가 낙찰 받도록 들러리 참여사와 투찰 가격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각 합의에 따라 정해진 낙찰 예정사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자신의 입찰 내역서를 작성하고 그 보다

조금씩 높은 가격으로 들러리사들의 입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하여 들러리사들에게 전자 파일

형태로 전달함. 들러리사들은 전달받은 입찰 내역서 그대로 투찰하여 합의된 낙찰예정사가

낙찰되었다.

13 개 건설사들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가 전문성이 요구되어 시공 실적을 가진

업체들 만이 제한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출혈 경쟁없이 고르게 수주할

목적으로 담합을 하게 되었다.

3 개의 합의는 건설사들이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 시장에서 출혈 경쟁없이 물량을

고르게 수주하려는 목적으로 중도에 단절됨이 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합의이고, 각

합의는 긴밀하게 연결됨. 발주처의 입찰 참가 자격 완화로 입찰 참가 가능 업체가 계속

증가하였음에도 입찰 참가 자격을 신규로 얻은 업체를 포함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한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 건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3 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516 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한다.

1. 적용법조 : 공정거래법 제 19 조 제 1 항 제 3 호(물량 배분) 및 제 8 호(입찰 담합)

2.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및 검찰 고발

- 시정명령 :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13 개 업체)

- 과징금 : 총 3,516 억 원(10 개 업체)

설계의 방법 사전결정 (사례)

사실관계

영주다목적탬 건설공사 입찰 관련 2개 건설사 및 2개 설계용역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A건설사와 B건설사는 수자원공사가 2009. 7. 10. 발주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2009. 9월

말경부터 같은 해 10. 8일경까지 기본설계 준비 상황 등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고 기본설계에

대한 양사 합의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양사는 2009. 7. 10.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2009. 9월말 경부터 같은 해 10. 8일경까지

기본설계 준비 상황 등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고, 그 중 구체적으로 특정 공정 및 설비 등을

기본설계 등에서 제외하거나 포함시킬지 여부 등에 대하여 두 차례의 모임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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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방법 사전결정 (사례)

양사가 구체적으로 특정 공정 및 설비 등을 기본설계 등에서 제외하거나 포함시킬지 여부 등에

대하여 두 차례의 모임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것은 舊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및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행위에 해당한다.

A건설사와 B건설사는 각 사가 대표로 구성된 수급공동체만이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되어 본

입찰에서 두 회사의 시장지배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그 밖에 입찰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등을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를 크게

야기하였으므로 과징금 총 95억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단, 설계사인 삼안과 도화는 삼성물산, 대우건설에 대하여 각각 종속적 지위에 있어 시정명령만

부과한다.

□ 공정거래법 제 19 조 제 1 항 제 8호(입찰담합) 및 시행령 제33조 제 2호, 제3호

□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 시정명령 :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13 개 업체)

- 과징금 : 총 95 억 원 (2개 업체)

공정위 판단

유형 허용되는 행위 금지 또는 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입찰가격

담합

• 입찰공사 관련 독자적인 동종업계

영업정보수집

• 발주처 요청 하 설계공사금액

공동조사

• 안전시공 및 건설원가 인하목적

신공법, 신기술 정보교환, 사례수집

• 중소기업단체의 공사금액

계산향상목적 표준계산방법, 작업량

지도

• 공동 최저입찰가격 결정

• 입찰가격 협의, 관련정보

교환,제공으로 입찰가격 결정

• 경쟁업체의 산출내역서 복사, 

대리작성 입찰 참여

• 예정금액보다 높은 입찰가 제출로

고의 유찰

▶ 허용되는 행위(Do) & 금지/법 위반 가능성 높은 행위(Don’t)

유형 허용되는 행위 금지 또는 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 수주 지명 받은 사업자의 자진

입찰불참

• 발주처 저예산 등 수익성 사유로

자진 입찰불참

• 수행능력부족 또는 기술경쟁력

부재로 입찰불참

• 낙찰 예정자 사전 결정 후 협조

• 입찰 연고권 주장

• 업체간 특정범위 공사 교대수주, 

입찰서 대리작성 등 특정업체 낙찰

협조

• 전문업체에 타 업체의 입찰서

작성의뢰 후 경쟁사에 배분

• 낙찰예정자 결정 후, 관련

경쟁사에게 통지 및 협조 요구

• 낙찰배제자의 낙찰자에게 사례금, 

특별회비, 부과금 징수행위

수의계약
유도

• 원가상승으로 발주처 예산범위

입찰불가로 불참결정

• 재입찰 시, 당사 수주여건 불가로

불참결정

• 수의계약 유도합의 목적 높은가격

제출로 유찰, 의도적 입찰거부

• 들러리 입찰로 수의계약 유도

(경쟁업체 참여배제 목적)

• 입찰관련 부당/불량업자로

특정업체를 발주처에

통보/대외공표로 입찰방해 후

수의계약유도

수주물량

결정

• 해건협 등 발주처 전반동향 (실적 및

전망 등) 파악 후 정리, 공포

• 법근거, 발주처 요구, 기술적 필요로

공동 수주

(사업주 승인 하 J/V 또는 Consortium 

등 입찰 경쟁력 강화 목적 공동협력

및 역무 배분)

• 공동으로 수주물량 또는

입찰참가자간 수주물량배분 결정

• 수주물량 배분에 비협조업체

입찰참가 방해 및 불이익 제공

• 단독 수행 불가 시, 일부물량에

응찰해 타 사업자와 공동수주 유도

경영간섭

• 중소 입찰참여자에 대한 입찰제도

운영관련 단순요망, 의견표명

• 부실공사방지위한 공동 품질보증 및

안전시공 목적으로 회합, 

의견.자료교환 (기술분야의 경쟁

촉진ㆍ확산)

• 입찰업체에 발주자 기술관계 등

입찰관련 일반사항 설명지원

• 원재료 공동 판매 시 저가입찰자

또는 임의 참여자에 판매물량 제한, 

불리한 조건판매

• 입찰가격 목표부여 또는 수주예정자

결정 위한 입찰여부 사전통지 요청

• 입찰자의 수주물량 일부를

특정업체에 하도분할조건 또는

특정업체 자재구입조건 제한

• 낙찰예정자의 계약금 일부 기부금, 

특별회비 납부로 공동사용, 배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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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보교환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1.5.1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합의 금지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는 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시키거나 기술ㆍ제품

개발을 촉진하며 성공사례 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등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가격결정계획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것은 사실상 가격의

공동인상 등을 초래하거나, 경쟁사 간 경쟁 압력의 약화를 야기하는 등의 경쟁제한적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규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법 제40조 제1항 제9호는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합의하는 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그 합의를 금지하고 있으며 , 법 제40조 제5항 제2호는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았음’을 근거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경쟁사들이 자신이 대리점 들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출고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관련 정

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 경쟁사들이 사업자단체를 결성하고, 이 단체를 통해 상호 간의 시장점유율, 제품별 판매

량 및 판매시기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공동 작성한 경우

㉢ 경쟁사들이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구두 합의한 경우

명시적 합의 (예시)

㉠ 경쟁사들이 6년간 가격, 판매량, 출고량, 재고량 등을 대표자급 회의, 임원급 회의,

실무자급 회의 등 다양한 직급이 각각 참여한 회의(총 회의 수는 약 270회)를 통해 교환하고

이를 각자의 가격 결정에 반영해 온 경우

㉡ 경쟁사들이 10년간 300회 가량 가격 인상안 등을 교환해왔는데, 특히 가격인상 내부

품의 시점 직전에 정보교환이 있었으며, 그 품의에 경쟁사들의 가격인상안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시장점유율 상위 기업들이 매월 말 가격정보를 경쟁사들에게 통지하면, 이를 통보 받은

경쟁사들이 해당 가격을 참고하여 자신들의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 관행이 5년 가량

지속되어 온 경우

㉣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별 원가, 재고량을 정리하여 각 구성사업자에게 공유하는

관행이 개별 사업자들의 반대 없이 7여 년간 지속되어온 경우

묵시적 · 암묵적 합의 (예시)

㉠ 경쟁사 간 정보교환이 있긴 하였으나 , 단발성이고 불규칙 하였고 , 그러한 정보가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별도의 정황증거가 없는 경우

㉡ 교환대상 정보와 관련된 경영상의 의사결정 권한 없는 직원 간 정보교환 행위가

있었으나, 해당 정보가 활용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 경쟁사가 보내온 가격 정보 관련 메일을 수신하자마자 더 이상 관련 메일을 보내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실제로도 이후 그러한 메일이 오지 아니한 경우

㉣ 사업자단체의 판매량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 타 구성사업자에게는 공유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정보 제공에 응하였으나, 사업자단체가 해당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판매량 정보를

타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유하는 한편, 타 사업자들의 정보를 임의로 해당 사업자에게도

송부한 경우

묵시적 · 암묵적 합의가 없는 것 (예시)

② 정보교환 합의 중지

 정보 수신 거부의사를 표명하였거나 경쟁사업자의 정보 제공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 사업

자는 당해 행위의 시점부터는 합의에서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수신 거부의사를 표

면적으로만 표명하고 여전히 계속 정보를 제공받는 등 수신 거부의사 표명과 다른 행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한편, 정보교환이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경우는 애초에 합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

다.

▶ 위법성 판단기준

• 법 제40조 제1항 제9호(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합의 금지)의 위법성 성립요건은 ① 정보교환

합의가 있어야 하고, ② 그 합의의 실행 결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③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 만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어야 한다.

① 정보교환 합의

 정보교환 합의란 사업자 간 법 제40조제1항 제9호 본문 및 시행령 제44조제2항 각호의 정

보, 즉 가격, 생산량, 상품ㆍ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상품ㆍ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ㆍ대가의 지급조건을 교환하기로 하는 상호 간의 의사의 합치(meeting of mind)

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합의는 명시적 합의 뿐만 아니라, 묵시적 또는 암묵적 합의도 포함

한다.

 묵시ㆍ암묵적 합의는 정보교환이 해당 정보와 관련된 경영상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주체

간, 장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중요한 의사결정 전 이루어지거나, 교환된 정보를 각자

활용하는 행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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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보교환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의 평가 (경쟁제한성)

 정보교환의 경쟁제한효과는 시장상황, 시장의 구조 및 상품의 특성, 행위자들의 시장

점유율, 교환된 정보의 특성, 정보교환 행위의 양태, 정보교환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대체로 균질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A도시의 모든 호텔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가 회원사들의 가격 인상계획, 객실 판매량 추이 등의 정보를 취합한 후 이를 별도

가공하지 않고 회원사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해 왔고, 공유시점으로부터 호텔 간 투숙객

점유율이 안정화 되기 시작한 경우

㉡ 시장 내 총 사업자가 10개사에 불과한 과점시장에서 9개 사업자가 공급처에 따라 품질

차이가 크지 않은 원자재를 구매하는 가격을 공동으로 하향 안정화 시킬 목적으로,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 구매가격 관련 정보들을 6년간 160회 가량 교환한 후, 이를 언론에 공표하는

방식으로 애초에 공개된 정보를 교환한 것처럼 위장하려는 행태를 보인 반면, 실제로 각

사들의 원자재 구매가격이 유사한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된 경우

㉢ 소수 대기업 위주로 구성된 수요 비탄력적인 농기계시장에서 합계 점유율 72%에 달하는

5개 사업자가 9년간 110회 가량 담당본부장급 회의를 통해 판매량, 재고량, 출고량, 향후

생산계획을 공유해왔고, 특히 분기별 가격결정 시점 전에는 가격 인상계획을 집중 교환해

왔는데, 그 결과 매년 농기계 가격이 2~9% 씩 인상되어 온 경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예시)

㉠ A정유사 직원이 B정유사 직원에게 최근 1주일 간 특정지역의 B정유사 소속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 평균치를 전화로 문의하고 B정유사가 이를 제공한 경우

㉡ 일일 수급 변동, 가격변동이 매우 크고 지역 간 수급여건 편차가 큰 농산물 시장에서,

A사업자가 타 지역의 B사업자에게 지난 한달 간 야채의 판매가격을 문의하고 B사업자가

이에 답한 경우

㉢ 사업자단체가 회원사들의 과거 1년간의 가격, 판매량을 취합하고 이를 집계화하여

대국민보고서를 발간하였고, 개별 회원사들이 이를 통해 공식적인 업계 동향을 인지하게 된

경우

㉣ 제조위탁을 하려는 사업자가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해 복수의 사업자들로부터 연간 가능

생산량, 생산원가, 원자재 재고량 등을 제출 받는 경우

④ 정보교환 합의의 효율성 증대 효과

 부당한 경쟁제한 효과가 있는 정보교환 합의라 하더라도, ㉮기술개발 촉진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고, ㉯그러한 효율성 증대효과 창출에 정보교환 합의가 필수적이며, ㉰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보다 큰 경우 해당 정보교환 합의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시장상황

시장구조 및 상품의 특성

행위자들의 시장점유율

교환된 정보의 특성

정보교환 행위의 양태

정보교환의 목적

①정보교환 이후 가격 등 경쟁변수가 유사하게 움직이거나, 경쟁 압력의 감소 등이 나타난

경우

②정보교환 이후 그 하락 폭이 둔화되거나, 시장점유율의 변동폭이 작아지는 등의 경우

③원자재 가격, 환율, 금리 등 다른 경제 변수의 변동 상황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한다.

①시장의 집중도, 안정성, 상품의 동질성 등을 종합적 고려

②시장의 집중도가 높을수록, 즉 독과점 정도가 높을수록, 시장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즉

수요ㆍ공급의 변동이 적거나 사업자들의 진입ㆍ퇴장이 어려울수록, 관련 상품의 동질성이

높아 경쟁에 필요한 정보의 복잡성이 낮을수록

①합의한 사업자의 점유율의 합계가 높을수록, (20% 이하인 경우는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 제외)

①정보의 시제, 공개성, 개별성 등을 종합적 고려.

②교환되는 정보가 현재 또는 미래의 정보일 경우, 시장에 공개되지 아니한 비공개 정보

또는 비밀정보가 교환될 경우, 상품가격, 생산계획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 개별

사업자 별로 교환될 경우

※ 공개 정보 여부를 판단기준: 정보가 공개된 매체의 성격 및 이용자의 범위, 접근 비용의

유무ㆍ수준 및 경제주체 별 차등 여부, 공표 또는 공개의 양태 및 의도 등을 종합적 고려

①정보교환의 기간, 교환 빈도, 교환 주체, 교환 시점 등을 종합적 고려

②정보교환의 기간이 길수록, 교환 빈도가 높을수록, 주체가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임직원

이거나, 실무자-중간관리자-고위급 등 다양한 직급에서 각각 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정보

교환의 시점이 가격 등의 의사결정 직전에 가까울수록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 높다.

※ 빈도 판단기준: 관련 시장에서의 거래 주기, 가격 변동의 주기 등 함께 고려. 계약갱신

이나 가격 변동이 빈번한 시장이라면 정보교환의 절대적 횟수도 많아야 빈번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시장이 아닌 경우에는 정보교환의 횟수가 적더라도

빈번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①가격 인상, 생산량 축소 등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합의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경쟁제한성이 낮은 경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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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정보교환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합의 추정 (법 제40조 제5항 제2호) 

• 입찰담합 등 개정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경우, 일정요건*

하에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그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일정요건 : ① 2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9호(제9호 후단 제외)까지의 행위를

함으로써 가격 등이 유사 또는 동일 해지는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어야 하고, ②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어야 한다. 단, ③ 합의가 추정되더라도 사업자는 그 합의

추정의 전제 사실에 반하는 정황을 입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정된 합의를 복멸할 수 있다.

법개정

배경

• 정보교환의 순기능(경쟁촉진, 사업효율성 증대, 소비자 후생기여 등)을 인정하면서도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역시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공정위). 우리나라 법원은 법

문의 해석상 ‘정보교환’만으로는 담합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담합 ‘합의’에 대한 추가적

인 증명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에 외국 법집행 동향 등을 고려하여 법개정에 이름

미국

• 정보교환을 포함해 경쟁을 해치는 모든 합의 금지(Sherman Act 제1조), 합의의 직접 증

거가 없더라도 담합 조장행위를 했다는 등의 추가요인이

• 있다면 담합 인정됨 (2001년 엑손 등 14개 정유사들이 관리/전문/기술직 직원의 임금정

보를 교환해 임금을 적게 준 사건 등)

EU

• 합의에 이르지 않았으나 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협력하는 수준의 “동조적 행위”까지 담

합 인정 (바나나 수입업체가 가격공표 전날 전화로 각 사에 가격정보를 나눈 것 자체가

“경쟁을 해칠 목적”이 있다며 위법성 인정함)

• "정보교환"이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원가 등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전화통화, 회의 등 알리는 수단은 불문. 사업자

단체(협회, 협동조합 등), 제3의 사업자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도 포함.

다만, 사업자단체 등 중간 매개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기만 하는 경우,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공표 또는 공개하는 행위는 정보교환 아님

㉠ 사업자단체가 주기적으로 회원사들의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집계한

보고서를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발간하여, 회원사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일반 소비자들도

업계 동향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경쟁사들이 경쟁제한 가능성이 적은 공동 제품개발, 기술개발, 제품 표준규격 개발을

하면서 그 개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원가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 사업자들이 판촉 목적으로 사은품 제공, 가격 인하 등의 공동마케팅을 하면서, 판촉 성과

분석을 위해 판매량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 중소기업들이 원가정보 등의 교환이 품질 · 기술향상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효과가 명백한 경우

㉤ 관련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계가 공동대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가 교환되고 그 결과 소비자 후생증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 위법성 판단기준

① 외형상 일치 판단기준: 다음을 종합적 고려 판단

 가격 등의 변동률, 변동시점 :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변동시점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구매대체의 정도 :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들 간 구매대체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 :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이 다소 느슨한 형태의 합의(예: 가격을

특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합의가 아닌, 가격을 인상하자는 등의 방향만 공동으로 결정하는

합의)

※ 가격 등 경쟁 변수의 변동률 등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인정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경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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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사 별 상품 가격의 인상폭이 원단위까지 동일한 경우

㉡ 품질이 대체로 동일하고 상호대체성이 큰 시멘트를 제조하는 7개 사업자들이 3주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였는데, 가격 인상률이 대체로 14%에 근접하거나 회사별로 최대

1.4%의 차이가 있었던 경우 (13.4% ~ 14.8%)

㉢ 7개 사업자만 존재하는 카드 서비스 시장에서, 4개사가 2개월의 기간 동안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28.99% ~ 30% 수준으로 최대 1.1% 차이를 두고 인상하였고, 연체이자율은 34% ~

35% 수준으로 최대 1% 차이를 두고 인상하였는데, 비록 요율이나 인상 시기의 차이가

있더라도 실제 고객들의 카드사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10개 손해보험사들이 종래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 서비스 중 긴급 견인, 비상급유

서비스를 4개월에 걸쳐,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6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유료화하는 방식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한 경우

㉤ 강판 제조업자 3개사가 5년간 10여 회에 걸쳐 강판 가격 변동 결정을 하였는데, 결정된

가격이 거의 유사하였고,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최대 2.3%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가격 인상

시점이 1개월 내로 대체로 근접한 경우

㉥ 산업 기계용 베어링 제조 · 판매업자가 3개사가 4년에 걸쳐 수회에 걸쳐 가격 인상을

하였는데, 가격 인상률이 약간의 (0.3% ~ 8% 수준)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유사하였고, 가격

인상 시점이 1개월 내로 대체로 근접한 경우

외형상 일치로 볼 수 있는 것 (예시)

②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 여부 판단기준

 정보의 종류 및 성격 : 가격, 생산량 등 교환되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가

교환된 경우

※ 인사동정, 소비자 성향 분석자료 등 경쟁에 큰 경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가 교환된 경우 (X)

 정보가 교환된 시점 : 사업자의 의사결정 시점에 임박해 정보가 교환된 경우

 외형상 일치의 내용과 교환된 정보의 내용 간의 관계 : 교환된 정보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가격 등 경쟁변수에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 가격, 생산량, 원가, 판매 · 재고 · 출고량, 거래조건, 지급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로서

미래정보, 비공개 정보, 개별 사업자별 경쟁변수가 특정되는 정보가 경쟁사업자 간에만

배타적으로 교환된 경우

㉡ 가격인상 결정 시점에 임박하여 인상일자, 인상계획 내역 등의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 가격인상계획 관련 정보가 상호 교환이 되었고, 각 회사들이 제시한 가격인상안에 준하는

수준의 가격인상이 실제로 있었던 경우

필요한 정보의 교환 (예시)

㉠ 경쟁변수가 아닌 일상적 정보(인사동정, 소비자 성향 분석자료, 최신 상품 트렌드 분석자료

등). 단순 경영목표치(목표 성장률, 목표 매출액 등)의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 외형일치가 나타난 경쟁변수와 교환된 경쟁변수 정보 간 상관관계가 약한 경우 (예: 가격의

외형상 일치가 있었는데, 실제로 교환된 정보는 대금지급정보인 경우)

③ 합의 추정의 복멸 사유

 사업자는 외형상 일치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거나, 설령 외형상 일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그 일치와 교환된 정보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즉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없었음을 입증함으로써 합의의 추정을 복멸할 수 있다.

㉠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의 변동에 대해 사업자들이

내부프로세스를 거쳐 ‘각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외형상 일치가 나타나는 경우

㉡ 다른 업체의 가격 인상 등을 단순 추종하는 과정(의식적 병행행위)에서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 행정지도(구두 등 유형 불문)에 ‘각자‘ 따른 결과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아닌 것 (예시)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 것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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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법 제40조 제2항)

•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2. 연구ㆍ기술개발

3. 거래조건의 합리화

4.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 실제, 공정위에서 공동행위를 인가한 예는 많지 않다. 레미콘업계가 신청한 원재료 공동구매,

영업의 공동수행, 공동의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중에서 공동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에 관한

공동행위를 인가한 사례가 있다.

1.7 위반 시 제재

1.7.2 시정조치 (법 제42조, 제52조)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담합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7.3 과징금 (법 제43조, 제53조)

•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20%(매출액이 없을 경우 40억원) 범위 내에서 부과 가능하다.

• 관련매출액이란 법 위반사업자가 위반 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시행령 13조)

•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

(시행령 50조). 구체적으로는, ①낙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②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 ③낙찰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금액 (또는

응찰금액)으로 본다.

1.7.4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담합)

1.7.5 검찰고발 (법 129조)

• 공정위는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 고발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 공정위는 법위반행위를 한 당해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조치 외에 필요한 경우

법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 다만 ,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여야 함.

• 과거 5년간의 기간산정은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위원회 시정조치일로부터 과거 5년으로

역산하되 초일을 산입.

구분 경고(서면)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벌점점수 0.25 0.5 1.0 2.0 2.5 3.0

※ 1개의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최상위 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

1.7.1 담합 관련 법 제재 체계

시정조치 유형별 부과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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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입찰 방해죄 (형법 제315조) *입찰담합

•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입찰담합은 입찰담합에 대한 합의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반면,

형법상의 경매입찰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경매 또는 입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1.7.7 건산법 입찰방해죄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입찰담합

•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공정을 해치는 건설업자들을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해 형법 제315

조의 특별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8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법 109조, 민법 760조)

• 발주기관은 입찰담합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위반한 경우 민법 760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1.8 면책 및 보상제도 (법 제44조, 시행령 제51조)

1.8.1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

▶ 리니언시 제도(Leniency)

•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시정

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의 수준을 감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분 필요적 감면 내 용

공정위

조사

시작 전

최초
신고자

과징금 : 면제

시정조치 : 면제

•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

• 공정위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

두 번째
신고자

과징금 : 50% 감경

시정조치 : 감경
• 입증 증거를 제공한 두 번째 자

공정위

조사

시작 후

최초
조사협조자

과징금 : 면제

시정조치 : 면제

•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

• 공정위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

두 번째
조사협조자

과징금 : 50% 감경

시정조치 : 감경가능
• 입증 증거를 제공한 두 번째 자

• 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적용 대상 범죄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기소가 가능하나, 검찰은 담합을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고, 또한 관련자들 간에 은밀히 공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고발 이전이라도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0년 12월에 형벌감면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검찰 리니언시

구 분 내 용

근거 법령  형법 315조, 건설산업기본법 315조, 대검찰청 예규 1150호

대상 행위
 경성담합(Hardcore Cartel), 형법 입찰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입찰담합

신청 자격  사업자 또는 개인(전현직 임원)

신청 절차  대검 반부패강력부 접수

판단 기준

 담합 입증자료 제출

 성실협조： 검찰수사, 형사재판(법정출석 포함)

 담합중단, 강요여부, 반복여부 등 판단

감면 효과
 1순위: 기소면제 (대검예규 10조 1항)

 2순위: 1/2감경구형(동조2항)

비밀 유지
 형사재판확정 이전에 검찰 동의없이 제3자에 누설할 경우 성실

협조의무 위반으로 간주

• 카르텔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1150호]

• 공정거래위원회에 리니언시를 신청하는 경우 검찰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으나, 다른 경쟁

업체가 검찰리니언시를 신청할 경우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고,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감사원 등 제3기관의검찰고발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검찰고발의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담합 사실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회사 및 관련 임직원은 검찰

리니언시를 신청해야 검찰 강제수사 및 기소면제(또는½감경구형)의 형사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Amnesty Plus제도는 진행중인 담합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가 다른 담합에 대한

증거를 첫 번째로 제공하면 현재 조사 중인 담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감면을 받는

제도이다.

▶ 암네스티 플러스(Amnesty Plus)

1.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다른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공동행위 규모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당해 공동행위의 규모(당해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 규모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 20% 범위 내 감경

2.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크고 2배 미만인 경우 : 30% 감경

3.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의 2배 이상 4배 미만인 경우 : 50% 감경

4.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4배 이상인 경우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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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신고 포상금 제도 (법 제80조 제2~3항)

•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 80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 신고 건이 있는 경우 증거 관련 서류,파일, 녹취록 (담합 합의서,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다.

•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1조~제 25조 2항에 의해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책임감면 등으로 보호된다.

1.8.3 신고제보 제도

• DL그룹은 소속회사 홈페이지에 신고제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내 및 외부자의 담합

익명제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내 ·외부

고발자 보호규정에 따라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제보내용은 자율준수관리자에 보고 후

조사 및 시정조치, 재발방지 대책 수립 후 보완하고 있습니다.

• 제보처 : DL(주)

– 전화 02-2011-7399

– 이메일 ethics@dlholdings.co.kr

– 우편 (0318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 디타워 돈의문 24층. DL㈜ 윤리경영담당자

• DL그룹 계열회사 제보처

– 편람 ‘Ⅸ. 제보시스템’ 참조

2.1 담합 금지 가이드라인

2. 담합 금지 가이드라인

2.1.1 담합에 대한 이사의 책임 확대 및 담합 규제 강화

• 대표이사,이사의 감시 의무 책임인정 판결 및 개정 공정거래법상 정보교환행위의 담합 규제

강화로 담합 금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 및 실효적 운영은 기업생존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음 . 이와 더불어 ’21년 12월 30일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담합 위반 시

과징금이 2배로 상향 되었고, 담합유형으로 정보교환행위가 신설되었으며, 법률상 추정

요건이 구체화되어 담합에 대한 법적 의무 및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현업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수행 시 담합 발생에 대해 원천적으로 금지 및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① 대표이사/이사 감시 의무 책임 확대 (상법)

• 담합행위 직접 지시 및 보고 없이 감시 의무 위반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확대 인정

(대판 2021. 11. 11. 판결 2017다222368 판결, 상법 399조 1항)

- 실질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적극적 감시활동 이행 필요

• 담합행위 인지 및 의심 가능여부 관계없이 일반 이사의 감시 의무 위반 손해배상책임 확대

인정 (서울고법 2021. 9. 3. 선고 2020나2034989 판결, 상법 393조 2, 4항)

- 정보보고, 내부통제시스템 작동에 대한 감시 의무는 이사 뿐만 아니라 일반이사까지 확장

인정

② 정보교환행위 담합 규제 강화 (2021년 개정 공정거래법)

• 과징금 강화 (2배 상향) : 법 위반 매출액의 20% (계약금액 이내)

• 담합유형으로 정보교환행위 추가 : 가격, 생산량, 원가, 거래조건 등 정보 교환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 법률상 추정 요건 구체화 (법 제40조 제5항 제2호) : 외형상 일치, 정보교환

* 경쟁사 정보교환 통제 필요 (민감정보 교환 금지, 정보 자료출처 명기, 기록 보존 등)

• 영업비밀 자료 제출 명령 등 :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기업에 자료제출의무 부과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거부 불가)

* 영업비밀문서의 생성부터 리스크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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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2023년 공정위 정책방향 中)

• 담합 등 시장 반칙행위 근절 :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중간재* 분야,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 담합행위 중점조사

* 중간재 : 건설분야 원부자재, 산업용 부품 · 소재 · 장비 등

• 공공부문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발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담합 관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하고 공정위가 입찰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 범위 확대

(공정거래법 개정)

<담합행위 주요 감시대상 분야>

민 생 ▸에너지, 가정용품, 통신장비, APT 유지보수 등
중간재 ▸건설분야 원부자재, 산업용 부품·소재·장비 등
플랫폼 ▸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진입·사업활동 방해 등

[참조]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2.1.2  업계모임, 경쟁사 면담 및 정보교환 원칙

① 업계모임, 경쟁사 면담 및 정보교환 원칙

• 비즈니스 수행 시 동종업계, 경쟁사 모임, 면담 및 경쟁상 민감한 정보교환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경쟁을 제한하는 경쟁상 민감한 정보, 즉, 가격, 입찰가, 입찰물량, 원가,

거래 및 입찰 조건 등의 정보를 제외한 통상적인 영업활동 관련 일반적인 영업정보 교환은

가능하다. (영업활동 중 정보교환 행위는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어

가능하지만, 경쟁을 제한할 수 있어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 모임, 면담 참석 시 성격과 내용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CP담당

부서에 사전질의 및 자문을 받아 확인 후에 참석여부를 결정하고 참석한다.

• 모임, 면담 참석 시 담합관련 정보교환 및 의사의 합치 등 법위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그 즉시 자리에서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시 하고 그 장소를 이탈하여야

하며, 즉시 CP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야 한다.

• 정보교환 또한 경쟁법 위반에 해당될 경우, 관련 정보교환 중지 의사를 표시하는 메일, SNS

메시지 등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정보교환을 중지하고 본부 CP담당부서와 협의한다.

② 건설협회 등 제3자를 매개체로 하는 정보교환

• 건설협회 등 당사가 소속한 사업자단체가 통계자료 또는 일반적인 정보 취합 및 공유를

목적으로 한 정보제공 요청 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된다. 단, 이러한 사업자 단체

또는 제3자를 매개체로 하여 다른 사업자와 정보를 교환하여 담합 관련 당사자간 합의가

있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협회에 자료제공 시는 당사의 세부적인 전사 전략 등, 예를 들어 수주목표액 및 각 본부 별

금액과 사업지 등 상세정보의 제공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정보는 향후 다른 사업자들의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위한 자료로 약용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현업팀에서 자료제공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전담팀에 자문을 구하여 확인 후 제공한다.

③ 경쟁사와 Partnering 협력 시 유의사항

• 경쟁입찰 시 사업주의 입찰참여 요구사항 및 입찰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 경쟁사와의 Partnering 협력을 하여 입찰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다만, 경쟁사와

Partnering 시 이러한 협력을 통해 입찰경쟁구도에서 경쟁제한적인 목적 및 의도로

Partnering을 통한 제3의 사업자의 입찰 참여 배제, 입찰패키지 분할 합의, 입찰불참 후 타

사업 시 Partnering을 통한 보상 등을 다른 사업자와 합의한다면 담합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1.3  문서작성 및 자료보존 원칙

① 담합오인 문구 및 문서 작성금지

• 현업에서 업무문서 작성 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의 오인을 할 수 있는 문구 및

문서작성을 일체 하지 않는다.

– (예시) 시장지배력 강화, 경쟁사 사전배제를 통한 경쟁력 확보, 경쟁구도 완화를

통한 입찰 성공율 향상 도모, 경쟁사가 수행실적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입찰대응 등

• 경쟁사업자의 가격 또는 계획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추후 이 정보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는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 정보의 출처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현업에서 업무수행 시 회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판단하고 입찰참여를 결정한 의사

결정자료를 보존하여 향후 담합의 추정 시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담합오인 문구 및 문서 사전 모니터링

• 각팀 CP담당자 및 보직자, 담당, 임원은 현업에서 작성된 문서 중 담합 오인문구가 있는지

자료 공유 및 배포 전 사전 리뷰하고, 오인문구 발견 시 작성자에게 작성사유를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을 요청한다. 판단이 어려운 문서인 경우에는 CP담당부서에 문의한다.

③ 독자적 의사결정 자료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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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담합 금지 가이드라인 10

• “DL그룹은 경쟁사 및 협력사 등과 입찰, 모임, 면담, 정보교환행위 시 담합금지 가이드라

인을 준수한다.”

구분 키워드 가이드라인 10

경쟁사

모임

및

정보교환

금지

모임참가 금지 1
경쟁사와의 모임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경쟁상 민감하지 않은 일반 정보교환이 필요한
경우는 가능하다.

담합논의 불참 2
업무협의 중 담합 제안 등이 있는 경우, 협의 중단/ 
불참/탈퇴 선언하고 그 자리에서 나와 CP담당부서
에 보고한다. 

정보교환 금지 3

경쟁상 민감한 정보 또는 입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는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ex. 가격, 관심공구, 기타 입찰관련 정보 등, 협회 등
제3자를 통한 교환도 금지)

입찰담합

금지

입찰가격
결정 금지

4
입찰 최저가, 최고가, 수주 예정가, 이와 비슷한
가격은 공동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수주수량/비율 등
결정 금지

5
경쟁사 등과 입찰에 관한 발주 수량, 비율 등을 협의
또는 결정하지 않는다.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금지 6

특정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지정하여 협력을 요청할
경우 협조하지 않는다.

수의계약

협조금지
7

수의계약 유도 위한 높은 가격으로 입찰 유찰, 
들러리 입찰, 입찰 방해에 협조하지 않는다.

문서작성

및

자료보존

담합오인자료 생
성 금지 및

독자적 의사결정
자료 보존

8

담합오인/문구 자료를 일체 작성하지 않는다.

• “업계자율조정“, “비경쟁“, “B설계“ 등 담합오인
문구 표현 금지

• 입찰 예측, 참여공구 등 불가피하게 작성시 정보
출처를 반드시 밝힐 것

회사가 독자적으로 사업판단 및 입찰참여 결정한 내
용의 문서 보존

내부점검

담당임원/팀장의
책임

9
해당부서 임원/팀장은 실질적 자율점검을 시행하고
담합의 오인이 없도록 관리한다.

신고의무 10
회사는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며,
담합 사실을 알고 있는 임직원은 CP담당자에게
신고한다.

2.1.5 정보교환 담합예방 가이드라인 7

• “DL그룹은 경쟁사 및 협력사 등과 정보교환행위 시 정보교환 담합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다.”

1. 교환 금지 경쟁사와의 민감한 정보의 교환은 금지한다. 

2. 최소한의 정보 교환 민감한 정보 이외의 정보도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교환한다.

3. 거부의사표시 정보교환 요구에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한다.

4. 제3자를 통한 교환금지
제3자(사업자단체, 협력사, 설계사, 유통업자, 시장조사기관, 

언론사 등)를 통한 교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정보분류 표기 정보출처, 공개 정보임을 표기한다.

6. 보직자 현황 확인
수주∙영업관련 관련 조직의 보직자는 정보교환 현황

(입증자료 보존 포함)을 매월 확인한다.

7. 전문가 자문 자체 위법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CP담당부서에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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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동종사 협력 가이드라인 10

• “DL그룹은 동종사와 교류 및 협력 시 동종사 교류협력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구 분 가 능 주 의 금 지

교류 협력
행위 유형

 시장에 OPEN된 정보

교환

- 발주자 제공정보,
PQ조건, ITB 발급시기, 
입찰초청업체 등

 발주처 협의사항 논의

- 입찰조건 오류 시정

위한 협의 등

 입찰과 관련 없는 논의

① 수주잔고/실적, 
수주목표액 등

② 영업인원, Target 
국가 등 일반정보

③ 안전시공(부실/하자
방지) 협의

④ 신공법/신기술 등의
협의

 발주처 or 정부기관

포함된 협의시 발주처가

동조한 담합 or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주의

 입찰조건에 대한

(경쟁제한적) 협의*

① 입찰가격 협의

② 입찰가격을 유추할
수 있는 협의
(산출내역서 교환 등)

③ 저가 투찰 방지 협의
(예정가에 근접한
투찰 등)

④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협조

⑤ 경쟁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는 협의

⑥ 수주 물량을 나누는
협의

⑦ 참여공구 논의

⑧ 협의에 의한
입찰/물량 포기

⑨ 특정 또는 일정
경쟁사 배제 협의

공동도급
구성

(Consorti
um or J/V)

 『공동도급 구성원간

협의』는 가능

① 발주처가 공동도급을
요구
(입찰공고/지침 등)

② 지역업체,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

③ 실적보완, 중소업체
기술이전

④ 위험 분산, 시공의
확실성 담보

 공구별 공동수급체 결성

정보 등의 교환은

담합오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입찰 예정 건 전반 논의시

희망공구/ 불참정보 등

공유되지 않도록 주의

 담합을 전제한 공동도급

- 담합의 수단 또는

대가관계로서 주고

받는 공동도급

• Risk 평가결과 부당공동행위 관련 법 위반 가능성 있는 팀으로 지정된 경우,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체크리스트를 통해 법위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합니다.

• 자율점검 후 문의 사항 있는 경우 CP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7 부당한 공동행위 Check-List

구 분 Check –Point 공정위 시각/해석

입찰전 독자적으로 사전에 결정한 관련

서류가 있는가?

설계사와 독자적으로 검토한 자료 등

사업적 결정을 내리게

되는 과정과 절차상 근거

(경쟁근거)

입찰전 작성된 참여사 현황 자료에는

정보출처가 표시되어 있는가?  

명확한 정보출처 표기

필요 (경쟁근거) 

상시 정보공유 체계구축 등 경쟁사 조직도, 

담당현황, 동종사 모임 현황,   업체 모임

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는가? 

담합과 직접 관련 없는

정보라도 지속적인

의사연락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며 공동행위를 위한

상시 정보공유 체계

구축으로 판단할 수 있음.

(담합오인 근거)

보고서에 경쟁회피, 경쟁해소 등 오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① 경쟁/비경쟁, 완화/심화. 

B설계(들러리설계), S (sidekick 들러리)

② 공구 중 고딕체로 진하게 표시 (입찰전)

③ 원안/대안 강제 차등

④ 자율조정, 빅6* 전략적 제휴/전략적

참여

⑤ 업계간 협의 강화, 협력관계 구축

⑥ 비경쟁 수주로 전년 대비 4배 실적 상승

등

보고서에 경쟁회피, 

경쟁해소 했던 내용을

내부적으로 공유한 경우

법인 차원의 조직적인

공동행위 실행 및

결재자에 따라 고위임원

가담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음 (담합오인 근거)  

입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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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Check –Point 공정위 시각 /해석

입찰 진행중 참여사의 현황을 작성하거나

정리하였는가?

입찰일 가까울수록 낙찰사 일치 / 낙찰 예정자에

굵은 글씨, 색깔, 동그라미 등 표시

공구 분할 및 공구내

담합의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음 (담합오인

근거)

수첩, 달력, 트위터, 메신저, 회계 데이터 등에

공동행위(담합) 오인 협의내용 등을 기재 하였는가?

① 업무수첩에 (낙찰사/들러리 등) 오인 협의내용

기재

② 입찰 전 경쟁사 모임 내역 기재 (출장비 전표, 

출장보고 등)

담합을 위한 모임의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음 (담합오인 근거) 

입찰 진행중 모임 참여 등 오인 행위를 하였는가?

모임에 참석하여 각 사가 원하는 공구 정보 교환을

하였는가? 

① 정보교환을 통해 각 사별 참여 공구가 겹치지

않도록 협의

② 전화로 들러리 부탁/들러리 대가로

공동수급사업참여 조건을 논의

③ 관심 공구를 의도적으로 업계에 공유(협회, 신문

등 ) 하였는가? 

합의 등 명시적

직접증거 뿐 아니라

묵시적/암묵적인

양해 등 합의가

있었음을 추정하는

정황증거도 증거가

될 수 있음 (답합오인

근거)

품질, 기술특화 등 차별화된 경쟁력 요소가 기술된

자료, 투찰 시뮬레이션 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는가? 

경쟁 용어를

사용하여야 오해가

없음 (경쟁근거)

특화, 경쟁력, 기술, 

품질, 자체 등

수주 성공/실패 요인 분석서가 있는가? 

(투찰가 분석 포함)

소송 시 중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음

(경쟁근거)  

입찰중

입찰후

정보교환

담합

(전화,이메

일,SNS

포함)

당사는 경쟁사의 가격, 원가 및 입찰 조건 등 입

찰 중 경쟁을 제한하는 성격의 민감한 정보를

경쟁사 등과 교환하였는가? 만약, 교환한 경우

중단후, 상대방에 정보교환 중단의사를 명확이

밝힌 후 근거 남겼는가?

① 경쟁사로부터 오픈된 정보 접수 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힐 것

② 정보교환 중단 시, email, SNS, 통화보고 등

중단의사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 후

CP담당과 협의한다.

외형상의 일치, 일치에

필요한정보교환이

있는 경우 담합으로

추정됨

협의 금지

승인 받은 경쟁사와의 모임 또는 면담 중 담합

오인 이슈 논의 시, 참석이탈 선언 후 자리에서

나와 CP담당자에게 보고하였는가?

- 예) 입찰가 협의, 공구배분 등

담합을 의도하는 정보

교환과 외형상 일치만

으로도 담합추정 가능. 

실행하지 않아도 법 위

반성립 묵시적, 암묵적

양해도 담합으로 간주

될 수 있음)

Q1. 법 개정 전에는 정보교환이 문제되지 않았는지?

Q&A

A1. 개정 전에도 “정보교환"은 담합의 유력한 정황증거로 인정되었음. 그러나, 어디

까지나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법원은 정보교환이 있다는 것만으로 담합을 인정하지

않고, 사업자간 담합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를 요구함. 현행 법제

하였다면(합의추정이 되었다면), 대법원의 2014년 생명보험사 예정이율 담합사건1)과

2015년 라면 담합사건2)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1) 16개 생명보험사가 2001~2006년 미래의 예정이율 등 정보를 교환한 이후

예정이율을 낮춘 사건으로 대법원은 “정보교환이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담합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서도 “정보교환만으로는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정위의 약3653억원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

2) 농심·삼양·오뚜기·한국야쿠르트 등 국내 4개 라면업체가 2001년부터 10년간 여섯

차례 가격인상을 했는데, 가격 인상률은 매번 업체들 간 소폭 달랐지만, 인상 결과

각사 주력 상품(신라면·삼양라면·진라면·왕라면) 출고가격이 같아 공정위가 담합으로

제재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정보교환으로 경쟁제한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 자체를 합의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히며 처분을 취소한 바 있음.

Q2. 건설업종에서는 특별히 어떤 정보교환에 주의해야 하는지?

A2.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법 제40조 제1항 제9호)이 성립하기 위한 "정보"는 법령에

열거한 "경쟁상 민감정보"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임.(예시조항이 아닌 열거조항)

따라서, 입찰시 원가, 거래조건 등의 정보가 교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공정위는 심사지침에서도 건설공사와 관련된 정보교환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이나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당사는 독자적 담합을 구성하는 경쟁제한적 정보교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겠지만, 건설업종에서 주로 문제되는 입찰담합(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정보교환 행위로 담합이 추정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입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경쟁을 배제할 수 있는, 외형상

일치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정보의 교환에 주의해야 함.

※ 당사 또는 입찰참여 예정사 어느 하나의 입찰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즉

입찰가를 높이거나 입찰 비용 절감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 입찰가격을 더 낮게

설정할 여력이 있음에도 경쟁사업자와 유사하거나 약간만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설정할 유인이 생기게 하는 정보(심사지침 Ⅳ. 3), 입찰자 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저가출혈을 방지하는 다소 느슨한 형태의 다른 합의에 관한

정보의 교환(심사지침 V. 2. 다)까지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실무상 어떤 정보교환이 문제되는지는 교환된 정보가 시장(입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건별로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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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사업자단체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괜찮은지?

Q&A

A3. 사업자단체를 통해 다른 사업자에게 공유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심사지침 Ⅲ) 

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협회 소속회사들 간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민감정보를 제외한 정보, 미래의 정보 보다는 과거의 정보, 특정 프로젝트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하여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Q4. 정보교환 합의 추정에 대한 반증(복멸) 자료는 무엇을 보관해야 하는지?

A4. 오인될 수 있는 위험성 있는 문서를 만들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업자가 합의

추정을 깨기 위한 반대입증(복멸)자료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는 외형상 일치가 우연임을 입증할 수 있는 독자적 의사결정 자료, 주어진 시장

상황에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이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다른 강력한 외부요인에 의해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자료 등이 있음.

-161- -16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편람

소비자 관련 공정거래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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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페이지로 보는 표시·광고법

▶ 부당한 표시·광고란? 

1. 표시·광고법의 이해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라 함은 사업자(사업자단체 포함)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1.1 부당한 표시·광고의 개념

0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02       기만적인 표시 · 광고

0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 광고

04       비방적인 표시 · 광고

소비자 오인성

+
공정거래 저해

▶ 표시·광고법의 목적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

∙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01   표시광고

02   사업자(단체)

03   소비자

- 표시 : 소비자에게 상품의 특성을 알리기 위한 문자, 도형

- 광고 : 상품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

- 사업자 :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

- 사업자단체 : 공동의이익을증진할목적으로조직한결합체또는연합체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생산 또는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용어의 정의

1.1.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표시광고법) 

•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

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ㆍ포장(첨부물과 내

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ㆍ회원권ㆍ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ㆍ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ㆍ포장을 말한다.

1.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2.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

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사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 “사업자단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 “소비자”란 사업자등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공정 거래법 : 공정거래법(불공정거래행위 중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등)과 표시광고법은 일반법

과 특별법의 관계로써, 표시 광고법이 우선 적용되는 범위 내 에서 공정거래법은 그 적용이 배제

된다.

• 부정경쟁방지법 : 부정경쟁방지법(광고에 의하여 원산지나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또

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과 표시 광고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다.

• 소비자 보호법 : 소비자보호법(제10조, 제11조의 표시, 광고의 기준)과 표시 광고법은 각각 입법

목적을 달리하므로 경합하여 적용된다.

②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③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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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합리적 구매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과 그

방법을 업종별로 고시하고,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중요정보공개대상은 ① 표시·광고를 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② 소비자

의 구매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

성이 있는 경우, ④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하도록 한 사항은 제

외한다.

④ 중요정보공개 (법 제4조)

• 사업자등은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은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

업자등에게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증자료의 제출기간은 15일 이내이다.

• 실증자료 제출 요청의 주요 대상은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내용, 안전이나 환

경과 관련된 내용, 상품의 성능·효능·품질 등에 관한 내용 등 소비자가 구매선택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표시·광고 내용이다.

⑤ 표시·광고 실증 (법 제5조)

•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 등에게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정조치의 필요성

이 시급한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일시중지 할 수 있도록 한다.

• 임시중지명령 요청은 소비자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그 밖의 표시·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가 할 수 있다. (시행령 제9조)

⑥ 임시중지명령 (법 제8조)

• 시정조치 :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기타 위반행위 시정

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부과 (법 제7조)

• 과징금 :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

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의 범위 안에서 부과 (법 제9조 제1항)

⑦ 행정적 제재 및 벌칙 (법 제7조, 제9조)

•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

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1.2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구분 내용

①거짓ㆍ과장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 ·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

하는 행위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자재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광고하거

나 실제 사용된 양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②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법 제3조 제1항 제2호) 

사용 상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은폐·

누락하는 경우

③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

이 자기의 상품 등이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 

명백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

고행위

④비방적인

표시·광고

다른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

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

하여 비방하는 행위 (법 제3조 제1항 제4호) 

유사한 발음 등을 표시·광고상에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자기 상품

과 경쟁사업자 상품을 비교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

쟁사업자 상품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맛이나 품질이 좋지 않음

을 크게 강조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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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등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는 “연간 약 40만 원의 냉난방비 절감 효

과”, “에너지 절감률 51.4%”. “연간 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 원” 등 구체적인 수치를 강조하여 아래

표와 같이 창호 제품의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해 광고했다.

(과장성) 공정위는 5개 창호 제작·판매사들이 특정 조건을 설정하여 산출된 에너지 절감률, 냉난방

비 절약 결과가 마치 일반적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구현되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

장성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➊난방비 절감에 대한 결과를 근거로 냉난방비 모두 절감된다고 광고하거나 ➋한여름

(7~8월) 냉방비와 한겨울(12월) 냉방비가 거의 동일하게 산출된 모의실험 결과, ➌창호의 기밀(氣

密)이 50% 향상됨을 근거로 건물 전체 기밀도 50%로 향상되었다고 하는 가정의 타당성, ➍가스비

절감을 전기비 절감으로 광고한 행위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실증 자료의 시험 결과를 부풀려

서 광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참고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실제 창호를 교체한 공동주택의 에

너지 절감률은, 2등급 이상의 창호로 교체 기준, 14.5% 수준이었다.

*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 건물을 대상으로 실제 에너지 절감률을 조사한 결과, 모의실험 결

과와 같이 절감된 건물은 전체의 14%에 불과함.

*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과 건강

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하였다.

1. (시정조치)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부과

2. (과징금) 5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총 12억 8,300만 원 부과

- ㈜엘지하우시스 7억 1,000만 원, ㈜케이씨씨 2억 2,800만 원, ㈜현대엘앤씨 2억 500만 원, ㈜이건

창호 1억 800만 원, ㈜윈체 3,200만원(관련 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

정될 수 있음)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사례

사실관계

공정위 판단

…

광고(예시)

사업자명 광고내용

㈜엘지하우시스

틈새없는 단열구조로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

연간 약(또는 최대) 40만 원의 냉난방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냉방/단열 약 64%~70% 개선

㈜케이씨씨

에너지 절감률 30%~51.4%

연간 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 원

KCC 로이유리 적용 시 냉난방 에너지 최대 40% 절감

㈜현대엘앤씨

창호 교체만으로 연간 최대 40만 원 냉난방비 절약

1등급 창호로 교체 시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 연간 30만 원 이상

냉난방비, 평균에너지40% 절약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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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월 아우디‧폭스바겐이 경유차에 배출가스 조작을 하여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을 말

함. 국내에서도 아우디‧폭스바겐은 2009～2015년 기간 동안 유로-5 기준 경유 승용차를 판매하면

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통해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2015.11월 환경부,

2017.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의 처분을 받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가 자사 경유 승용차

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

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거짓‧과장‧기만 광고) 벤츠는 자사의 경유 승용차가 (미세먼지 등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90%

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광고하였으나, 실상은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일상적 환경에서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공정위는 벤츠의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벤츠의 차량이 뛰어난 배출가스 저감 성능으

로 유로6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법에도 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

다.

소비자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직접 측정·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배출가스 저감 성

능에 대한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그대로 신뢰할 수밖에 없고, 특히 법정 시험방법에 따른 인

증내용이 사실과 다를 거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점,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사업자인 벤츠의 브랜드

신뢰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보여진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거

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경유 차량인지 여부는 차량의 구매 선택 과정뿐만 아니라 구매 후

차량 유지, 중고차 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차량이 임의 설정 행위 등으로 관련 법을 위반하여 제작되어 결함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

우에는 차량 수리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감수해야 하며, 결함시정 이후에는 연비 하락

등 성능저하와 함께 중고차 가격 인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하였다.

1.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부과

2. (과징금) 202억원 부과

기만적인 표시 · 광고 사례

사실관계

공정위 판단

…

광고(예시)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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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는 2012년 2월부터 2019년 1월 중순까지 어학, 취업, 자격증 등 자신이 제공하는 강의〮교재

와 관련된 16개 온라인 커뮤니티(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면서,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은폐〮누락

한 채 직원들이 작성한 해커스 강의〮강사〮교재와 관련된 추천글〮댓글 등을 게시하고 경쟁사에

대한 추천 글들은 삭제하였다.

해커스는 관리자 아이디 혹은 개인 아이디로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가장하여 해커스 교재〮강의

강사 등에 대한 홍보글, 해커스 수강생의 합격수기 등을 게시하거나 해커스 추천 댓글을 작성

하였다.

이 사건 카페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해커스 상품이 1위로 선정되도록 수시로 진행상

황을 점검하고 경쟁사 강사 등 항목에는 투표하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댓글로 해커스 강사 등

을 추천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기재하였다.

해커스는 해당 카페를 운영〮관리하면서 경쟁 온라인 교육업체, 출판사 등을 추천하는 게시글,

댓글 등을 삭제하고 그와 같은 글을 작성한 유저의 아이디를 활동정지 등 조치를 취하였다.

공정위는 해커스가 16개 온라인 카페를 통해 자신의 강의〮교재를 추천〮홍보하면서 카페 메인화

면, 작성자 닉네임, 게시글 등에 해커스 관련성을 은폐〮누락한 행위가 기만성이 있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기만성) 해커스는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면서 게시글 등을 통해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하였음에도, 카페 메인 화면 등에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잇는 사실을 은폐 〮누락하였다.

(소비자 오인성) 해커스와의 관련성 등이 기재되지 않은 추천 글 등을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이사건 카페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해커스 추천글 등도 일반 수험생 등이 개인적인 경

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공정거래저해성) 소비자가 이 사건 카페에 게시된 추천 글 등이 상업적 광고가 아닌 일반 수험생

이 작성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 강의〮교재 등 관련 상품 선택에 있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

해받음에 따라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해커스어학원, ㈜챔프스터디, ㈜교암에 대해 향후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향

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8억원 (3개사 각 2.6억원, 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관련 사례

사실관계

공정위 판단

광고(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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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해커스 교재 홍보 댓글 작성 지시>

<일반 수험생을 가장하여 작성한 댓글>



□ 세라젬은 2022년 3월 25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 안마의자 제품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TV 광

고,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홈쇼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원목의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디코어에 사용된 목재가

합판임에도 원목인 것처럼 광고하였다.

□ 공정위는 해당 광고는 안마의자 디코어에 사용된 목재가 합판임에도 원목인 것처럼 거짓·과장

하였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ㅇ (거짓·과장성) 디코어에 사용된 목재는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원목의 감성’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광고하였

으므로 객관적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성이 있다.

ㅇ (소비자오인성) 광고에서 사용된 표현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디코어의 목재 부분이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 세라젬은 일부 광고에 ‘천연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월넛 소재’ 라는 단서 문구를 기재

하여 소비자 오인성을 차단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단서문구에서 ‘천연원목’, ‘블랙월넛 소재’

가 강조되면서 소비자 오인성을 가중시키고, 일반 소비자들이‘레이어드’라는 문구를 통해 합판

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우며,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기재 되어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ㅇ (공정거래저해성) 세라젬이 디코어 광고에서 성능과 함께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

별화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할 정도로 안마의자의 외관 소재는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해당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 적용 법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

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 공정위는 세라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2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관련 사례

사실관계

공정위 판단

광고(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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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세라젬 디코어 안마의자 TV 광고>

<세라젬 디코어 안마의자 홈쇼핑 광고>

<세라젬 디코어 안마의자 유튜브 광고>



• 이 심사지침은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

한 표시·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부동산과 관련된 표

시·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한다.

▶ 분양업종, 분양방법, 분양현황, 공사현황

• 상가 등을 분양 광고하면서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입점을 허용할 것으로 표시·광고한 뒤, 실

제로는 이와 다르게 분양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피분양자의 자격 또는 수, 피분양자를 결정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분양 표시·광고시 점포의 분양 현황에 대한 표현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사실과 달리 은행, 극장, 볼링장 등의 체육시설 등, 상가 등에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큰 대중이용시설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표시·광고할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 건물의 공사진행상황이나 입점예정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여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시행자, 시공자, 분양자

• 분양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마치 시행자, 시공자 등 다른 자가 분양자인 것처

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시공자의 상호나 상징마크 등을 상가 등의 명칭에 포함하여 마치 시공자가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분양 또는 운영 등에 관여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① 시공자가 주택이나 상가 등 건축물의 건축·시공 외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경우

② 분양자가 시공자와 분양 표시·광고에 시공자의 상호 등을 사용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

는 경우

• 분양 표시·광고에 분양자보다 시공자의 명칭을 크기, 색상 등의 면에서 현저히 눈에 더 잘

띄게 표기함으로써 사실과 달리 시공자가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분양 또는 운영 등에 관여하

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입지조건, 생활여건, 접근성

•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주소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실제 입지보다 우량 또는 유

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상권에 관해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최상급 또는 확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주택의 소재지에 대하여 기준지점이나 교통수단을 명시하지 않고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

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교통수단에 의한 소요시간을「통상시간대」의 정상속도가 아닌「새벽」이나 「한밤중」의 속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주택소재지가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

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현재 이용할 수 없는 교통수단이나 도로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교통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상가 등의 명칭

• 상가·호텔 등을 분양하면서 분양물의 명칭을 사실과 달리 백화점, 특급호텔 등 법령에서 정

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설립·운영할 수 있는 시설인 것처럼 명칭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 일반상가를 분양하면서 ㅁㅁ백화점, ㅇㅇ쇼핑, 대형마트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행위 (다만

안경백화점, 가구백화점 등 유통발전법에 따른 백화점 등이 아님을 일반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되지 않음.)

㉡ 분양형 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특급 등의 등급이 부여될 수 없음에도 마치 특급호텔인

것 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지정업종은 분양실적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의 단서없이 볼링장, 실내수영장,

극장 등을 지정업종으로 표시광고하고 사후에 다른 업종으로 분양하여 입점시킨 경우 사실과

다르게 특정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

㉡ 선착순분양이라고 표시광고하고 다른방법으로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으로 분양하는 점포수

명시시 제외)

㉢ 95% 분양완료, 빨리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 사실과 다르게 1차분 20개점포 100% 분양 평균 경쟁률 15:1, 최고 경쟁률 18:1 전국 지하

상가 최고 분양율

㉤ 입점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우리은행 입점확정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분양표시광고에 분양자의 표기하지 않고 ① 시행자나 시공사만을 표기하거나 ② 분양자가

속한 계열그룹만 표기하거나 ③ 분양자나 분양대행자 또는 모델하우스의 전화번호만 표기하는

경우

㉡ 원래 분양자인 A사로부터 상가를 매수한 실제 분양자가 마치 원래 분양자가 분양하는 것

처럼 A상가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1.3.1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1.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주요 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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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가치 수익성

•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미래의 재산가치에 대해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거나 막연히 높은 가치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개발가능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확정·확인 되지 않는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내세워 토지

의 개발이나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

할 수 있다.

▶ 부동산의 가격

•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지 않거나,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가격이나 권리금 등을 막연하게 표기하거나, 사실과 달리 표기하여 실제

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분양가격, 권리금, 임대차가액 등의 지불조건 또는 지불방법 등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부동산의 면적

•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미래의 재산가치에 대해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거나 막연히 높은 가치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개발가능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확정·확인 되지 않는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내세워 토지

의 개발이나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

할 수 있다.

• 주택소재지 여건에 대하여 계획단계 비전이나 막연한 추측상의 내용을 확정된 사실처럼 표시·

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공익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생

활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현재 이용할 수 없는 학교, 공원, 백화점, 수영장 등 공익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생활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

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면서 실제 공급할 토지의 일부가 접도되지 않음에도 접도된 지번만

표기하는 경우

㉡ 실제 상가 교차로와 접하는 곳에 위치하지 않음에도 분양광고 상 교차 객관적인 자료에

위치하는 것 처럼 표현하는 경우

㉢ 객관적인 근거없이 어떤 업종이라도 성공이 보장된 천연상권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 LH 등의 사업결정 등 근거없이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예정 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 객관적인 근거없이 전국 최고수준으로 급상승할 전망, 절대우위의 가치입증, 입점과 동시에

엄청난 투자증식 효과가 보장되는 상가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ㅇㅇ원 투자시 2년내 수익율 200% 보장.

㉢ 토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도로개통, 지방산업단지 예정이라고 표현

하는 경우.

㉣ 분양업체가 수분양자에게 수익보장 기간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평생임대료, 연금처럼

꼬박꼬박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장기간 수익을 확정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 분양형 호텔의 수분양자들은 분양금액의 4.6% 취득세를 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

은 수익율로 표현하는 경우.

㉠ 분양가 3,000만원, 부가가치세 300만원인 상가를 분양가만 표현하는 경우.

㉡ 주변 상가 권리금 대비 높은 권리금이 보장됨을 광고하는 경우.

㉢ 타 상가 대비 2배 이상 높은 임대료 보장.

㉣ 유지자 분할납부를 무이자 분할납부로 표현하는 경우.

㉤ 일부 세대만 평당 900만원에 공급됨에도 전세대가 동일조건으로 공급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점포별 공용면적 5평, 전용면적 5평인 점포를 분양하면서 단순히 점포당 10평의 넓은 매장

이라고 기재하고 표시, 광고하는 경우.

(ㅇ) 전용면적 = 등기면적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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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전세금 등

• 융자금액에 대하여 융자기관 또는 융자금액, 이자율, 융자기간, 상환기간 등 융자내용 및 조

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

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전세금에 대하여 전세가액을 인근 동일조건의 것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함으로써 실

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인·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분할허가를 받을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부당

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관계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상가분양광고를 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를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에 해당할 수 있다.

▶ 부동산의 특징(재료·제품, 품질, 부대시설, 별도계약품목 등)

• 주택, 상가 등의 건축물 또는 점포의 구조, 재료, 부속, 인테리어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에 해당할 수 있다.

• 급·배수, 가스, 전기, 무인경비 등의 부대시설이나 별도 계약품목의 품질에 대해, 혹은 그

설비나 공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부담조건 등에 대해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여 실

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분양 카타로그에 점포 바닥마감재를 대리석으로 나타내고 실제는 일반타일로 쓰는 경우.

㉡ 창호 유리를 차음, 방음성능이 뛰어난 페어글라스 사용으로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반

유리 사용.

㉢ 분양가 외에 별도 비용이 필요한 무인경비시설에 대하여 완벽한 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상가 입점자만 사용가능한 주차장을 설치하고 고객을 위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한 것

처럼 표현하는 경우.

㉤ 인근 아파트 단지보다 녹지율이 높지 않음에도 지역 최고의 녹지율 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 최고 3,000만원 융자, 연 11% 확정으로 표현하였으나 융자신청시 대출금액 축소 또는 금리

인상되는 경우.

㉡ 융자관련 제반비용 부담없음 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부대비

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 토지분할 허가를 받지 않아 공유지분임에도 분할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공유지분 등기방식 상가분양시 구분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평면도, 조감도 등을

통하여 분양상가의 층별 분양업종을 지정 표시하여 분양광고하는 경우.

▶ 조감도 등

•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시설이나 자연환경의 유무, 위치, 거리, 교통

편 등을 조감도, 카탈로그, 팜플렛, 약도 등에 표시할 때, 일반 소비자가 현재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을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

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장래에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예정시기를 명시하거나 “계획” 또는 “예정” 등의 단서를 명기하여 표현

하는 것은 무방하다.

㉠ 건립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을 ㅇㅇ기관 건립계획 확정 단서를 붙여

조감도에 표현하는 경우.

㉡ 건설계획만 확정된 지하철노선의 역위치를 완공시기를 표기하지 않거나 계획, 예정 등의

단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건물인증

• 건물인증(정식인증, 예비인증 포함)표현과 관련하여 하위등급을 받았음에도 상위등급을 받

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건물인증(정식인증, 예비인증 포함) 표현과 관련하여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에너지효율인

증마크를 사용하는 등 인증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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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본주택(모델하우스)

• 견본주택을 설치하면서 주택이나 상가 등에 실제 사용될 재료나 제품보다 우량한 것을 사

용하거나 우량한 구조로 설치하여 당해 주택이나 상가 등이 실제보다 우량한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견본주택에 사용된 재료 또는 구조가 사정상 변경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설치한 경우에도

실제의 것과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건축물인증(본인증, 예비인증 포함)을 받았음에도 1등급이라고 광고

하는 경우.

㉡ 인증절차 없이 에너지효율 인증마크를 사용하여 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견본주택 인테리어 자재를 실물보다 더 고급으로 적용하는 경우.

㉡ 견본주택에 세라믹 욕조를 설치하고 ＂시공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한

후 품절 또는 입주자 동의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아크릴 욕조를 사용한 경우

▶ 콘도미니엄

• 일정기간 동안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모집에 불과함에

도 공유의 형식으로 소유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객실의 공유와 이용지분에 따라 연간이용가능일수 및 성수기이용가능성이 제한됨에도 성수

기 예약이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연계 체인망 콘도 등을 직영콘도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 콘도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

할 수 있다.

㉠ 콘도이용 회원모집임에도 “소유하십시오” 등 소유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 성수기 100% 예약이 불가능함에도 성수기 예약이 보장되는 것 처럼 광고하는 경우.

• 최근의 소비자행동 과학 분야의 발전에 따라 널리 알려진 사실 중 하나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표시·광고를 통해 제시된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표시·광고의

표제만을 개략적으로 보거나, 표시·광고의 전반적인 문맥, 이미지, 음향 등을 통해 두드러지게

전달된 사항만을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서 광고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 것이 소비자가

표시 또는 광고를 접할 때의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이라는 것이다.

• 대법원은 어떤 표시 또는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

는지(소비자 오인성) 여부는 해당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 종합적 인상을 기준으

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사회과학의 발전을 판례에서 수용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 결과적으로 최근의 법적·과학적 발전을 수용하여 소비자 오인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표시·광

고상의 부분적인 맥락이나 강조되지 않은 지엽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소비자 오인성을 판단하

기 보다는(소비자는 핵심적이지 않거나 지엽적인 내용을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표시·광고를 통해 전달하였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이고 전체적인

주장이나 내용을 기초로 소비자의 주관적인 인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 어떤 표시·광고가 특정한 정보 없이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할 때, 사업자는 최우

선적으로는 표제 그 자체만으로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소지가 없도록 표시·광고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해당 정보를 표제에 담을 수 없는 피치 못할 경우라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표시·광고를 대략적으로만 확인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제한사항)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할 것이다.

• 그간에는 제한사항을 광고 화면의 맨 하단에 보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실생활에서는 달라질

수 있음’이라고 기재하거나 별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관행이었

다. 이와 같은 제한사항의 형식적인 전달은 앞서 언급한 대로 소비자가 광고를 접할 때의 행동

을 감안할 때 소비자 오인성을 제거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제한사항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해당 제한사항은 소비자가 표시·광고를 통해 전달

받은 종합적인 인상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제한사항이 주된 표시·광고의 소비자 오인

성을 제거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한사항의 내용과 형식 모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 소비자에게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회사는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제한사항이

필요한 표시·광고의 경우에 있어서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광고는

그 양태가 실로 복잡다기하기 때문에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 방안에 대해 일률적인 세부기

준을 상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사업자 스스로 구체적인 표시·광고의 내용, 매체, 관련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전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해

당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

소를 제시함으로써 사업자가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 표시·광고를 행하는 데 지침이 된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1.3.2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 가이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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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사례

제한 3요소 세부사항

두드러짐

① 신문 지면 광고를 하면서 제한사항을 표기한 부분의 배경 색을

어둡게 처리함으로써 제한사항이 배경과 뚜렷이 구분되지 못하게

한 경우.

②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 달 만에 7Kg 감량’이라고 눈에 띄게 광고

하면서, 체중감량 전후 대비 사진에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

을 정도의 작은 글자로 ‘3개월 복용 시’라고 쓴 경우.

③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격증 취득시 취업보장’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자격증 취득 후 6개월간의 무급 인턴쉽을 거쳐야만 취업

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별도의 인터넷 페이지

에 게시한 경우.

주된 표시⋅광고와의

근접성

① 결혼정보업체가 자신이 ‘랭키닷컴’ 기준 업계 1위라고 광고하면

서, 동 기준은 회원수, 성혼률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단순 홈페

이지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②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광고에 적시하지 않

고 ‘자세한 사항은 응모권이나 홈페이지 참고’라고만 제한사항을

표기한 경우.

표현의 명확성⋅

구체성 및 평이성

①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99.9% 제거 성능을 광고하면서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관행적인 문구만을 제

시하고 소비자의 실제 생활공간과는 동 떨어진 실험조건 및 그 의

미를 은폐한 경우

②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99.95% 제거 성능을 광고하면서 동 수

치는 ‘EN1822’ 실험실 검사 결과임을 제한사항으로 표기하였으나

‘EN1822’의 의미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경우

▶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

• 표시․광고가 특정한 정보 없이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제한사항)

는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제한사항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소비자의 눈에 잘 띄어야 한다.

• 해당 심사지침은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수상·인증 등

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한다.

▶ 수상·인증·선정·특허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

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동일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수상한 것을 자사가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자사 제품이 식품공전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국립보건원의 검정을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인증기관이 아닌 기관(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거나 인증을 하지 않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를 출원한 사실만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획득”

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인증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제품(NEP) 인증, 성능(EPC) 인증, 조달우수제품 지정마크, 세계

일류상품 로고, 서울시우수기업브랜드(하이서울브랜드) 로고 사용을 승인받은 것처럼 표시·광

고하는 행위

▶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

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참가상 또는 순번상 수상을 품질이 우수해서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1.3.3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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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분을 전체에 대해 수상·인증·선정·특허를 받은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 특정부문에 한정되어 우수 또는 요건에 합당함을 인정받아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을 받았음

에도 다른 부문 또는 전체에 대해 우수 또는 요건에 합당함을 인정받아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을 받은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동일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수상한 것을 자사가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자사 제품이 식품공전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국립보건원의 검정을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인증기관이 아닌 기관(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거나 인증을 하지 않는 기관)으로부

터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를 출원한 사실만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획득”

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인증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제품(NEP) 인증, 성능(EPC) 인증, 조달우수제품 지정마크, 세

계일류상품 로고, 서울시우수기업브랜드(하이서울브랜드) 로고 사용을 승인받은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

▶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높은 가치로 높여서 표시·광고하는 행위

• 수상·인증·선정 등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높은 가치로 또는 격을 높여서 표

시·광고 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우수상 수상을 상의 훈격을 높여서 최우수상 수상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 수상기관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또는 수상기관의 권위를 실제보다 높게 과장하여 자사의

수상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높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민간단체의 인증사실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외국정부기관이 자사 제품을 조달물품으로 선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사 제품이 세계

정상급 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해당 고시는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 각 호 및 시행령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부당한 표시ㆍ광

고 행위가 성립되는 지를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일반국민에게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ㆍ

광고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다.

▶ 소비자 오인성

•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보통의 주의

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

관적으로 판단한다.

•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 또는 주의력이 낮은 소비자가 아닌 ‘보통의 주의

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상식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업자가 표시광고 행위를 통해 어떠한 인상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그 의도와 관계없이 소

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표시·광고의 문리적인 의미는 물론 그 밖에 표시광고물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가 받

게 되는 전반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 소비자를 오인시킬 경향과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기만당했다는 주장이나 입증

은 요구되지 않는다.

•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광고적 표현인 경우 (예: ‘최적의

전원요지’, ‘최고의 강사진’ 등)에는 소비자오인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문제 되

는 표시광고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판단인 경우에도 소비

자오인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공정거래저해성

• 표시·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

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 또는 주의력이 낮은 소비자가 아닌 ‘보통의 주의

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상식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표시광고의 목적이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유도하기 위함이 아닌 경

우’에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공익캠페인, 대회 참가 유도

광고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소비자의 구매 결정과 관계없는 광고의

경우가 해당된다.

• 표시·광고의 문리적인 의미는 물론 그 밖에 표시광고물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가 받

게 되는 전반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를 의미하므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경향과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구매 결정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나 입증은 요구되

지 않는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1.3.4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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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름살이 펴지는 얼굴미용기구를 광고하면서 동 상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감사

편지를 게재하여 광고하였으나, 소비자가 실존 인물이 아닌 경우

㉡ 인터넷 블로그,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포털사이트의 문답식 서비스 등에 특정

화장품을 추천하면서 당해 상품을 실제로 구입해 사용해본 사실이 없음에도 이용후기 또는 사

진을 올려 마치 실제 사용한 것처럼 게재하는 경우

㉢ 다이어트식품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다이어트 성공사례를 소비자의 체험담 형식으로 소개

하였으나 그 내용이 사실보다 과장된 경우

㉣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실제 건강증진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없다는 전문가의

추천·보증내용을 광고한 후 주요 성분변경 또는 새로운 부작용의 발견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전문가가 당초 추천·보증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계속해서 당초 추천·보

증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 해당 심사지침은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및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추천·보증 등과 관련

된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소비자의 추천·보증 등

•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사용해 본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해당 상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이 표시·광고에 포함된 경우에는 동 소비자가 당해 상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았어야 하

고 표시·광고상에 표현된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

어야 한다.

▶ 유명인의 추천·보증 등

• 유명인이 특정 상품을 사용해 본 경험적 사실에 근거해서 해당 상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이 표시·광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동 유명인이 당해 상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았어야

하고 표시·광고상에 표현된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사실에 부합하는 것

이어야 한다.

• 유명인이 자신의 직업 등과 관련된 제품광고에 출연하여 전문가적 입장에서 제품평 등의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자신과 실제 관련된 분야의 제품이어야 한다

• 제품명 또는 업소명에 유명인의 이름이 사용될 경우 유명인이 동 제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유명인이 SNS 등을 통하여 특정 상품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거나 특정 브랜드 또는 상품

명을 언급하거나 해당 상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하는 것은 해당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이어트식품 광고를 하면서 유명인이 동 제품을 복용하여 감량에 성공한 것처럼 광고를 하

였으나, 광고주가 유명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하였거나 제품복용에 대한 약정없이 광고

모델 계약만을 한 경우

㉡의료기기 광고에 출연한 유명인이 자신이 직접 사용한 경험이 없음에도 사용경험 등을 언급

하면서 제품의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

㉢ 최근에 체중감량에 성공하여 화제가 된 유명인이 다이어트식품 광고에 출연하여 동 제품을

복용하여 몇 킬로그램의 감량에 성공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제품복용 외에 지방제거,

식이요법, 운동 등을 통한 감량이 포함되었을 경우

㉣의사이자 방송인으로 유명한 인사가 소화제 광고에 출연하여 제품의 효능에 대해 전문적 견

해를 언급하였으나, 실제는 내과의사가 아니라 치과의사였을 경우

㉤유명인으로부터 단순히 이름만을 빌려 "000의 슬림"이란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러

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지 않아 해당 연예인이 동 제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

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경우

▶ 전문가의 추천·보증 등

• 표시·광고내용의 전체 의미상 전문가로 인식될 수 있는 자의 판단이 추천·보증 등의 형식으

로 표시·광고에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추천·보증인이 추천·보증 등을 한 내용에 대해 실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표시·광고상 표현된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해당 추천·보

증인의 판단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학명과 여러 교수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어떤 상품이 이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연

구에 의해 개발되었다고 광고하였으나 소개된 교수들이 동 상품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분야의

교수들인 경우

㉡광고에서 어떤 상품에 대한 전문가의 추천서를 소개하고 있으나, 당해 상품과 관련성이 없

는 다른 분야 전문가의 추천서인 경우

㉢ 어린이 아토피 제품 광고에 내과의사가 ‘아토피 전문가’로 등장하여 제품의 효과를 광고하

였으나 전공분야, 논문, 경력 등의 측면에서 ‘아토피 전문가’로 볼 수 없는 경우

㉣특정 상품을 광고하면서 해당 분야 전문가가 동 상품에 대해 실제로 시험, 조사, 검사 등을

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명의의 시험·조사·검사결과를 광고주 임의로 광고에

담아 표현하는 경우

㉤전문가가 추천·보증 등을 한 내용을 광고주가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인용함으로써 표시·광고

된 상품의 효능, 효과, 성능 등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1.3.5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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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건강식품을 광고하면서 ○○연구소가 동 건강식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연구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건강식품과는 무관한 분야의 연구소인 경우

㉡ 해외에 소재한 연구소의 추천·보증서를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해당 연구소는 수수료만 지급

하면 품질·성능에 대한 평가 없이 추천·보증서를 바로 발급하는 곳인 경우

㉢ 특정 상품을 광고하면서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은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동 추천이 당해 협

회의 내부의사결정에 따른 추천이 아니라 당해 협회에 소속된 개인이나 일부의 의견인 경우

㉣ 특정 상품을 광고하면서 관련 단체·기관이 추천보증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천·

보증 등이 있었던 것처럼 표현하거나, 관련 단체·기관의 추천내용을 광고주 임의로 왜곡해서

인용함으로써 표시·광고된 상품의 효능, 효과, 성능 등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

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단체·기관의 추천·보증 등

• 단체·기관명의의 권장·권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천·보증 등이 표시·광고에 포함된 경우에

는 당해 단체·기관이 해당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성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

고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단체·기관의 공식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합당한 내

부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실제 단체·기관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

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 표시 문구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한다.

이때, 표시문구는 추천·보증 등과 연결되어 소비자가 이를 단일한 게시물로 인식할 수 있도

록 표시한다

㉠ 표시문구를 본문의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하여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표시문구를 댓글로 작성한 경우

㉢‘더보기’를 눌러야만 표시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광고주로부터 상품권을 받고 SNS 상에서 해당 상품의 후기를 작성한 경우

㉡광고주로부터 상품을 지급받고 상품 추천글을 작성하기로 한 후 인터넷 카페에 해당 상품

추천글을 작성한 경우

㉢ 의사인 유명인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와 공동개발한 특정 상품에 대하여 홈쇼핑TV의 해당

광고에 출연하여 추천하는 경우 다만,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추천·보증 등의 내용

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 대규모 행사(마라톤 등)에 참가하여 참가인 전원에게 지급된 기념품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참가후기를 게재한 경우

㉤업계전문가 A가 일반인 대상 신제품(향수) 공개행사의 주최측으로부터 참가 기념품(소형 샘

플)을 지급받아 사용해본 후 자발적으로 그 후기를 게재한 경우

•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다. 문자 형태의 경우, 배경과 명확히 구분

되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문자 크기, 폰트, 색상 등을 선택하며, 음성

형태의 경우, 소비자가 소리 크기나 속도 등의 조절 없이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

현한다.

㉠ 문자 크기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경우

㉡문자 색상이 배경과 유사하여 문자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

㉢‘너무 빠르게 말해서 소비자가 표시문구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 명확한 내용으로 표시한다.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

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한다.

㉠ 체험 후기’, ‘일주일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이 글은 홍보

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선물’, ‘○○ 회사 사장님 감사합니다.’, ‘~에서 보내주셨어요.’ 등

㉡‘‘[브랜드명]×[계정명]’과 같이 ×자를 통하여 협업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기타 이해하기 어려운 줄임말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 다만, 동일하지 않은 언어를 일부 포함하

더라도, 표시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언어라고 볼 수 있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Advertisement’, ‘AD’, ‘PR’, ‘컬래

버레이션(Collab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Sponsor’, ‘spon’, ‘sp’, ‘Collabo’, ‘땡스 투

(Thanks to) ~’, ‘앰버서더(Ambassador)’ 등 을 사용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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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별 구체적인 표시 방법

• 시정조치 :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기타 위반행위 시

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부과 (법 제7조)

• 과징금 :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

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의 범위 안에서 부과 (법 제9조 제1항)

• 형벌 : 위반유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법

제17조)

• 과태료 : 조사방해의 경우 최대 2억 원, 그 외 위반유형에 대하여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

료 부과 가능 (법 제20조)

제 재 법 률 세 부 내 용

시정조치 법 제7조

공정거래위원회는 ①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②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③ 정정광고 등 법위반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과징금 법 제9조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

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법위반의 내용 및 정도, 법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 법위반 행

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규모,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

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벌 칙
법 제17조, 

제19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

하게 한 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업자단체 또

는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

는 이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과금을 과함 (양벌규정).

매체 공개 형식

문자를 통한
추천·보증 등

표시문구는 각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될 수 있도록 게재하

며,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

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한다.

사진을 통한
추천·보증 등

① 표시문구를 사진 내에 게재한다.

②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시문구를

사진 내에 게재하지 않으며, 이 경우, 표시문구를 글의 첫 부분에 게재 한다.

③ 해시태그의 형태로 입력할 경우, 원칙적으로 첫 번째 해시태그에 입력한다. 다

만,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표현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해시태그가 아

닌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④ ‘더보기’ 또는 링크를 누르는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

을 수 있다.

동영상을 통한
추천·보증 등

① 게시물의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한다.

② 게시물의 제목에 입력하는 경우,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③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는 경우, 하나의 동영상 전체가 상품을 추천·보

증 등을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면 동영상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한다. 동영상의 내용 일부가 이에 해

당한다면 해당 구간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동안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한다. 단, 유명인이 특정 상품

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거나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

보증 등을 하는 경우, 동영상의 시작부분과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할 수 있

다.

실시간 방송을 통
한

추천·보증

① 원칙적으로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며, 이때 구체적인 공개

형식은 (3) 동영상을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와 같다.

② 다만, 실시간으로 송출함에 따라 제목 또는 자막 등의 형태로 표시문구를 삽입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음성 형태의 표시문구를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표시문구는 추천·보증 등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하며,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한다. 

단, 유명인이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거나 노출시키는 등

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

시할 수 있다

1.4 표시·광고법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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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재 법 률 세 부 내 용

과태료 법 제2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업자등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삭제 <2018. 6. 12.>

6.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ㆍ물건

을 제출한 경우

8. 삭제 <2018. 6. 12.>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

계인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

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형별로 아래에서 정한 중대성의 정도

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라 정한다.

• 단, 부과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업자등 및 관련시장의 규

모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산정기준)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4~3.0) 1.6~2.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6~2.4) 0.8~1.6%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0~1.6) 0.1~0.8% 미만

•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

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산정기준)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4~3.0) 4~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6~2.4) 2~4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0~1.6) 5백만원~2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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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표시광고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 과태료의 금액은 제2호의 위반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위반점수가 제3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위반점수 산정기준

위반등급(점수) 1등급

(10점)

2등급

(7점)

3등급

(5점)

4등급

(3점)

5등급

(1점)고려사항 가중치

1) 해당표

시·광고의

규모

3

• 총광고비 (20억원~)

• 직전3개사업연도의

연평균매출액

(1조원~)

• 총광고비 (15~20

억원)

• 직전3개사업연도

의연평균매출액

(1,000억원~1조원)

• 총광고비 (10~15

억원)

• 직전3개사업연도

의연평균매출

(100~1,000억원)

• 총광고비 (5~10억

원)

• 직전3개사업연도

의연평균매출액

(10~100억원)

• 총광고비 (~5억원)

• 직전3개사업연도

의연평균매출액

(~10억원)

2) 중요정

보항목의

누락정도

3

• 전항목누락

(인체또는안전과관

련된항목이누락된

경우)

• 전항목누락

(그밖의항목이누

락된경우)

• 50% 초과누락

(인체또는안전과

관련된항목이누

락된경우

• 50% 초과누락

(그밖의항목이누

락된경우)

• 50% 이하누락

(인체또는안전과

관련된항목이누

락된경우)

• 50% 이하누락

(그밖의항목이누

락된경우)

3) 해당표

시·광고의

지역적확

산정도

2

• 전국적TV광고 (300회

초과)

• 전국적신문광고등

(60회초과)

• 해당상품포장ㆍ용

기에표시 (180회초

과)

• 전국적TV광고

(150회초과, 300회

이하)

• 전국적신문광고

등 (30회초과, 60

회이하)

• 해당상품포장ㆍ

용기에표시 (90회

초과, 180회이하)

• 전국적TV광고

(150회이하)

• 전국적신문광고

등 (30회이하)

• 인터넷 (다른회사

사이트)

• 해당상품포장ㆍ

용기에표시 (30회

초과, 90회이하)

• 지역적TVㆍ신문

광고

• 전국적배포되거

나부착된전단, 팸

플릿, 스티커등

• 인터넷 (자기회사

사이트),잡지

• 해당상품포장ㆍ

용기에표시 (30회

이하)

• 일부지역에만배

포되거나부착된

전단, 팸플릿, 스티

커등

• 사업장내에게시

하거나사업장내

에서배포하는설

명서

4) 최근1년

간위반정

도

2

• 법위반누적점수

(70점초과)

• 법위반누적점수

(40점초과 , 70점

이하)

• 법위반누적점수

(20점초과, 40점

이하)

• 법위반누적점수

(20점이하)

Q1. 표시광고법상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피신고자를 괴롭힐 의도로

신고를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Q&A

A1. 표시광고법에는 아래의 설명내용과 같이 신고와 관련된 규정은 있으나, 허위신고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표시광고법 제16조 제2항에는 신고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제80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되

어 있으며 제8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는 누구든지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Q2. 사업자가 자신의 유리한 부분만을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하여 광고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A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진실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합리적 소비생활과 건전한 경쟁촉진

에 기여하는 비교광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2001. 9.1. 제정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의 유리한 부분만을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하여 광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교내용은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이어야 하고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고 비교내용 및 방법이 적정하여야 됩니다.

Q3. 갑이라는 사람이 TV, 신문, 전단지 등에 동일한 내용의 광고를 하였는데 신고인이

신문에 게재된 광고만을 신고하였고 공정위도 신문광고의 사실만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하였을 때 기타 광고매체에도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A3. 여러 매체에 동일한 내용의 광고가 게재되었고 그중 한 매체만이 신고되어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시정명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에 대한 금지명령이므로 그 효력은 동일한 내용의 광고 전체에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에서 위반되었다라고 판단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광고를 동일한 사업자가

계속 한다면 이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해당되어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점수 과태료 (만원)

10점 이하 50

10점 초과, 15점 이하 100

15점 초과, 20점 이하 150

20점 초과, 25점 이하 200

25점 초과, 30점 이하 300

30점 초과, 35점 이하 400

35점 초과, 40점 이하 500

40점 초과, 45점 이하 650

45점 초과, 50점 이하 800

위반점수 과태료 (만원)

50점 초과, 55점 이하 1,000

55점 초과, 60점 이하 1,500

60점 초과, 65점 이하 2,000

65점 초과, 70점 이하 2,500

70점 초과, 75점 이하 3,500

75점 초과, 80점 이하 4,500

80점 초과, 85점 이하 5,500

85점 초과, 90점 이하 7,000

90점 초과, 95점 이하 8,500

95점 초과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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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접수 현황

Q4. 판매자가 상담 중에 상품에 대한 정보를 구두로 제공하는 것도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되는지?

Q&A

A4.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는 광고를 ①'사업자가 ‘자기 또는 사업자에 관한 사항’ 또는 ‘자

기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②

신문·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인터넷 또는 PC통신 등 표시광고법 제2조 제2

호 및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된 매체를 통해, ③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상담 중에 상품에 대한 정보를 구두로 제공하는 행위는 위 표시광고법상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5. 경쟁사업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자의 품질 등을 자사가 직접 조사, 평가하여 그

결과를 비교표시광고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단, 관련 근거 등은 모두 공정하게 조사

되었음)

A5. 자사가 직접 조사 평가한 결과치는 표시광고법상 실증자료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

광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Q6. 제품 광고보다 일부 제품이 Spec. 미달이 발생한 경우 이것도 과장광고 행위 위반에

해당 되나?

A6.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경우로서 소비자 오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짓·과장광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데 대한

행위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로 될 수 있음을 주의하

여야 합니다.

별첨1. 한 눈으로 보는 표시광고 통계 ( 출처 : 공정위 2022년 통계연보 ) 

(단위: 건)

(단위: 건)

(단위: 건)

(단위: 건)

289
154

275
469

4

754

도소매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보건 기타

업종별 시정조치 실적

* 표시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각 세부지침)을 제시하여
법 위반 감소 추세

(*) : 광고주에게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실증 요구(자료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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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소비자 정책의 범위 및 추진체계

표시광고법령은 표시광고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18개의 고시･지침으로 구성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분야별 표시· 광고 고시 및 지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구 분
주요법령

주요 관련 기관
공정위 소관 타부처 소관

규
제
행
정

거래적정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할부
거래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등

품질경영및공산품
안전 관리법, 산업
표준화법 등

공정위, 산업통상자
원부

안정성 보장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식품위생
법, 품질 경영및공
산품안전관리법등

복지부, 산업통상자
원부, 식품의약품안
전처

지
원
행
정

소비자교육 소비자기본법 평생교육법 각 부처 공통

피해규제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민법
공정위, 소비자원, 법
원

정보제공 표시광고법 각 부처 개별법령 공정위, 소비자원

※ 정부부처들은 이들 영역에서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소비자정책을 수행하며, 공정위는
각 부처 소비자정책을 총괄 · 조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별첨3. 부동산 표시광고 관련 Check-List

구분 점검항목 CHECK

상가 등의

명칭

일반 상가를 분양하면서 ㅇㅇ백화점, ㅇㅇ 쇼핑,대형마트 등의 용어를 사용하

지 않았는가?

특급 등의 등급이 법에 의해 부여될 수 없음에도 특급호텔인 것처럼 광고하지

않았는가?

시행자,

시공자, 

분양자

표시〮광고에 분양자가 누구인지 명시하였는가?

원래 분양자인 A사로부터 상가를 매수한 실제 분양자가 마치 원래분양자가

분양하는 것처럼 “A상가＂등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았는가?

A건설회사는 상가건물의 시공만 맡고 운영은 B회사가 하는 경우인데도, 상가

명칭을 A쇼핑, A종합상가라고 하거나 그 명칭에 A회사의 로고를 넣어 분양 표

시〮광고하지 않았는가?

분양업종,

분양방법,

분양현황,

공사현황

등

상가 등을 분양 광고하면서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입점을 허용할 것으로 표시

〮광고한 뒤, 실제로는 이와 다르게 분양하고 있지 아니한가?

“선착순 분양＂이라고 표시〮광고하고 실제로는 일부 또는 모든 점포를 입찰

등 선착순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하고 있지 아니한가?

사실과 달리 은행, 극장, 볼링장 등의 체육시설 등 상가 등에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큰 대중이용시설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건물의 공사진행상황이나 입점 예정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여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실제 분양실적이 저조한데도 “95% 분양완료!” , “빨리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 등으로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입지조건

생활여건,

접근성

주택,토지 또는 상가 등의 주소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실제 입지

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한가?

상권에 관해 객관적〮구체적 근거 없이 최상급 또는 확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

광고하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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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점검항목 CHECK

입지조건

생활여건,

접근성

주택의 소재지에 대하여 기준지점이나 교통수단을 명시하지 않고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시〮광고하

지 아니한가?

교통수단에 의한 소요시간을 ＂통상시간대”의 정상속도가 아닌 “새벽“이나

“한밤중＂의 속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소재지가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현재 이용할 수 없는 학교, 공원, 백화점, 수영장 등 공익시설이나 편의시설 등

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생활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

광고하지 아니한가?

주택소재지 여건에 대하여 계획단계의 비전이나 막연한 추측상의 내용을 확

정된 사실처럼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공익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생활

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재산가치,

수익성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미래의 재산가치에 대해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거나 막연히 높은 가치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

지 아니한가?

객관적·구체적 근거 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 ·

광고하지 아니한가?

개발가능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확정·확인되지 않는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

럼 내세워 토지 개발이나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아니

한가?

부동산의

가격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지 않거

나, 권리금 등을 막연하게 표기하거나, 사실과 달리 표기하여 실제보다 유리

한 것 으로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분양가격, 권리금, 임대차가액 등의 지불조건 또는 지불방법 등에 대하여 막

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여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부동산의

면적

주택의 등기면적에 대하여 전용면적 이외에 공용면적이나 서비스 면적 등을

포함하여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에 대하여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이외

에 서비스면적이나 기타 공용면적까지 포함하여 “분양 면적”, “공급면적”, “총

면적”, “OO평형” 등 으로 실제보다 더 넓은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구분 점검항목 CHECK

부동산의

면적

단독주택의 경우, 공급면적에 대하여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에 대하여 수평투

영면적을 기준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보다 더 넓은 것으로 표시·

광고 하지 아니한가?

부동산의

특징

(품질,

부대시설,

별도 계약

품목 등)

주택, 상가 등의 건축물 또는 점포의 구조, 재료, 부속, 인테리어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

하지 아니한가?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실제

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급·배수, 가스, 전기, 무인경비 등의 부대시설이나 별도 계약품목의 품질에 대

하여, 혹은 그 설비나 공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부담조건 등에 대하여 막연하

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

고하지 아니한가?

융자

전세금 등

융자금액에 대하여 융자기관 또는 융자금액, 이자율, 융자기간, 상환기간 등

융자내용 및 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전세금에 대하여 전세가액을 인근 동일조건의 것보다현저하게 높게 실제보

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인〮허가

토지의 분할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분할허가를 받을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관계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상가분양광고를 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를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

게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조감도 등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시설이나 자연환경의 유무, 

위치, 거리, 교통편 등을 조감도, 카탈로그, 팜플렛, 약도 등에 표시할 때, 일반

소비자가 현재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을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유리

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건립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 등

을 “OO기관에서 건립계획” 등의 단서를 붙여 조감도

에 그리지 아니한가?

표시·광고시점에서 건설계획만 확정된 지하철노선의 역위치를 완공시기를

표기하지 않거나 “계획”또는 “예정”등의 단서를 달지 않고 약도에 기재하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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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점검항목 CHECK

건물인증

건물인증(정식인증, 예비인증 포함)표현과 관련하여 하위등급을받았음에도

상위등급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건물인증(정식인증, 예비인증 포함)표현과 관련하여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에너지효율인증마크를 사용하는 등 인증을 받은 것처럼 실제보다 유리한 것

처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을 설치하면서 주택이나 상가 등에 실제 사용될 재료나 제품보다 우

량한 것을 사용하거나 우량한 구조로 설치하여 당해 주택이나 상가 등이 실제

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견본주택에 사용된 재료 또는 구조가 사정상 변경될 수 있다고 병기하고 설치

한 경우에도 실제의 것과의 차이가 현저하지 않은가?

기타

거래 조건

피분양자가 취득할 권리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혜택이있다고 표기하는 등 실

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상가 등의 소유권, 임차권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

전등기 등 분양절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실제보

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가?

별첨4.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관련 Check-List

구분 점검항목 CHECK

소비자의

추천·보증

상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후기를 게재하여 광고할 경우,

실제로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 하였는가?

상품에 대한 효과를 소비자의 체험담 형식으로 소개하는 경우,

그 내용이 사실보다 과장되진 않았는가?

유명인의

추천·보증

유명인이 동 제품을 사용한 효과에 대해 광고를 하였으나, 광고주가 유명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하였거나 제품사용에 대한 약정없이 광고 모델 계약만 하

진 않았는가?

광고에 출연한 유명인이 자신이 직접 사용한 경험이 없음에도 사용경험 등을 언

급하면서 제품의 효과를 광고하진 않았는가?

유명인으로부터 단순히 이름만을 빌려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소비

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해당 연예인이 동 제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소

비자를 오인하게 만들고 있지 아니한가?

전문가의

추천·보증

전문가(의사, 약사 등)이 제품 광고에 출연하여 제품의 효능에 대해 전문적 견해

를 언급하였으나,  제품과 무관한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였는가?

대학명과 여러 교수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어떤 상품이 이들의 오랜 기

간에 걸친 연구에 의해 개발되었다고 광고하였으나 소개된 교수들이 동 상품과

는 관련이 없는 다른 분야의 교수들이진

아니한가?

전문가가 추천·보증 등을 한 내용을 광고주가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인용함으로

써 표시·광고된 상품의 효능, 효과, 성능 등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진 아니한가?

단체·기관의

추천·보증

특정 제품을 광고하면서 단체·기관이 동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표현하였으

나, 단체·기관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해당 제품과는 무관한 분야

의 단체·기관이진 아니한가?

특정 상품을 광고하면서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은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동 추

천이 당해 협회의 내부의사결정에 따른 추천이 아니라 당해 협회에 소속된 개인

이나 일부의 의견이진 아니한가?

특정 상품을 광고하면서 관련 단체·기관이 추천보증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

구하고 추천·보증 등이 있었던 것처럼 표현하거나, 관련 단체·기관의 추천내용

을 광고주 임의로 왜곡해서 인용함으로써 표시·광고된 상품의 효능, 효과, 성능

등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진 아니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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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점검항목 CHECK

문자를 통한

추천·보증 등

표시문구를 각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될 수 있도록

게재하였는가?

표시문구의 글자 크기를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글자색을 부여함으써 소비자

가 인식하기 어렵게 하진 않았는가?

사진을 통한

추천·보증 등

표시문구가 사진 내에 게재되어 있는가?

해시태그의 형태로 입력할 경우, 첫 번째 해시태그에 입력하였는가?( 다만,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표현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해시태그가 아

닌 위치에 표시 가능)

표시문구 확인을 위해 ‘더보기’ 또는 링크를 누르는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고 있지 아니한가?

동영상을

통한

추천·보증 등

게시물의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였는가?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는 경우, 하나의 동영상 전체가 상품을 추천· 
보증 등을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면 동영상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
구를 삽입하며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하였는가?

동영상의 내용 일부가 이에 해당 한다면 해당 구간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동안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하였는가?

실시간

방송을 통한

추천·보증

게시물의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였는가?

실시간으로 송출함에 따라 제목 또는 자막 등의 형태로 표시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음성 형태의 표시문구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하였는가?

표시문구를 추천·보증 등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하며, 방송의 일부만

을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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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페이지로 보는 공정거래제도

2. 약관법의 이해

구분 내용

약관법의

개관

 목적 : 사업자가그거래상의지위를남용하여불공정한내용의약관을작성·
통용하는것을방지하고불공정한내용의약관을규제하여건전한거래질서

를확립하고소비자를보호하기위해제정된법률 (법제1조)

 정의 :명칭, 형태, 범위에상관없이계약의일방당사자가다수의상대방과

계약체결을위해일정한형식으로사전에준비한계약내용 (제2조제1항]

 약관해석의원칙

약관의작성및설명의무 (제3조제1항)

개별약정우선의원칙 (제4조) 

작성자불이익의원칙 (제5조제2항) 

약관의

명시·설명

 명시∙설명의무

 설명의무의대상 : 중요한내용

 명시∙설명의무의예외 : 되풀이/부연, 알고있음, 예상가능

 명시∙설명의무의상대방 : 고객 (대리인포함)

 명시∙설명의무위반의효과 : 계약내용으로주장불가(제3조제4항)

불공정

약관 유형

 부당성판정기준및불공정약관유형

 신의성실원칙위반 (법제6조)

일반조항 : 공정성을잃은조항 (제6조제1항)

불공정추정

- 고객에게부당하게불리한조항 (제6조제2항제1호)

- 고객이예상하기어려운조항 (제6조제2항제2호)

- 권리를제한하는조항 (제6조제2항제3호)

 개별금지조항 (제7조～제14조)

사업자의면책조건금지 (제7조) : 사업자면책조항의금지

손해배상의예정 (제8조) : 고객에대하여부당하게과중한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약관조항

부당한계약해제·해지제한 (제9조) : 사업자의부당한계약해제· 해지권제

한

채무의이행 (제10조) : 채무의이행에관한내용을일방적으로변경, 중지, 

제3자로하여대행할수있도록하는조항

고객의권익보호 (제11조) : 고객의권리/권익을박탈하거나부당하제제한

하는조항

의사표시의의제 (제12조) : 고객의의사표시를제한하는조항

대리인의책임가중 (제13조) : 대리인에의해체결된계약이무효·취소되는

경우대리인이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진다는조항

소송권한의제한 (제14조) : 고객에게소제기를금지시키는조항또는재판
관할의합의조항이나고객에게입증책임을부담시키는약관조항

구분 내용

불공정 약관

규제 이유

 거래를 신속 · 간편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경제사회 구조의 복잡

· 다양화에 따른 법의 불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약관의 사용이

보편화됨

 그러나 약관작성주체가 대부분 조항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

성하거나 대부분의 고객이 약관를 알지 못하여 자기 의사에 의

해 계약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고객 등의 진정한 의사를 보호하고 약관

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불공정약관의 규제가 필요

한 것임

약관법의 성격

 약관을 사용하는 거래주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규

 당사자 사이에 약관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합의가 있어도 그 효

력이 부인되는 강행법규

 행정관청에 의한 시정명령(권고) 및 과태료 부과되는 행정법규

공정위와 법원

약관심사간 차이

 공정위의 약관심사는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오

로지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을 심사하여 그 효력 유무를 결

정한 후 필요한 경우 특정 약관조항의 삭제 및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이에 비해 법원은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

의무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약관조항의 효력유무

를 심사하며, 그 효과도 개별 사건을 제기한 사람에게만 사후적

으로 미침

2.1 약관법의 개관

위반 시

제재 및

심사청구

 위반행위에대한조치

시정조치 (불공정약관사용금지, 삭제·수정) 시정명령, 시정명령을받은사

실의공표

벌칙 : 징역(2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 과태료(5천만원, 1천

만원, 500만원, 100만원이하 ), 양벌규정

 약관의심사청구, 표준약관의심사청구,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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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법의 목적 (법 제1조)

•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

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약관의 작성 및 설명 의무 (법 제3조 제1항)

• 약관은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므로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약관 : 명칭이나 행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약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는 ①일방당사자가 작성한 것 ②다수의 상대방과의 계약체결에 사용하기 위한 것

③ 특정한 계약체결 전에 미리 작성한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사업자 :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

는 자

• 고객 :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 받는 자

▶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법 제4조)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

▶ 객관적, 획일적 해석의 원칙 (법 제5조 제1항) 

•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

는 아니 된다.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법 제5조 제2항)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

하게, 약관작성자에게 제한해석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10.23. 선고, 98다20753 판결】

▶ 약관법의 정의 (법 2조) 
①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

•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

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

도록 하여야 하고,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1987년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된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

하도록 의무화하고, 면책조항ㆍ손해배상ㆍ계약해제ㆍ채무이행 등에서 불공정한 조항을

넣지 못하도록 하고 규제하고 있다.

② 설명 의무의 대상

• 설명의무의 대상은 '중요한 내용'에 한하므로 중요한 내용이 아닌 약관 내용에 대하여는 설명

의무까지 발생하지 않으며, 특히 '중요한 내용'인가의 판단기준은 고객의 이해관계 자와의 관련

성에 따라 판단된다.

③ 명시∙설명 의무의 예외

• 약관의 규정이 법령에 정해진 사항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서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2.2.1 주요 내용

2.2 약관의 명시∙설명

[중요한 내용의 판단기준]

• 법원은 '중요한 내용'의 판단기준으로「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726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

• 내용상으로는 계약의 핵심적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에 대한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것이 계약의 체결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만한 사 정이 있다

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 28808 판결; 대법원 1994. 10.25. 선고 93다39942 판결】

④ 명시∙설명 의무의 상대방

•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고객이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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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명시∙설명 의무 위반의 효과

• 사업자가 명시 ∙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3조 제4항)

• 즉, 명시되지 않거나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되지 않은 약관조항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 되지

아니한다. -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명시 ∙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로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

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해당 계약은 무효로 인정된

다. - 명시 ∙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수분양

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간

에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때 전

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

도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같은 법리가 적용

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른 명

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나 그 대리인이 그 내

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

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다8044 판결)

명시∙설명 의무 불인정 판례

신의성실 원칙 위반

(약관법 제6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공정성을 잃은 조항

제 1항 제 2항 1

제 2항 2 제 2항 3

일반원칙

불공정의 추정

개별금지 조항

(약관법 제7조～제14조)

손해배상의 예정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제한 채무의 이행

사업자의 면책조건 금지

의사표시의 의제

대리인의 책임 가중 소송권한의 제한

고객의 권익보호

제 7조 제 8조

제 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유형열거

① 부당성 판정 기준 및 불공정 약관 유형

부당성
판단기준

불공정 약관
유형

2.3.1 불공정 약관의 판정기준 및 유형, 효과

2.3 불공정 약관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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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법은 개별약관의 불공정조항을 가려내기 위해 크게 2가지의 판정기준(일반조항과 개별

금지조항)을 두고 있음. 일반조항으로는 신의성실원칙이 있음

• 개별금지조항으로는 아래와 같이 8개의 유형으로 구분됨

• 공정위에서는 불공정 약관을 심사 시 개별금지조항을 위반여부에 대해 1차적으로 심사하고, 

2차적으로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한다.

① 사업자 면책조항의 금지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

③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 ·해지권 제한

④ 채무의 이행

⑤ 고객의 권익보호

⑥ 의사표시의 의제

⑦ 대리인의 책임가중

⑧ 소송상권리의 제한

• 불공정한 약관은 당연 무효이다.

•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

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

리한 때에는 당해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② 약관법의 부당성 판정 기준

③ 불공정 약관의 효과

2.4.1 일반원칙 (법 제6조)

2.4 약관 조항 및 위반 사례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 약관에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OO건설㈜ 등 3개 사업자의 상가공급 계약서 건(의결 제 93-73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을(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기 시설을 훼손하거나 기타 행위로 갑(OO건

설㈜)에 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을은 갑이 정하는 손해액을 변상해야 한다'라고 규정된

조항에 대해 공정 위는 손해배상액을 사업자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므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법 제 6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인정하였다.

공정위 판단

①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②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③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약관법상 신의성실원칙이란 사업자가 약관의 작성, 통용시 장래의 다수계약 상대방의 정당

한 이익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당사자간 이익형평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사업자와 고객의 거래상 지위의 차이에 따른 불공정을 제거해 준다. 

따라서 사업자가 경제적 약자인 고객의 정당한 이익이 희생되도록 하는 약관을 고객에게

강요하는 경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 되어 무효로 한다.

불공정 약관 조항 관련 사례

2.4.2 면책 조항의 금지 (법 제7조)

•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

를 무효로 한다. 

①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

제하는 조항

②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

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③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

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 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

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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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의 월성청구코아 상가분양계약서 건(의결 제 93-168호))

“상가면적(대지지분 포함)은 건축 또는 공부정리과정에서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

한 분양 가격의 정산 등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된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상가면 적이 감소하였을 경우에도 고객이 이에 대하여 분양가격의 정산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

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 고객에게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등의 권리

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

서 약관법 제 7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인정하였다

공정위 판단

배달의 민족 사례 (2020. 6. 9. 공정위 보도자료)

• ‘배달의 민족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 상품의 품질 등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 배달의 민족이 소비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거래 과

정에서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 특히 배달의 민족이 관련 법령에서 부과하고 있는 사업자의 관리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상

관없이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면 안 되며,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

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면책조항 금지 관련 사례 (건설업)

면책조항 금지 관련 사례 (서비스업)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

효로 한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 불이행시 발생할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미리

정해 놓는 것으로. 이는 실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실손해의 산정이나 입증이 복잡하고

당사자간의 다툼의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다.

2.4.3 손해배상의 예정 (법 제8조)

(㈜ OO주택의 임대차계약서 건(의결 제 94-82호))

“정당한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나 을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때에는 공급대금의 10%와 계약해

제 시 점에서 기 발생한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연체료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한다”라고 규정

한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총 대금의 10%정도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

인 거래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공급대금의 10%외에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연체료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고객에 대 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 8조에 위반 되어 무효로 인정하였다.

공정위 판단

손해배상 예정 관련 사례 (건설업)

(한국토지공사 계약해제 몰취금 약정 (대법원 1999.3.26 선고, 98다 3326판결))

한국토지공사가 토지를 분양하면서 토지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귀책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수분양 자가 지급한 매매 대금의 10%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이 분양자인 한국토지공사에게 귀속

되도록 정한 경 우, 그 계약금 몰취 규정은 고객인 분양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

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계약 해제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인정되었다. 

공정위 판단

아고다 및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명령 (2018. 11. 22. 공정위 보도자료)

• 일반적으로 숙박 예정일까지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

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다.

• 그럼에도 예약 취소 시점 이후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

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무효

손해배상 예정 관련 사례 (건설업)

손해배상 예정 관련 사례 (서비스업)

2.4.4 계약의 해제∙해지 (법 제9조)

•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

효로 한다.

①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 하는

조항

②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에 따른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③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

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④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 하는

조항

⑤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217- -218-



(㈜OO의 월성청구코아 상가분양계약서 건(의결 제 93-168호))

“상가면적(대지지분 포함)은 건축 또는 공부정리과정에서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

한 분양 가격의 정산 등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된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상가면 적이 감소하였을 경우에도 고객이 이에 대하여 분양가격의 정산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

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 고객에게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등의 권리

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

서 약관법 제 7조에 위반되 어 무효로 인정하였다.

공정위 판단

배달의 민족 사례 (2020. 6. 9. 공정위 보도자료)

•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두지 않았으며, 계약 해지 의사를 배달

의 민족이 알리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했다.

• 계약 해지와 같이 권리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반드시 사전에 알리고 이의 제

기 절차를 보장해야 하며, 민법에서 정한 의사표시 도달주의 원칙에 반해서는 안된다.

계약의 해지 관련 사례 (건설업)

계약의 해지 관련 사례 (건설업)

2.4.5 채무의 이행 (법 제10조)

•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

다. 

①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②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OO의 상가분양계약서 건(의결 제 93-168호))

소유권의 이전 전에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적물을 훼손하거나 기타 행위로 갑에게 손해

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을은 갑이 정하는 손해액을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 공 정위는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 손해를 한도로 함에도 불구하

고 손해배상액 을 사업자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하여 정하도록 한 것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

용을 사업자가 일방 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 10조에 위반

되어 무효로 인정하였다.

공정위 판단

채무의 이행 관련 사례 (건설업)

배달의 민족 사례 (2020. 6. 9. 공정위 보도자료)

• 배달의 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의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리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

항

• 배달의 민족이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때 웹사이트 또는 공지사항 화면에 공지하기만

하면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

•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하는 사유가 소비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그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알리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이용자의 거래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로 알리도록 함

채무의 이행 관련 사례 (서비스업)

2.4.6 고객의 권익 보호 (법 제11조)

•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 내용 중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①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 하는 조항

②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③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④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 OO의 상가분양계약서 건(의결 제 93-168호))

"상가는 상가활성화를 위한 제반 준비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연기

에 대하여 요금정산 등 일체의 이의를 제가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개점

이 연기 되는 사정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또한 그 사정은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만 함에도 이에 대하여 막연히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규정하여 고객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며 아울러 일정 기간 개점을 연기한 것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계약해제

권, 손해배상 청구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 6조

및 제 11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인정하였다

공정위 판단

고객 권익 보호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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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의사표시의 의제 (법 제12조)

•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①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

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

②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③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

된 것으로 보는 조항과 그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하는 조항

2.4.8 대리인의 책임가중 (법 제13조)

• 고객의 대리인에게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

로 한다.

공정위 판단

2.4.9 소송 제기의 금지 등 (법 제14조)

• 소송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조항이나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

②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 OO의 상가분양계약서 건(의결 제 93-168호))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OO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라

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분쟁 발생시 당사자간 특약으로 소제기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잇으나 약관의 내용 을 사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하는 것은 고객의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 가 있는 바, 이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의 합의조항으로서 약관법 제 14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인정 되었다.

소송제기 관련 사례

2.5.1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2.5 약관법 위반시 제재 및 심사 청구

제 재 법 률 세 부 내 용

시정조치

법

제17조

의2

사업자는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법 제17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

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의 공표,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과태료
법

제3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또는 5백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벌칙
법

제32조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

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19조의3 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

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경우

② 제20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④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경우

⑤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9조의3 제6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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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약관 조항의 위반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위에 청구할 수 있다.

•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

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정구할 수 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

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 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

련할 것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①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 단체 및 한국소비자원

③ 사업자 단체

심사청구 및 공정위 직권 판단

약관성 인정여부 심사(제2조)

심사 기준

- 제7~14조 개별금지조항

해당여부 심사

- 일반조항 해당여부 심사

① 신의성실의 원칙

②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

③ 거래형태에 비추어 예상 어려움

④ 본질적 권리 제한

시정조치
- 시정명령

- 시정권고

- 시정요청

약관법 적용 배제

- 제6~14조의 배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금융업, 보험업, 수출보험

→ 공정위 무혐의 조치

- 약관법 전체의 적용 배제
① 상법 회사편 분야 (회사설립 등)

② 근로기준법 분야(취업규칙 등)

③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특정거래분야 약관

→ 공정위 심사 불개시

심사 불개시
약관 불인정

약관 인정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

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

제6~14조
해당시

※ (심사 도중) 피청구인인 사업자의
자진시정, (합의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취하 → 심사 불개시 또는 심의절차 종료

2.5.2 심사청구

▶ 약관의 심사청구

▶ 표준 약관의 심사청구

▶ 심사절차

별첨. 약관법 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 항목 CHECK

1

일반원칙

(공정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가?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없는가?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는가?

4

면책 조항의

금지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없는가?

5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

게 떠넘기는 조항은 없는가?

6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

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은 없는가?

7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

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없는가?

8
손해 배상액

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은 없는가?

9

계약의

해제/해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는가?

10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없는가?

11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없는가?

12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

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없는가?

1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손해배상의무를부당하게 경감하는 조

항은 없는가?

14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

려가 있는 조항은 없는가?

15

채무의 이행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

여하는 조항은 없는가?

16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

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없는가?

17

고객의 권익

보호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없는가?

18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은 없는가?

19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없는가?

20 사업자가업무상알게된고객의비밀을정당한이유없이누설하는것을허용하는조항은없는가?

21

의사표시의

의제

고객의일정한작위또는부작위를고객의의사표시로보는조항은없는가? (단, 고객에게상당한

기한내에의사표시를하지않으면의사표시가표명되거나표명되지않은것으로본다는뜻을명확

하게따로고지한경우이거나부득이한사유로그러한고지를할수없는경우는제외한다.)

22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은 없는가?

23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은 없는가?

24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

하게 정하는 조항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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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점검항목 CHECK

25
대리인의

책임 가중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은 없는가?

26
소송 제기의

금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 관할의 합의 조항은 없는가?

27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은 없는가?

※ 해당 시에만 점검

28 약관의 변경
약관 변경 사유 및 변경사항을 검토한 후 고객에게 약관 변경에 대해 고지하거나 안내하였

는가?

29
개별 약정의

체결

고객과 약관의 내용과 다른 개별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을 개별약정보다 우

선하여 해석하고자 하는 행위는 없었는가?

30
약관 중에서 “이와 다른 개별약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구두에 의한 합의는 모두 무효)”

라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가?

Q1. 입주예정자가 건설회사의 보증 하에 아파트의 중도금 및 잔금을 금융기관 대출을 통

하여 납부하고 입주하는 경우, 건설회사에서는 대출금액에 대한 보증책임이 있어 근저당

설정 및 소유권이전의 정확성을 위하여 법무사를 지정하고 입주자는 지정법무사를 통하

여 근저당설 정 및 소유권이전을 하는 바, 건설회사에서 법무사를 지정하는 행위가 공정

거래법에 위배 되는지?

A1. 입주예정자가 제3의 사업자를 선택할 권리를 사업자가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법

제11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2. 재건축조합이 시행자가 되고 건설회사가 시공자가 되어 주택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

적으로 분양 계약서에 "갑"(매도인)은 조합이 되고 "을"(매수인)은 일반분양자가 되며, 건

설회사 는 "병"(분양 대행 및 시공자)으로 명시하는데 건설회사를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공정거래 법에 위배되는지?

A2. 주택표시광고지침에서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가 상이하면 상호 또는 명칭과 주소지 등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은 과장광고로 인정하고 있습니

다.

Q&A

Q3. . 아파트 분양 후 공사진행 중 입주자의 희망에 의하여 별도로 마감자재를 고급화하

고 비용 을 추가 계약 후 마감재 변경공사를 할 경우 추가 계약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배

되는지?

A3. 질의의 경우 마감재 변경공사에 대한 변경계약체결의 당사자가 건설업체(발주자)와 입주

자인지 건설업체(발주자)와 하도급업체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우나, 발주 자

가 입주자의 희망에 의하여 마감자재를 변경하고 입주자에게 동 비용을 추가하여 계약 을 하

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발주처가 마감재 변경공사를 하도급

하고 하도급업체와 추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변경계약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또는 최대한 신속히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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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페이지로 보는 하도급법

1.1.1 구성 체계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관

• 하도급법은 크게 목적 및 적용대상,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발주자의 의무사항

수급사업자의 의무사항,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36개조

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은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발주자의 의무사항, 수급사업자의 의무사항이다.

구분 내용

하도급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

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하도급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경제활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수평적·협력적 관계를 통해

거래상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역할

을 수행한다. 

하도급법의
특성

 공법, 경제법

•  국민경제의 민주화라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국가가 사인

(사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 개입하는 공법이자 경제법

 민사특별법

•  기본적으로 대등한 당사자간 사적 계약관계 중 특정한 거래

행위에 대해 규율하는 민·상사 특별법

 강행규정

•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법 적용 배제 불가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거래상 지위남용)의 특정한

거래행위를 규율하는 특별법으로서 공정거래법보다 우선 적용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특별법

•  건설산업기본법, 상생협력법, 각종 공사업법 등과 중복 적용은

가능하나 다른 법률이 하도급법에 어긋나는 경우 하도급법

우선 적용

1.1 하도급법 체계

1.1.2 적용 범위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의 조사대상기간내의 법 위반행위만을 조사할 수 있다.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1.1.3 규제 내용

① 서면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② 선급금의 지급 ③ 내국신용장의 개설 ④ 검사 및 검사결과의

통지 ⑤ 하도급대금의 지급 ⑥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⑦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⑧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⑨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⑩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① 부당특약 설정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③ 물품 등의 구매강제 ④ 부당한 위탁취소

⑤ 부당반품 ⑥ 감액 ⑦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 청구 ⑧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⑨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⑩ 부당한 대물변제 ⑪ 부당한 경영간섭 ⑫ 보복조치, ⑬ 탈법행위

① 서류보존의무, ②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③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거부

원사업자의 의무사항(10개)

원사업자의 금지사항(13개)

발주자의 의무사항(1개)

수급사업자의 의무사항(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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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① 시정조치(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② 시정조치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③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④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⑤ 영업정지 요청

①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

-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② 공정위의 시정명령 미이행,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탈법행위금지 위반

-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보복조치 금지 위반

- 3억 이하의 벌금

④ 전속고발권

- 상기 ① ~ ③의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⑤ 양벌규정

- 행위자 및 법인 처벌

⑥ 손해배상책임

-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⑦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 원사업자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부당 반품의 금지, 감액 금지,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보복 조치의 금지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1.2.1 ‘하도급거래’ 의 정의

원사업자

① 하도급 거래의 의미

② 하도급 거래 당사자

•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건설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 건설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

고,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여 원사업자

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2조 제

1항]

• 건설공사에서 자체공사처럼 발주자인 동시에 원사업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형식상

도급관계로 보이지만 도급인이 자신이 직접 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그 중 일부나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

•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있어 물품의 제조, 시공 또는 용역을 도급하는 자를 발주자, 발주

자로부터 도급 받아 중소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사업자를 원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하도

급 받은 중소사업자를 수급사업자라 한다.

• 발주자 없이 물품의 제조 또는 시공 등을 위하여 당사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도 하도급이라고 한다.

• 하도급법은 재하도급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가 된다.

1.1.4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① 행정적 제재

② 사법적 제재
수급사업자

제조 · 건설 · 수리 · 용역 위탁

위탁 내용 수행하여 납품 ·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인 하도급대금 수령

-231- -232-



① 원사업자의 범위

③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하여 주문한 것(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3. 용역위탁 :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役務)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

※  "역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

-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하는 활동

-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ㆍ장소ㆍ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 「물류정책 기본법」에 의한 물류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물류업자에게 위탁

-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분양업무 활동을 위탁

-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 광고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엔지니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 측량, 

지질조사 및 탐사, 지도제작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측량, 지질조사 및 탐사

등의 활동을 위탁

[형식적 하도급관계와 사실적 하도급관계 사례]

원사업자(A)가 사실상의 수급사업자(B)와 하도급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형식상으로는 A가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다음에 예시하는 바와 같은 사실에 의해서 사실상의 관계가

입증되면 A와 B사이에 하도급관계가 있다고 본다.

㉠B가 A에 대하여 해당 공사에 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사실 또는 담보책임을 부담한 사실

이 있는 경우

㉡B가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부의 산재보험료를 부담한 사실

㉢형식상으로는 B가 해당 공사에 전혀 관련이 없는 자로 되어 있으나 해당 공사를 시공함에 있

어 공사일지, 장비가동일보, 출력일보 등에 B의 책임 하에 장비, 인부 등을 조달하여 해당 공사

를 시공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형식상으로는 B가 A의 소장으로 되어 있으나 B가 공사기간중 A로부터 봉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원사업자(A)와 수급사업자(B)가 하도급계약을 맺었으나 실제공사는 B로부터 등록증을 대여

받은 무등록 건설업자(C)가 시공했을 경우 C는 무등록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② 수급사업자의 범위

▨ 중소기업 해당여부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고, 법에서 정한 평균매출액 이하여야 한다.

제조위탁 : 800억 ~ 1,500억원 이하

건설위탁 : 1,000억원 이하

용역위탁 : 400억원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제외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최다

출자자로서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③ 하도급법 적용대상 요건

1. 건설위탁 :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

2. 제조위탁 : 물품의 제조(가공), 판매, 수리 또는 건설 중 하나의 행위를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Csae1. 화학제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제조위탁에 해당(ex.  포장백·용기, 금형 설비, 라벨, 카달로그 제조위탁 등)   

Case2.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①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 제작한 것

②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 관행상 별도의 시방서 등의 첨부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것(레미콘, 아스콘 등)    

※ 레미콘의 경우는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및

제주에 한하여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포함)

•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등의 위탁

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매출액에 상관

없이 원사업자로 본다.

•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을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 및 연간 매출액 3천억 미만의 중견기업자

를 말한다. 

• 거래내용 : 양 당사자 거래관계 성격이 공정위에서 정한 제조, 건설, 용역위탁에 해당되어야 함

• 거래주체 : 거래관계의 양 당사자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 해당되어야 함

• 적용기간 : 거래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하도급 거래에 한함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관련 사례

1.2.2 법적용대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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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법 적용대상 기간

① 관련 규정

② 규정 취지

조사대상기간을 제한하는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분쟁발생시 증거 확보의 곤란에 따라 조사 및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한 것

이다.

③ 용어 정의

여기서의 “거래종료일”이란, 제조∙수리∙용역 위탁은 목적물을 납품한 날을 의미하고, 건설위탁

은 당해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1.2.4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관련 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특별법이므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대하여 하도

급법이 원칙적으로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

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따른

다. [법 제34조]

② 기타 법률과의 관계

특히, 건설하도급과 관련하여서는 건설관련 법규인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과 하도급법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건설관련법규중,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산업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국가계약

법은 원칙적으로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 포함)를 한쪽 당사자로 하는 원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데 반해,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특별법이다.

2. 하도급계약 체결단계에서의 하도급법

2.1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의무

2.1.1 규정 내용

2.1.2 규정 취지

2.1.3 하도급계약 서면의 교부 및 보존 의무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추가ㆍ변경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위탁행위 시작 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3조 제1항, 제2항]

• ※ 법정기재사항 :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위탁일, 목적물(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의 내용,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지급 원재료의 품명

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기술자료 요구

에 따른 서류는 7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법 제3조 제9항, 시행령 제6조 제2항]

• 하도급거래관계에서는 원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구두계약을 강요하고, 추후

자신의 의도대로 거래관계를 이끌어 감으로써 계약내용을 자의로 해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계약관련 서면을 작성ㆍ교부하지 않는 불공정거래 관행이 존재

• 즉, 하도급계약관련 서면은 하도급계약 당사자간의 권리ㆍ의무관계를 명백히 하여 장래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내용 해석의 중요한 지침

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따라서, 하도급법에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관련 서류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고 보존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나 시공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 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의 기명날인(서명)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나아가 하도급거래 관련서류는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불완전한 서면교부에 해당하

여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 계약서면은 하도급계약시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소한 공사나 제조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하며, 공사나 제조에 착수한 후에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하도

급법 위반이다.

법 제23조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건에 한

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되거나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여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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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

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

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

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분이 누락되었으나 업종의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거래에 큰 문제

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본다.

㉣동일한 하도급거래에 대해 2개 이상의 서면이 존재할 때는 실제의 하도급거래에 입각한 서면을

적법한 것으로 보며, 다만, 실제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 지 못할 때는 계약의 요건을

보다 충실하게 갖춘 서면(예: 발주처에 통보한 서면 등)을 적법한 서면교부로 본다.

2.1.4 서면의 교부 의무 예외

2.1.5 서류의 보존 의무

• 하도급계약서면에는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므로 하도급 거래 당사자의

서명,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서면미교부에 해당 한다.

•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서면미발급으로 본다.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원사업자가 공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서면미발급로 본다.

• 보존기간 : 하도급거래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

• 하도급거래 현실에 비추어 사실상 엄격하게 사전에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 어려

운 사정이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법한 서면 교부로 볼 수 있다.

관련조항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 서류

제8조 제2항
목적물수령증명서(검사전이라도 납품 시 즉시 발급, 

건설위탁 검사종료 즉시 인수)

제9조 목적물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통지 서면(목적물수령+10일이내)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ㆍ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관련조항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 서류

제6조. 13조 제6~8항,
제15조

선급금 및 지연이자,어음할인료, 수수료 및 지연이자, 

관세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

-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제11조1항
시행령제7조의2

하도급대금 감액 시 감액사유, 기준, 내용, 공제방법 등 기재서면

제12조의3, 제1항
시행령 제7조의3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서(※ 7년간 보존)

제16조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금액 및 사유

제16조의2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결정과 관련된 서류

A사가 2015.10.7~2017.12.27 기간 동안 35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및 건설 위탁 등을 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계약공사
를 착공하기 전 발급하지 아니하고 4일~388일이 지난 후 발급함

법정기재사항 중 하도급대금 및 지급 방법과 기일,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조정 요건, 방법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누락하고,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공정위 2018건하1299)

2.1.6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S사는 2017.11.28 수급사업자에게 00공사를 위탁한 후 2018. 6월경 물량을 추가하여 위탁하였
음에도 추가물량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
으며, 2018.4.30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한 후 물량 및 단가를 변경하였음에도 양 당사
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변경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음

S사가 수급사업자에게 00공사 등을 위탁한 후,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물량을 위탁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
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
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공정위 2020부사1863)

서면지연교부 사례

사실관계

공정위 판단

서면미교부 사례

사실관계

공정위 판단

예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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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당한 특약의 금지

2.2.1 규정 내용

2.2.2 규정 취지

2.2.3 부당특약 예시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3조의4 제1항]

• 하도급거래계약 체결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불리한 계약조건 등을 설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정

을 통하여 ‘부당특약’의 유형을 구체화하고있다.

• 서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설명서 등의 서류에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원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수행을 요구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수

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철근, 흄관 등 지급자재의 하차비, 추가 장비 사용료, 야적장 임대료(보관·관리비) 등의 모든 비

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서면에는 기재되지 않고 현장설명서 등에만 기재된 경우

㉡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추가공사 또는 계약사항 이외 시공 부분에 대한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2.1.7 관련 논점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서면으로 위탁내용(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 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

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을 통지하여 위탁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3조 제5항]

• 원사업자는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3조 제6항]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등의 인도지연, 수량부족, 성능미달 등 수급사업자

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 지체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공급한 자재 등이 불량으로 판정되더라도 납기일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약정

㉡ 공급받은 자재 등의 수량이 부족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추가 공급을 요청하더라도

운반·보관비용, 지체상금 등은 별도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약정

㉢ 납기지연일자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할 수 있는 기성부분 또는 목적물 수령거부·지연 등 원사

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손해배상액, 지체상금 등

을 산정하도록 하는 약정

S건설은 2004.5.1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였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2005.2.1 이후에는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따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법원은 거래기간 종료 후 동일한 내용으로 종전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원사업자
는 연장된 계약기간을 명시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서울고등법원 2008누2554 판결)

묵시적 계약 갱신 사례

사실관계

법원 판단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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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공사를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는 약정

㉡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원사업자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발생한 진료비, 노무비, 산업재해자 및 유가족과의

합의, 산업재해 처리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수급사

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금액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

하는 민․형사상의 요구 및 부대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약정

•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

키는 약정

㉠ 현장설명서 등에 명기된 사항이 산출내역서에 없더라도 공사수행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시공한다는 약정

㉡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공사 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약정

㉢ 주요 자재항목으로 구분되지 않은 소형강재 등의 자재비는 시공비에 반영되어 있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는 입찰전 현장 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내역서를

작성하므로 원사업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

•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

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수급사업자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하였더라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에 대한 기성금을 받지 못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로 증액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는 설계도면과 현장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작

업내용의 변경으로 경미한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하지 못

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의 지시나 요구에 의한 작업내용의 변경으로 계약사항 외에 시공한 부분

에 대한 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

㉣ 원사업자의 지시로 사토장(흙을 버리기 위한 장소)까지의 거리가 증가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청구하지 못한다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

키는 약정

•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

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관청으로부터의 건축허가를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받아야 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공사 진행중에 야기되는 관공서 및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

전공사 등)에 대한 인·허가 수속, 각종 수검·협조업무를 수급사업자의 책임 하에 행하고 그 소요비

용은 수급사업자가 일체 부담한다는 약정

㉢ 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폐기물·소음·진동·먼지·오수·폐수 등)의 처리 및 재활용과

관련된 각종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일체 부담한다는 약정

㉣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자재의 품질 및 시공검사를 위한 시험절차 등

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

•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라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

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 소속 현장소장의 지시로 수급사업자가 재작업을 수행한 비용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

다는 약정

㉡ 입주자의 요구에 따라 재료의 재질(색상 등)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재작업

하여야 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로 추가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총 계약금

액 대비 일정비율(예, 5%)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추가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돌관공사·휴일공사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추가

공사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후부터 원도급공사 준공 시까지 당해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공사비 증액없이 보수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약정

㉥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공사의 경미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

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는 약정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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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보증증권 상의 보증기간은 하도급계약으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보

다 몇 년(예, 1년)을 더 길게 산정하여야 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하자라고 확정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는 약정

㉢ 원사업자가 제공한 재료로 수급사업자가 가공했을 경우 해당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사

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사업자가 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수비용의 몇 배(ex. 3배)를 원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약정

•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

탁시점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

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 하도급계약기간 중에 수해․눈피해 등이 발생하더라도 공사기간연장은 없다는 약정

㉡ 제3자의 전국적인 노조파업에 따른 하도급공사의 공사기간연장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은 수급

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가 건물 부지를 파는 도중 문화재가 발굴되더라도 작업의 중지, 공사기간연장 등으

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

•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공급원가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기간 중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금액의 증액 등 조정을

일체 요구하지 못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는 인건비 상승 등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된 하도급금액 이외 공사비의 증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이유로 공사지연 및 공사거부행위를 일절하지 않겠다는 약정

㉢ 하도급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인상으로 납품단가의 변동이 발생시 하도급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납품단가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약정

•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

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

㉠ 수급사업자의 공과잡비(일반관리비, 이윤)는 직접공사비 대비 견적기준(예, 6%)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의 이윤은 별도 산정하지 않고, 직접공사비의 각 공종단가에 포함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의 일정비율 범위내에서 계상하되, 각종 이행보증수

수료 및 사용자배상책임보험료를 포함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는 일반관리비, 이윤, 안전관리비, 사용자배상책임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을 간접비로 별도 표기하지 않고 견적단가에 포함하여 견적하여야 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위탁내용의 확인을 일체 요청하지 않기로 한다

는 약정

㉡ 수급사업자의 위탁내용 확인 요청으로 인한 공기 또는 납기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 보증을 아니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발주자인 동시에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하는 것으로서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되고,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한다는 약정

㉡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는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

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되고,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한

다는 약정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미리 교부하지 않았음에도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

서 제출기한을 특정하여 이행보증을 요구하는 약정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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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지식재산권, 노하우 등의 소유권은

모두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약정 (단, 취득한 지식재산권 등의 개발을 본래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위탁 등은 제외)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목적물 설계를 위해 별도의 연구개발비 등이 아닌 단순 노무비

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원사업자에게 설계도면 등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약정

㉢ 원사업자의 위탁사양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자료(예, 승인도) 등에 대해 원사업자에게 지속적

으로 확인·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공동의 결과물로 간주하여 원사업자에게도 소유권이 있다는 약

정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 다른 보증기관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는 특정보증기관의 보증서

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을 요구하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

담시키는 약정

㉠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사업자의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정한다는 약정

(단, 원사업자의 특정 규정 및 지침이 계약 체결 시 또는 계약 이전에 교부된 경우는 제외)

㉡ 계약내용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그 분쟁의 발생 원인이나 내용을 불문하고 원사

업자의 결정에 따른다는 약정

㉢ 계약의 조문해석에 쌍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의 유권해석에 따르기로 하는

약정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

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다만, 원사업자가 제반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

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목적물 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검사항목, 검사기관 등 납품한 제품의 검사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고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이 원사업자의 검사에 불합격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

유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이 원사업자의 검사에 합격하더라도, 발주자의 검사에 불합격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검사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 조건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원사업

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

㉠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지 않고, 발주처와 원사업자간

계약조건과 동일조건으로 한다는 약정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계약조건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원사업자의 계약조건

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약정

•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 수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표준하도급계약서상

손실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10%) 전액이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약정

㉡ 계약이행보증 이외에 수급사업자의 채무불이행(예, 노무, 자재, 장비)에 대비하여 추가 지급

(이행)보증 또는 현금예치를 요구하는 약정

㉢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기산점을 수급사업자의 위탁종료일이 아닌 원사업자의 위탁종료일로

한다는 약정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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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사업자가 지급한 자재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가 변상해야 한다는 약정

㉡ 천재지변 등 위탁시점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자재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변상해야 한다는 약정

• 계약 해제·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

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 약정 기한보다 지연될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이의

없이 수용해야 한다는 약정

㉡ 약정 기한보다 지연될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이의

없이 수용해야 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발주서, 작업지시서 등 서면을 전달받은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

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발주자와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수급사업자의 권리 일체 또한 즉시 포기하여야 한다는 약정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장비, 시설 등이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자재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2.3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2.3.1 규정 내용

2.3.2 규정 취지

2.3.3 적용 요건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4조 제1항]

• 하도급거래에 있어 하도급단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의

존성이 강하다는 하도급거래의 특성상 가격결정에 관한 주도권이 주로 원사업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다.

• 원사업자는 이러한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

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결정하는 수가 있는데, 동 규정은 이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 주관적 요건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그 내용, 수단·방법 및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타당

한지 여부 즉, 하도급대금의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내용, 규격

품질, 수량, 재질, 용도, 공법, 운송, 대금결제조건 등 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정보·시간 등을 성실하

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하였는지 여부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

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객관적 요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가격인 경우에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는 바

여기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라 함은 당해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동일거

래지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

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

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

하는 행위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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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종전 계약에 비해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 경우 그에

따른 고정비의 감소분을 반영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

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종전 계약에 비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품목별로 그 하락률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

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일률적 비율에 의한 단가결정이 개별적 단가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단, 원

사업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시 정당한 사유

-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계약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수급사업자가 핵심기술인력의 갑작스런 사망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 등의 일부에 대해 제조 등을 수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가 결정된 직후 미리 예상치 못한 발주물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총 계약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의해 단가를 최저가보다 낮게

결정하는 경우

3. 계약 이행단계에서의 하도급법

3.1 부당한 위탁 취소의 금지

3.1.1 규정 내용

3.1.2 규정 취지

3.1.3 적용기준(부당성 판단기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 등의 위탁을 임

의 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여서는 아

니된다. [법 제8조 제1항]

•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납품 등이 있을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검사 완료 전이

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

는 즉시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법 제8조 제2항]

• 수령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아래 두게 되는 것

을 말함. 다만, 이전이 곤란한 목적물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법 제8

조 제3항]

• 원사업자가 발주를 취소하거나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발주자 및 거래

처의 발주취소, 경제상황 또는 원사업자의 경영상태 변화에 따른 생산계획변경, 납기나 공기

의 지연 및 목적물의 하자발생 등의 사유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 이러한 발주취소 및 목적물 수령 거부행위 중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임의로 발주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수령∙인수를 거부하게 되면, 수급

사업자의 생산계획 차질, 재고부담으로 인한 자금난 발생 등으로 이어져 수급사업자의 경영

상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도급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 부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예컨대,

발주서 대로 제조∙시공되지 않았거나, 납기를 현저히 초과하였거나, 납품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등의 제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 예시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발주취소 또는 목적물 수령거부 행위

로 간주되고 있다.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원사업자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수행하게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감액 등의 요구를 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용지보상 지연, 문화재 발굴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공기가 상당

기간 지연되었음에도 원사업자가 간접비 등 추가 소요비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부담을 떠안을

2.3.4 공정위 심결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의 예외 사례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 아닌 경우 (예시)

H사는 13개 품목의 부품제조를 위탁하기 위하여 8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입찰을 실시하였고, 
업체를 선정하면서 최저입찰가보다 0.6%~10% 낮게 낙찰가를 결정함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그 대가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지 여부를 별도로 따질 필요도 없이 부당한 하도
급대금 결정에 해당한다. (공정위 2012제하1077)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사례

사실관계

공정위 판단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249- -250-



것을 요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장비 등을 지연하여 공급하는 등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위탁을 취소 또는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개발을 제조위탁하면서 해당 금형으로부터 일정수량의 부품

을 납품하도록 보장한다고 약정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해당 부

품에 대한 약정물량 중 일부만을 수령한 후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목적물 등의 하자발생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원사업

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 또는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공사진행 부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공사현장 근로자 또는 자재·장비

업자 등 협력업체의 현장 점거농성도 정상적인 공사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단기간에

불과하여 납기 내에 공사를 수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함에도 원사업자가 납기 내에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동의·합의를 강요하는 방법 등으로 수급사업

자의 형식적인 동의·합의를 받아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납기단축을 통보한 후 납기에 목적물 등을 납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또는 원사업자의 설계오류 등으로 인해 목적물 등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목적물 등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목적물 등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목적물의 제조 등을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발주내용과 다른 물품을 납품하거나 납기를 어겨

납품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수급사업자의 경영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원사업자가 회생절차 신청 이후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

하여 계약이행을 최고한 후 위탁을 취소(해지)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가 상당기간 공사를 중단하여 수차례에 걸쳐 공사재개 및 공정만회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전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공사재

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납기 내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어 위탁을 취소(해지)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급사업자 일방의 사정으로 공사현장 근로자 또는 협력업체에 대

한 임금·자재·장비대금을 미지급하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

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최고한 후 위탁을

취소(해지)하는 행위

Q&A

A1.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의 약속된 납기일 이전에 납품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절하더라도 부당한 수령거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이를 임시로 수취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은 당초의 납기일이 기준이 된다 할 것이나, 임시수령이라는 취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60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A2. 수급사업자가 공사 등을 이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선급금이행보증서 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계약을 취소하 는 것은

하도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Q1. 발주시에 결정된 납기일 전에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Q2. 수차례에 걸친 선급금이행보증서의 제출요청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3.1.4 공정위 심결례

예외 사례
C사는 수급사업자와 500톤 크레인을 브라질 조선소까지 해상운송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
으나, 발주자와의 용역 계약 해제를 이유로 임의로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을 취소함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와의 계약 해제를 이유로 용역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경우이므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며 또한 부당위탁취소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되어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된다. (공정위 2014서제3288)

부당한 위탁취소 사례

사실관계

공정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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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검사기준의 결정방법

3.2.1 규정 내용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

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ㆍ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

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5조]

▶ 허용되는 대상 행위 (Do)

• 발주자나 고객이 목적물의 제조 또는 시공 의뢰 시, 특정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토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물품의 구매강제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지

정하는 물품이나 장비 등을 구입 하게 하거나 사용하도록 강요

• 수급사업자에게 구매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구매 요청

• 수급사업자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명하였거나, 의사표명이 없어도 명확히 구매 의사가 없다

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 요청

3.2.2 규정 취지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자재나 물품이 있는 경우,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비용의 법칙에 따라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 물론, 어느 정도의 품질 유지나 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불가피한 점 이 있을

수도 있으나, 원사업자가 자신이나 관계인 등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

여 수급사업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할 것이다.

3.3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 의무

3.3.1 규정 내용

•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 [법 제9조 제1항]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 [건설

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 부

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

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9조 제2항]

3.3.2 규정 취지

• 하도급거래에 있어 위탁내용에 따른 목적물의 완성 및 대금지급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목적물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 그러나, 원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검사시기를 지연시킴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하도급법에서는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수급사업자의 예측가

능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검사기준을 객관화하는 동시에, 가능한 짧은 기한 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시기를 확정하도록 한 것이다.

3.3.3 적용 요건

• 검사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일방적으로 결정될 경우, 목적물 완성 및 납품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하도급대금 지급의 기준시점이 불명확해 짐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시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하도급법에서는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만, 이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객관적인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

는 당사자의 협의 하에 제3의 공인기관 등에 의하여 검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

이다.

• 검사기준의 객관성∙공정성에 관한 판단은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 검사결과의 통지의무

• 통지기간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통지의무의 예외

①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거대한 건설공사(댐, 교량공사, 플랜트공사 등),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

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날을 기산일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진행된다.

• 검사비용문제

검사는 원사업자를 위한 것이므로 검사에 따른 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부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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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부당 반품의 금지

3.4.1 규정 내용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

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10조 제1항]

3.4.2 규정 취지

• 수급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원사업자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고, 원사업자의 주문에 의하여 위탁

목적물을 생산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반품하게 되면 타사로의 전매가 곤란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해하게 된다.

• 특히, 반품의 경우 납품된 후에 수급사업자의 예측에 반하여 반품하는 것이므로 수령거부 이

상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저해하게 된다.

㉠ 발주자·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발주중단, 발주자·고객의 클레임, 원사업자의

생산계획 변경· 사양변경· 보관장소 부족 또는 소비위축· 경제상황 변동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

과는 무관하여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사유로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기준을 적용하거나 일방적으로 정한 검사기준을 적

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공정·타당하지 아니한 검사기준·방법을 사용하

여 목적물 등을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반품하는 행위

3.5 감액의 금지

3.5.1 규정 내용

•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법 제11조

제1항]

•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법 제11조 제2항]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

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5.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23년 기준)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건설업자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교량신축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여 관할 지방자

치단체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제공한 설계도면의 하자에 의한 부실공사로

인해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하였음에도 그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법정검사

기간 경과 후 불량 등을 이유로 반품하고 그 만큼 감액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단가 및 물량에는 변동이 없으나 운송조건, 납품기한 등의 거래조건을 당초 계약내용과 달

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추가비용을 보전해주지 아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당초 합의한 표준품셈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

음에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적용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요청 또는 원·수급사업자간 합의에 의해 잔여 공사분을 원사업자가 직영으로

시공한 후 지출한 비용에 대한 합당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에서 잔여 공

사비용을 공제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총액으로 확정하여 계약한 후 공정 또는 공종 등에 대한 구체적 산출내역 상

수급사업자의 이익률이 높게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3.4 공정위 심결례
㉢ 검사 결과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된 이유가 수급사업자의 책임보다는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부자재, 건축자재 등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한 것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부자재, 건축자재 등을 지연하여 공급함

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납기 내 납품 등이 곤란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

하는 행위
N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다운점퍼를 수령한 후 대리점 판매 과정에서 오리털 빠짐 현상으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반품 및 클레임이 제기됨에 따라 검사 기관에 다운점퍼에 대해 깃솜털
투과성 검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음. 이에 수급사업자에게 A/S를 요구
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거부하여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였음.

물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수급사
업자가 납품한 물품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N사가 목적물 수령 후 1개월
경과 시점에 물품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 N사가 주장하는 물품의 하자는 별도의 민사절차로 다툴 부분이며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공정위 2014서제2223).

검사결과 미통지 사례

사실관계

공정위 판단

부당반품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정당한 사유 없는 감액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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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수급사업자에게 발주한 후에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원재료의 시장가격이 하락한 것을

이유로 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초의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

A1. 수급사업자에게 특별히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결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하도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원재료 가격의 하락만을 이유로 당초 결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해당할 수 있다.

㉠ 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대금 산정자료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를 발견하여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고 그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위탁 내용과 다른 목적물 또는 불량품을 납품하거나 정해진 납기일을 초과하

여 납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사업자가 납품된 목적물을 반품하고, 반품된

해당 목적물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수리가 가능한 불량품을 납품하였으나 반품을 하여 수리를 시킬 시간적 여유

가 없어 원사업자가 스스로 수리하여 사용하고 그 비용을 감액하는 경우. 단, 사전에 수급사업

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리비용 산정기준이 필요하며, 감액은 이러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장비관리 소홀로 인해 장비가 훼손되어 해당 장비에 대한 적정수리비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

하는 경우

3.6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3.6.1 규정 내용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

는 아니된다. [법 제18조]

3.6.2 규정 취지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각자 자신의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영리 활동을 수행

하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주체이다.

•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판단과 영업활동의 보장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을 위한 전제가 된다. 그러나,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높은 영향

력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이나 고려를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려

는 경향이 있어왔다.

• 이는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하도급법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이다.

▶ 부당성 판단기준

• 수급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간섭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로서 그 행

위가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 자(회사 또는 자연인)의 사적 이득을 위한 것인지, 국민경제

발전 도모라는 공익을 위한 것인지,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비용 절감

품질 향상 등 효율성 증진 효과 또는 수급사업자의 경영여건이나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

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달성과 관계없이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 자의 사적 이득을

위해 2차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 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

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

를 요구하는 행위

※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원가계산서, 원가내

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 (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 원사업자가 자신의 검수조건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목적물에 대해 발주자로

부터 불량제품이라는 이유로 반품되자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리지 않고 일방적으

로 그 제조공정에 관련된 수급사업자들에게 그 비용을 분담시키는 행위

㉧ 원사업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사업자

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보전해 주지 아니하는 행위

3.5.2 공정위 심결례

정당한 사유 있는 감액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P사는 2012년 4월 발주자의 단가인하 요구, 제조원가 상승을 이유로 선박블록을 제조하는 5
개 수급사업자에게 각각의 작업 내용, 거래 규모, 작업 단가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
씩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음.

P사는 발주자의 단가 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였
으므로 감액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및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부과함. (공정위 2014
부사0457)

단가인하 및 감액 사례

사실관계

공정위 판단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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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금지

3.7.1 규정 내용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법 제12조의3 제1항]

•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법 제12조의3 제2항]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

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의3 제3항]

•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2조의3 제4항]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7.2 규정 취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하여 기업노하우를 가져감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수급사업자의 성장을 후견하고 이를 통하여 하도급거래를 정상화하

는데 있다.

• 특히, 제조위탁영역에 있어서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어 하도급법에 기술자료 제공 및 탈취

행위를 금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생을 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3.7.4 기술자료 유용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

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원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뿐만 아니라 “열람” 등을 통

해 취득한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도 대상이 된다.

• 기술자료 유용의 위법성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사전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제시한 기술

자료의 사용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사용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는지를

위주로 판단하게 된다.

3.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

4.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 (거래처 명부, 다른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납품조건/가격

에 관한 정보 등)

5.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PW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3.7.3 법적 성질 및 주요내용

• 기술자료의 정의 : 보호대상인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 및 완화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원

칙적으로 금지된다.

• 다만,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가능하다

•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하도급법에서 정한 요구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이

담긴 기술자료요구서를 수급사업자와 합의 후 교부하여야 한다. (원사업자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

• 또한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

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최초신설 2010.1.25)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개정 2018.7.17)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개정 2021. 8. 17)

3.7.5 손해배상 책임

•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제출을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강제로 요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하고 [법 제35조 제1항],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정당

한 대가 지급 없이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발생한 손해의 5배(종전 3배)까지 수급사

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법 제35조 제2항 개정_공포일 24.02.27, 시행일 24.08.28]

• 다만, 기술요구 또는 유용의 경우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

•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도입됨으로써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액 입증 부담이 완화된

다. [법 제35조의6 신설_공포일 24.02.27, 시행일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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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보복조치 또는 탈법행위의 금지

3.8.1 규정 내용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관계 기관 등에 신고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행위를 한 것 등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9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

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20조]

3.8.2 규정 취지

• 이들 규정은 하도급법 시행과 관련하여 의도적이고 악질적인 원사업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명백히 한 것이다.

•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보장하는 동시에 신고에 따른 보복행위를 제한하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지능적인 위법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처 승인에 필요한 승인도 등 기술자료를 요청하여 제작 이전에 이를

검토하고 승인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발전소의 기술 및 품질요건에 맞는 제품을 제작할 수 있

도록 하고 발주처 또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히하고 이를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부품 제작도면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 하지만, 첫째, 피심인이 요구한 총 4개의 부품 제작도면에는 수급사업자 회사명, 로고, 도면

번호, 설계일자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각 자료는 수급사업자의 자료임이 확인되며

㉢ 둘쨰, 제작도면에 “이 도면은 ○○○의 소유이므로, ○○○와 협정을 맺은 곳을 제외하고

도면이나 장치를 제작하기 위한 정보를 재생산하거나 설치 등을 위해 사용 되어서는 안 됩니

다.”라고 명기하여 부품 제작도면에 저작권 및 소유권의 주체, 외부공개 금지 등을 명시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기술자료로 인정된다.

㉣ 따라서, 수급사업자에게 총 4개의 부품 제작도면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사전 협의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법하다.

㉠ 원사업자가 기존의 생산계획 등에 따라 생산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거나 발주자로부터 향후

확보할 수 있는 예상물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조정신청, 조사협조를 한 수급사업자

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하도급거래상의 물량과 비교하여 발주물량을 축소하여 불이익

을 주는 행위

㉡ 신고, 조정신청, 조사협조를 한 수급사업자에 대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간 지급·

제공하던 원재료, 자재 등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

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기타 합리성·객관성이 결여되거나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통용되지 않는 수단·방법을 활용해

신고, 조정신청, 조사협조를 한 수급사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

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포기각서 제출을 강요한 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3.7.6 공정위 심결례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L사는 수급사업자에게 15개 금형의 제작을 위탁 시 수급사업자에게 제품 도면만을 제공하고
금형은 수급사업자에게 스스로 설계하여 제작하도록 한 후 금형 수정 보완 및 유지 보수 등을
이유로 관련 상세 도면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L사는 시험생산 과정에서 금형을 수정 보완하거나 하자 발생 시 유지 보수를 위해 설계도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L사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설계 도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유지 관련사항 등
을 협의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위
2013제하3664)

금형 상세도면 요구 사례

사실관계

공정위 판단

C사는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수급사업자로부터 배터리 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취득하
여 자신의 해외 자회사에 라벨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라벨을 제조하는데 활용하는 등 수급사업
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였다.

C사는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기간 중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여 취득한 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사용하였음에도 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취득한 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활용하여 자회사로 하여금 라벨을 생산하도록 함에 따라 자회사와 거래하던
수급사업자는 거래가 중단되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공정위는 C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다. (공정위 2013서제3358)

기술자료 유용 사례

사실관계

공정위 판단

보복조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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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3.9.1 규정 내용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2조의2]

3.9.2 규정 취지

•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원사업자를 위해 협찬금, 종업원 파견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함

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 원사업자의 이익 악화를 이유로 협찬금 등을 강요하는 행위

㉡ 다른 수급사업자도 협찬금을 부담함을 이유로 협찬금 등을 강요하는 행위

㉢ 다량 거래를 조건으로 미리 협찬금 등을 강요하는 행위

㉠ 협찬금 요청

- 연말 결산 대책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협찬금을 요청하여 원사업자 지정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경우

㉡ 발주 내용에 없는 노무 제공

- 소프트웨어 작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종업원을 원사업자의

사업장에 상주시켜 실제로는 발주와 관계없는 사무를 보게하는 행위

㉢ 발주 내용에 없는 설계도면 등의 제출 요구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이나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고 있는 경우 경쟁사업자 또는

자기 계열사에게 저가로 제조 위탁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물품이나 금형의 도면, 기

술자료 등을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제출하게 하는 경우

예상 법위반 행위 유형

3.10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

3.10.1 규정 내용

•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속하는 회사로서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인 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의3]

• 지급수단

 현금(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 지급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금액을 기재

 또한 수급사업자들이 한눈에 지급수단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 및 현금

성 결제비율을 공시하여야 한다

• 지급기간

 지급기간에 따라 구분된 구간별 지급금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지급기간은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 2에서 정한 대로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대금지급

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예상소요 시간 등을 공시해

야 한다.

▶ 공시 의무사항

▶ 공시 빈도 및 시기

•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대로 매년 2회 반기 말(6.30, 12.31)로부터 45일 이내 공시해야 함

▶ 공시 절차 및 양식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기존의 다른 공시제도와

동일한 절차로 공시하면 됨

3.10.2 규정취지

• 개정 하도급법(‘23.1.12. 시행)에 따라 ‘23년부터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

•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하도급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를 2차 이하 협력사에 알려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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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급금의 지급 의무

4. 하도급대금 지급단계에서의 하도급법

• 선급금이란, 원사업자가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장차 지급

할 공사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선급 공사대금이며,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

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 공사대금을 의미한다.

• 따라서, 선급금은 제조나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이므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

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실제 제조나 시공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

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공평하다.

4.1.1 규정 내용

•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

사업자가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6조 제1항]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5.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23년 기준)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

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4.1.2 규정 취지

4.1.3 내용

㉠ A라는 공사에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경석재공사, 승강기설치공사 등 4개의 전문건

설공사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에만 사용하도

록 공사부문을 지정하였다면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부문 수급사업자에게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철근자재 구입에만 사용하도록 품목을 지정하였다면 철근자재를 사용하는

공사부문 수급사업자에게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선급금지급대상 공사 또는 품목전체에

서 해당 공사가 차지하는 금액비율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동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는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것

으로 본다. 즉, 어음은 만기일에 결제되는 것을 전제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만기일에 결

제되지 못하고 부도처리되었다면, 당연히 어음 교부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의 소멸 등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 법정지급기한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의무와 수급사업자의 선급금 보증서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정당한 선급금 지급보증서의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증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통보일로부터 제출일 까지)은 법정지급기한의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4.1.4 선급금의 현금결제비율 등의 유지의무

• 선급금은 선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일부이므로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어음만기일 유지의무나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따라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수

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나아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받

은 경우에도 교부 받은 어음의 만기일(어음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Q&A

Q1.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금을 이

미 지급한 경우, 추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

려면 하도급계약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성대금 지급분을 공제한

잔여 기성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A1. 원사업자는 선급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선급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이미 기성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이미
선급금으로서의 의미가 없으므로 , 원사업자는 이미 지급한 기성비율만큼을 공제하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즉,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기성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기성금부분에 대하여는 선급금 지급의무가 없다.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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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

4.2.1 규정 내용

•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거나 용역위탁한 경우 「수출용원재료

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15조 제1항]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

자에게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15조 제2항]

• 원사업자가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

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

급하여야 한다. [법 제15조 제3항](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 : 2023년 기준 연 15.5%)

4.2.2 규정 취지

4.3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4.3.1 규정 내용

• 관세환급이란 수출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에 제공한 때에는

수출업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원칙적으로 관세는 원자재를 수입한 자가 최종 수출자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받을 수 있

다. 그러나 내국신용장 거래의 경우 수출로 간주되어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 따라서, 원사업자의 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절차는 원재료 수입자가 수입시 납부 한 관세를 수

출자에게 전가하고 이를 전가받은 수출자로 하여금 환급받도록 하는 절차이다.

• 이와 같이 원재료수입자와 최종 수출자가 다른 경우 발급받은 기납증은 국내업체간 거래를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

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

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제1항]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

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법 제13조

제2항]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ㆍ시공 또는 용역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제3항]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13조 제4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

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3조

제5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

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

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연7.5%)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제6항]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하도

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원

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수수료율) 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

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제7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

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 (연15.5%, 2023년기준)에 따른 이자

를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제8항]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원사업자이고 수급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3,000억 미

만인 경우는 이 법에서 정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 의무 규정(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2항, 제24조의4 제1항, 제25조의2, 제33조가 적용된다. [법 제13조

제11항]

㉠ 수급사업자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인도하

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인도한 경우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실거래와 상이하여 관

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직접 관세 등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관세 등 환급에 필요한

환급위임장의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 원사업자가 이를 지체없이 발급해 준 경우

관세 등 환급액의 지연지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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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 하도급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유예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 대금

의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약정을 허용하고 있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만, 이러한 예외규정을 폭넓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법

을 강행 규정화한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

로 이를 아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4.3.3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현금 외에 재산

적 가치가 있어 현금으로 환가할 수 있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

능하다.

• 다만, 하도급대금 지급기일내에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

이 없으나, 어음(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만기일(또는 상환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또는 수수료)를 함께 지급하여야 한

다.

• 또한,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

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할 수 없다.

4.3.2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

▶ 원칙

•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15일 이전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라는 기간이 먼저

도래할 수 있으므로, 먼저 도래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한편,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

지급기일이 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한 경우에는 목

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된다.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산정 시 기준시점

• 목적물 수령일

 이동이 가능한 물건의 경우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날(원사업자의 지배에 두게 된 날)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날

• 건설위탁에 있어 목적물 인수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

• 예외적으로 일괄마감제도를 채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일로 본다.

 목적물의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에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

• 다만, 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기간 산정의 초일이나 중간에 포함되는 공휴일은 기간계산에서

고려하지 아니한다.

4.3.4 어음할인료 지급의무

▶ 하도급법상 어음할인료

•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부도의

위험성을 전가시키는 한편, 만기까지의 금융이익을 부당하게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있다.

▶ 어음할인료율의 결정

• 하도급법상 어음할인율은 시중은행의 어음할인율을 참작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하도급법상 어음할인료(연 7.5%)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4.3.5 지연이자 지급의무

▶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 목적물 인수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월 1회

이상 일괄마감하기로 약정한 경우)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금 성격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현재의 지연이자율은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에 따라 연 15.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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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원사업자가

도급계약의 기성금 지급조건과 동일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하도급법 위반여부?

A1. 하도급계약은 원도급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이며, 하도급법에서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을 위 법정
지급기한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오히려, 하도급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지급하여야 한다.

Q2.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의 부도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A1.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분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나, 공동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분을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서로 연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단독명의로 체결된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체결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기명날인한 공동도급사만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4.4 현금결제비율 등의 유지 의무

4.4.1 규정 내용

4.4.2 규정 취지

4.4.3 현금결제비율 유지 의무

현금결제비율 =
현금지급액

하도급대금지급액
× 100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할 경우에는 당해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

급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

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4.4 어음만기일 유지의무

• 동 규정들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이나 만기일이 짧은 어음으로 지급받고도

하도급대금의 현금비율을 낮추어 지급하거나, 만기일이 장기인 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수급

사업자인 중소하도급업자의 자금난을 가중하고 경영상의 애로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하도급대금의 결제방식을 정한 것이다.

• 즉, 어음결제비중의 증가 및 어음만기일의 장기화, 수취 어음의 부도에 따른 수급 사업자의

연쇄도산 위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

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13조 제4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

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13조 제5항]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지급받은 어음의 만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 안된다.

• 선급금의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므로 원사업자는 선급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현금결제

비율이나 어음만기일 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본계약의 미완성을 이유로 추가개발 용역대금을 미지급한 사례]

H사는 2건의 추가개발 용역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건과 관련하여 ‘추가개발 용역은 본계

약 시스템 구축 용역과 연계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용역수행을 중단하여 본

계약 용역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연계된 추가개발 용역 건도 용역 수행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금지급의무가 없다’ 고 주장함.

추가개발 용역 건은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H사는 발주자로부터 추가계약

에 따른 계약금액 50백만원을 수령하였고, H사는 추가개발 용역 건을 위탁하기 위하여 수급

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며 본 계약 구축 용역과는 별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완성물에 양측 담당자 협의를 통해 세금계산서가 발생된 사실이 있음. 또한, 본 계약 용역 개

발일정 및 진척관리도를 보면 2012.5.1. 개발을 시작하여 2012.5.24.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기

재되었으며, 검사기록 내역에서 용역 완료 여부란에 ‘Y’라고 기재된 것을 고려하면 H사는 위

탁 건에 대해 목적물을 수령하고 검사까지 마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계약 시스템 구축용역

의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공정위 2013서제2966)

4.3.6 공정위 심결례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례

사실관계

공정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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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4.5.1 규정내용

•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 시기의 변동 또

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

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

할 수 있다. [법 제16조 제1항]

•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

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6조 제2항]

•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 제16조 제3항]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추가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수급사업자에게 현금

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여야 하며, 어음으로 지급하

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및 지급한 날로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를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16조 제4항]

4.5.2 규정취지

4.5.4 조정 금액 지급의무

• 동 규정의 취지는 공평의 원칙에 그 존재이유가 있다. 즉,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

경이나 물가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특히 증액)받은 경우, 하도급거래관계

에서도 조정받은 내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타당하다는 점에서 특별

히 의무화하게 되었다.

• 제조 또는 건설위탁을 한 후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의 사유가 발생하였어야 한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아야 한다.

• 수급사업자도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 설계변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

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

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즉, 개별품목별로 조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별로 세부공사 내역에 따라 조정받은 내용과 비율을 맞추어 지급하여야 하며, 총액지급방

식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면 된다.

•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받기 이전에 체결된 경우라도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원사업

자가 조정기준시점 이후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조정해준 경우에는 적법하다.

•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

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도급관계에 있어 원사업자(재하도급관계에서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

은 수급사업자(재하도급관계에서 원사업자)가 2차 하도급업체인 제2의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에도 법 제13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적용을 받는다.

4.5.3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 요건

㉠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고, 물가변동조정율이 3%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 규정은 하도급법상

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어야 한다. 

㉡ 물가변동분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지급된 선급금에 대하여는 이미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조정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 

㉢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물가변동 등을 이유

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았다면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해 주어야 한다.   

즉, 원도급대비 하도급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물가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증액의무를 부담한다. 

• 원사업자는 추가금액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지연이자 연 15.5%).

• 또한, 추가금액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

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가 받은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조정기준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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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거실장, 신발장, 씽크대와 같은 시설물을 도면 및 시방서 등에

의하여 제조 의뢰한 경우, 위 시설물을 제작 납품만 하고 설치는 원사업자가 직접 설치한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ESC)의무가 있는지 여부?

A1. 하도급법 제16조상의 물가변동분 반영의무는 제조위탁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해당

위탁물을 제조하는데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면 발주자로부터 적용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해 주어야 한다.

Q2. 하도급계약 체결시 계약예정금액이 당해 연도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금액임을 수급

사업자가 인정하여 이를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명기한 경우에도 원사업자가 조정을 지급

받았을 경우 이를 조정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A2.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사업

자와 수급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계약하면서 당해 연도의 물가상승 분이 포함되어 있음이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하여 입증되고,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원사업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 않아도 하도급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수 있다.

Q&A

Q3.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단가를 조정함에 있어 기존의 공종에 대한 추가시공한 부분

과 신규공종 추가의 경우 조정기준은 어떠한가?

A3. 기존의 단가가 있는 공종에 대한 추가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당초의 하도급단가를 유사단

가로보고 도급단가의 설계변경에 따른 조정 비율을 적용하여 하도급단가를 결정하면

된다. 다만, 설계변경부분이 기존의 공사내역과 상이한 신규공종의 경우에는 발주처로부터

적용받은 단가를 기초로 하여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하도급단가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4.6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4.6.1 규정 내용

4.6.2 규정 취지

• 원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납품단가 조정 협의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조정 신청권’을 부여하였다.

•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나 수급사업자

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제16조의2 제1항]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

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법

제16조의2 제2항]

• 원사업자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과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6조의2 제10항]

4.7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4.7.1 규정 내용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또는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법 제17조]

4.6.3 적용 기준

• 수급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

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원사업자는 조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단, 수급사업자가 신청한 내용 대로 조정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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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4.8.1 규정 내용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 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ⅰ) 해당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ⅱ) 자기가 구입,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

금 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12조]

4.8.2 규정 취지

• 본 규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재료, 장비 등 수급사업자의 시공에 필요한 물품을 공

급할 때 그 대금을 하도급대금과 상계하거나 지급 후에 수령하지 아니하고 선수령하는 부당

한 계약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 물품 등의 구매나 사용 대가를 부당하게 결제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는 것

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즉, 물품 구매대가 등의 부당결제는 수급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하

도급 대금을 감소시켜 수급사업자의 자금융통을 어렵게 하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큰 불이익

이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4.8.3 적용기준

• 수급사업자가 물품을 당해 하도급작업 이외의 다른 작업에 사용하거나 전매한 경우 등 수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원사업자가 자신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함에 있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대가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5.1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5.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장을 위한 하도급법상 제도

5.1.1 규정 내용

5.1.2 규정 취지

•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 미래에 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특징지워지며, 통제

불가능한 위험(예: 천재지변에 의한 공기지연 등) 외에 통제 가능한 위험(예: 유동성부족 등)

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 건설업체의 이러한 위험을 분산시키고 건설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증제도

가 필요하다.

• 건설공사는 장기계속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 비추어 항상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수급사업자가 안심하고 시공에 전념할 수 있기 위하여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장할 필요

성이 있다.

•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금액의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의2 제1항]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

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

부에 의하여 한다. [법 제13조의2 제5항]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

• 원사업자는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때 공사기간 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

금의 지급보증이나 1회계연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

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법 제13조의2 제7항]

5.1.3 지급보증의무에 대한 예외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 등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급보증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공사금액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

②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함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4.7.2 규정 취지

• 개정 전의 규정은 “의사에 반하는 대물변제를 금지한다.”는 규정으로서 이는 ‘특정행위를

금지’하는 ‘네거티브’의 규정이었는데,’17.4.18자로 모든 대물변제를 금지하고 단서 규정을 통

하여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다.

• 본 개정으로 인하여 대물변제 자체의 위법성 추정과 아울러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물변제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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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보증의 내용 및 방법

③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칙적으로 현금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 보증서의 교부시기

1. 보증서의 경우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원사업자가 보증기관으로 부터 보증

서를 발급 받았어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있으면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이다.

2. 지급보증의 방법으로서 현금 또는 보증서중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3. 하도급대금의 보증채무자인 원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은 보증서를 교

부하고 수급사업자로부터는 계약이행보증서 대신 반드시 현금을 납부토록 하거나 기성금에서

보증금 형태로 공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이다.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교부하여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비로소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이미 보증한 사업자와 합병을 하거나 상속, 영업양수 등을 통하여 그 지

위를 승계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동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

아도 된다.

3.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조정시점에서 변

경된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대금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 보증내용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를 지급보증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백

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하도급법에서는 공사기간에 따라 보증범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2.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공제한 금액,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금액 - 선급금/공사기간(개월 수)〕 × 4,

4. 기성금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 선급금/공사기간(개월 수)〕×기성금지급주기(개월 수)×2 이다.

▶ 동시이행관계

1. 수급사업자도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하는 바, 원사업자

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양 당사자의 채무가 상호 의존 관계가 인정되므로, 양 채무는 동시이

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

5.2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5.2.1 규정 내용

•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

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

하여야 한다. [법 제14조 제1항]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면허· 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

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

자간에 합의한 때

 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

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

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법 제

14조 제2항]

•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입증할 수 있

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4조 제3항]

•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

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법 제14조 제4항]

•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법 제14조

제5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14조 제6항]

※ 지급 보증 조항은 강행 규정으로서 원사업자의 재무상황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제외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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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이므로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의 직접적인 의

무의 당사자는 아니다. 그러나 이처럼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을 완전히 분리하여 별개로

취급하는 것은 수급사업자가 실제시공을 하고 이에 따른 완성물을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인

수하는 현재의 건설시장의 현실과는 차이가 있고, 원사업자의 경영사정에 따라 수급사업자

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에 직면할 수도 있다.

• 즉, 발주자로서는 공사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공기지연이나 부실 시공의 문제

에 봉착할 수 있다.

• 또한,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시공에 따른 공사비를 확보하기 곤란하여 심각한 자금난에

빠질 우려가 있어 연쇄 도산할 우려가 매우 높다.

•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하여 후견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부도 등

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연쇄 도산의 방지 및 중소하도급자의 신용경색의 완화를 위하여, 현행

하도급법 제14조에서는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규정하게 되었다.

5.2.2 규정 취지 5.3 하도급대금 연동제

5.3.1 제도의 내용

5.2.3 관련문제((가)압류 및 전부 명령(추심명령) 등과 직접지급제도)

▶ 직접지급사유 발생 후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

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됨

• 이에 동 가압류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이

미 소멸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에 해당되어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

령도 무효임

• 따라서 이러한 경우 발주자는 (가)압류 등과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함

▶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 (가)압류의 효력에 의해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이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해 보전되었

으므로 이 경우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지 않더라도 하도급법상 책임을 묻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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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이내의 범

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

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7항]

•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원

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법 제2조 제16항]

• (주요 원재료)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할 원재료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

 천연재료 :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 등

 화합물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 등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

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등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 타이어, 전

기 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모듈, 반제품 등

• (연동 대상 원재료)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법 제2조 제16항에서 정의한 주요 원재

료(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한다. 다만,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원재료라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다.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연동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

는 지표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

만 지표가 없거나 고시된 지표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가격 협상력 등으로 인해 고시된 지표

와 실거래가격 간 괴리가 큰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의 실거래가격,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은 원재

료 가격 변동률의 산정하기 위해 정하는 시점이다. 비교시점의 원재료 가격이 기준시점의 원

재료 가격과 얼마나 변동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원재료 가격 변동률을 산정한다.

•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변동한 비율로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그 변동비율 이상 변동한 경우 하도급대금을 조정하기로 한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한

다. 예) ±3% 이상 변동 시

• (조정주기)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하도급대금 연동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한다. 예)

1개월, 분기

• (조정일)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예) 매월 1일, 매

분기 말일

• (조정대금 반영일) 목적물 등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

한다. 표준 연동계약서 제6조 제4항에 따라 원사업자는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

적물 등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 예) 매월 1일, 연동일로부터 7일 이내, 매 분기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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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기 위한 산식을 말한다. 예) 변경단가 = 비교시점의 원

재료 기준가격 x 원재료 중량(2kg) + 5,000원

• (반영 비율)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말한다. 변동분의

반영비율을 100%로 정하는 것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부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개별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원·수급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반영비율을

정할 수 있다. 예) 100%

5.3.2 제도의 취지 및 예외

•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원칙)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추가, 변경 위탁 포함)을 하는 경우 하도

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법 제3조

제2항 제3호]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을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법 제3조 제3항]

• (예외)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

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원사업자는 서면에 하도급대

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3조 제4항]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

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3조 제5항, 제30조의2 제4

항]

5.3.3 하도급대금 연동의 절차

<연동 절차 도식>

1. 표준 연동계약서의 작성 및 하도급대금 연동표 작성 : 당사자간 협의하여 연동계약 체결하기로

한 경우, 양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함, 연동 계약은 하도급거래 최초

계약 시 또는 변경된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체결하여야 함.

2. 조정일에 변동율 확인 하도급대금 산출·조정 후 조정대금 반영일에 조정된 하도급대금 적용

3. 하도급대금 등 변동표 작성 : 하도급대금이 조정된 경우 작성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4. 조정된 하도급대금의 지급

5. 서류의 비치 : 3년

5.3.4 원사업자 체크리스트

시기 주요 체크리스트 상세 내용

계약

체결 전

(성실 협의 의무)

원사업자는 연동계약

체결시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

-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수급사업자 합의에 따라 연동제

적용을 할 수 있음

- ①연동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②회의 개최, 의견교환등실질

적인협의를진행하지 않은 경우, ③권한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등은 성실한 협의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음

(계약서 기재사항)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할 것

- ①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②주요 원재료, ③조

정요건, ④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⑤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⑥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위한기준시점및비교시점, ⑦조정일,

⑧조정주기 및⑨조정대금반영일등을서면에기재하여수급사업자에게발급

해야함(하도급법 제3조,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

- 표준 연동계약서에 첨부된 하도급대금 연동표를 참고하여 작성

(탈법행위의 금지)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된 탈법행위 금지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됨(하도급법 제3조 제5항)

(예) 쪼개기 계약, 미연동합의 강요·유도 등

계약 체결

후 조정시

(원사업자의 조정 의무)

조정요건 충족시 조정된

하도급대금 지급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연동계약서에 정한조정일마다변동률을확인

하고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에따라목적물

등의하도급대금을산출

- 원사업자는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하도급대금을 조정

하여 조정대금 반영일에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

- 원사업자는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조

정된금액을기준으로하도급대금을 지급

- 하도급대금이 조정되는 경우 원·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 변동표

에 해당 사항을 기재

조정

종료 후

(연동 협의 서면 보존)

가급적 연동계약 체결

시작부터 종료까지

과정을 상세히 기재하여

보존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연동계약서와 이에 부속되는 하도급대금연

동표·변동표를3년 동안 보관해야함(하도급법 제3조)

- 성실히협의에응했는지여부를확인할수있는회의록,이메일,공문등도

같이 보존

(연동지원본부 활용)

-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①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②하도급대금 연동의 도

입 및 조정실적 확인, ③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교육및 컨설팅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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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사건처리 절차 개요

6.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6.1.1 사건의 단서

6.1.2 사전심사제도

• 사건의 단서(사건의 조사에 착수하는 원인)가 되는 것은 신고 및 직권인지가 있다.

☞ 사건의 단서라 함은 사건의 조사에 착수하는 원인을 말한다.

6.1.4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신고사건의 경우 먼저 당해 거래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 및 검토가 있어야 한다.

• 여기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사건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즉, 사건으로 더 이상 처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게 된다. 

6.1.3 사건의 조사

•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인 경우에는 사건의 단서에 따라 담당자는 심사관에게 사건

심사착수보고를 하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하여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밝혀낸다.

• 다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게 되거나, 적용대상이 아님이 밝혀지는 등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의절차를 종료하게 된다.

▶ 경고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

고 인정하는 경우

•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경우

• 법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 통상적․반복적으로 경고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 수급사업자의 청산, 폐업으로 인한 연락두절이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자진시정이 불

가능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5.3.5 시나리오별 (미)연동 계약서 작성요령

5.3.6 연동제와 조정협의제도(법 제16조의2) 비교

구분 연동제 조정협의제도

대상 주요 원재료의 비용
공급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납품대금

조정

협의 시점

사전

(계약체결 시)

사후

(계약체결 후 공급원가 변동 시)

강제성 의무

자율

(다만,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 시

원사업자가 협의에 응할 의무 존재)

제재
서면 미기재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1천만원)

조정협의 거부 또는 게을리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벌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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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권고

▶ 시정명령

• 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위반행위를 시정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시간이 경과되어 위

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크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반행위 내용이 경미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

•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

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시정명령을 함에 있어 피심인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속고발제)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시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

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복조치 금지 위반 시 3억원 이하, 경영간섭 및 탈법행위 위반 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의무고발 요청제도)

▶ 과징금

• 과징금 부과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나 그 피해금액

이 많은 경우, 위반행위의 수가 많거나 과거 법위반전력이 많아 향후 법위반행위 재발 방지

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피심인은 공정위의 확정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6.1.5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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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처리절차 흐름도

❶사건의 단서 >

❷사건의 인지 >

❸사건 처리 >

❹하도급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
(하도급법 실효성 확보수단)

신고(직권인지 포함)

사건심사 착수보고

접수사실 통보

심사 불개시 분쟁조정 협의회

조정 불성립 조정 성립

조사 중지

하도급법 적용여부 검토

적용요건 흠결
또는 신고취하

하도급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소재불명으로 조사곤란

보고

의뢰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

확보 곤란

종결처리 경고 시정명령심의절차 종료무혐의

위반사실이 없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 없음

적용요건 흠결
조사중 신고취하

위반여부 판단곤란

위반내용이 경미
하거나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

검찰고발

시정명령
불이행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요청

지나치게
악질적이거나
상습적일 경우

과징금

악질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공표 명령

위반정도가 중대하고
위반동기가 고의적



6.2 사건의 단서

6.2.1 위반행위의 신고

• 원사업자로부터 직접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당한 수급사업자를 비롯하여 하도급거래행위

및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 다만,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경우 특정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위반사실을 적시하고, 객

관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불개시(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하지 아니함)하게 된다.

6.2.2 직권인지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직권으로

인지하여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 사건의 단서란 사건의 조사 및 처리의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을 의미한다.

①누구든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22조 제1항].

②수급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의 법위반 행위에 관한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어 공정

거래위원회가 이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의한 최고가 있는 것

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2조 제3항].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6.2.3 사전심사

• 법위반 혐의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절차의 개시에 앞서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요건의 충족여부

 법 2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기간(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의 경과 여부

 하도급법 적용대상 여부

•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분명치 아니한 사건 등은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

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심사불개시)

6.3 사건의 조사

6.3.1 규정 내용

6.3.2 규정 취지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조사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수반되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사에 관한 근거조항이 반드시

필요한 바, 위 규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한을 부여한 근거조항이다.

• 『사건의 조사』라 함은 하도급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정보 등을 수집하

여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위한 권력적 조사 활동을 말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

사를 할 수 있다. [법 제22조 제2항]

6.3.3 조사방법

6.3.4 조사권의 침해에 대한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및 관련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업무

및 경영 상황, 장부·서류 기타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

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법 제27조 제2항, 공정거래법 제81조]

• 제출이 요구되는 관계서류의 종류가 일정하게 정하여진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조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 과태료 [법 제30조의2]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1억원 이하, 임직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 → 1천만원 이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요 내용을 누락 또는 거짓으로 공시한 자

 출석처분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등

• 원사업자 → 5천만원 이하, 원사업자의 임직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 → 5백만원 이하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

• 원사업자 → 5천만원 이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

을 피하려는 행위를 한 자

• 원사업자 → 1천만원 이하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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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분쟁 조정

6.4.1 규정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하도급법의 취지에 비추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등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법 위반사실이 발생한 경우,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 시정조치의 유형에는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등이 있고, 법 위반 횟수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 과징금부과, 입찰참가자격제한, 검찰 고발 등의 강력한 제재수단이 있다.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벌

점을 부과하여 위 조치유형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감안하고 있다.

6.4.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목적

•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대부분 당사자들간의 사적분쟁으로서의 성격이 강하

므로, 법 위반사실 여부보다는 신속하고도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점

에서 하도급법에서는 부분적인 분쟁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6.4.3 조정절차

6.5 위원회 상정

6.5.1 회의상정 안건

6.5.2 피심인의 의견 제출기회의 부여

•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하기 전에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사건의 단서, 심사

경위, 심사관의 조치의견 및 첨부자료)를 송부하여 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문서로 심판관

리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5.3 의결 등의 조치 및 통지

6.6.1 개요

• 심판관리관은 의결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결 등의 합의가 있는 날로부터 40일(과징금 부과금

액의 확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75일) 이내에 피심인 또는 권한 있는 기

관의 장에게 의결서 등의 정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해당 심사관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

다. 다만, 약식의결서의 경우는 심사관이 피심인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재의 필요성

•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 및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위반행위를 억제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하게 되므로 법위반 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하도급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는 최소한 조사대상업체의 출석과 내부자료

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필요가 절실하다.

• 즉, 공정위 조사는 원칙적으로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내부자료의 진실성

및 최소한의 자료제출에 대한 책임을 조사대상 업체에게 부과한 것이다. 이는 피조사자의 협

조없이 필요한 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부자료의 진실성을 담보하

기 위한 취지이다.

• 협의회에서 양당사자가 조정조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때 조정이 성립된다.

•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법 제24조의6]. 

▶ 조정성립의 경우

•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

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조정불성립의 경우

▶ 소회의 안건

• 하도급법 위반에 의한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영업정지

요청및 고발하는 경우

▶ 전원회의 안건

• 이의신청사건 및 소회의 등에서 전원회의 상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6.6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24조 제1항]

•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법 제24조 제2항]

•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법 제24조의5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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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법 제25조 제1항]

• 시정에 필요한 조치는 위반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곤란하

나 작위를 명하는 것과 부작위를 명하는 것이 있다.

• 하도급법에 작위명령(...를 지급하여야 한다.)형식으로 규정된 경우, 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작위명령을 하는 것이 곧 시정에 필요한 조치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금지

명령(...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 단순히 부작위를 명하는 것만으로는

당해 하도급 법위반행위를 시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예를 들면, “부당하게 목적물 수령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것에 대한 시정조치

는 수령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고, “부당하게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라는 형식의 재발방지명령을 발하게 된다.

6.6.3 공표명령

※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한다.

6.6.4 과징금

구분 경고(서면)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벌점점수 0.25 0.5 1.0 2.0 2.5 3.0

• 공표명령이라 함은 피심인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

• 공표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회사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되어 법 위반 억제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소비자나 국민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주는 측면 에서 알 권리를 충족시

키는 기능도 한다.

• 다만, 공표명령제도는 헌법상 보장되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 금지 원칙이나 양심의 자유에 반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사죄 광고가 아니라 단순히 법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이므

로, 헌법상 기본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 공표명령제도의 의의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 제25조 제3항]

• 공표명령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면서 법 위반 사실을 공

표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시정조치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공표를 명할 수는 없다.

▶ 공표명령의 요건

▶ 근거규정 [법 제25조의3]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

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

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과징금제도의 의의

• 과징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 즉, 경제법상의 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이익액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행정제재금의 성격을 가진다.

▶ 과징금 부과기준

•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①위반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크게 저해된 경우

②큰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③ ①및 ②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법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등이 미지급금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날 또는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

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원사업자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업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96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98조]

6.7.1 규정 내용

6.7 처분 불복

6.7.2 규정 취지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업자에게 그 처분에 대한 방어권 및 불복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한다.

• 즉, 피심인의 이의신청권은 피심인에게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공정

위로 하여금 시정조치 등을 다시 검토케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공정위의 자주성

을 존중하고 행정소송의 폭주를 피하여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시정조치 유형별 부과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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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불복방법

•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그 권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처

분청(공정거래위원회) 자신이 이를 재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 이의신청을 위하여는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신청기간(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재심의를 청구하여야 한다.

• 공정위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권

• 공정위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

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이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의신청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다.

•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공정위의 소재지를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

로 한다.

▶ 행정소송 청구권

6.8.3 양벌규정

6.8 벌칙

6.8.1 벌칙의 내용

6.8.2 벌금

• 다음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서면 발급 및 보존규정을 위반한 자

② 부당한 특약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③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및 감액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④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⑤ 선급금의 지급규정을 위반한 자

⑥ 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⑦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 하도급법상 벌칙에는 형벌인 벌금형이 있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처분이 있다.

• 형벌은 하도급법상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체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이며, 과태료는 조사의 거부∙방해 등 하도급법의 원활한 운용

을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인 절차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다만, 벌금부과에 관한 권한은 사법부에 있는 것이므로 검찰(약식기소의 경우) 또는 법원에서

벌금액을 확정하여 부과한다.

⑧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⑨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⑩ 하도급대금의 지급규정을 위반한 자

⑪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 규정을 위반한 자

⑫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규정을 위반한 자

⑬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⑭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규정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② 보복조치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③ 탈법행위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규정 내용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해당하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법 제31조] 

▶ 규정 취지

• 양벌규정이란, 법 위반행위를 직접 행한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도 처벌 하는 것을

말한다.

•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것에 불과하므로 징역형, 벌금형 등

의 형벌을 받을 수가 없어 범죄능력이나 수형 능력이 부인된다.

• 따라서, 법인이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양벌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법인 자체에도 벌금형은 부과할 수 있

다.

6.8.4 고발

▶ 근거 규정 [법 제32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규정 취지

•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관한 규정으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중

대한 예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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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하도급법 위반여부에 관한 조사를 할 수는 있으나, 공정위의 고발

이 없으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할 수 없고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진다.

• 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형벌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법목적의 실

현이 불가능하다고 봄이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안에 있어 공정위로서는 당연히 고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도 같은 입장).

•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의무고발요청제도)

▶ 고발권 행사의 재량성 여부
6.9.3 벌점의 부과기준

6.9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6.9.1 개요

6.9.2 용어의 정의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

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10점을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법 제26조 제2항]

①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의 경우: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

②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의 시정조치일

6.9.4 가중점수 기준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 벌점

•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 경감점수

•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가중하는 점수를 말한다. 

▶ 가중점수

• 의결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

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

다.

▶ 누산점수

•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

(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벌점을 0점으로 한다.

①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미지급금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날 또는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함에 따라 경고를 받은 경우

②분쟁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당사자가 그 합의내용을 이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로

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과거 3년 동안 법 제6조, 제13조제1항·제3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의 규정, 제14조제1항, 제15조 또는 제17조 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하고, 벌점을 2회 이상 면

제받은 경우에는 "(벌점의 면제횟수 - 1) × 0.5"의 점수를 벌점에 가중한다.

6.9.5 경감점수 기준

• 누산점수를 계산할 때에는 항목마다 1회만 벌점을 경감할 수 있다.

연번 경감사유 경감점수

1 표준계약서 사용 우수
90% 이상 2

70% 이상 90% 미만 1

2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우수
100% 1

80% 이상 100% 미만 0.5

3 건설하도급 입찰 시 입찰정보공개 우수
80% 이상 1

50% 이상 80% 미만 0.5

4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우수업체

최우수 3

우수 2

양호 1

5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중소기업 대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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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

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관계 행정기관 (조달청,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10점이 초

과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위로부터 요청이 있는 자에

게는 「국가계약법」 제27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

항]

연번 경감사유 경감점수

6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평가 우수업체

최우수(AAA) 2

우수(AA) 1

7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사업자간 합의를 통한 직불

발주자 직불처리 비중
50% 이상

1

발주자 직불처리 비중
50% 미만

0.5

8
원사업자가 자신의 법 위반행위로 발생한

수급사업자 피해를 자발적 구제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경우

해당사건 벌점의
50% 이내

피해를 50% 이상을 구
제한 경우

해당사건 벌점의
25% 이내

※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3] 벌점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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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벌점 부과행위의 행정처분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과 같이 판시함

하도급법상 벌점 부과행위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고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3.1.12.선고2020두50683판결)

관계 행정기관 장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의 행정처분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함

사업자로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이 있으면 장차 후속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
한 될 수 있는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한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의 적법성을 다
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부합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2.2.선고 2020두48260판결)

대법원 판례

벌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6.10 동의의결 제도

6.10.1 개요

6.10.2 절차 및 취소

• 동의의결제도란 경쟁제한 또는 불공정거래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이다. [법 제24조의9]

6.10.3 이행강제금

•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 제1항중 “소비자”는 “수급사업자”로,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124조부터 제127

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29조 및 제30조”로 본다. [법 제24조의10]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

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 제24조의11]

•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

용한다.



하도급분야에서 동의의결 확정된 첫사례

동의의결 경위

- Y종합건설 동의의결 신청 및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 2022. 10. 공정위가 조사중인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에 대한 동의의결 신청

√ 2022. 12.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 ①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②수급사업자 에게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③추가공사대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중이었음

- 공정위는 Y종합건설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후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

√ 검찰총장 이견 없음 통보, 국토교통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는 의견 미제출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시정방안의 이행계획 및 이행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 제시

√ 이해관계자인 수급사업자는 동의의결에 대한 동의 의사와 함께, 향후 Y종합건설이 체결할

하도급계약에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없는 수목하자의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별도 비용을

지급 한 후 하자보수를 지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요구하였다.

-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등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함

√ 2023. 03.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 2023. 03. ~ 04. 이해관계인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검찰 협의

√ 2024. 03. 최종 동의의결 확정

동의의결 주요내용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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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공사대금 314,290천원 및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143,342천원 지급

■ 수급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된 민사상 손해액 275,278천원 및 상법상

지연이자 82,090천원 지급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 방안

■ Y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시 현금결제 비율을 100%로 유지한다.

■ Y종합건설은 하도급계약 체결 시 건설공제조합의 전자계약시스템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를 필수로 사용한다.

재발방지 방안

■ Y종합건설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하며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한다.

■ Y종합건설은 향후 하도급공사 완료 이후 하자담보기간 동안 발생된 수목 하자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공사상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수목유지관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별도 지급하고, 하자보수를 지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한다.

구분 주요 내용 구체적 시정방안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시정방안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ㅇ 추가공사대금 314,290천원 및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연 15.5%) 143,342천원 지급

특약 관련
손해액 및

법정이자 지급

ㅇ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전가하고, 계약내역에 없는

설계 업무 및 수목유지관리 책임을 부담시키는 내용

의 특약 설정 으로 인해 발생된 민사상 손해액

275,278천원 및 상법상 법정이자(연 6%) 

82,090천원 지급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

하도급대금
지급방식 개선

및
표준하도급계
약서 사용 등

ㅇ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시 현금결제 비율을 100%로 유지

ㅇ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 하도급계약(변경계약
포함)을 체결할 시 건설공제조합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및 표준하 도급계약서 필수 사용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방안

하도급거래
관련 교육이수

ㅇ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대금지급 및 공사관리 등 하도급 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신청인 소속 임직원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생산성본부,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

ㅇ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

하자보수에
관한 하도급

계약내용 개선

ㅇ 향후 하도급공사 완료 이후 하자담보기간 동안 발생
된 수목 하자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공사상 잘못
이 없는 경우 에는 신청인이 수목유지관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별도 지급하고, 하자보수를 지시하
도록 계약서에 명시

최종 동의의결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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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편람

기업집단 규제정책

지주회사 제도

공시

Ⅶ



1. 기업집단 규제정책 개요

1.1 기업집단 지정제도

① 기업집단

• 동일인(사람 또는 회사)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

② 기업집단 범위

동일인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동일인이 다른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 간에 임원겸임 등 인사교류가 있는 경우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 동일인 관련자 : 동일인의 친족,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및 단체, 임원 등

③ 기업집단 규제정책의 적용

•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및 시장경쟁 저해 방지 등 공정 시장경쟁 조성을 위해 매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및 공시대상 기업집단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지정하여 의무 및 규제를 적용

④ 기업집단 신고 등 의무사항

기업결합 신고

(법 제11조)

 M&A 등의 기업결합은 사전에 신고하여 공정위가 시장경쟁 제

한성을 심사하며 승인시에만 기업결합 가능

공시제도

(법 제26조~29조) 

 기업의 이해관계자(주주 등)에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를 보호

하기 위해 기업의 주요사항을 공시

⑤ 기업집단 신고 등 규제사항

구분 내용

상호출자 금지

(법 제21조)

 실질적인 출자없이 계열회사 확대 방지를 위해 2개의 계열회사

가 상호간 주식을 보유하는 출자행위 금지

순환출자 금지

(법 제22조)

 계열회사 부실에 따른 연쇄적인 악순환 방지를 위해 3개 이상

의 계열회사가 상호 연결된 출자고리 형성 금지

채무보증 금지

(법 제24조)

 계열회사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회사간 국내 금융

기관을 통한 채무보증 금지

부당지원행위 금지

(법 제45조)

 계열회사 및 공익법인 등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되도록 자금, 자산, 상품∙용역 등을 거래하는 행위 금지

1.2 기업집단 지정 등 자료 제출

구분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주식소유 및 채무보증 현황 자료 제출

작성
대상

기업집단내소속회사및비영리법인

제출
시기

 1차 : 3월 (주총전중간결산자료기준)

 2차 : 4월 (결산주총완료후, 최종자료

기준)

정기 : 5월

비정기 : 계열편입시편입통지이후

(편입회사)

제출
자료

 [대표회사] 동일인및친족현황, 비영

리법인현황

 [소속회사] 회사현황(재무, 임원, 주주

등), 내부지분율, 비계열사주식보유

현황(15% 이상) 등

 [대표회사] 지배구조현황(지분도)

 [소속회사] 주식소유현황, 채무보증

현황, 확인서등

공정위
활동

대규모기업집단시책적용대상확정

(5월)

계열편입위반사항점검

주식및채무보증현황발표

기업집단내출자규제및채무보증현

황점검

위반시
제재

인식가능성및중대성에따라경고~고

발 (동일인)

벌칙 : 2년이하징역또는1.5억원이하

벌금

벌칙 : 1억원이하벌금

구분 내용

기업집단 지정 등

자료제출

(법 제 31조)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적용대상 확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에 관

련자료(일반현황, 재무 등) 제출

계열회사 편입 및

제외 신고

(법 제32조)

 기업집단 지정 이후 계열회사 편입/제외 변동 발생시, 기업집단

시책 적용대상 변동을 위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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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계열회사 편입 및 제외 신고
신고
예외

 다른회사와공동으로회사의설립or 주식20% 이상 (상장사15%)   취득시, 다음중어느하

나에해당하는회사

①자본시장법에따른투자회사

②민간투자법에따른민간투자사업시행회사

③부동산투자회사법에따른부동산투자회사

신고
유형

공정위
활동

 기업결합신고위반또는미심사기업결합수시조사

위반시
제재

 과태료 : 사업자– 1억원이하 / 임직원등개인– 1천만원이하

구분 계열편입 계열제외

지분율

요건

 동일인및동일인관련자*와합하여30% 

이상(의결권있는주식기준)이며, 최다

출자자

 계열편입요건을모두충족하지않는회사

 계열편입요건을충족하더라도, 다음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회사

①출자자간합의/계약등에따라동일인관

련자* 외의자가사실상경영을하고있다고

인정되는회사

②동일인의친족이독립적으로경영하고있

다고인정되는회사 (친족독립경영)

③임원이독립적으로경영하고있다고인정

되는회사 (임원독립경영)

④최다출자자가2인이상으로써지배적영

향력을행사하지않는다고인정되는회사

i. 사업구조조정을위해현물출자또는합병

등에의한방법으로설립된회사

ii. 민투법에의한민간투자사업법인

⑤파산또는회생절차진행중인회사등

지배력

요건

 동일인이또는동일인관련자*가경영

에지배적인영향력이있다고인정되는

회사

①임원선임 : 대표이사임면또는등기

임원50% 이상 (선임권보유포함)

②주요의사결정에지배적인영향력을

행사

③동일인또는동일인관련자가지배하

는회사와 임원겸임

 통상적인범위를벗어난거래또는채무

보증관계

 사회통념상경제적동일체인정되는회

사

공정위

활동
 위장계열사등계열편입/제외수시조사

위반시

제재

 과태료 : 사업자 - 1억원이하 / 임직원등개인 - 1천만원이하

 기업집단지정자료제출시계열편입허위또는누락으로추가제재 Risk 존재함

※ 동일인 관련자* : 동일인의 친족,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및 단체, 임원 등

1.4 기업결합 규제 및 신고

지분율 또는 지배력 요건 충족 시 계열회사로 편입하고, 계열제외 요건 해당 시 계열제외 신고 (공정위
심사 후 결과 접수)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대상 변동 적용

기업결합이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기업들이 자본적∙인적∙조직적인 결합을 통하여 공통의
지배력 하에 통합되는 것을 말하며, 공정거래법에서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기업
결합으로서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정의
하고 있음. 다만,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이라고 하더라도 기업결합으로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에 따른 폐해보다 크거나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하도록 하고 있음

구분 내용
계열사간
결합 시

신고시기

주식
취득

①발행주식 20%(상장사 15%) 이상 취득
②추가 주식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
는 경우

X

사전
계약 또는 주총
의결일 등 이후,
기업결합일 이전

합병 타사와 신설∙흡수∙분할합병 하는 경우
O

(간이신고)

영업
양수

①타사의 영업 양수/임차
②경영의 수임
③타사의 영업용 고전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양수

O
(간이신고)

회사설립
참여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최다출자
자가 되는 경우

X
(특수관계인외
참여시 신고)

임원겸임
대규모회사의 임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
을 겸임

X 사후
선임의결일
30일 이내

구분 내용

신고
기준

 기준1 : 회사의자산또는매출액
-신고회사 : 3,000억원이상
-상대회사 : 300억원이상
-기업집단의소속회사일경우, 기업집단전체의자산또는매출액합계하여산정
-외국회사의경우, 국내매출액300억원이상인경우만해당

 기준2 : 거래금액
-거래금액(인수채무합계포함) ≥ 6,000억원

Q1. 계열회사 판단에 대한 공정위 실무 기준

A1.

① 지분율 관련 요건 : i)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자의 계열회사

로 판단 (예외적으로 지배력 요건이 지분율 요건을 충분히 상쇄할 경우에만 계열회사로

미판단), ii) 50% 최다출자자가 2인(A,B)일 경우, A와 B의 공동의 지배 인정 가능(나머지 지

배력 크기도 동일할 경우)

② 지배력 관련 요건 : i) 임원 선임 권한, 임원 구성, 정관이나 협약서 상 주주간 의사결정 절

차‧방법, 권리‧의무 관계 등에 비추어 누가 더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검토, ii) 기타

인사이동, 자금대차, 채무보증, 거래현황 등도 부가적인 기준으로 삼음

③ 기타 고려 요소 : i) 기타 해당 회사의 법인격, 설립 목적 및 경위, 타법령 적용대상 여부,

주무관청 존재 여부, 주주간 구성 및 분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열회사 여부를

판단, ii) 현재 시점의 지배력 뿐 아니라 향후 장래의 지배력까지 살펴보아야 하므로 종합

적, 다각도로 검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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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공동투자 법인 관련 계열회사 판단 기준

A2. 

① 동일인 측이 최다출자자인 경우

i) 원칙 : 계열회사로 편입

ii) 예외 : 출자자간 합의․계약에 의해 비동일인 측이 경영을 지배함이 명백할 경우 제외

인정 (편입 후 제외)

② 동일인 측과 비동일인 측이 공동 최다 출자자인 경우

i) 원칙 : 양 측이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공동 계열편입

ii) 예외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동일인 측으로 미편입

① 정관 또는 합작계약서 등에 의해 비동일인 측이 이사의 과반수와 대표이사 (공동

대표 포함)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및 이사를 선임

하였을 것

② 최소한 감사 1인을 비동일인 측이 선임 하였을 것

③ 동일인측 계열회사와의 자금 대차나 채무 보증 등이 없을 것

③ 비동일인 측이 최다 출자자인 경우

i) 원칙 :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미편입 또는 제외

ii) 예외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열편입 또는 제외 불인정

① 동일인 측이 임원(감사 포함)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

② 동일인 측이 가장 많은 이사를 선임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

③ 양 측이 동일한 수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 측이 대표이사

(공동대표포함)를 선임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

④ 기타 정관․합작계약서, 임원구성 현황,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관계 등을 종합 감안

할 때, 동일인 측이 당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Q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관련 계열판단 기준

A3.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인 경우

i) 원칙 : 무한책임사원(GP) 측 계열회사로 판단

ii) 예외 : 특정 유한책임사원(LP) 측이 GP와 함께 공동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LP 측 계열회사로 공동 편입 (예를 들어 LP 1인이 거의 100% 

지분을 갖고 단독으로 정관 변경, GP 해임 등 주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출자한 회사

i) PEF가 투자한 피투자회사의 경우, 일반적인 계열판단 기준 (지분율 요건 및 지배력

요건)에 따라 판단

ii) 자본시장법 개정(’21.4.20)으로 변경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분류체계 중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단기준 적용 가능

Q4. 계열회사에서 “회사”는 상법상 회사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A4. 원칙적으로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사를 의미하지만, 실질상 영리행위를 하는 법인인

경우 회사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이 핵심개념)

i)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

립한 법인을 말한다.

ii) 상법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

사의 5종으로 한다.

iii) 민법 제39조(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Q5. 계열회사 요건 충족 시, 투자신탁(펀드)의 경우에도 계열회사에 해당하나요?

A5. 투자신탁(펀드)은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추상적인 자산 집합체로서, 법인격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6. 동일인관련자와 특수관계인이 동일한 개념인가요?

A6. 동일인관련자와 특수관계인은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긴 하나, 공정거래법상 정의 규정에

따르면 차이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란 ①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자, ②동일인관련자, ③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7. 친족독립경영 또는 임원독립경영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친족 또는 임원도 동일인관

련자에서 제외되나요?

A7.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는 기업집단 측 계열회사에서

제외되는 한편, 해당 친족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임원독립경영의 경우 해당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는 기업집단 측 계열회사에서 제외

되나 해당 임원은 임원 지위를 유지하는 한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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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지분율 요건을 불충족하면 계열회사에 속하지 않는 건가요?

A8. 기업집단의 범위(계열회사 여부)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혹은 제2호 규정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분율 요건 (시행령 제4조 제1호)을 불충족하더라도 지

배력 요건(시행령 제4조 제2호)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에 해당합니다. 

한편,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에 해당되며 지배력 요건이 지분율

요건을 충분히 상쇄할 경우에만 계열회사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Q9. 각각 다른 기업집단에 속하여 있는 A사와 B사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에 공동GP로 출자하고 있는 아래의 상황에서 해당 PEF는 A사의 계열회사로 볼 수 있나요?

- 출자비율: A사의 출자비율은 25%, B사의 출자비율은 30%

- 임원현황: 투자심의위원 총 5인 중 A사가 2인 선임, B사가 3인 선임

- 정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은 구성위원 5인 중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루어지

며, 투자에 대한 최종의사결정, GP가 부의하는 안건, 1억원 이상 계약체결 승인 등 수행

A9. PEF의 경우 업무집행사원(GP)를 PEF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자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투자심의위원회 구성, 정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PEF는 A사가 사

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A사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습

니다. 

- A사는 최종‧핵심의사결정 기구인 투자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 5인 중 2인만 선임하고 3

인은 B사가 선임하는 점, 투자심의위원회 모든 결정은 위원 5명 중 3명 이상 찬성으로 이루어

져 A사는 의사결정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다만, 이 경우에도 이후 투자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정관 내용 변경 등에 따라 A사가 지배적 영

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해당 PEF는 계열회사 편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

• 2개 이상의 독립된 회사가 서로 상대방 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

2.1 상호출자의 개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아니 됨 [법 제21조 제1항(본문)]

• 상호출자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목적의 탈법행위는 금지됨 [법 제36조, 시행령 제42조]

•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2023년 : 10조원, 2024년 : 10.401조원 적용) 이상인 기업집단 [법 제31조 제1항]

2.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3 상호출자의 금지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

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도록

하고, 그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시행령

제42조 제3호)

• 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

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시행령 제42조 제4호)

▶ 예외

•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 전부의 양수

•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해당하는 경우 A가 B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있으나, 그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 단, B가 A의 주식

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 제21조 제1항(단서)∙제2항] 

※ 처분: 회사의 합병 등으로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 행

사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거나 그 주식을 다른 금융기관 등에 신탁하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상호출자의 상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실질

적으로 완전히 소유권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3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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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순환출자의 금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계

열 출자를 하여서는 아니 됨 [법 제22조 제1항(본문 전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국내 계열회사는 계열출자대상회

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를 하여서는 아니 됨 [법 제22조 제1항(본문 후단)]

•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목적의 탈법행위는 금지됨 [법 제36조, 시행령 제42조]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자기가 취득ㆍ소유하면 계열출자 또는 추가 계열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

로 하여금 취득ㆍ소유하도록 하고, 그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

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시행령 제42조 제5호)

• 자기가 취득ㆍ소유하면 계열출자 또는 추가 계열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타인의 명의

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시행령 제42조 제6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순환출자회사집단 내의 계

열출자 대상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법 제24조]

▶ 예외

• 계열출자회사가 「상법」 제418조제1항에 따른 신주배정 또는 제462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

배당 (이하 “신주배정등”)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자신

의 지분율 범위의 주식,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 간 합병에 따른 계열출자

는 제외 [법 제22조 제1항(본문 괄호)] 

㉮ 회사의 합병ㆍ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 계열출자회사가 신주배정등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다른 주주의 실권

등에 따라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율 범위를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계열

출자 대상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

㉱ ㉮,㉯의 경우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의 경우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1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야 함. 단,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제1항에 따른 계열출자로 형성되거나 강화된 순환출자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법 제22조 제1항(단서)∙제2항] 

• 시정조치(법 제37조 제1항):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제2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제6호) 등

• 시정조치의 이행 확보(법 제39조)

① 시정조치 부과받은 날부터 법 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 불가(제1항)

②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해당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 불가(제2항)

• 과징금(법 제38조 제1항) : 주식 취득가액의 20% 이내에서 부과 가능

• 벌칙(법 제124조 제1항 제7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2.5 위반시 제재

2.6 상호/순환출자 유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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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보증 :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자산총액이 3천억

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 )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하는 보증 [법 제2조 제18호]

※ 여신 :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 및 회사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법 제2조 제19호]

3.1 채무보증의 개념

3.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지

3.2 채무보증의 금지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 채무를 면하게 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

담하는 행위 (병존적 채무인수) 

•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다

른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 (교차 채무보증)

▶ 예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는 채

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됨 [법 제24조 (본문 괄호)]

• [법 제24조(단서) 제1호〮제2호,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채무보증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

㉠ 주식양도 또는 합병 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 시점의 채무나 인수하기로 예정

된 채무 : 인수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하는 보증

㉡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를 분할인수함에 따라 인수하는 채무: 인수하는 회사의 계열회사가

하는 보증

㉯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본재나 그 밖의 상품의 생산과

기술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하는 대출 또는 이와

연계하여 다른 국내금융기관이 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됨 [법 제24조(본문)]

• 채무보증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목적의 탈법행위는 금지됨 [법 제36조, 시행령 제42조]

㉡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사업, 수출선박의 건조 사업, 용역수출 사업,

그 밖에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물품수출 사업과 관련

하여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입찰보증ㆍ계약이행보증ㆍ선수금환급보증ㆍ유보금환급보증

ㆍ하자보수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 보증

㉢ 국내의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 등

기술개발사업을 위해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 인수인도조건수출 어음 또는 지급인도조건수출 어음의 국내 금융기관 매입 및 내국신용

장 개설에 대한 보증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해외 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하는 외국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하

는 여신에 대한 보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제3자

인수와 직접 관련된 보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에 국내 금융기관이 해당 계열회사에

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사가 구조개편을 위해

분할되는 경우에 그 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에 한 보증을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가 인

수하는 것과 직접 관련하여 그 회사가 그 신설회사에 대해 하는 재보증

3.3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 [법 제37조 제1항] : 채무보증의 취소(제5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제6호) 등

• 과징금 [법 제38조 제2항] : 채무보증액의 20% 과징금 부과 가능

• 벌칙 [법 제124조 제1항 제8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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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채무보증 유의사례

기업집단

A사

B사 금융기관대출

보증/담보제공

기업집단

A사

B사 금융기관

보증

채권발행

1. 직접 보증 (또는 연대 보증)

▶ 채무보증 금지

• 교차 보증

▶ 유사 채무보증 우려

기업집단

A사

B사

C사
(비계열회사)

보증

금융기관대출

기업집단

A사

금융기관

C사
(비계열회사)

보증

D사대출

2. 사모사채 보증

• 책임준공을 조건으로 한 PF

기업집단

A사

B사
(사업개발사)

책임준공 약정

금융기관대출

• 약정 체결

▶ 자금보충 약정

기업집단

A사

B사 금융기관
③대출

①자금보충약정체결

②자금보충약정서 제시

• 약정 실행 : B사 자금 부족 시

기업집단

A사

B사 금융기관

③자금보충
(대여)

금융기관 - A사
거래관계 없음

②자금보충
요청

①원리금 상환 요청

④원리금 상환

※ 자금보충 :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구분 채무보증 자금보충약정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책임 A사 B사

A사 – 금융기관 거래 O X (내부거래)

A사의 대가수취 X O (대여이자)

☞ 참고. 

공정위 의결서 2014집단0171 

(2014.11.13)

대한시스템즈㈜의 채무보증금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채무보증 vs 자금보충약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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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업결합의 제한

4. 기업결합 4.2 기업결합 신고의무

▶ 제한되는 대상 행위 (Caution)

▨ 특수관계인* [시행령 제14조 제1항]

①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② 동일인관련자

③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 회사는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

업결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법 제9조 제1항 본문] 

•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를 통한 경쟁 제한

•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 지위의 겸임(이하 “임원겸임”)을 통한 경쟁 제한

•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경쟁 제한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이하 “영업양수”)를 통한 경쟁 제한

•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를 통한 경쟁 제한

- 제외대상 : 특수관계인*외의 자는 참여하지 않거나, 「상법」 제530조의2제1항의 분할에 따른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예외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이하 “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임원겸임에

의한 기업결합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9조 제1항 단서]

㉮ 해당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 상당한 기간 동안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

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회사 생산설비 등이 해당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 해당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사업자가 입증 [법 제9조 제2항, 시행령 제16조]

4.2.1 기업결합 유형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의 20% (상장법인의 경우 15%)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20% (상장법인의 경우 15%)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그 회사의 주식을 추

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① 주식취득

• 대규모회사(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합계가 2조원 이

상인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

하는 경우는 제외)

② 임원겸임

③ 합병

• 다른 회사와 신설·흡수·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 아래의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행위를 통해 일정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것임.

따라서 당사와 같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법에서 정한 기준(상대방 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거래발생 금액 등)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에 공정위에 신고를 통해

심사를 요청하고 승인 이후 기업결합을 진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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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 절차 흐름도

①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유형에 해당하는가?

② 당사회사 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인가?

신고의무 없음
아니오

예

③ 당사회사 중 하나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 회사인가?

예

②-1. 기업결합 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거나,
상대회사가 국내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가?

※ 상당한 수준* : ‘4.2.3 신고대상행위’ 참고

예

신고의무 없음

아니오

사전신고 사후신고

아니오예

④ 당해 기업결합이 간이신고 대상인가?

간이신고 일반신고

아니오예

아니오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참여 유형)

아니오
(임원겸임 유형)

신고의무 없음



④ 영업양수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양수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임차

• 경영의 수임

•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

⑤ 새로운 회사설립 참여

•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4.2.2 회사 규모

•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회사

• 상대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다른 회사

• 대규모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

• 소규모피취득회사: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4.2.3 신고대상 행위

▶ [법 제11조 제1항]

•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에 대하여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

업양수의 신고대상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새로

운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신고대상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

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의 신고대상 기업결합

을 하는 경우

•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

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새로운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신

고대상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 [법 제11조 제2항]

•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소규모피취득회사에 대하여 주식취득, 합병, 영

업양수의 신고대상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소규모피

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새로운 회사설립 참여의 기업결합을 할 때로서,

•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당사회사가 자신의 특수관계인을 통하

여 지급 또는 출자하는 것을 포함, 인수채무 포함)이 6천억 원 이상이고,

•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 하는 경우

※ 상당한 수준 [시행령 제19조 제2항] :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한 적이 있거나,

㉯i)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계속 보유ㆍ활용해 왔고, ii)국내 연구시설, 연구인력

또는 국내 연구활동 등에 대한 연간 지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을 것

4.2.4 예외

▶ [법 제11조 제3항]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

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의

주식을 20% (상장법인의 경우 15%)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 또는 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

기술 사업투자조합이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

업자”)의 주식을 20% (상장법인의 경우 15%)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신기술사업자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또는 그러한 회사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법인세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 ⅲ)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20% (상장법인의 경우 15%)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그 회사

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 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법 제11조 제4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미리 해당 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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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신고절차

• 신고시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제한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필요한 경우 90일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임의적 사전심사

• 기업결합을 하려는 자는 신고기간 전이라도 그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

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필요한 경우 90일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간이신고

• 기업결합 신고의무자와 기업결합의 상대회사가 특수관계인(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

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 상대회사 임원총수의 3분의 1미만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다만,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

우는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

합투자기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

•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이미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출자하여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

여하게 되는 경우 등

구분 당사 회사 기업결합 유형 신고시기

사전
신고

대규모회사

주식취득

계약일 등 이후 기업결합일 이전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참여 주총(이사회) 의결일 이후 주식대금납입기일 까지

사후
신고

대규모회사
외의 자

주식취득 주권교부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

합병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영업양수 영업양수대금 지불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회사신설 참여 주식대금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

대규모회사
임원겸임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사원)총회에서 선임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4.3 위반 시 제재

① 시정조치 [법 제14조 제1항,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 제한대상 기업결합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유형 내용

구조적 조치

결합당사회사의 자산이나 소유구조를 변경시키는 시정조치

① 금지조치: 해당 기업결합 전체를 발생할 수 없게 하거나 이미 발생한

기업결합을 원상회복시키는 조치

② 자산매각조치: 결합 당사회사의 자산을 결합 당사회사로부터 분리하

여 독립적인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조치

③ 지식재산권 조치: 결합당사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

나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소유 또는 사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조치

형태적 조치
일정 기간을 정하여 결합당사회사의 영업조건, 영업방식, 영업범위 또는

내부경영활동 등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시정조치

② 이행강제금 [법 제16조]

• 시정조치를 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 가능

기업결합 유형 이행강제금 부과 범위

주식취득
회사설립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각 금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합병

합병의 대가로 지급하는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영업양수 영업양수금액

임원겸임 1일당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부과 가능

③ 기업결합 완료행위의 금지 [법 제11조 제8항]

•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후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기업 결합

완료행위(주식소유, 합병등기,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주식인수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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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설립무효의 소 제기 [법 제14조 제2항]

• 제한대상 기업결합행위 또는 심사결과 통지 전 기업결합 완료행위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

회는 회사합병 또는 설립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⑤ 과태료 [법 제130조 제1항 제1호]

•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의 신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

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4 임원 겸임에 따른 유의사항

4.4.1 계열편입

• 원칙적으로 임원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열편입 신고하지 않음 (단, 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을 통해 현황 점검)

타사 당사(그룹) 신고대상

30%이상 최다출자자 등기임원(이사/감사) O

대표이사 등기임원(이사/감사) O

등기임원
(이사/감사)

등기임원(이사/감사) X

임원측 겸임 임원 합하여 과반 이상 O

4.4.2 계열제외

임원독립경영 요건 모두 충족 시, 자동 계열제외 (미충족시 계열편입 신고)

• 임원 선임 이전부터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일 것

• 기업집단내 계열회사와 상호간 출자하고 있지 않을 것

• 기업집단내 계열회사와 독립경영임원 외에 상호 겸임이 없을 것

• 기업집단내 계열회사와 채무보증 또는 자금대차가 없을 것

• 기업집단내 계열회사와 총매출/매입 거래액이 50% 미만일 것 (직전 사업연도)

4.4.3 기업결합 (타사 임원이 당사 등기임원 선임 시)

• 신고내용 : 매출(or 자산총액) 2조원 이상 회사(or 그룹) 임원이 당사 임원 겸임

• 신고의무 : 타사

타사 당사 (그룹) 신고대상

사내/기타비상무 이사, 감사 사내/사외/기타비상무 이사, 감사 O

사외이사

사내/기타비상무 이사, 감사 O

사외이사 X

4.4.4 기업결합 (당사 임원이 타사 등기임원에 선임될 시)

• 신고내용 : 당사 임원이 매출(or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회사(or 그룹) 임원 겸임

• 신고의무 : 당사

당사 (그룹) 타사 신고대상

사내/기타비상무 이사, 감사 사내/사외/기타비상무 이사, 감사 O

사외이사

사내/기타비상무 이사, 감사 O

사외이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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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요건 및 정의

5. 지주회사 제도

5.1.1 지주회사

•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를 통해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 주된 사업이란? :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 [법 제2조 제7호]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회사 [시행령 제3조,

제1~2항]

5.1.2 자회사

• 지주회사에 의해 그 사업내용을 지배 받는 국내회사로써 [법 제2조 제8호]

i)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이며,

ii) 해당 자회사에 대하여 지주회사가 소유한 주식이 다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보다

같거나 많을 것 [시행령 제3조 제3항]

5.1.3 손자회사

• 자회사에 의해 그 사업내용을 지배 받는 국내회사로써 [법 제2조 제9호]

i) 자회사의 계열회사이며,

ii) 해당 손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가 소유한 주식이 다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보다

같거나 많을 것 [시행령 제3조 제4항]

5.1.4 증손회사

• 손자회사에 의해 그 사업내용을 지배 받는 국내회사로써

i) 손자회사의 계열회사이며,

ii) 해당 증손회사에 대하여 손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시행령 제3조 제5항]

5.2 지주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의무

5.2.1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구분 내용 (법 제17조, 시행령 제26조)

의무사항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일정한 기한 내 지주회사, 자회

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의 현황을 공정위에 신고

신고기한

①지주회사의 설립·분할·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②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으로 인하여 전환하는 경우에는 자산총액

산정기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내용 명칭, 자산총액, 부채총액, 주주현황, 주식소유현황, 사업내용 등

5.2.2 지주회사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구분 내용 (법 제18조 제7항, 시행령 제29조)

의무사항
지주회사는 당해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의 주식소유현황·재무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공정위에 제출

제출기한 4월말 (12월말 결산법인 기준) * 3월말 결산법인은 7월말까지

보고내용 지주회사 등의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기타 사업내용 보고서를 기초로 매년 지주회사 현황을 공개 (10~11월)

5.2.3 지주회사 적용제외 신고

구분 내용 (시행령 제26조 제4~5항)

의무사항
소유주식 감소, 자산증감 등의 사유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될 경우 공정위에 신고

신고기한

신고기한 없음

- 지주회사 적용제외 시점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며 공정위는 신고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 적용제외 여부 통지



5.3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5.3.2 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구분 내용

손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을 발행주식 총수의 50%(상장 자회사는 30%) 미만으로 소유 금지

다른 계열사 손자회사 이외의 다른 국내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

금산분리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 금지

5.3.1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구분 내용

부채비율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제한

☞ 타인자본 조달을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 방지 목적

비계열사

비계열사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 금지

☞ 비계열사로의 지배력 확장 방지, 자회사 관리 집중 목적

☞ 단, ‘비계열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 투자 활성화 목적

자회사
자회사 지분을 발행주식 총수의 50%(상장 자회사는 30%) 미만으로 소유 금지

☞ 과도한 지배력 확장 방지 목적

다른 계열사
자회사 이외의 다른 국내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

☞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 유지 목적

금산분리
일반지주회사(비금융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주식소유 금지

☞ 금산분리 목적

5.3.3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구분 내용

계열회사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단, 손자회사가 100% 주식 소유하는 증손회사 예외

5.3.4 증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구분 내용

계열회사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예외 없음)

5.3.5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에 대한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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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법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5.4 위반시 제재

5.4.1 지주회사 신고 및 보고 의무 위반 [법 제126조]

• 벌칙 :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자,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에 대해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양벌가능)

5.4.2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 [법 제37, 38, 124조]

• 시정조치 : 행위 중지, 주식 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법 위반상태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 과징금 : 위반행위별로 산정되는 위반금액에 대하여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 벌칙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양벌가능)

5.4.3 과징금 부과 기준

구분 위반사항 과징금 산정 위한 위반금액 (A) 과징금 산정 절차

지주

회사

 부채비율 200% 초과
 대차대조표상자본총액의2배를

초과한부채액

① 1차 조정금액

- 위반금액, 기간 등

고려하여 부과기준율

산정

- 위반금액×20% 

(max)

② 2차 조정금액 (가중/

감경)

- 위반 횟수 가중

80% (max)

- 조사협력, 자진시정

감경 30% (max)

 자회사 주식 50% (상장
30%) 미만 소유

 (대차대조표 상 자회사 장부가액 ×
기준 미달 비율) / 현재 보유 비율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소유

 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
소유

 금융보험사 주식 소유

 대차대조표 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비계열사 주식 초과 보유액, 자회
사외 계열사/금융보험사 주식 보유
액)

자

회사

 손자회사 주식 50%
(상장 30%) 미만 소유

 (대차대조표 상 자회사 장부가액 ×
기준 미달 비율) / 현재 보유 비율

 손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 소유

 금융보험사 주식 소유
 대차대조표 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손자

회사

 증손회사 외 계열사
주식 소유

 대차대조표 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증손

회사
 계열사 주식 소유  대차대조표 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 위반 유형 : 지주회사의 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위반

㉡ 위반 내용

1. A사는 ’18.11. B사의지분30%를취득→당시에는 B사의대표이사인허○○및이○○이각각B사의

지분35%를보유한최다출자자였기에계열회사가아니었음.

2. A사는 ’19.05. C사의지분70%를인수하여C사는 A사의계열회사및자회사에해당하게되었고, 그에

따라C사의사내이사였던허○○, 이○○은A사의동일인관련자가되어, 같은날허○○과이○○

이최다출자자인B사도 A사의계열회사가됨.

3. 즉, B사의최다출자자인허○○과이○○이사내이사로등재되어있는C사가A사의자회사로편입

된 ’19.05. 부터B사는 A사의계열회사에해당되어, A사는자회사가아닌계열회사의지분소유를금

지하는행위제한규정을위반하였음.

㉢ 유의사항 : 외부 주주(회사)가 최다출자자인 비계열사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해당 외

부 주주(회사)가 DL 그룹의 계열회사로 편입되는 경우 →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행위제

한 위반에 해당됨.

A사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건

㉠ 위반 유형 : 지주회사의 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위반

㉡ 위반 내용

1. D사가소수지분을소유하고있던비계열회사E사의대표이사이자최다출자자였던윤○○가

‘14.03.부터 D사의자회사인F사의대표이사를겸직하면서지배력에의한계열회사편입으로F사는

D사의계열회사가되어, D사는자회사가아닌계열회사의지분소유를금지하는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음

㉢ 유의사항 : 외부 주주(개인)가 최다출자자인 비계열사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해당 외

부 주주가 DL 그룹 계열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비계열사가 계열회사로 편입되는 경우 →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행위제한 위반에 해당됨.

D사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건

㉠ 위반 유형 :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위반

㉡ 위반 내용

1. H사는지주회사체계내손자회사로편입된 ‘13.12 이후, ‘17.12. 부터 ‘19.06. 까지특수목적법인인 I사

의주식을80% 소유하여, H사는증손회사가아닌계열회사의지분소유를금지하는행위제한규정

을위반하였음

㉢ 유의사항 : 손자회사가 된 이후, 신규설립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지 않는 경우 즉

시 행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됨.

H사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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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유형 : 지주회사의 금융/보험회사 주식소유 금지 위반

㉡ 위반 내용

1. J사는 ‘16.08. 지주회사전환이후, 금융업을영위하는K사의주식을 ’19.06. 취득하여 ’20.02. 까지약8

개월간소유하여, K사는일반지주회사가금융보험업회사의지분소유를금지하는행위제한규정

을위반하였음.

㉢ 유의사항 : 지주회사 전환 이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1주라도 소유하는 경우

즉시 행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됨.

J사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건

㉠ 위반 유형 : 지주회사의 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위반

㉡ 위반 내용

1. L사는 ’15.12. 지주회사전환이후, ’15.07. 증손단계계열회사였던M사를합병하게되어기존에M사

가소유하고있던지주체계외계열사인N사의주식을3.2% 소유하여, 자회사가아닌계열회사의지

분소유를금지하는행위제한규정을위반하였음.

㉢ 유의사항 : 계열회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 지분을 소수 보유하고 있던

경우 →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행위제한 위반에 해당됨.

㉣ 비고 : 지배구조개편등으로인한 합병/분할시행위제한규정위반발생에대한주의필요

L사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건

Q1.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도 계열회사에 해당되나요?

A1. 네.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 회사의 계열회사이므로 출

자구조의 형태(수직, 혹은 수평 등)와 관련없이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도 모두

서로의 계열회사에 해당됩니다.

계열회사 개념이 가장 포괄적이고 지주회사 체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Q&A

Q2. 다른 계열회사와 투자하여 신규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A2. 가능할 수 있지만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고려하여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신규 법인이 비계열사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가능하며, 계열회사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지주회사 체계 내 회사와 공동 투자는 불가하고, 지주회사 체계 외 (대림 등) 회사와는 공

동투자가 가능하나 반드시 최다출자자가 되어 신규 법인을 자회사로 두어야 합니다.

Q3. 신규 법인에 투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려면 꼭 50%이상의 지분을 취득해야 하나요?

A3. 2021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면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당사는 자회사 설립 시 지분

을 40%에서 50%로 상향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출자법인이나 상장회사의 경우 30%이상 소유가 가능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50% 이상

취득이 어려울 경우 1년 이내 유예기간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CP담당부서와 세부

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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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 제도

구분 내용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계열회사간 부당한 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내

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책임 강화, 사외이사들의 견제 유도, 공시를 통

한 이해관계인 감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

 대규모 내부거래의 유형(공정거래법 제26조)

①자금 ②유가증권 ③자산 ④상품,용역

기업집단현황

공시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거래현황 등의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여

이해관계인에 의한 시장감시장치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하기 위한 제도

 기업은 스스로 기업집단 전체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포괄적으로 공

개하여 투명한 경영을 실천함

 기업집단현황공시 세부 내용(공정거래법 제27조)

①회사현황 ②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③주식소유현황

④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⑤순환출자현황

⑥지주회사현황 ⑦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비상장사

수시공시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하는 제도

 비상장사 수시공시 적용대상 회사

①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

②특수관계인(동일인 및 친족)이 단독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20%이상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50%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계열회사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는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공시 대상 해당

 비상장사 수시공시 유형

①소유지배구조 ②재무구조 ③경영활동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토록 하여

2차 이하 협력사가 협상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

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 내용

- ①지급수단 ②지급금액 ③지급기간 ④분쟁조정기구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 시기

- 반기(상반기,하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기간 별 지

급금액과 그 비중,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매 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 공시

공정위 공시
위반에 따른

제재

 공정거래법 제 130조(과태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4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9에 따라 위반 유형별 과태료 차등 부과

 공시 유형별 과태료 부과 범위

①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500만원 ~ 7,000만원

②기업집단현황 공시 : 100만원 ~ 1,000만원

③비상장사 수시공시 : 100만원 ~ 1,000만원

④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 100만원 ~ 500만원

Q&A

Q1. 공시와 공정위 자료 제출의 차이점

A1.  공시는 회사의 경영 결정사항 및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그 목적으로 하며
따라서 이사회/주주총회의 결정사항 또는 분기별 회사의 현황을 일정 기한내 전자공
시 시스템에 등재해야 함.

반면, 공정위 자료제출은 기업집단의 공정거래법 규제정책 준수 여부 점검을 목적
으로 하고, 공정위가 해당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임.

Q2. 정해진 내용 없이 추진사항(타법인 주식 취득, 자산 처분 등)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받은 경우 공시방법

▶ 이사회 결의한 내용을 기한 내 공시하여야 함.

단, 공시양식 중 ‘미정 또는 현 시점 확인불가’한 내용은 추후 확정/결정 시 정정
공시 예정임을 기재하고, 이후 그 확정/결정사항을 정정공시해야 함.

6.1 공시제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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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6.2.1 도입배경 및 법적근거

• 정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

고 사외이사들의 견제를 유도하는 한편, 공시를 통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시장감

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① 제도의 개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대규모 내부거래의 판단
[100억 혹은 회사의 자본금(혹은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중 작은

금액 이상의 거래, 5억원 미만의 소규모 내부거래 제외]

내부거래 여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

▨ 특수관계인의 범위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기업집단 내 비영리법인, 계열회사의 등기임원,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 (단, 국외계열회사는 제외)

② 근거법령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행위 및 해당 행위를 할 경우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 명시

공정거래법 제26조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3조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판단 기준, 필요 공시 사항 등 법을 준수하기 위한 기준 등 명시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모든 기준, 절차 등 법 및 시행령에서

명시하지 못한 모든 주요 사항에 대하여 고시

③ 추가 참고 자료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업무 매뉴얼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 공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업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하여 배포하는 매뉴얼. 해당 공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주의할 점

/FAQ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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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내부거래의 공시 주체

• 매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공정거래법 제31조 제1항)’에 속하

는 모든 회사

• 공시주체는 회사이므로 회사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는 공시의무가 없고, 회사는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모두 포함한다.

•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자금거래

•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필요한 내부거래의 유형은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용역을 제공 또

는 거래하는 행위

6.2.3 주요 거래 유형

자금보충확약에 따른 계열회사에서 추가로 발행한 주식을 구매하는 행위 자금의 대여 등 계열

회사에서 사업 자금이 필요하여 직접 자금을 대여해주는 행위

•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

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계열회사에서 추가로 발행한 주식을 구매하는 행위 등

6.2.2 공시 주체 및 대규모내부거래 판단 기준

자금보충확약에 따른 계열회사에서 추가로 발행한 주식을 구매하는 행위 자금의 대여 등 계열

회사에서 사업 자금이 필요하여 직접 자금을 대여해주는 행위

자금거래(예시)

계열회사에서 추가로 발행한 주식을 구매하는 행위 등

부동산 임대차거래, 브랜드 사용거래 등

•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유동자산,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

위

계열회사로부터의 공사도급계약, 제품의 물류업무, 계열회사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

계열회사의 상품 등에 대한 광고 제작 등

•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계된 경상적 거래

• 거래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만 상품 또는 용역거래에 해당하더라도 양 당사자 모두 상품 또는

용역거래로 공시하여야 함

유가증권 거래(예시)

자산거래(예시)

상품 및 용역 거래(예시)

▶ 유가증권거래

▶ 자산거래

▶ 상품 및 용역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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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

㉯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분기별 합산 거래액(매출, 매입 포함)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②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 자금, 유가증권, 자산 거래 : 액면가가 아닌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동산 임대차 거래금액 : 연간 임대료 + 환산 연간임대료(보증금 x 이자율)

㉡ 담보제공 : 담보한도액

㉢ 퇴직연금보험의 거래금액 :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하는 회사의 회계연도 동안의 보험료 납

입금액의 누적액을 거래금액으로 산정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 분기에 이루어질 매출과 매입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부가

가치세는 제외

③ 거래유형별 거래금액의 산정 기준

㉠ 공시대상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

- 채권, CP매입 또는 장단기 차입 후 이를 만기 상환하는 경우

- 상품 또는 용역 및 금융거래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할부 금융이나 카드결제

㉡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

- 주식을 계열증권사를 통해 장내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단, 장 종료 후 거래는 공시대상)

- 자산운용사와 계열증권사간 수익증권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과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에 의결일 기준으로 1일 이내(비상장사는 7일 이내)에 공시 하여야 함

• 상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거래 이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공정거래법 제26조 제5항에 따라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에 따라 설치

한 위원회(사외이사 세명 이상 포함, 그 수가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인 경우로 한정)에서 의

결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봄

① 공시의 기한

㉮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비상장사는 7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

㉯ 공시해야하는 마지막 날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여야 함

② 공시의 절차

㉮ DART(대한민국 전자공시시스템) 시스템에 등록된 양식에 따라 DART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함

③ 공시의 주요내용

㉮ 공시 대상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거래조건, 거래방식 등 아래 각 중요사항에 대하여 포함

하여 공시하여야 함

㉠ 거래의 목적

㉡ 거래 대상

㉢ 거래 상대방

㉣ 계약체결 방식 (수의계약, 경쟁입찰 등)

㉤ 거래의 금액 및 조건

㉥ 거래 기간

㉦ 거래 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 거래잔액 등

㉧ 기타 거래에 관한 주요내용 등

▨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2.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통해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

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대규모 내부거래로 보지 않는 경우(예시)

6.2.4 대규모내부거래 판단 기준

•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회사의 자본총계(혹은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거래

• 자본총계(혹은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해당 금액이 100억원보다 큰 경우 100억원을 기준으

로 함. (단, 5억원 미만의 소규모 내부거래는 제외)

※ 자본총계 :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제표에 기재된 자본총계

자본금 : 이사회 의결일 직전의 자본금

① 자금, 유가증권, 자산 거래

㉮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

㉯ 수익증권의 경우 동일 운용사의 동일 성격 수익증권을 동일한 판매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로써 단기금융상품 등의 경우에는 1일 입금액, 기타수익증권은 1회 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공시대상 1건의 거래행위에 해당함

▶ 공시대상 거래 규모

▶ 공시대상 대규모내부거래 행위 판단기준

6.2.5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이사회 의결에 관한 기준

▶ 공시 방법(시기, 절차, 주요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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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공시여부

㉮ 계약서 상 자동 연장조항이 있는 경우 : 계약 연장이 되기 전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 필요

※사유 : 계약서 상 자동연장 조항은 조건일 뿐, 거래기간의 계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계약서 상 자동 연장조항이 없는 경우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연장되는 경우는 이사회 의결 및 공

시의 의무 없음. (단,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지극히 제한적이므로 적절한 검토

필요)

㉡ 위에서 명시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장기간 방치하여 사실상 계약연장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 필요

• 기 공시된 대규모내부거래의 경우, 거래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

친 후 변경 공시를 하여야 함

• 일방의 이사회 의결에 의한 자금, 자산 거래의 취소의 경우 거래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을 면

제하고 거래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후 공시 필요

① 거래 금액 및 조건의 변경

㉮ 거래금액, 거래단가, 약정이자율 등이 당초보다 2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변경 전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변경공시 하여야 함

② 거래목적, 거래대상, 거래상대방의 변경

㉮ 거래목적, 거래대상, 거래상대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전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변경

공시를 진행하여야 함

㉯ 거래상대방 변경의 경우, 상호변경, 영업양수도, 합병 등으로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이 변경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치 않고 변경공시만 필요

③ 기타 중요사항의 변경

㉮ 계약기간 등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에는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변경공시를 진행하여야 함

6.2.7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특례

① 1년 거래 기간 일괄 의결

㉮ 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대해 1년 이내의

거래 기간을 정해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할 수 있음

② 분기 전 사전 미예측 거래 발생 시

㉮ 분기 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

분기 중에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분기 중에 이사회 의결

을 거친 후 공시할 수 있음

③ 분기 중 신규 계열편입이 된 회사와의 대규모내부거래

㉮ 계열편입일로부터 분기 종료일까지 상품·용역의 거래가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분기 중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함

▶ 특례의 도입 배경

• 기업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거래 및 제공하는 상품·용역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

시를 해야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 시켜주기 위함

① 거래금액이 20% 이상 감소된 경우

㉮ 실제 거래금액이 당초 공시금액보다 20% 이상 감소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없이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을 공시할 수 있음

※ 단, 거래금액이 당초 공시 금액보다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분기 중에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에 공시하여야 함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의 경우 계약 건별로 계약체결방식에 대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 (분기 중 거래가 예상되는 계약건별 계약체결방식에 대해 승인이 필

요한 것)

• 이사회 의결 시점에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분기 중 거래가 예상되는 거래의 경우에

는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하여 거래대상, 금액 등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하

면 됨

6.2.6 이미 공시한 주요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주요내용 변경

※ 자금, 자산 거래의 취소 : 100% 금액의 변경

▶ 변경사유에 따른 절차

▶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시기에 대한 특례

▶ 이미 공시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주요내용의 변경에 대한 특례

▶ 계약체결방식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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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계약(거래)시점 및 공시 기한의 상관관계

Q&A

▶ 이사회 의결 – 공시 :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1일(비상장사 7일)이내 공시해야 함

▶ 이사회 의결 – 계약(거래) : 거래 전 이사회 의결받아야 함. 단, 계약(거래) 사후
이사회 의결은 이사회 승인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됨.

▶ 공시 – 계약(거래) : 상기와 같이 이사회 의결을 기준으로 기한이 정해지며, 공시
와 계약(거래)의 상관관계는 없음.

Q2. 계열편입 이전,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여부

A1. 공정위 공시 의무는 계열편입 통지시점부터 발생하며, 계열편입 이전 대규모 내
부 거래는 공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단, 거래시점 이미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시
의무가 있음.

예시) ’23.03.17 계열회사 A 설립 → ’23.04.14 계열편입(계열회사 A)신고 → ‘23.04.17
계열회사 A 유상증자(계열회사 B의 기준금액 이상 출자) → ‘23.05.02 계열회사
A의 계열편입 통지

√ 계열회사 A : A사는 ‘23.05.02부터 공시의무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공시의무 없음

√ 계열회사 B : B사는 유상증자 참여시 이미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있음
☞ ‘23.04월 A사의 유상증자 참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공시 필요

Q3.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공시 여부

▶ 기업집단 내 비영리법인(대림문화재단, 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 대림학원)은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래금액이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의무가 있음

▶ 비영리법인에 기준금액 이상 기부하는 경우, 자금거래에 해당하므로 공시 필요

• 공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130조, 동법 시행령 제94조, 시행령 별표9의 과태

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함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

공정거래법 제130조, 동법 시행령 제94조

별표9,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령 제94조 제3호 관련)

위반 유형
과태료금액

(단위: 만원)
이사회

의결 여부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주요내용의 누락이나

거짓 공시 여부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

공시하지

않은 경우
- - 5,000

공시한

경우

공시기한까지

공시한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

시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

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5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

친 날까지 1일마다 10

만원씩 가산하되,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2,000

공시기한을

넘긴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

시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

완한 경우를 포함한다)

5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

친 날까지 1일마다 10

만원씩 가산하되,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5,000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공시하지

않은 경우
- - 7,000

공시한

경우

-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하지 않은 경우
5,000

-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7,000

6.2.8 위반시 제재

▶ 근거법령

▶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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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란? 

6.3.1 개요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등

분기별, 연1회 각각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거래현황 등의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여 이해관계인에 의한 시장

감시장치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기업 스스로 기업집단 전체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포괄적으로 공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

① 제도의 개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료 취합 및 정리 / 정리자료 전달

소속회사 자료 작성

최종 자료 확인 및 공시 양식에 맞게 공시

By 소속회사

By 대표회사

By 소속회사

기업집단현황 공시 내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명시

공정거래법 제28조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관련 항목별 세부 공시 사항 등 명시

기업집단현황공시에 관한 모든 기준, 절차 등 법 및 시행령에서 명시하지 못한 모든 주

요 사항에 대하여 고시

③ 추가 참고 자료

기업집단현황 공시 업무 매뉴얼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 공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업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하

여 배포하는 매뉴얼. 해당 공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주의할 점/FAQ 등 포함

② 근거법령6.3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 도입배경 및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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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집단현황공시의 공시 주체

• 매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공정거래법 제31조 제1항)’에 속하는

모든 회사

•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제외

6.3.2 공시 주체

• 회사의 개요 등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작성

① 회사 개요

② 회사 재무현황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등)

③ 회사 손익현황(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④ 국외 계열회사 현황

⑤ 계열회사 변동 현황

• 임원, 이사회 및 이사회 산하 위원회에 대하여 작성

① 임원현황 (임원명, 직위, 선임일, 겸직사항 등)

②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운영, 주주총회 관련제도, 소수주주권 등의 운영현황

※ 임원 : 임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재되어있는 임원, 즉 등기임원만을 말함

• 소유지분, 계열회사간 주식소유 등 당해회사의 지분구성과 회사가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 작성 (단, 보유중인 국외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은 제외)

① 소유지분현황

② 국내 계열회사간 주식소유 현황

• 당해회사와 계열회사, 계열회사 이외의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현황에 대하여 작성

①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현황 (연1회)

②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연1회)

③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연1회)

④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연1회)

⑤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연1회) 및 거래내역 (분기별)

⑥ 계열회사간 물류 IT서비스 거래 현황 (연1회)

⑦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거래 현황 (연1회)

⑧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현황 (연1회)

⑨ 계열회사간 기타자산 거래 현황 (연1회)

⑩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연1회)

⑪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기타자산 거래 현황 (연1회)

⑫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 채무 잔액 현황 (연1회)

⑬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현황 (분기별)

⑭ 계열회사간 담보제공 현황 (연1회)

⑮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연1회)

⑯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연1회)

• 순환출자 변동내역 등 국내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 현황에 대하여 작성. 단,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명시

①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현황 (연1회)

②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변동내역 (분기별)

• 지주회사 체제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국내계열회사 및 그 주주현황 등에 대하여 작성

- 지주회사 체제 밖 국내 계열회사 현황

•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 현황 등에 대하여 작

성

- 금융, 보험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현황

6.3.3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내용

▶ 일반현황 (연1회) 

▶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연1회)

▶ 주식소유현황 (연1회) 

▶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항목별 시기 참조)

▶ 순환출자 현황 (항목별 시기 참조)

▶ 지주회사 현황 (연1회)

▶ 금융, 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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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RT(대한민국 전자공시시스템) 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

정]에 따라 공시 필요

① 공시시기 도래 전 공시 초안 자료 작성

② 공시 기한 도래 15일전 소속회사 작성 내용 검토

③ 검토 완료 후 최종 공시자료 작성

④ 기한 내 DART 내 공시

• 공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130조, 동법 시행령 제94조, 시행령 별표9의 과

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함

① 근거법령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

공정거래법 제130조, 동법 시행령 제94조

별표9,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령 제94조 제3호 관련)

② 기업집단현황공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 유형
과태료금액

(단위: 만원)공시 여부
공시 기한

준수 여부

주요 내용의 누락이나

거짓 공시 여부

공시하지

않은 경우
- - 1,000

공시한 경우

공시기한까지

공시한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1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

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

까지 1일마다 5만원씩 가

산하되,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500

공시 기한을

넘긴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를 포함한

다)

1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

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

까지 1일마다 5만원씩 가

산하되,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1,000

Q&A

Q1.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중 당사가 거래한 모든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A1.  각 항목별 공시주체가 상이하므로, 공시 매뉴얼을 항목별 확인 필요함

예시) 공시대상 기간 중 계열회사 A가 계열회사 B에게 100억원 자금대여한 경우
계열회사 B에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현황‘ 공시의무 있음.

Q2. 계열제외된 회사와의 거래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A2.  공시대상 기간 중 계열제외된 회사와 거래가 있었다면, 해당사항 공시 필요함

예시) ‘23.01월 계열회사 A가 계열회사 B에게 타법인 주식을 100억원 매도하였고
‘23.03월 B사가 계열제외된 경우, 계열회사 A에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공시의무 있음.

6.3.3 공시 방법 및 절차

▶ 공시 방법

▶ 공시 절차 (당사 기준)

6.3.4 위반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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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제도란? 

6.4.1 개요

6.4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 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경영활동에 대해 사유 발

생일부터 7일 이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 비상장회사는 일반적으로 상법상의 주주고지의무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공시의무가 없음

• 대규모 기업집단의 비상장회사는 일반 독립 비상장회사와는 달리 기업집단 내 다른 상장 회

사와 복잡한 출자관계로 얽혀 있어 비상장회사의 불투명한 경영행태가 동일집단 상장회사의

소액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이들로 하여금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게 함으로써 시장 감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

음

① 제도의 개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③ 추가 참고 자료

비상장사 수시공시 업무 매뉴얼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 공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업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작

성하여 배포하는 매뉴얼. 해당 공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주의할 점/FAQ 

등 포함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 회사

비상장사 수시공시 사항인지 판단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공시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변동, 임원변동현황 공시는
분기 공시(등기일 속한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금융ㆍ보험사에 미 해당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
or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계열회사

• 매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공정거래법 제31조 제1항)’에 속하는

비상장 회사

•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①일반 소속회사 또는 ②특수관계인

회사(50% 초과 자회사 포함) 중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제외

▶ 도입배경 및 법적근거

6.4.2 공시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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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3호)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모든 기준, 절차 등 법 및 시행령에서 명시하지 못한

모든 주요 사항에 대하여 고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포함되는 사항 및 절차에 대해 명시

공시대상 회사, 공시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② 근거법령



•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동 현황

①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변동

② 주요주주의 주식보유 변동

③ 임원의 변동 (’24.08.07 법 개정에 따라 삭제 예정)

•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① 비유동자산 취득 결정

② 비유동자산 처분 결정

③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④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 결정

⑤ 증여결정

⑥ 수증

⑦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결정

⑧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⑨ 타인에 대한 채무면제 결정

⑩ 채무인수 결정

⑪ 타인에 의한 당사의 채무면제

⑫ 유상증자 결정

⑬ 무상증자 결정

⑭ 유무상증자 결정

⑮ 감자결정

⑯ 전환사채 발행 결정

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① 영업양도 결정

② 영업양수 결정

③ 영업전부의 임대·경영위임 등 결정

④ 영업전부의 임대·경영위임 등의 계약 변경·해지 결정

⑤ 회사합병 결정

⑥ 회사분할 결정

⑦ 회사분할합병 결정

⑧ 주식교환·이전 결정

⑨ 해산사유 발생

⑩ 회생절차 개시결정

⑪ 회생절차 종결결정

⑫ 회생절차 폐지결정

⑬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⑭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중단

⑮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종료

• DART(대한민국 전자공시시스템) 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

정]에 따라 공시 필요

• 공시 사유 발생 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검토

• 공시 사유 발생 시 공시(안) 자료 작성

•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DART 내 공시

• 공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130조, 동법 시행령 제94조, 시행령 별표9의 과

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함

① 근거법령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

공정거래법 제130조, 동법 시행령 제94조

별표9,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령 제94조 별표9 관련)

6.4.3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내용

▶ 소유지배구조

▶ 재무구조

▶ 경영활동

6.4.4 공시의 방법 및 절차

▶ 공시 방법

▶ 공시 절차

6.4.5 위반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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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연도 중 비상장사 공시 면제 대상 변동 여부

A1.  비상장사 공시면제 기준은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이므로
연도 중 자본금 변동에 따라 면제대상 변동 없음

예시)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80억원으로 비상장사 공시 면제이나, 당해 연도
30억원 유상증자 하더라도 공시면제대상 유지

Q2. 당초 공시 내용 20%이상 변동 시, 정정공시여부

A2. 공정위는 당초 공시내용 중 변동이 큰 경우, 정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정정
공시하도록 권고함. 만약 변동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재의결 했다면 정정공시 필요함.
‘비상장사 중요사항 등의 공시’는 정정공시 의무 없지만, 공시 당시 확인되는 객관
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사회 의결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함.

②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공시 여부
공시 기한

준수 여부

주요 내용의 누락이나

거짓 공시 여부

공시하지

않은 경우
- - 1,000

공시한 경우

공시기한까지

공시한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

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

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1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

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

까지 1일마다 5만원씩 가

산하되,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500

공시기한을

넘긴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를 포

함한다)

1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

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

까지 1일마다 5만원씩 가

산하되,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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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란?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에 대한 정보를 공시

•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건설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

• (제조·건설 등 위탁) 제조·수리·건설·용역 관련, 원사업자가 자기 업에 따른* 업무를 수급업자

에게 위탁하는 경우

* (예) 자동차 제조업체가 건설공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한 경우는 하도급거래가 아님

• 수급사업자가 공시 정보를 활용하여 원사업자에 비해 취약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가 하위단계에 있는 협력사까지 공

유되지 않아, 2차 이하 협력사로 갈수록 결제조건이 대체로 더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

• (지급수단) ①현금(수표) ②상생결제 ③어음대체결제수단 ④어음 등 하도급 대금 지급수단

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금액을 기재

• 수급사업자들이 한눈에 지급수단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 및 현금성결제비율

도 공시

• 매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작성

㉯ 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기업들이 위탁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 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 금융기관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 외상매출채권은 그 만기일이 도래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지정

된 전용예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상환할 것

② 현금결제비율 :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수표·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 10

일 이내인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

③ 현금성결제비율 : 전체 하도급대금 현금·수표·만기 60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상생

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

④ 어음대체결제수단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결제수

단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함.

제조 등의 위탁의 경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건설 위탁의 경우
인수일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의 기간

용역 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부터 수급사
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
급사업자가 월1회 이상 세금계
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일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
급하는 날까지의 기간

① 상생결제 :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 대금

을 지급하는 것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수탁기업

에게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제기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①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의 설치여부 ②담당부서 및 연락처 ③분쟁조정 절차

④예상 소요기간 등을 공시

• 단, 실질적 분쟁예방·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구매부서 등 계약담당 부서 내에 설치한 경

우 의견청취·조정 조직 등은 명칭을 불문하고 분쟁조정기구로 보지 않음

• 매년 2회 반기 말 (6.30, 12.31)로부터 45일 이내 공시

6.5 하도급 결제조건 공시

6.5.1 개요

▶ 도입배경 및 법적근거

6.5.2 공시 의무사항

▶ 지급수단에 관한 사항

▶ 지급기간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6.5.3 공시 빈도 및 시기

-359- -360-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주요내용의 누락이나

거짓 공시 여부

공시하지

않은 경우
500

공시한 경우

공시기한까지

공시한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

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

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100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200

공시기한을

넘긴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처

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

완한 경우를 포함한다)

100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250

6.5.4 위반 시 제재

②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① 근거법령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

하도급법 제30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8조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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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페이지로 보는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구분 내용

공정위

심판절차

[관련 법령]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공정위는 전원회의 (위원9명, 위원장이 의장) 또는 소회의 (위원3명, 상임위원이

의장)를 구성하여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 전원회의는 계약금액 500억 이상의 입찰담합 사건, 50억 이상의 부당지원 사건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을 심의한다.

• 소회의는 하도급법 위반사건 등 전원회의 심의 이외의 사건을 심의한다.

•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하면 심의절차 개시된다.

• 심의절차 개시되면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임위원1인을 주심위원으로 지정한다.

• 주심위원 등은 피심인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 의견청취절차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의 주심위원, 심사관, 피심인, 심의ㆍ의결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 의장은 피심인에게 심의 개최 일시, 장소 등을 서면 통지한다.

• 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는 비공개 할 수 있다.)

• 각 회의의 심의기일에는 해당 사건의 심사관 및 피심인이 출석한다.

• 의장은 심의를 종결하기 전에 심사관에게 시정조치의 종류 및 내용, 과징금 부

과, 고발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 의결 합의 있은 날부터 35일 내에 의결서를 작성하고, 피심인에게 송부한다.

공정위

현장조사

(행동요령)

[관련 법령]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 조사공무원의 공무원증과 조사공문을 확인한다.

• 조사가 개시되면 가장 먼저 관련 직원들에게 서류 및 이메일을 파기 또는 삭제

하지 않도록 그룹웨어 게시판, 사내공문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린다.

• 조사는 조사공문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조사목적 범위 및 당사의 근무시간 내

에 이루어 지도록 한다. (근무시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요청한다.)

• 조사관이 PC자료 열람 및 복사, 책상, 서랍, 캐비닛, 업무수첩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 피조사자 또는 팀장 등이 입회하여 협조한다.

• 조사 전 과정(진술조서나 확인서 작성 포함)에 변호사 등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

한다.

• 조사공무원이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는 복사를 요구한다. 

(다만,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 마지막 날 조사 교부할 수 있다.)

• 현장조사 이후의 사건처리절차에 대하여 문의한다.

(공정위는 피조사업체에게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와의 접촉은 CP주관부서에서 주도한다.

사건처리 관련 주요 제도

공정거래

조정제도

• 공정거래 위반 사건의 조정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설립한다. (법 제72

조)

• 조정원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9인 이하 위원)

를 둔다. (법 제73조)

• 조정은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다.

• 공정위는 신고 접수 받은 사건을 협의회에 분쟁조정 의뢰할 수 있다. (법 제76조)

•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법 제74조)

• 사업자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 제74조)

• 분쟁조정의신청은시효중단의효력이있다. (법 제76조)

• 조정은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양당사자가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는

90일) 이내 종결한다. (법 제77조)

•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법 제78조)

의무고발

요청제도

• 공정위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

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 위 고발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법 제129조 제5항)

소비자

분쟁조정

< 피해 구제 >

•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

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

•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사건 처리 중 법 위반을 발견한 경우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한다. (법 제56조)

•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법 제57조)

• 한국소비자원은 사건이 30일 내에 합의되지 않으면(피해 원인규명 등 필요시

60일 이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법 제58조)

• 피해구제 사건에 관해 소제기 된 경우 피해구제절차는 중지된다. (법 제59조)

< 피해 조정 >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

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법 제60조)

• 분쟁의 당사자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해결기구의 장은 조정위원회에 조

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기타의 내용은 위 '공정거래 조정제도'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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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심판 기능으로서의 공정위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에 대해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결을 위해 위원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

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구분 전원회의 소회의

의장 위원장 상임위원

의결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법 제64조 제1항)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 (법 제64조 제2항) 

소관사항

• 법규 등의 제 · 개정

• 이의신청의 재결

•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건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 사건

(법 제59조 제1항)

• 입찰담합 : 계약금액 500억원 이상

• 부당지원 : 50억원 이상 또는 지원

성규모 500억원 이상

(회의운영 및 사건처리규칙)

• 일반사건

• 승인 · 인정 · 인가사항

• 집행정지의 결정

• 과태료

• 관계기관에 협조 의뢰 사항

(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

정지요청, 약관법상 시정요청)

※ 심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

▨ 심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일련의 심판과정을 일컫는다.

▨ 심사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인지된 내용에 대해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한 후에 그 조사결

과를 바탕으로 당해 인지 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원

을 말한다. 이러한 심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4급 이상인 직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정하

는 직원이 되고, 일반적으로 국장과 지방사무소장이 심사관이 된다.

▨ 피심인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당해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

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이의신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피심인이 당해 처분에 불복하고 당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는 자를 말한다.

1.2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직권인지신고

사건심사

위원회 심의, 의결

시정조치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재결

행정소송

불복하는 경우 : 이의신청, 직접 소 제기도 가능

불복하는 경우

1.2.1 인지 단계

• 법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한 조사 가능 (법 제80조)

• 위반혐의는 직권인지가 원칙이고, 신고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

• 신고 접수 시 예비조사 실시 후 사건화 여부를 결정

1.2.2 조사 심사 단계

• 사건심사 착수보고(사건번호, 사건명부여) 후 조사권을 발동하여 본조사를 실시

• 조사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조치의견을 제시

•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위원회 전원회의 또

는 소회의에 상정

1.2.3 심의 의결 단계

• 심의는 위원회가 피심인과 심사관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대심 구조하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피심인 등에 대한 본인확인, 심사관의 심사보고, 피심인의 의견진술 진행

• 심사관의 의견진술, 위원들 질문 및 사실관계 확인, 참고인 등의 심의참가, 심사관의 조치의

견 발표, 피심인의 최후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

• 합의는 심의가 종료된 후 위원들만 참석하여 비공개로 위법여부, 조치내용 등에 대해 논의 ·

합의하는 과정 (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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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정한 심결을 위한 주요 제도

1.3.1 사전 의견청취 절차 제도

• 동의의결제도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서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

안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하게 종결하는 제도

•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법 위반 판정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정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사업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하고 불공정기업 판정으로 인

한 이미지 훼손을 막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공정위 역시 법 집행의 효과를 통상적인 절차와 거의 동일하게 구현하면서도 피규제자의 동

의를 얻어 냄으로써 법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성 판단과 관련된 쟁송 등에 소요

되는 행정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 소비자 등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통상의 시정조치에는 포함되기 어려운 가

격 인하, 손해보상 등 보다 직접적이고 다양한 시정 수단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

을 것이다.

1.3.2 심의속개제

• 심의를 신중하게 하고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심의를 한번에 끝내지 않고 다

음 기일에 심의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4 불복절차

1.4.1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1.4.2 행정소송

• 공정위의 처분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 (법 제99조, 제100조)

•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 가능

•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공정거래관계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면 공

정위가 이를 심사하여 그 적법 여부를 30일 이내에 회답해 주는 제도

• 회답은 공정위의 공식의견이므로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확약의 효력이 발생

• 다만, 구체성이 없는 경우 자료부족으로 법 위반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앞으로

실시하기로 확정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심사가 가능

1.5 사전 심사 청구 제도

•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안건의 경우 등을 대상으로 정식심의에 앞서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의 진행 하에 주요 쟁점에 대한 피심인과 심사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

1.2.4 의결 결과 통지

• 합의 결과에 대해 의결서를 작성하여 당해 심사관이 의결서 정본을 피심인에게 송달하는 절

차로 이로써 피심인의 의무가 발생하거나 권리행사가 제한 (법 제68조)

1.2.5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유형

•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조치할 수 있는 유형으로 재심사명령, 심의절차종료, 무혐의, 종결처리,

조사 등 중지,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 등이 있음

1.3.3 심의분리제

• 공동행위와 같은 위반행위 건에 대한 심의시 특정 피심인이 다른 피심인과 별도로 심의를 받

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 경쟁사에 공개될 우려가 있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심의를 분리하여 진행하

는 제도

1.3.4 출석 시차제

• 해당 안건의 심의시작 시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의시작 시간까지 출석하도록 하여 피심

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불편 등을 감수하지 않도록, 해당 안건의 심의 시간을 예측하여 그

시간에 맞도록 출석하도록 하여 피심인들의 편의를 보장하려는 제도

• 기타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공개, 프리젠테이션

시설의 설치·운영, 외국인들의 심의 참가시 편의제공을 위한 통역부스 설치 허용 등 다양한

심결절차 응용

• 공정위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제기가 가능하고, 이에 대해 공정위

는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고 30일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 (법 제96조)

• 시정조치 명령을 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가 가능 (법 제97조)

1.6 동의의결 제도

1.3.5 기타

•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공개, 프리젠테이션 시설

의 설치·운영, 외국인들의 심의 참가시 편의제공을 위한 통역부스 설치 허용 등의 절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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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

사실관계

- N사, D사 동의의결(최초 사례)

√ 2013. 05. 공정위의 국내 포털분야 현장조사

√ 2013. 10.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사실에 대한 심사보고서 발송

√ 2013. 11. N사와 D사의 동의의결 신청

√ 2014. 03. 동의의결 시행 결정, 이행안 확정

동의의결 시정안

⇒ 구제안 : [N사] 공익법인 신설, 직접적 상생지원 사업 운용 등 1,000억원 규모 지원사업 시

[D사] 피해구제 기금 출연 등 40억원 규모 지원사업 실시

대상 행위 시 정 안

자사 유료서비스 제공

(책, 뮤직, 영화, 가격비교, 

부동산)

① 서비스명칭에 “회사명” 표기

(예: N부동산)

② 자사 서비스라는 안내 문구 명확히 표기

③ 경쟁사업자 외부 링크 우측상단에 상시노출

동의의결에

따라

표기방법

변경함을

메인화면

“공지사항”

에 공고

(1개월)

키워드 광고의 불명확한

구분

① 광고영역에 ‘~관련된 광고’ 문구 상시 표시

② 광고노출 기준에 관한 안내문 제시

③ 광고영역에 음영처리

대행사 이관제한 정책
이관제한 정책 폐지

※ 시행은 시스템 정비 등을 위해 1년 유예

네트워크 광고 우선협상권 우선협상권 조항 즉시 삭제 (N사만 해당)

계열사 인력파견 파견상태 해소 또는 인력지원계약 체결 (N사만 해당)

회사명 위반사항 시기 동의의결 내용

S사
거래상

지위남용
’22.10.

[거래질서 개선]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
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

[피해구제] ①50% 현금 환급(총 5억원 한도) or ②75%에 상
응하는 광고지원(신청인 광고 판매가격 기준, 총 5억원 한도) 
취사 선택

[신청 외] 임차인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복리후생 지원(총 3
억원 내외) → 기념일 선물 제공, 심리상담 및 어린이집 돌
봄 비용 지원 등

S사 등

4개사
부당지원 ‘22.06.

[거래질서 개선] 사내식당 개방(중소∙중견기업 우선 고려)

[상생지원] ①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 ②상생펀드 조성 및
급식/식자재 중소기업 투자자금 대출 지원, ③위생안전 교
육/메뉴개발 컨설팅 등 비용 지원, ④취약계층 관련시설 식
품안전 지원, ⑤푸드뱅크 기부 통한 급식업체 지원

A사
거래상

지위남용
’21.01.

[거래질서 개선] 이동통신사 계약 개선 → ①광고 기금 적용
대상 일부 제외 및 광고기금 협의/집행 절차 개선,               
②보증 수리 촉진비용 및 임의적인 계약 해지조항 삭제,
③특허 분쟁 방지를 위한 상호적인 상호적인 체제 도입 등

[상생지원] 상생지원기금 마련(1,000억원) → ①제조업
R&D 지원센터 설립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② 사용자 유상
수리비용 할인,③디벨로퍼 아카데미 설립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④교육사각지대 및 공공시설 등에 디지털 교육 지원
등

[신청 외] ①디지털교육 지원사업중 기기파손시 2년 무상 수
리, ②수리시 일반 서비스센터에서도 할인 혜택 지원, ③제
조업 R&D 지원센터 및 디벨로퍼 아카데미중 과기부 의견
반영, 인공지능 프로그램 추가 및 이행기간 이후 지속 운영
등

N사
거래상

지위남용
’20.04.

[거래질서 개선] 대리점 상생 협약서 체결 → ①대리점의 대
리점협의회 자유로운 가입/활동 보장, ②대리점 계약 중요
조건 변경시, 상생위원회(협의회 대표, 대표이사) 협의, ③5
년간 협의회 활동비 2백만/월 지급

[피해구제] ①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
유지, ②농협 위탁 납품거래 영업이익 5%를 농협 위탁 납품
대리점과 공유, ③대리점주 장해 발생시 지원 → 긴급 생계
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장기운영 대리점
포상 등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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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관리관, 조사총괄담당관 이하 사건조사업무를 담당하는 4국 21팀(시장감시국/카르텔조

사국/기업집단감시국/기업거래결합심사국)과 5개 지방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한다.

2. 공정위 조사 절차

• 사건의 조사는 ‘신고’ 또는 조사관의 ‘직권발동’에 의해 개시되며,직권발동은 주로 ‘중점감시업

종에 대한 조사’,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등과 같이 연초에 조사계획을 세우는 경우에 이

뤄진다.

• 신고 또는 직권발동에 의해 개시된 개별사건은 담당과정에 의해 개별 조사공무원 (통상 사무

관)에게 배당되며, 배당 받은 조사공무원은 당해 사건이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지를 사전

심사한다. 사전심사결과 ① ‘피조사인이 사업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② ‘적용제외 사

항에 해당되는 경우’ ③ ‘5년의 조치시효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사불개시결정” 을 내리며 사

전심사 결과 위와 같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건착수보고”를 하게 된다.

• 사건착수보고가 이뤄지면, 심판관리관실에서 ‘사건번호’와 ‘사건명’(예: 2008공동12 000에

대한 건)을 부여함으로써 정식으로 하나의 조사사건이 되며, 이후 조사공무원은 조사권을

발동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 확인한 후,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① 약식절차 회부

• 당해 조사사건이 소회의의 소관사항인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심인(피조

사인)에게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물어 피심인이 이를 수락하면 “약식절차”에 회부하며, 약식절차에 회부된 사건은 위원회의

심의 없이 위원들의 서면결의로 처분이 결정되나, ① ‘심사관조치의견에 고발이나 과징금납

부명령이 포함된 경우’ 또는 ② ‘피심인이 심사관조치의견을 수락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

우”에는 약식절차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위원회 상정

• 시정조치 과징금납부명령 공표명령 등의 처분이나 형사고발조치 등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며, 이 때 중요한 사

안은 ‘전원회의’에 경미한 사안은 ‘소회의’에서 각각 심의한다,

• 외국의 경쟁당국은 조사사건의 위원회 상정 여부에 관하여도 위원회가 결정(예: 일본의 심

판개시결정)함에 비해, 우리의 경우에는 심사관이 일방적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③ 심사보고서의 송부 및 의견서 제출 고지

• 조사사건이 위원회에 상정됨과 동시에, 심사관은 피심인(피조사인)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

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서를 원칙적으로 4주(소회의는 3주) 이내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

지한다.

• 실무상으로는 심사관이 사전에 심판관리관과 협의하여 위원회 심의일자를 잠정적으로 정

한 후 그 일자의 약 3~4주 이전에 조사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함과 동시에 심사보고서를 송

부하고 있으며, 이 때, 피심인에게는 심사보고서 중 “심사관 조치의견”을 뺀 나머지 자료(즉

① 표지, ② 제안이유, ③ 행위사실, ④ 위법성 판단, ⑤ 적용법조, ⑥ 첨부자료)만이 송부된

다.

• 피심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조사 주체

▶ 조사 단서

▶ 배당과 사전 심사

▶ 사건번호/사건명 부여와 조사 실시

▶ 심사보고서 작성 후 심사관의 조치

-373- -374-



• 위원회이며, 안건에 따라 중요한 사안은 “전원회의”가, 경미한 사안은 “소회의”가 담당하며, 전

원회의는 5인의 상임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과 4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의장의

직은 위원장이 수행하며,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수행한다.

• 소회의는 총 3개이며, 각 소회의는 1인의 상임위원과 2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고 의장의

직은 상임위원이 수행한다.

3. 공정위 심판 절차

• 주심위원은 법원의 주심법관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심결보좌기구의 보좌를 받고 전원

회의 사건에서는 위원장이 주심위원을 지정한다.

• 심결보좌는 심판관리관실이 담당하며, 심판관리관실의 3개 담당관(경쟁심판/협력심판/소비자

거래심판)은 상임위원 3인과 일대일 대응관계로 심결보좌업무를 수행하고, 심사관의 심사보

고서와 피심인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작성 보고한다.

• 의장은 심의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회의 구성위원 및 피심인에게 각 회의 심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사건명, 심리 공개 여부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통지를 받은 피심인은 통지된 각 회의의 심의지정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

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최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의장은 지체없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또한 의장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심의기일을 직권으로 변

경할 수 있다.

• 합의는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원칙적으로 심의가 종료된 당일에 마쳐지고, “위법성 인정”에 대

한 합의 후, ‘시정조치’ ‘과징금부과’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형사고발’ 등의 “제재수단의 종류

와 수준”에 대한 합의를 하며,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소회의는 3인의 만장일

치로 의결한다.

• 소회의의 경우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전원회의에 회부된다.

• 의결서는 심판관리관실에서 작성하며, 원칙적으로 합의된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작성한다.

• 당사는 2003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대한 이른 시기에 발견하고 신고하는 것은 기업과 관련 임원 및 직원 개

인의 형사상 면책과 직결되고, 이를 위해서는 자율적 법 준수 및 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당사의 CP는 회사 내부 기준 및 정책수립 시 반영되고 있고, 교육·모니터링·

점검·제재·평가의 요소들을 구비하여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법 위반 사전예

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1 사전예방을 위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운영

4.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대응 절차

4.2 조사개시 전 단계 대응

4.2.1 내부 조사의 필요

① 내부 조사 시행 여부

•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나, 회사가 자신이 위법행위를 한 사실

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 경영진은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않기를 바라며 내부적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회사가 위법행위에 대하여 전혀 파악

하고 있지 못한 것보다는 내부 조사를 통하여 자신의 행위의 내용과 가능한 파장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더 권장할 만한 조치이다.

② 내부적인 조사절차 확정

• 회사 내부의 조사 절차는 매우 신중하게 정하되, 회사는 직원들에 대하여 꼭 필요한 조치만

을 취하고, 과도한 조치로 직원이나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와 관련된 결재라인을 확정해 놓아야 한다.

③ 문제가 되는 행위의 확정

• 위법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초기단계에서부터 그 후의 형사, 민사,

소송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한다.

④ 위법행위에 관련된 직원에 대한 태도 확정

• 조사에 연루된 직원들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결정하여야 한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확실하지 않은 혐의나 증거 때문에 직원/임원과 회사간에 마찰을 초래할 이유는 없다. 이것

이 공공연한 분열로 이어질 경우, 형사 및 민사 소송, 그리고 그 이후의 절차에도 심각한 부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심판주체

▶ 주심위원 지정과 심결보좌

▶ 심의기일의 지정 및 통지

▶ 합의

▶ 의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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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점검 등에 의해 자진시정 하는 경우 면책하는 등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⑤ 자진신고자 감면정책 이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해 두는 것이 좋다.
• 유사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당사자

들의 대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경쟁 회사일 경우, 민감한 사항에 있어 쉽게 신뢰해서는 안

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및 회사의 입장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④ 비슷한 위치에 있는 회사/개인 접촉

4.3 조사개시 후 대책_사건의 파악 및 적절한 대응조치

4.3.1 개요

• 조사가 개시된 경우 회사는 즉시 다양한 경로로 조사의 초점이 되고 있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조사개시 전의 사실 파악과 중복될 경우도 있으나, 조사개시 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는 회사는 다른 조사대상자들과의 유기적 협력을 하면서 적절히 대

응하여야 한다. 회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도를 적절히 파악해

서 그에 맞추어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주로 정확한 정보수집 및 그에 기한 대응이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4.3.2 사건의 파악 : 사실관계의 파악 및 변호사 선임

① 사내 자료 보존 및 수집

• 조사가 개시되면 가장 먼저 관련 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에게 서류 및 이메일을 파기 또는 삭

제하지 않도록 그룹웨어 공지문 게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린다. (자칫 조사 개시 후 관련

자료를 파기하다가 조사 방해 등으로 오인 받는 경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과정에서 관련 직원들에게 조사의 성격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동시에 CP주관부서/

자율준수관리자의 사전 허락 없이 다른 사람들과 이에 관하여 의논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접촉

• CP주관부서는 조사 개시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와의 접촉을 주도한다.

초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 조사관 접촉을 통해 공정위가 어느 정도의 혐의 및 정보를

가지고 이 사건에 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사건의 심각성과 진전도에 따라 적극적 자료

제출 등 다음 단계를 준비하도록 한다.

③ 직원 인터뷰

• CP주관부서는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조사 건의 인터뷰 대상을 파악하여 사전 인터뷰를 진행

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에 문제가 있는지, 몇 명이나 관여 했는지, 아니면 혐의를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데 필수적이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경우, (i) 조사의 성격, (ii)

당국의 입장에 대해 알려진 사실들, (iii) 연루된 다른 회사 및 개인에 대해 알려진 사실, (iv)

해당 회사에서 집중 조사를 받고 있는 직원들의 신분 등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알리는 것

이 그들의 입장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하여

는 사내 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다.

⑤ 사내외 변호사 및 외부 전문가 조력

• 사내외 변호사 및 전문가가 가장 신속히 내려야 할 결정 중 하나는 조사과정에서 내려야 하

는 수많은 의사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질 사내 인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들은 조사 자체

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대표하여 당국의 조사과정에서 회사측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조사개시 및 종료 등에 대해 1차 자율준수관리자 보고, 2차 대표이사 보고한다.)

⑥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EO의 의사결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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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현장조사/자료제출 시

5.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시 행동 요령 (적법 대응)

5.2 출석∙진술 요구 시
5.1.1 사전통지가 있는 경우

• 사전통지여부에 대하여 문서 수발을 철저히 할 것

• 조사할 내용을 미리 보내오는 경우 그에 따라 자료를 준비하되 임의적인 가감이 없도록 주

의한다.

5.1.2 사전통지가 없는 경우

• 현장 조사 시 조사관 신분을 확인하고 증표 제시 및 조사공문 교부를 요구할 것 (법 제81조

제9항)

• 조사공무원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 근무시간 내에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연장

기간이 명시된 공문이 재교부되지 않는 한) 조사 공문에 기재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

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필요 있음

• 정상적인 근무/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 (법 제

82조)

• 조사에는 최대한 협조하되,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필요 있음

• 향후 법적인 다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증빙을 남겨 놓는다는 취지에서 공정거래위원

회에 문서를 통한 이의제기도 고려할 수 있음

5.1.3 자료제출 요구 시

• 제출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

(예를 들면, 담합 조사의 경우 같은 업계에서도 사업자간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등)

• 공정위 자료요청 양식에 맞추어 작성

• 최종 자료제출 또는 영치를 위한 날인 시 사내 변호사 등 입회하여 최종 확인

• 요구된 자료만 최소한으로 제출하되, 반드시 사본을 남겨 놓을 것

• 회사의 입장 등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 제출은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 자료를 성급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금물

•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이 공정위에 처분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경우 공정위

는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관련 자료,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

해야 하고, 재판 시 현출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정위에 제출되는 자료에 특히 유의할 것

5.1.4 금지사항

•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법 제124조)

• 조사 시 자료의 은닉, 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법 제125조) → (위 4.3.2.① 참조 : 서류 및 이메일을 삭제 금지 통보)

• 어떤 건에 대한 조사인지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사전준비(구체적 자료의 확인

등)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병상의 문제나 출장 등의 일정이 잡혀 있을 경우 출석일자의 조

정이 가능하나, 고의적으로 진술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안된다. (조사 방해로 인정될 수 있음)

• 진술서, 확인서, 진술조서 작성 관련 실무 관행상 진술자가 자필로 작성하기 보다는 조사관이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서명만 하는 경우가 많으며, 진술자의 의도와 다른 내용이 진술서와 확

인서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입회 하에 작성하고 문구의 의미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본 후 수정을 요구한다. 수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명날인 등을 거부한다. 특히

용어 사용에 유의할 것(담합, 협의 등)

구분 현장조사 시 권리 사항

조사

시작

『공무원 증표 확인 및

조사공문 제시 요청』

•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 기간, 대상, 

근거 등이 기재된 공문을 회사측에 제시하여야 함. 

조사

진행

『조사권 남용에 대한

거부』

• 조사공무원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 남용은 금지되므로

조사범위 외 조사 진행이나 개인물품 열람 등 요구 시

조사응대 주관 조직 및 변호사 등과 협의 후 진행.

『조사시간의 한정』

• 조사공무원은 회사의 정규 근무시간 내에 조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근무시간 종료 시 조사 종료 요청 (단,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정규시간 내 조사로는 조사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근무시간 외 조사 가능).

『진술조서 작성시

확인』

• 진술조서 작성 후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내용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진술조서 최종작성 후

간인 또는 진술인 본인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효력발생

하므로, 반드시 변호사 입회 하에 작성 후 질문과 답변을

상세히 검토하고 답변한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경우 수정 요청해야 함.

『영치 조서의 작성, 

교부 요청』

• 조사과정에서 자료 또는 물건을 영치할 경우 영치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므로 영치목록 교부 요청 및

영치자료 사본을 확보해야 함.

▶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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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항목 개정 내용

1

현장조사공문에

법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기재

• 법위반혐의의구체적인명시

-조사공문에법위반혐의관련하여거래분야기재

-공시위반행위등과같이거래분야의기재가적절하지않은조사는구체적인

행위유형을기재하도록규정

2
준법부서에대한

조사기준마련

• 준법부서에 대한 우선적조사행위금지

• 아래예외사유해당하는경우조사가능

①준법부서가법위반또는증거인멸행위에직접관여한경우

②준법부서가법위반혐의와관련된업무도직접수행하는경우

③현장진입시피조사인의조사거부· 방해혐의가있는경우

④기타이에준하는사유가있는경우

3

현장조사수집· 

제출자료반환· 

폐기요청절차

신설

• 현장조사에서제출된자료가조사공문상조사목적을벗어난경우공식적인

반환· 폐기를요청할수있도록이의제기절차신설

①피조사인은자료제출일* 로부터7일이내에이의제기서면제출

②심사관비동의시이의제기서면접수일의30일이내에 ‘제출자료이의심사

위원회’에심사요청가능

4

조사과정에서의

의견개진기회

확대

• 심사관또는사건담당국 ∙ 과장이공식대면회의를개최하여피조사인의

의견을직접청취하는절차마련

①법위반혐의관련기초사실관계를명확히할필요가있는경우

②사실관계가복잡하거나쟁점이많은경우

③주요쟁점에대한심결례· 판례등이확립되어있지않은경우

④전원회의· 소회의상정이예상되는경우 (약식의결의안제외) 

5

심의과정에서의

의견개진기회

확대

• 아래의경우와같이시장영향력이큰사건에대하여보다충실한변론이

이루어질수있도록피심인신청시 특별한사정이없는한원칙적으로 2회

이상심의실시

①최대예상과징금액이1천억원이상(부당공동행위사건은5천억원이상)

②사업자인피심인수가5명이상(부당공동행위사건은15명이상)인사건

③피심인이다수인사건등시장에대한영향이큰사건등

6
심의과정에서의

공정성강화

• 주심위원등은심결보좌를통해자료를수령하고, 의견청취절차외의

방법으로심사관이나피심인을접촉할수없음

• 심사관또는피심인의신청이있는경우주심위원의재량에따라상대방이

참석하지않은상태에서의견청취절차를진행할수있는의견청취절차의분리

운영을도입

피조사자들이조사혐의를구체적으로파악하여대응가능

향후현장조사시준법부서조사를할경우공정위가예외사유를적극

소명하여야하여피조사자의방어권향상에기여할것으로보임

피심인들이심사관참석부담없이방어권을행사할기회마련

중요사건에대해면밀하고신중한심사를거쳐결정되는효과기대

현장조사시충분한검토없이제출된자료의반환기회확보및자료조사

관련성에이견이있을때피조사자의견을공론화할수있는절차마련

중요사건에 피조사자의 공식적의견개진기회마련되어심사관과

피조사자의의견교환가능, 균형있는판단기대

구분 Do’s Don’ts

조사

시작

신분증과 조사협조 공문 확인

: 조사공무원을 미팅룸으로 안내하고 내부

보고를 거친 후 조사 개시할 것을 요청
자료는 지우지 말 것

: 현장조사 사실이 사내에 공지된 이후

자료를 폐기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는 경우

조사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음변호사 조력을 위한 연락

: 사내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 입회

조사

진행

조사현황 파악 필요

: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조사공무원의

조사대상자 및 질의답변 등 현황 파악 필요

추측성 진술이나 근거 없는 진술 금지

: 모르는 일 또는 기억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그대로 솔직하게 진술해야 함

자료제출 시 보관조서 수령 및 사본 확보

: 영치목록 교부 요청 및 영치자료 사본

확보 필요

조사범위 조정 요청 등 적극적 의견개진

: 의견 청취절차 등 활용하여 포괄적인

자료수집에 대응할 필요

▶ 공정위 조사 및 심의절차 개정사항 ▶ 조사 대응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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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조정절차 안내

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 6.2 분쟁조정협의회

6.1.1 신청서 접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해 조정신청을 접수한다.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시는 조정원 문의 후 (1588-1490) 진행한다.) 

• 신청서 작성 시 양 당사자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고, 사안이 다양할 경우 피해금액이 큰 주

장 위주로 작성한다.

6.1.2 양 당사자 접수통지

• 사건 접수 후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고, 등기우편으로 양 당사자에게 접수사실 및 자료 요청을

공문으로 통지한다..

6.1.3 자료제출

• 양당사자는 기한 내에 분쟁 관련 자료(보완서, 답변서, 일반현황표)를 제출해야 하며, 당사자

가 2회 이상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하면 분쟁조정 절차가 불성립 될 수 있다.

6.1.4 사실관계 조사

• 조정원은 양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제출자료를 검토한 후 본격적인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 조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조정원의 자료제출 또는 출석요구 등 조사과정에 2회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불성립 될 수 있다.

6.1.5 협의회 개최 및 의결

•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친 모든 분쟁사건은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정된다.

•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정되면 심의절차가 진행된다.

• 분쟁조정협의회는 필요시 분쟁당사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 분쟁조정협의회는 심의를 통해 조정절차 종료 등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 분쟁조정협의회 의결 후 분쟁당사자에게 종료 여부 등이 통지된다.

• 분쟁 절차에 관한 사항은 조정원 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6.2.1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교수, 법조인 등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가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위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6.2.2 하도급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 하도급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수

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위

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협의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가

선출한다.

6.3 조정 절차도

직접신청/조정의뢰

사실관계 확인

분쟁조정협의회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사건 접수

조정안제시 의결

조정절차 종료 의결조정성립 조정불성립

공정위 보고 및 당사자 종료사실 통지

수락 불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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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개요

7.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도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 시 관련하여 고발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

업부장관,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

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고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 (법 제129조 제4항, 제5항)

7.2 의무고발요청제도 운영체계

⇒ ⇒ ⇒

사건통보 고발요건검토 고발요청 의무고발

공정위→중기부
중기부

(심의위원회)
중기부→공정위 공정위→검찰

위법하나

공정위 미고발

사건

중소기업

피해정도 및

사회적 파급효과

검토

고발 필요사건

확정

공정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7.3 고발 대상

• 아래 법률 위반행위를 고발 대상으로 하고, 각 법률 위반행위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고발함

을 원칙으로 한다. (점수는 중소번처기업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에 대한 고발요청에 관한 운영 규정」 별표에 따라 산정함)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임

•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

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8.1 소비자원 피해구제

8. 소비자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8.1.1 피해구제 절차 안내

① 신청서 접수

• 소비자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을 신청 하면 대응 방법 안내 등 신속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준다. 피해구제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한다.

② 피해구제 신청

•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업자 통보

•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구제 접수사실이 통보된다.

⑤ 합의권고

•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건은 종결된다. 사실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

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의권고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④ 사실조사

• 소비자의 주장과 사업자의 해명을 토대로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

을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⑥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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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5~9명의 위원이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④ 분쟁조정회의 개최

8.1.2 피해구제 절차도

•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후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고 양 당사자는 그 통

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어 그 분쟁조정의 내용

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

⑤ 조정결정

•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나 정당한 사유로

인해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소비자기본

법 제66조)

⑥ 종료

소비자, 국가, 지자체, 소비자단체, 사업자
(소비자기본법 제55조) 불만처리∙피해구제신청 및 의뢰

합의권고 (소비자기본법제57조)

조정요청 (소비자기본법제58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처리제외등종료
타기관알선, 가각/처리불능

합의종료
(합의서 작성)

사실조사, 시험검사, 
전문가 자문 (법 제36조)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55조

거부

수락

8.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 소비자상담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사건은 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 소비자분쟁은 민사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소비자 분

쟁조정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다

는 장점이 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후,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며, 소비자는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8.2.1 분쟁조정 절차 안내

① 조정요청

•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 직접 조정을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5조 제1항)

②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소비자기본법 제61조 제1항)

•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시험검사, 전문위원회 자문 등을

추가 진행한다.

③ 사건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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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분쟁조정 절차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합의권고
(법 제57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건 검토

조정요청 (법 제58조)

[추가] 사실조사

합의결렬

전문위원회 자문 (법 제65조)

조정위원회 개최 (사건 심의)

[추가] 시험검사

조정 결정

성립 종료
(재판상 화해, 법 제67조)

심의 외 처리

처리 불능 등

기각 종료

불성립 종료

수락 불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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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편람

제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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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보시스템 안내

1.1 제보방법

불공정거래행위등위법사항을발견하는경우제보해주세요!

그룹웨어

D-클린 menu

이메일

ethics@dlholding

s.co.kr

유선

02-2011-7399

사내메신저

(Teams)

1.2 제보대상

① 불공정행위, 담합, 임직원의 부당한 요구, 금품 및 향응수수 등

② 성희롱 및 성차별, 직장내 괴롭힘

③ 기타 위법 및 부당행위 사항

1.3 제보자 보호

• 제보자 신분보호 및 비밀유지 서약서를 통한 철저한 비밀보장으로 제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2. 제보관리

제보접수
 제보처 : ethics@dlhodlings.co.kr / 02-2011-7399

(담당자 : 양호준 부장)

구 분 세부내용

DL㈜
관련여부

 해당 관계사 윤리경영 주관팀 전달(담당 팀장)

- 제보 이메일 전달 및 수신여부 전화 확인

- 사실관계 여부 및 조치 결과 통보 요청

- 제보자에 회신(관련 회사에 내용 전달 및 조치 예정)

제보사실 및

조사 진행사항 보고

 당일 보고 원칙 (제보조사 기준에 의거 조사여부 판단)

 보고 대상 : 담당자준법경영담당대표이사

※ 중대한 사항(직원비위)에 대해서는 제보사실 즉시 보고

후 조사 착수

사실관계 확인
 조사 즉시 착수

 조사 기간 3일 이상 소요 시 중간보고 시행

(담당임원대표이사)

최종보고
 조사 결과 최종보고

 후속 조치사항 의사결정

 사건 종결(필요시 조치사항 및 개선사항 시행)

 (필요 시) 제보자에 결과 통보

인사위원
회 여부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자료 작성

 인사위원회 참석하여 제보 및 조사결과 공유

 감사위원회 결과 보고(업무감사 결과보고 시 포함)

Y

Y

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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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위반시, 임직원 준수사항

① 직·간접적으로 위반 확인 즉시 제보 (CP규정 제8조의2(내부고발))

② 점검 및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CP규정 제8조(임직원의 의무))

2.1 제보관리 프로세스

mailto:ethics@dlhodlings.co.kr


3. 제보조사 기준

3.1 조사여부 판단 기준

구분 실명제보 익명제보 제보접수 거부

기준

 제보내용에 관계없이

사실관계 조사

 실명 기준 : 이름, 

전화번호 기재

(제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익명제보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조사여부

결정

 기 접수된 제보를

반복하여 제보한 경우

 기 조사되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사안 (단, 구체적인

추가증빙 제보로

조사착수 필요 판단 시

재조사 진행)

3.2 익명제보 판단 기준

구분 내용 처리기준

1. 신빙성있는

신고

 대상자와비위행위를특정할수있을정도로상세한내용이

기재되어제보내용만으로사실관계를확인할수있는경우

 아래중한가지이상의근거자료를첨부한경우

- 제보내용과관련증거를첨부한경우

- 목격자나참고인이있는경우

- 기타사실관계확인을위한방법을제시한경우

조사착수

2. 다소신빙성

있는신고

 1번기준은미충족하나제보의주요취지와비위정황이

구체적으로기술되어있는경우

 제보내용이회사내부정보를활용하여사실관계를용이하게

확인할수있는경우

조사착수

3. 불명확신고

 대상자를특정할수없는경우

 구체적사실관계를기재하지않은경우

- 제3자로부터듣거나기타확인되지않은내용에근거한경우

-발생시기, 부서등을특정할수없어조사에막대한시간및

자원이요구되는경우

 추측, 풍문에근거한막연한의혹제기

조사보류

(추가정보

입수시까지)

4. 악의, 험담

목적

 감정에호소한비방, 험담등

 명백하게사실이아닌특정인비방목적의제보
미접수

4. 주요 계열사 제보처 안내

계열사 담당부서 연락처 주소

DL㈜ 재무담당 02-2011-7399 서울종로구통일로134.  D타워돈의문(24F)

DL이앤씨㈜ 경영진단팀 02-2011-8295 서울종로구통일로134.  D타워돈의문(7F)

DL케미칼㈜ 정도경영팀 02-3708-3275 서울종로구통일로134.  D타워돈의문(26F)

㈜대림 RM T/F팀 02-2136-8888 서울종로구통일로134.  D타워돈의문(23F)

DL건설㈜ 경영진단팀 02-2170-5063 서울영등포구여의대로24. 전경련회관(26F)

글래드호텔앤
리조트㈜

경영진단팀 02-2197-1611 서울마포구마포대로92. A동(8F)

DL모터스㈜ 경영관리팀 055-239-7021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공단로602.

DL에너지㈜ 경영지원팀 02-6711-4952 서울종로구통일로134.  D타워돈의문(25F)

• 계열사 관련 제보 사항이 있는 경우 직접 제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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